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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   법   재   판   소

결         

사 건 2013헌다1    통합진보당 해산

청 구 인 민국 부

법 상 자  법 부장  황

리인 검사 식, 우, 변 건, 민 , 이희동, 이인

걸, 진동균, 건, 재훈, 이태승, 신 경, 이 , 

이재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( ) 에이펙스 담당변 사 동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사 권 , 임 규

청 구 인 통합진보당

자  이○희

리인 법 법인 시민 담당변 사 , 식, 고 , 

용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지향 담당변 사 진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동  담당변 사 이 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도 담당변 사 이 본, 이명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동  담당변 사 이재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.엘.에스 담당변 사 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평 담당변 사 심재 , 주희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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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다산 담당변 사 , 조지훈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창조 담당변 사 이 우, 종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 담당변 사 이민종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여는 담당변 사 조 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상  담당변 사 천낙붕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법인 샘 담당변 사 이 범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사 이재 , , , 종진, 연 , 신    

경

고 일 2014. 12. 19.

주           문

1. 청구인 통합진보당  해산 다. 

2. 청구인 소속 국회 원 ○희, ○연, ○ , 이○규, 이○ 는 원직  

상실 다.

이           유

1. 사건  개요  심 차

가. 청구인에  해산심  청구

(1) 청구인(  이○희)  2011. 12. 13. 민주노동당, 국민참여당이 진보신당 탈

당  주도 에 립  조직인 ‘새 운 진보 당 건   통합연 (이  ‘새진보

통합연 ’라 다)’  함께 신 합당 식  창당  당이다. 청구인  2013. 1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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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국 회  심 ․ 결  거쳐, 청구인  목 과 동이 민주  본질 에 

다고 주장 면  청구인  해산  청구인 소속 국회 원에  원직 상실

 구 는 이 사건 심  청구 다.

(2) 이 사건 심  상  청구인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

는지, 청구인에  해산결  고  것인지  만약 해산결  고  경우 

청구인 소속 국회 원에  원직 상실  고  것인지 여부이다. 민주노동당

 목 과 동  청구인  목 과 동과  이 인 는 범 에  이 사건 

단  자료  삼  는 있겠 나, 민주노동당  목 이나 동 그 자체가 이 사건

 단 상이 는 것  니다. 

나. 청구  법

부는 당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  국 회  심 를 

거쳐 헌법재 소에 그 해산  청구   있다(헌법재 소법 55조). 

이 사건 에 면, 통 이 직 상 해외  이  2013. 11. 5. 국 리가 

주재  국 회 에  청구인에  당해산심 청구  출 이 결 었고, 

 에 여는 차 회  사  심 를 거 지  사실이 인 다. 

부조직법 12조에 면, 통  국 회  장  회 를 소집 고 

이를 주재 지만 통 이 사고  직 를 행   없는 경우에는 국 리가 그 

직 를 행 다. 통 이 해외  인 경우는 일시  직 를 행   없

는 경우  ‘사고’에 해당 다고  것이므 (직 리규  2조 4  참조),  

국 회  결이 법 다고 볼  없다. 

 국 회  규  5조 1항에 면 국 회 에 출 는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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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닌  차 회  심 를 거쳐야 다고 규 고 있 나,  에 

 단에는 원  부  재량이 있다고  것이고, 청구인 소속 국회

원 등이 연루  내란  사건이 생  상황에  출  청구인 해산심 청구에 

 이  에 해당 다고 본 부  단에 재량  일탈이나 남용  

법이 있다고 단  어 다. 

마찬가지 이 ,  같  상황에   이 사건 당해산심  청구가 평

에 는 것  청구권 남용에 해당 다고 보 도 어 다.

결국 이 사건 당해산심 청구는  법 에 라 법 게 이루어진 것  그 

차에 자가 없고, 이를 다 는 청구인  주장  모  이  없다. 

다. 차  진행

청구인  이 사건 당해산심 청구 후인 2014. 1. 7. 당해산심 차에 

여 민사소송에  법  용 도   헌법재 소법 40조 1항에 여 헌

법소원심  청구 고, 이에 여 헌법재 소는 같  해 2. 27.  규 이 헌법

상 재   권리를 침해 지 니 다고 결 다(2014헌마7). 이 결 에  

힌  같이 헌법재 소는 헌법재 소법과 헌법재 소 심 규 , 그리고 헌법재

 질에 지 는 도 내에  민사소송에  법  용 여 이 사건 심

차를 진행 다. 

헌법재 소는 2회  변 일과 18회  변 일  진행 면  당사자 

 변 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 다. 청구인이 출  갑 1 증부  갑 2907

증  2 지, 청구인이 출   1 증부   908 증 지  증  채택

 증에 여 출  당사자가 입증취지 등  진 고, 상 이 이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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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  시 는 법  증거조사를 실시 다.  청구인이 신청  증인 6인(곽

○ , 이○ , 이○ , 이○철, ○ , 이○ )과 청구인이 신청  증인 6인(노○

찬, ○ , ○민, ○식, ○식, 권○ )에  증인신  실시 고, 

거 리 원회 원장, 통일부장 , 국가 보원장, 국립 도 장, 민주 운동

자명 회복 보상심 원장, 새 리당, 민주당 부  사실조회결과를 회신 

다. 

그 외에도 헌법재 소는 우리나라 헌법재  사상 처   당해산심

 도   이 사건  주요 쟁 에  가  견  듣  해 참고인 6

인[청구인이 추천  ○겸(○○  ), 장○ (□□  ), ○열(○

○연구원 원장), 청구인이 추천  ○ (△△  ), 송○춘(▽▽  

), ○ (   )]  진 도 청취 다. 

 같이 법 게 조사  증거  헌법재 소에  사실  변  체  취

지를 종합 여 인  사실   여 청구인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

질 에 는지, 청구인에  해산결  고  것인지  만약 해산결  

고  경우 청구인 소속 국회 원에  원직 상실  고  것인지 여부에 

여 다 과 같이 단 다. 

2. 당해산심 도   당해산심  사

가. 당해산심 도  

(1) 입헌  민주주  체

(가) 민주주 (democracy)라는 말  고  희랍어에  래  것 , ‘평범  시

민’  미 는 데모스(dēmos)  ‘권 , 지 ’를 미 는 크라토스(kratos)  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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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어진 말이다. 이것  ‘평범  시민들  지 ’를 미 는데, 고  희랍  

철 에 는 군주에  ‘1인  지 ’나 귀족 등에  ‘소  지 ’에 는 맥

락에  ‘다  지 ’를 미 는 것  이해 도 다. 그러나 그 부  연

 구  랜 통 속에  민주주 는 가난  자들이나  지 못  자

들이  우 를 내 워 자신들  사를 일  철시킬  있는 체  

통용 어 다. 즉, 평민  민에  일 이고 인 지 체  인식

어  것이다.

이처럼 부  인식 었  민주주 가 역사에 다시  면  등장  것

 근  입헌  민주주  체 가 립  이후 다. 고  민주주  부  인식

에  탈  새 운 민주주  체 는, 특 인이나 특 에   지 를 

고 공동체 체  동등  구 원들에  통 를 이상  는 공 주  이

과, 개인  자  권리를 강조 는 자 주  이 부  큰 향  다. 

자는 공민  시민이 가지는 지 를 강조 고 이들에 해  자  이루어

지는 공  사결  시 다. 라  이것  시민들   동등 , 국민주권, 

 참여 등   내포 고, 우리 헌법상 ‘민주주  원리’  고 있다. 

그에 해 후자는 국가권 이나 다   횡포 부  보   있는 인권  

우  주장 다. 본  인권, 국가권  법 속, 권 분립 등  들  자

주  요청에 해당 며, 우리 헌법상에는 ‘법 주  원리’  어 있다. 라

 늘날 입헌  민주주 에 는 원  다   사가 존 어야 

겠지만, 그 다고 라도 다  사에 해 소  권리가 어 도  

다. 자 를 리  해 다 에 가담해야 는 사회라면 그러  사회에 는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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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 존재 다고 보  어 운 닭이다.

이 듯 근  입헌  민주주  체 는 사회  공  자 에   사결

 추구 는 민주주  원리 , 국가권 이나 다   사 부  개인  권

리, 즉 개인  사  자  보 해   있는 법 주  원리라는  가지 주요  

원리에 라 구 고 운 다.

(나) 편 민주주  원리는 개인  자  단능  존 고 사회  자 인 

사결 이 궁극  른 향  개  것이라는 신뢰를 탕  고 있

다. 이 신뢰는 국민들이 공동체  종 인  사를 책임질  있다는, 즉 국민

들이 주권자  충분  능 과 자격  동등 게 가진다는 규범  단에 

다. 라  국민 각자는 를 공동체  등  동료  존 해야 고, 자신  견

이 다고 믿는 만큼 타인  견에도 동등  가 가 부여   있  인 해야 

다. 민주주 는  본질이 자에  자  지 나 군림에 있는 것이 니

라, 타인과 공존   있는 동등  자 , 그리고 등  동료시민들 간  존 과 

에  자 이고 인 공  사결 에 있는 것이다.

라  민주주  원리는 나  월  원리가 만  이 를 지 는  

계  거부 고, 다양 고 복 인 진리  인 는 상  계 (가 상 주

)  들인다. 이 원리에 는 사회가 본질  복  인간‘들’  구 고 각 

개인들  생각   상이  에 없다고 보므 , 결국 견  다양  민주주

 당연  가 다.

그래  개인들  견  원  그 나름  합리 에  것  존

어야 므 , 이 체 에 는 구나 다양   견해를 가질  있고 이를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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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있다. 경우에 라 는 이러  견해들 사이에 립이 생 도 지

만, 이는 본질  자연스러운 상이다. 민주주  원리는 억 이지 고 자

인  차를 통해 일견 난립 고  충돌 지 는 견들 부  나

 국가공동체  다 견  해 가는 과  실 다는 에  민주 인 

이 들과 근본  구분 다.  통 이나 보편 인 시각들과 상충 는 듯 보이

는 견해라 라도 원  논쟁  회가 부여 어야 고, 충돌 는 견해들 

사이에 는 논리  득  경합  통해 보다 우월  견해가 명 도  해야 다

는 이 민주주  원리가 지향 는  이상이다. 

요컨 , 다원주  가   개인  자  이  존 고 자 인 

 차를 보장 는 것이 공동체  른  사  이어진다는 신뢰

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  원리  근본 탕이 다. 우리 헌법도 개인  자 이 

지 분열 만 귀착 는 상황  고 궁극  공존과 조 에 이르고자 는 노

 시 고 있다. “자 과 조 를 탕  자 민주  본질 를 욱 고히” 

다고 규  헌법  우리  민주주 가 지향 는 향  단  보여주는 

것이다.

(2) 당  요 과 당해산심 도

늘날 민주주  체 는 본  를 채택 고 있고, 다양   이

과 가  추구 는 여러 당들이 사회  공 인 갈등과  를 러싸고 

각자  과 해법  시 는 과 에  다  국민들  지지를 얻는 당  여

 주어진 시  속에  국  주도권  행사 도  보장 는 차  운 다. 논

리  당  우 를 통해 지지를 보 는 당들  경쟁 속에  사회  민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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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룩 고자 는 복 당 체 가 그 본 탕이 다.

여  당  국민과 국가  개자  능  행 다. 당  국민  다양

  사들  고 며, 통상 국민들  당에  지지  거

에  를 통해  국가 책  결 에 참여 거나 그에  향  끼   있

게 다. 이  같이 국민  사  매개 는 당  늘날 민주주 에 있

어  불가결  요소이  에, 당  자 운 립과 동  민주주  실

 조건이라고   있다(헌재 2004. 3. 25. 2001헌마710 참조). 여타  단체들과 

달리 우리 헌법이 당에 해 는 별도  규 ( 8조)  고, 공직 거법에  당

에  후보자추천 도를 인 는 등 각별히 규 고 있는 것도 이 이다. 

, 국가권  집행  담당 는 부  그에 는 여당  자신들이 리는 

권 에 어  야당  탄 거나 그들에게 인 타격  입히고자 는 

 느끼  쉽다.  다  국민들이 지 보는 상황에   부담  릅

쓰고 야당  탄 는 시도가 히 있는 일  닐 이나, 만약에라도 부  여

당이 득권  이용 여 자신들에게 리  여  조 면    

거 는 일이 생   있다고 다면, 그것이 민주주  체 에 미 는 장과 

향  고 해 이에  책  헌법  마 해 는 것이 요 다. 헌

헌법 이래 지속  보장 어  결사  자 도 나  편이   있겠지만, 우

리는 그 게 다고 볼 도 없는 민국  사 속에 도   

거 고자 는 부  일 인 행 처분에 해   진보  야당이 등 취

소 어 사라지고 말  불행  과거를 고 있다. 헌법 8조  당에  규 , 

특히 그 4항  당해산심 도는 이러  우리 사에   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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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0. 6. 15. 3차 헌법 개  통해 헌법에 도입  것이다.

라  우리  경우 이 도는 생사  면에  당  보   단

 격이 부각 다. 당해산심  소권자가 부인  고 면 소 는 

당  사실상 야당이  것이므 , 이 도는 당 에 도 특히 부를 는 

역  는 야당  보 는 데에 실질 인 미가 있다.  늘날 우리 사회  

민주주 가 에 해  에 이른 것  사실이라 라도,  입지

가 불  소 나  우 를 해소해 주는 것이 민주주  에 가 

다는 헌법개  당시  단  지 도 마찬가지  존 어야 다.

(3) 도  엄격운  요

당해산심 도가  당  보   취지에  도입  것이라 라

도 다른 편 이는 당  강  해산가능  헌법상 인 는 것이므 , 그 자체

가 민주주 에  약이자 이   있   이 주 해야 다. 당해

산심 도는 운  여 에 라 그 자체가 민주주 에  해 이   있 므  

일종  극약처 인 이다. 라   자들  탄   용도  남용

는 일이 생 지 도  당해산심 도는 매우 엄격 고  운용 어야 

다. ‘ 심스러울 에는 자 를 우 시 는(in dubio pro libertate)’ 근  입헌주  

원  당해산심 도에 도 여 히 용 어야  것이다.

(4) 당 동  계

상  계 에  늘날  민주주  체 는 국민  자 인 사결

 운 고 그 사결  과 에  당이 핵심  역  담당 고 있다는  고

해 보면, 어떤 당  목 이나 동에 헌 인 격이 있다는 심이 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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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도, 일단 자 롭고 공  논쟁 속에  국민들  민주  과  통해 

헌 인 면이 진지 게 논 고 그 결과  해당 당  지지 이 상실 도  함

써 그 당이 자연스럽게 역에  고립 거나 는 과  거 도  

함이 원  타당 다.

그러나 어떤 당이  본 민주 이고 자 인  과  자체를 거부 면  

민주주  근본 인 이  부 는 등 폭 이거나 억   자 인 지

를 통해 체주 인 통 를 추구  경우에는 이러  당이 권  장 여 민주

주  체  근본토 를 허 어 릴 험이 생   있다. 당  여타 단체들과 

달리 권  장 는 것  목  며, 국  운  주도권  고 자신  

 계획  실 속에  실 고자 는 속  가지는 법이다. 시즘과 체

주 에 경도  당이 민주  지지를 얻고 집권  후 고  인간  말살 고 인

 보편  가 를 훼손했  지난  경험과, 그러  상 인 지 부  

벗어나 다시  민주주  체 를 건 지 랜 시간과 노 , 사회  희생이 있

었다는 역사  훈  쉽게 잊어 는   것이다. 라  그들이 이 민주주  체

를 공격함 써 이를 폐지 거나  심각 게 훼손시  그것이 명 실해지도

 만드는 것  사 에 지  도  장  당해산심 도  요  역시 인

다.

(5) 소결

이상  내용  종합  이해   우리 헌법이 당에 여 취 고 있는 규

범  태도는 다 과 같다. 즉, 모든 당  존립과 동   보장 며,  어

떤 당이 민주  본질 를 부 고 이를 극  공격 는 것  보인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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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도 국민   사 에 참여 는 당  존재 는  우리 헌법에 

해  게 보 므 , 단 히 행 부  통상 인 처분에 해 는 해산  

 없고, 직 헌법재 소가 그 당  헌  인 고 해산  요  인  

경우에만 당  역에  다는 것이다(헌재 1999. 12. 23. 99헌마135 참

조).

라  당해산심 도는 당 존립  특권, 특히 그 에 도 부  자

 야당  존립과 동  특별히 보장 고자 는 헌법 자  규범  지  산

 이해 어야 다. 그러나 편 이 도  인해 , 당 동  자 가 인 다 

라도 민주  본질 를 침해해 는  다는 헌법  계 역시 다  것

이다.

나. 당해산심  사

헌법 8조 4항  “ 당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 에는 

부는 헌법재 소에 그 해산  소   있고, 당  헌법재 소  심 에 해 

해산 다.”고 규 고 있고, 당해산심  사  여 이 규  구체

 어떻게 해  것인지 다.

(1) “ 당  목 이나 동”

당  목 이란, 어떤 당이 추구 는  향이나 지향   실 속에

 구 고자 는  계획 등  통칭 다. 이는 주  당  공식 인 강 이

나 당헌  내용  통해 드러나겠지만, 그 에 당 나 주요 당직자  당 계

자(국회 원 등)  공식  언, 당  지나 자료  같  간행 , 당  

사결 과 에  일  향  가지거나 당  이 부  향   당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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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  행  등도 당  목  는 데에 도움이   있다. 만약 당  진  

목 이 겨진 상태라면 공식 강  이른  허울이나 장식에 불과  것이고, 이 경

우에는 강  이외  자료를 통해 진  목  해야 다.

당  동이란, 당  행 나 주요 당 계자, 당원 등  행  그 

당에게 귀속시킬  있는 동 일  미 다. 여 에 는 당에게 귀속시킬  

있는 동  범 , 즉 당과  동  어느 범 지를 그 당  동  볼 

 있는지가 다. 구체  살펴보면, 당  동, 구인 당 회  

원회  동, 집행 구인 고 원회  동, 원내 구인 원내 원 회  원

내  동 등 당  동  당 자신  동이므  원  당  

동  볼  있고, 당  고 원 등 주요 당직자  공개   동  일

 그 지 에 여  것  볼  있 므  원  당에 귀속시킬  있

 것  보인다. 당 소속  국회 원 등   당과   가지지

만 헌법상 는 당  자가 닌 국민 체  자이므  그들  행 를 곧

 당  동  귀속시킬 는 없겠 나, 가  그들  동 에 도 국민  

자  지 가 니라 그 당에 속   인  지 에  행  동  

당과 게 어 있는 행 들  당  동이  도 있  것이다. 

그  당에 속  개인이나 단체  동  그러  동이 이루어진 구체 인 

경 를 살펴  그것  당  동  볼  있는 사 이 있는지를 단해야 다. 

컨 , 동   개인이나 단체  지  등에 추어 볼  당이 그러  동   

권  부여 거나 그 동  독 는지 여부,  그러  권  부여 등이 없

었다 라도 사후에 그 동  극  는 등 그 동  사실상 당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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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 추인  것과 같다고 볼  있는 사 이 있는지 여부,  사 에 그 당이 

그러  동  계획  라도 이를 당 차원에  지원 고 지지했  것이라고 

가  단   있는 사 이 있는지 여부 등  구체  살펴 체 이고 

종합  단해야 다. 면, 당 나 주요 계자  행 라 라도 개인

 차원  행 에 불과  것이라면 이러  행 에 해 지 당해산심  심

상이 는 동  보 는 어 다.

편, 동 조항  규 식에 추어 볼 , 당  목 이나 동  어느 나라도 

민주  본질 에 다면 당해산  사 가   있다고 해 다.

(2) “민주  본질 ”

(가) , 우리  입헌  민주주  체 가 민주주  원리  법 주  원리에 

고 있고, 당해산심 도는 특  당에 해 이  같  입헌  민주주  체

가 는 것  막  해 외 인 경우에 불가 게 사용 는 이  단임  

인   있다.

라  당해산심 도가 고자 는 민주  본질 는 우리가 늘날

 입헌  민주주  체 를 구 고 운 는 데에 요  가장 핵심 인 내용이나 

요소를 미 는 것 , 민주 이고 자 인  차를 통해 국민  사를 

․실   요소, 즉 민주주  원리에 입각  요소들과, 이러   차

를 운 고 보 는 데에 요  본 인 요소, 즉 법 주  원리에 입각  요소

들 에  요불가결  부분이 심이 어야 다. 이는 이것이 보장 지 면 

우리  입헌  민주주  체 가 지   없다고 평가 는 소  내용이라 겠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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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에  본  같  입헌  민주주  원리, 민주 사회에 있어  당  

능, 당해산심 도   등  종합해 볼 , 우리 헌법 8조 4항이 미

는 민주  본질 는, 개인  자  이  신뢰 고 모든  견해들이 각각 

상  진리 과 합리  지닌다고 는 다원  계 에 입각  것 , 모

든 폭 ․자  지 를 고, 다 를 존 면 도 소 를 는 민주  

사결 과 자 ․평등  본원리  여 구 고 운 는  질 를 말 며, 구

체 는 국민주권  원리, 본  인권  존 , 권 분립 도, 복 당 도 등

이 행 헌법상 주요  요소라고 볼  있다.

(나) 헌법 8조 4항  민주  본질  개  당해산결  가능 과 

히 결부 어 있다. 이 민주  본질  외연이 장  당해산결  가능

 고, 이  동시에 당 동  자 는 축소  것이다. 민주 사회에  당  

자 가 지니는  함 나 당해산심 도  남용가능  등  감 다면, 헌

법 8조 4항  민주  본질 는  엄격 고 소  미  이해해야 

다.

라  민주  본질 를 행 헌법이 채택  민주주  구체  모습과 동일

게 보 는  다. 당이 에  본  같  민주  본질 , 즉 민주  사

결  해  요  불가결  요소들과 이를 운 고 보 는 데 요  소

 요소들  용 다면, 행 헌법이 규  민주주  도  부  내용에 해

는 얼마든지 그  상이  주장  개진   있는 것이다.

마찬가지 , 민주  본질 를 부 지 는  당  각자가 다고 믿는 다

양  스펙트럼  이 인 지향  자 롭게 추구   있다. 늘날 당  자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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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 이  추구 는 당에 부  공산주  이  추구 는 당에 이르

지 그 이  지향 이 매우 다양 므 , 어떤 당이 특  이  다 라

도 그 당  목 이나 동이  본 민주  본질  내용들  침해 는 것이 

닌  그 특  이   그 자체만  곧  헌 인 당  볼 는 없다. 

당해산 여부를 결 는 는 결국 그 당이 는  이 이 엇인지

가 니라 그 당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는지 여부에 달 있

 이다. 

(3) “  ”

헌법 8조 4항  당해산심  사 를 “ 당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

질 에  ”  규 고 있는 , 이 “  ”  해  여 에 라 는 당

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단 히 는 에도 그 당이 해산  

 있다고 볼 도 있  것이다. 그러나 이러  해 에 면 극단 인 경우 당  

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 부합 지 는 부분이 경미 게라도 존재

만 다면 해산  면   없다는 결 도 가능 데, 이는 민주주  사회에  당이 

차지 는 요 에 추어 볼  쉽게 납득  어 운 결 이다. 당에  해산

결  민주주  원리  당  존립과 동에   약이라는 에 , 

당  목 과 동에  모든 사소  헌 지도  삼  당  해산 는 

것  지 다.

특  당  해산 는 결  해산 는 당  이  우리 사회   공  

장에  구  추 시키는 것이므 , 이러  결  늘날 우리  민주주 에

 당이 차지 는 핵심  역 에 추어 볼  매우 극단 인 조  이해 어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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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라  매우  상황 속에 만 용 어야 다는 것   본  같다.

그 다면 헌법 8조 4항에  말 는 민주  본질  란, 민주  본질

에  단  이나  미 는 것이 니라, 민주 사회  불가결  요

소인 당  존립  약해야  만큼 그 당  목 이나 동이 우리 사회  민주

 본질 에 여 실질 인 해  끼   있는 구체  험  래 는 경

우를 가리킨다. 

(4) 원

원  침익 인 국가권  행사에 부과 는 법 국가  계이다.  합

헌 이고 당  법 에 른 권  행사라고 지라도 그것  행사 식이 자 이

라든가 그 이 요 이상  과도  이라든가 는 경우에 그러  국가권  

행사는  명시 인 규범에  가 없다 라도 권  일탈 ․남용  것  

헌법에 부합 지 는다. 라  본권  는 국가권  행사는 목  달 에 

요  소 도에 그쳐야 고 국가권  행사  인 여 침해 는 이익보다 달

고자 는 이익이 클 에만 허용   있다(헌재 2003. 12. 18. 2001헌마754 참조). 

일  원  우리 재 소가 법 이나 타 공권  행사  헌 여부를 

단   사용 는 헌심사 척도  나이다. 그러나 당해산심 도에 는 헌

법재 소  당해산결 이 당  자 를 침해   있는 국가권 에 해당 므  

헌법재 소가 당해산결  내리  해 는 그 해산결 이 원 에 부합

는지를 고해야 는 , 이 경우  원   여부는 그것이 통상  능

는 헌심사  척도가 니라 헌법재 소  당해산결 이 충족해야  일종  

헌법  요건  헌법  당  사 에 해당 다. 이  같이 강  당해산 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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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헌법상 핵심 인  본권인 당 동  자 에  근본  이므  

헌법재 소는 이에  결    헌법 37조 2항이 규 고 있는 원

 해야만 는 것이다. 

라  헌법 37조 2항  내용, 침익  국가권  행사에 는 법 국가

 계, 나 가 당해산심 도  후 단  격이나 보충  격  감 다

면, 헌법 8조 4항  명 규 상 요건이 구  경우에도 해당 당  헌  

 해결   있는 다른  단이 없고, 당해산결  통 여 얻   있

는 사회  이익이 당해산결  인해 래 는 당  당 동 자   

인  불이익과 민주주  사회에   약이라는 사회  불이익  과   

있  도  큰 경우에 여 당해산결 이 헌법  당   있다.

3. 국사회  특

가. 남북  립

우리 민족  20 에 들어 식민통 라는  시  겪었고, 30여  만에 독

립이 었 나 미·소군  주 과 좌·우  립  인  극심  란이 있었 며, 일

부  해  지 5  만에 6․25 쟁이 여 동족상잔이라는 민족  극  

경험했다. 3 에 걸  쟁  많  사람이 죽거나 다 고 부분  시 이 

는 등 국가 체가 커다란 해를 입었다.  쟁  단 었지만, 도

는 상태를 지 면  여 히  고 구를 겨 고 있다. 

헌법 3조는 민국  토가 도  그 부속도 임  규 함 써 북  

단지 미 복지구일뿐 민국  주권이 미 는 역임  천명 고 있는 면, 북

 여 히 민국  자 민주주  헌 질 를 궁극  타도  체해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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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 여 고 있다.  1990  들어  냉  체  붕  시작  변  

분  인 여 민국과 북 이 1991. 9. 동시에 국 연합에 가입 고, 민국 

부  북  부 당국자가 1991. 12. 13. 남북 본합 를 채택 며, ‘남북

에  법 ’ 등이 공포 ․시행 는 등 민국과 북 과  계가  

계에  해   계  진일보해  면이 있 는 나, 도  이  립 

상황과 북  남 통일노 이 본질  변경  는 없다고 보인다. 

이러  도  이  립 상황  21  새 운 역사 름과는 동떨어  있

는 듯이 느껴진다. 그러나 분단과 이 립, 그  인  체  늘  도를 

살 가는 우리에게 엄연  실이다. 민국과 북  직도 냉  구도에  벗

어나지 못했다. 

엇보다도 북  민국에 여 실 인 도 행 지 슴지 고 

있다.  이후에도 북  미얀마 웅산 역 러 사건  항공  폭  사건 

등 임없이 도  해 다. 북  1993  핵 산 지조약  탈퇴 면  2006. 

10. 핵실험  강행  후 근 지도 장거리 미사일 사실험  계속 면  도  

쟁 를 고조시키고 있  뿐만 니라, 1, 2차 연평해 , 천 함 폭침  연평도 

포격  인  민간인 살상 사건 등 근 지 민국  향  도  지속

 감행 고 있다. 

나. 실상황에  고  요

이상에  살펴본  재 민국  북 이라는 실 인 부  공격  

상  포 고 있고, 그 부  체  복  시도가 상시  존재 는 상황이

다. 민국  헌법과 그 속에 담  민주주  본  인권  존  등  내용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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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민주  본질 도 궁극  민국과 동일  운명에 있  것이다. 주지

는  같이 이러  이  립  상황  늘날 계  보편 인 상황과 상충 다.

이 사건  남과 북이 립 어 있는 재 도  상황과 지 다. 라  

이 사건에 임 는 우리는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분단이라는 특  상황  고

 에 없다.  늘날 각국  헌법이 사  내용  고 계  

입헌주  개 양상이 개별 국가들 간에 보편  가 를 공 는 모습  평균

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나, 다른 편 각국 헌법들 간에도 일  내용상  차이

가 존재 고 각국 헌법재 이 자국  고  헌법과 독자 인 나 역사 그리고 

․사회  실  함 써 고  모습과 함 를 가지는 도 분명 다. 

라  이 사건 당해산심 에 도 입헌주  보편  원리에 여, 우리 사회

가 처해 있는 여러 실  면들, 민국  특  역사 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

들이 공 는 고  인식과 법 감 들  존재를 동시에 고  에 없다.

4. 국사회 변 운동  름과 청구인  창당  분당 과  등

가. 국사회 변 운동  름

 1960  이후 는 권 주  체 가 들어  장 간 지 었고 경

는 경 개 계획에 른 속  경 장이 이루어지면  우리 사회 일각에

 자 ·민주 회복과 공  분  등  포함 여 사회를 격히 변 는 움직임

이 일어나게 었다. 이러  움직임  특히 인 면에  는데, 이 에 

주  민족주 나 자 주 에 했  국사회  운동 진  1980 에 어들

어 마르크스- 닌주  는 사회주 명이  용 면  본격  사

회변 운동  름  다. 이러  운동 진  내에  사상논쟁  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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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  분  이  립  보인 에 결국  개  주요  름  귀결 었는데, 

이른  민족해  (National Liberation, 약칭 NL) 계열과 민 민주(People's Democracy, 

People's Democratic, 약칭 PD) 계열이  그것이다. 약간  이  차이가 있 는 

나 체  민족해  계열  자주 , 민 민주 계열  평등 라고도 불린다. 이들

 국사회  주  모 이 엇인지에  시각  차이  인해 상이  변  

주장 다. 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 자본주 사회  고 계  지  

체  극복  시했  평등  계열과는 달리, 자주  계열  1980  국사회를 

국주  , 특히 미 국주 에 종속 (이러  미에  식민지) (半) 건사회 

 (半)자본주 사회  이해 다. 자주  계열이 우리 사회에  변

 시 고 있는 것이 이른  ‘엔엘 ’(NLPDR, National Liberation People's 

Democracy Revolution)  약칭 는 ‘민족해  인민(민 )민주주 명 ’이다. 즉, 식

민지 건사회  는 식민지 자본주 사회 이 실 모 에  인식  

이라면, 민족해  인민(민 )민주주 명  그러  모  해결 는 법  

이었다. 민족해  인민(민 )민주주 명  국주  부  해

이라는 민족해  명이 과 계  지 부  해 이라는 인민민주주 명이

 결합시킨 것이다. 자주  계열  민족해 명이 차  달 어야 다

고 보는데, 이러  명  달  해 는 미자주  쇼민주 , 국주

에 결속  국 자본주  체 를 타도 는 미에  남북통일이 요 다고 보고 있

다. 이들  북 이 국주  에 여 자주 인 입장  견지 고 있다고 보  

북 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, 그 에는 북  조 노동당  지도이 인 

주체사상  용 여  주체사상  는 주사 가 있고 다른  이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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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주사 NL’이 있다. 이들  생운동 내  주도  지 를 보해 나갔 며, 국사

회  체 운동 진  속에 도 큰 향  행사해 다. 

나. 청구인  창당  분당 과  등

(1) 민주노동당  창당

1996. 12. 리해고를 법 는 근 법  개  법  등이 국회에  결

자,  요  감  노동운동계는 1997  통  거에  독자

인 통  후보를 추  여 ‘민주  진보를  국민승리 21(이  ‘국민승리 

21’이라 다)’  결 는데, 통  거 후 국민승리 21  토  2000. 1. 30. 민

주노동당이 창당 었다. 민주노동당  2000. 4. 13. 실시  16  국회 원 거에

 당 자를 출 지 못했고, 당 득 도 2% 미만에 그쳐 등 이 취소 었다가 

2000. 5. 25. 재등  다. 이후 민주노동당  2004. 4. 실시  17  에  지

역구 국회 원 2인과  국회 원 8인  당 시  원내에 진출 고, 이 시

를 후 여 당원 도 격히 증가 다.

(2) 당내 노  러싼 갈등  민주노동당  분당

민주노동당  장과 불어 당내 여러  내지 들 사이에 당  나 갈 

향  러싸고 논란도 심 었다. 그  2003  생  사회주  노  강  진

보  민주주  도입  러싼 노  갈등, 이후 북  핵보 언과 핵실험에  

 등과   간  입장 립, 2007. 12. 17  에  공약  리 연

공 국  국가  내 운 민주노동당 후보자 권○    원인  일

심회 사건에  민주노동당 당직자  처리를 러싸고 갈등이 욱 심해 다. 

특히 2008. 2. 3. 임시당 회에  일심회 사건 자  명 등  내용 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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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책 원회  신 이 부결 자, 심○ , 노○찬, 조○  등  포함  부분  

평등  계열 당원들이 탈당 고, 탈당  인사들  2008. 2. 21. ‘진보신당연 회 ’

를 구  후 2008. 3. 진보신당  창당 여, 민주노동당  분당 었다(이  ‘1차 분

당’이라 다).

(3) 청구인 창당

2011. 1. 20. 민주노동당, 진보신당, 사회당, 국민주노동조합 연맹(이  ‘민주노

’이라 다) 등이 참여  ‘진보진  자 연 회 ’가 구 어 진보 통합 논

가 진행 었다. 통합 논  과 에  국민참여당도 논 에 참여 게 었 나, 사회

당과 진보신당  민주노동당  북 태도, 국민참여당  통합 참여 등   삼다

가 통합 논 에  탈퇴 다. 그리 여 진보신당  노○찬, 심○ , 조○  등  

2011. 9.경 진보신당  탈당 여 새진보통합연 를 결 며, 민주노동당과 국

민참여당, 새진보통합연 는 2011. 11. 20. 통합  언 고, 12. 5. 청구인 창당(합

당) 결 를  후, 12. 13. 거 리 원회에 등 여 청구인이 창당 었다.

(4)  부 경  사건  청구인  분당

청구인  19  국회 원 거  후보자  결  여 2012. 3. 

14.부  18. 지 당내 경  실시 고, 이 경 에  이○ 는 일 명부 1  

 후보 2번  번 , ○연  청  3번  번  다. 2012. 4. 

11. 실시  국회 원 거에  청구인 당  6명   국회 원( ○ , 이

○ , ○연, ○후, ○남, ○ )과 7명  지역구 국회 원(이○규, 노○찬, 심

○ , ○희, ○ , 강○원, ○동)  출 다. 

그런데 거가 난 후, 뒤에  살 는  같이 이○ , ○연  포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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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보경  과 에  부 이 있었 이 드러났고, 그 후속 처리를 포함  신결

 채택 등  여 개  2012. 5. 12. 원회에  청구인 당원 십 명이 

단상  거 고 청구인 공동  조○  등  폭행 는 사건이 생 다. 

그 후 원회 회  결과에 라 ○민, 심○ , 조○  공동 가 사퇴 고, 

신 상 책 원회( 원장 강○갑)가 구 어  후보 원에  사퇴를 

권고 나, 이○ , ○연  지 고 국회 원 등  마 고 동  시작

다. 2012. 7. 26. 개  원 회에 국회 원 이○ , ○연  명 이 상

었 나 부결 었고, 청구인 원내  심○  롯  원내 지도부는 이에 

 책임  지고 모  사퇴 다.

 그 후 강○갑, 심○  등  탈당  결 고, 2012. 9. 7. 원 회를 개 여 

 국회 원 ○ , ○ , ○후, ○남 원에  명  가결함

써 소  ‘ 명’이 이루어 다. 국민참여당계  새진보통합연 계 당원  

롯  다  당원들이 2012. 9.경 탈당 고, 탈당  노○찬, 조○ , 심○  등  

심  여 2012. 10. 21. 진보 당(  당)이 창당 었다(이  ‘2차 분당’이라 

다).

편, 2013. 3. 실시  청구인 당직 거에  당 에 이○희, 출직 고 원

에 ○희, 이○희, 민○ , ○ , ○ 가 당 고, 원내 인 ○ 이 당연직 

고 원이 었 며, 추천직 고 원  농민 부 에 ○권, 노동 부 에 ○

이 추천 어 고 원  인 었고, 당  이○희는 원회 인  거쳐 

이○규를 책 원회 장 겸 □□연구원 원장 , 고 원 ○  사 장

 임명 다. 이 써 청구인  2  고 원회 체 가 구축 어 재에 이르



[25/346]

고 있다.

5. 청구인  목 과 동

가. 청구인  강 상 목

(1) 당  국민   사 에 참여함에 있어, 자신이 추구 는  

향이나 지향  시 고 그러  향이나 지향 에  국민  지지를 획득 여 

이를 실 고자 다. 당해산심 에 있어  심  상이 는 당  목 이란 

이  같이 해당 당이 추구 는  향이나 지향  지칭 며,  심  

상 부분에  언   같이, 이 사건에 는 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이 추구 는 

 향과 지향 이 다. 

청구인  민주노동당 부  태동  당이고, 청구인  주도 는  

민주노동당 당시에도 동일  이  지향  가지고 동 다가 청구인  주도

는  이어   것이므  청구인  인  구 이나 드러난 강  민주노

동당과 일  연속 이나 이 있다. 라  청구인   지향 이 엇

인지를 가 내  해 는 민주노동당 시 에 이루어 , 재 청구인  주도

는  내지 주요 구 원들  주장이나 동 등  단 자료  삼  에 없다. 그

러나 이러  단 자료들  재 청구인  주도 는 이나 주요 구 원들  과

거 동  미를 지니는 것일 뿐, 그들이 참여 여 이루어진 민주노동당  

모든 사결 이나 주장, 목 이 청구인  그것들과 동일시 는 것이 니고, 동

일시  도 없다. 

(2) 청구인  목  단  해 는  청구인  강  살펴볼 요가 

있는데, 청구인 강   “일 는 사람이 주인 는 자주  민주 부를 우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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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이  경  사회  등 사회생   진  주인이 는 진보 인 민주

주  사회를 실 ” 며, “ 도 핵 평 체  자주  평 통일  실 고, 인간

존 , 노동존  새 운 사회를 건  것”이라고 규 고 있는 , 청구인이 강

에  시 고 있는 목  내지 만들어가고자 는 사회 체 는 ‘노동자, 농민, 소

상공인 등 일 는 사람이 주인 는 자주  민주 부이자 민 이 주인 는 진보 인 

민주주  사회’이고, 청구인이 추구 는 가  내지 이  지향  ‘진보  민

주주 ’임    있다. 청구인  2013. 6. 30. 책당 회에  “통합진보당이 추

구 는 새 운 사회는 진보  민주주 가 실  사회”임  언 여 이를 인

다. 

그런데 본래 당  목 , 이 이나 본 책이 나타나 있는 강  그 자체  다

이고 추상  규 는 것이 일 이고, 청구인이 지도  이  내

우는 ‘진보  민주주 ’ 역시 그러 다. ‘진보’  ‘민주주 ’라는 용어는 시  상황

이나 그 용어를 사용 는 사람에 라 ․철  다양 게 해 어 

며, 특히 ‘진보’라는 용어는 도나 이 나 지는 것, 는 역사  법 에 라 추

구 는 른 변 ,  내지 지향  가리키는 것  특  내용  담고 있

다고 보  어 다. 

라  청구인이 추구 는 진보  민주주  진  미를   

해 는, 강  등  언  미 외에도 진보  민주주 가 청구인 강 에 도입

게  경   청구인 강 에 진보  민주주 를 도입함에 있어  주도  역

 했  사람들이 구인지, 그 사람들  이  향  지향 이 엇인지를 살펴

보 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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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진보  민주주  강  도입 경  

(1) 도입 경

(가) 해 국  ‘진보  민주주 ’

진보  민주주 는 청구인  합당  주도  민주노동당  2011. 6. 개  강 에 

 도입 었다.  강  개 이 이루어진 2차 책당 회에  ○엽 강 개

원장  건 명  면  “1945  우리가 해 고 국 쟁 지 남북 조

사람 고 진보  민주주  모르  사람 없었다.”고 다.

해 국에  ‘진보  민주주 ’는 여운 , 헌 , 일  등에 여 주장 었

다. 북 에 는 ‘민주주 인민공 국  워 민주주  자주독립국가를 건  건국

노 , 건국목 는 조 식 민주주 인 진보  민주주  이 ’이라고 여 일  

진보  민주주 를 강조 고, 해 국 조 과 같  건민주주 명 단계

에  진보  민주주 가 주체사상  구  우리식 사회주  었다고 주

장 고 있다. 

편 우리나라에  진보  민주주 라는 용어는 1980  후  이후  □□  국

생회, 국노동운동단체 회, 민주노동자 국회  등 이른  자주  계열  분

는 단체를 심  다시 등장 다. 이러  단체들  강  지향 는 이  

내지 목  진보  민주주 를 들었고, 그 내용  ‘자주 ․민주 ․통일’  다. 

(나) 강 상 사회주  추구 여부를 러싼 논란

1) 2000. 1. 민주노동당 창당 시 강  에는 자주  평등 가 같이 참여 는

데, 민주노동당 창당에 극 인 역  했  평등  입장  여  강

에는 “국가사회주   사회민주주  계를 극복” 고, “인 사에 면면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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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  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 시  새 운 해  공동체를 구  

것이다.”는 이 들어가게 었다. 

‘국민승리 21’  결 에 참여   있었  ‘민주주 민족통일 국연합(이  ‘ 국

연합’이라 다)’  민주노동당 창당 시 공식 는 불참 결  나, 이○

규, ○희, ○주, 이○ , ○욱, ○래, ○ (이상 ○○연합), ○ , 민○ , 

천○태(이상 □□연합), 장○ , ○동(이상 △△연합) 등 일부 지역연합( 국연합

 2008 경 해체 었는데, 국연합  해체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이나 청구인 

당 에 는 사실상 국연합  지역조직    분 를 해 고 있 므

, 이 에 는 국연합 해체 후를 불 고 국연합 지역조직에 른 분 를 

다) 구 원들  민주노동당 창당 시부  개별  민주노동당에 입당 여 동

다.

2) 편, 2001. 9.경 국연합  충북 ○○ 원에  ‘민족민주  일꾼 진

회’를 개 여, ‘3  에 범  민족민주 과 민족민주 당  건 여 10  

에 자주  민주 부를 립 고 연 통일조국  건 자.’는 취지  특별결

(3  계획, 10  망), 이른  ‘군자산  약속’ 는 ‘9월 (9월 침)’를 채택

고, 이 결  이후 국연합 소속  인천연합, 국농민회 연맹(이  ‘ 농’이라 

다), 국 생회연합(이  ‘ ’이라 다) 등 단체  구 원들이 조직

 민주노동당 당원  가입 다. 

이에 민주노동당  당원 가 크게 증가 고, 국  지역 ․조직이 공고해질  

있었 나, 이  자주  계열  당원들이 증가 면  창당 당시에는 부각 지 

 간 노  차이  이  지향  러싼 논쟁이 공개  이루어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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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다. 특히 자주 를 심  민주노동당 창당 강 에 명시  ‘사회주  

이상과 원  계승· ’ 부분  삭 고 ‘진보  민주주 ’를 도입 자는 주장이 

계속 여 었다. 

3) 2002  통  거를 고 민주노동당 내에  사회 논쟁이 이루어 는

데, 당시 지 「이 과 실천」2002. 8. 는 ‘민주노동당  사회는 엇인가’

라는 특집 획  통해 민주노동당 강  지향 , 지향 체 에  여러  소

개 다.  지에  이○ (○○연합)는 ‘민 이 주인 는  민주주 에 

 사회주 ’라는 에  국사회  진보  개조는 민족  분단 극복, 통일 실

과  이 있 며 득권  타 는 과 이라고 주장 다.

4) ○ (□□연합) , 강 상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 부분  삭  

여부를 러싸고 생  2003  민주노동당 원회 산  당 특별 원회에

 이른  ‘사회주  가  논쟁’에 , “강 에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

’ 부분 등  삭 어야 고, 국사회  격과 단계 그리고 변 과 를 본

다면 사회주 는  시  우리 남  사회  이 니며, 당원들에게 강 어

야   민족 자주 이며, 자 민주주  구분 는 노동자  농민 등 민

 심에 는 진보  민주주 를 도입 자.”는 취지  주장 다. 원 이○

삼 등 이를 지지 는 자주  계열 당원들이 사회주  요소 삭 를 주장 면  “당 

동에  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 ․ 시키   노  강 다.”는 내

용  담  당 특별 원회 보고  당 회 건 상  여 건 상

이 보 었 나, 2003. 11. 1. 임시당 회에  건 상  찬 는 원들이 독

자   보고  심  채택 건  상 시 고, 결 족 를 2  과 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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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이 가 스  가결 었다. 이에 여 ○ (일심회 사건 자)  자신  

인 「나  사랑 민주노동당 - 민주노동당 10  」에  “  사회주  노

이 통과 는 했어도 당원들  진보  민주주  체계 는 계  삼

다.”고 평가 다. 

 ○  2006. 11. 민주노동당 지 「이 과 실천」에 ‘87  체  붕

  민주주 명’이라는 목 에, 이 시   진보  민주주

이므  이를 도입 여야 다고 면 , “진보  민주주 는……민 들   주

인  내 워 경  주권  틀어 고 민  힘  를 펼쳐 나감 써 

민 들  주체  극  참여를 보장 는 민  주체  민주주 ”라고 주장 는 등 

진보  민주주  내용  소개 는  고 다.

5) 이○규(○○연합)는 2005. 12. 민주노동당 울시당 내 자주  인사들이 주축이 

 ‘자주  평등   울모임( ) ’에  행  강연에  ‘당이 규직 

노동운동과 민생 에 주 는 이 는  진출이 종국  진보  민주주

를    계   는 데 있지 당장 계 해  를 

해결 는 데 있지 다.’는 취지  주장 고, 이○훈(일심회 사건 자)도  강

연에  “자민통 는 여러 태가 있   있 나 노 는 NLPD(통칭, 자

주노 , 엔엘) 나 에 없다. NLPD 노  민족  계 를 결합 여 

타리  독재 권   과 를 차  해결 는 노 이다.”고 며, ○

(□□연합)도  강연에  ‘ 국사회는 식민지 자본주 사회이고, 국변 운동

 민족해  민주주 변 운동이며, 국변 운동  본과 는 민족자주  민족

통일이고, 민족자주 부 립과 연  통일  다. 이북  군역량에 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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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  미군 철군 가 결  해결 는 상황  었다. 즉 남  역량만이 

닌  민족 역량에  미군철  남  자주 가 실 어 가고 있다. 국가보

법이 철폐 고 합법  북  역량과 결합 여 높  단계  통일과 미  계

 진보  민주주  과 를 실 는 것이다.’는 취지  주장 다.

6) 민주노동당  ○○지역 원회 원장인 ○  민주노동당 지에 2006. 1. 

‘우리나라  변  단계가 사회주  단계가 닌 민주주  단계이  에 진

보  민주주 가 노동계  등  이   에 없다.’는 취지   고

고, 2006. 9. ‘통일     합 는 사회주  강 이나 사회

민주주  강 이 니라 민주주  명  지향 는 진보  민주주  강 에 라 이

루어진다.’는 취지   고 다. 

7) 민주노동당 외부에 도 진보 당  는 민주노동당 강 에 진보  민주

주 를 도입 자는 주장이 었다. 국진보연  가입 단체인 ○○연구소가 작

 「2004  새해 열 가지 질 과 열 가지 답」이라는   그 연구소 소장인 조

○원이 2004. 6. ‘민족민주운동 토 회’에   에 , 민주노동당이 자민통  

지향 는 규모 민족민주  는 데  결  역  담당해야 다고 

면 , 민주노동당  사회주  강  삭 고 진보  민주주 를 강  립해

야 다고 주장 다. ○ 가 를 역임  이 단체인 ‘남북공동 언실천연

(이  ‘실천연 ’라 다)’도 재 국사회  변  ‘민족해  민주주 변 ’이라

고 면  체 민  우를  있는 민족자주, 민주주 , 민족 해를  강

 체 여 진보  민주주 를 도입 자는 취지  주장  다.

 (2) ‘진보  민주주 ’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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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가) 집권 략 립과

 1) 2003  사회주  가  논쟁 이후 2004. 7. 집권 략 원회를 여 논 를 

계속  결 다. 2006. 8. ○엽  원장, ○욱(○○연합)  획단장

 는 2  집권 략 원회가 출범 면  본격 인 동  시작 는데, 2008

 민주노동당 분당 시 지 국사회 실과 과 를 연구 고, 집권  시 ․경 ․

법 등  본격  계 다. 

 2) 2  집권 략 원회 출범  후 여 민주노동당  집권  법 , 진보  

민주주  실  단  상 연 체 건  주장 는 당내외  논  

여 ‘상 연 체 토 회’를 주 다.

 토 회에  자인 당시 ○○연  책 원장이었  ○연(□□연합)  

‘진보 당과 진보진  상 연 체는 민   집권   인데, 

진보 당이 집권   여 범  진보단체들과 들  나  연 체  

결집시 야 고, 민주노동당이 권가능  당   해  상 연

체 건  사업에 극 나 야 다.’고 강조 면 , 상 연 체  강  민족자

주, 민 주체  민주주 , 자주  평 통일 등  주장 다.   토 회  자료

집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책 원회 장이었  이○  “민주노동당  심  

노동자, 농민, 민, 청 , 생, 진보  지식인, 종 인, 인, 시민, 여 , 장

인, 소 자 등 진보진  단결체인 상 연 체를 건 자.”는 취지  이 참고

자료  게재 었다. 

상 연 체 건 에  논 는 민주노동당 외부에 도 었는데, 실천연  

산  □□연구소 연구 원 ○진  2006. 3.경 민주노동당 지 「이 과 실천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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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게재  「다른 나라 경험  통해 본 통일 체 건  요 」이라는 에 , 

실천연  책 원장 ○욱  2006. 5.「○○민보」에 게재  「조국통일 

 볼  연합체 건  우  과 」라는 에 , 국사회  진보  민주주  

권 립과 조국통일  해 는 통일 체를 건 해야 다는 취지  주장

다.

 같이 당내외에  자주  평가 는 인 들이 국연합과 민 연  뒤를 

잇는 상 연 체  건  극  주장  면, 민주노동당  평등  계열  

체  노동계  심 에 고, 타 이라는 이  상 연 체 건 에 는 

입장  명 다.

결과  민주노동당  2006. 10. 6차 원회에  재  224명 가운데 137

명 찬  진보진  상 연 체 건  원회 참가를 결 고, 2007. 8. 

4차 원회에  재  229명  146명  찬  국진보연  가입  결

며, 2007. 9. 자주·민주·통일  지도이   국진보연 가 창 었다. 

국진보연 에는 이 단체  인  실천연 , , 국청 단체 회(이

 ‘ 청’이라 다),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 본부, 6·15공동 언실천청 생연  

등이 가입 고, ○연이 국진보연  책 원장  역임 게 었다. 국진보

연  출범과 에  민주노  원회에 참여 나, 국진보연 가 결

 이후에는 그 가입  보 고 참 단체 만 남 다. 

조○ 는 2007. 12. 30. ○○신 이 마  ○ 과  담에  민주노동당  

국진보연  가입에 여 “자주 는 1930∼40  통일  개 에 입각해 있

다. 당  국진보연  가입  다 가 어붙인 것도  개 이 니라면 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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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없다.”고 다. 

3) 민주노동당 집권 략 원회는 2007. 10. 23. ‘ 국사회  격과 변 략 토

회’를 개 는데, ○희, ○식, ○민, ○철, 민○우, ○ , ○인이 사회

자, 자  토 자  참여 다. 

뒤에  자 히 살 는 것처럼 민주노동당 집권 략 원회 획 원 ○민 , 

「 국사회  격과 변 략」이라는  는데, “우리 사회는 분단  식

민국가이고, 민 민주주  변 략  국주  단계  식민지 등에  일 인 사

회주  변 략인 인민민주주  명 략  분단국가  특 에 맞게 재구  것

이다.”고 주장 다. 당시 △△연구소 소장이었  ○   토 회에   

「 국사회  격과 6․15 시  변 운동  향」이라는 에  ‘ 국사회는 식민

지 자본주 사회’라고 면 , “ 국변 운동  민족해  민주주 변

 당면변  취목 는 자주  민주 부 립과 연  식  통일 부 립이

다. 민족해  변 운동  고 나가는 과 에 도 진보  민주주  실 이라는 계

해  과 를 동시  고 나가야 다.”고 주장 다.

○민과 ○ 이  토 회에   들  실천연  사건에  이

 인 었다. 

 (나) 17  통 거 공약

민주노동당  17  통 거 후보자 출   당내 경  결과, 당내 자주

 계열  지지를 얻  권○ 이 민주노동당 통 거 후보자  출 었다. 권○

 국가  ‘ 리 연 공 국’  내 우며, “분단국가, 종속국가, 재벌국가

인 민국  극복 고 통일, 자주, 평등  동시에 실  새 운 나라를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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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.”고 주장 다.  리 연 공 국  “1국가 2체  연 국가라는 조건에  

북  지 부  남  지 부  시 침  각  포  것”이라고 면 , 리

연 공 국  이   ‘진보  민주주 ’를 주장 고, 구체  책공약  

이○  책 원회 장  주도 래 마 었다. 

(다) 민주노동당 분당과 지도부 체

2007  17  통 거 결과는 민주노동당  참  평가 었다. 이에 평등  

당원들  그 원인  북   사 에  당  실 , 종북  라고 지

며 쇄신  요구 다. 그러나  본  같이 그러  쇄신 요구가 들여

지지 에 라, 다  평등  계열 당원들이 민주노동당  탈당 고, 민주노

동당  분당 었다. 분당 이후인 2008. 7. 러진 당직 거에 는, 원내 인 강○

갑이 당 에 출 었 며, 이○희(  )가 책 원회 장에, ○ 이 사

장에 임 었고, 자주  계열이 당 3역 등 주요 당직  차지 게 었다. 당시 

고 원 거에 출마  ○  ‘진보  민주주 가 실  통일강국 건 ’  주장

면  “민 들  민주주  실  주체가  언 며 직  불  들고 거리  

나 고 있다. 분출  민  쟁  드시 승리  귀결시키고 자주  민주주  실

 나 가 평  통일국가 건 에 복 다.”는 공약  내 웠다. 

 (라) 2009. 6. 1차 책당 회 

 분당 이후인 2008. 8. 구  3  집권 략 원회는 진보  민주주  도입  주

장  자주 를 심  구 었다. ○엽이 원장, ○ 이 획단장  맡

고, 이들  획 원 ○민과 함께 민주노동당 집권 략 립  강  개  작업  

주도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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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 집권 략 원회는 2009. 5.경 진보  민주주  도입  내용  는 집권

략 원회 보고 를 작 고, 민주노동당 원회는 책당 회  결  

에 재 어 있었  ‘새 운 민주주 ’를 ‘진보  민주주 ’  변경 는 내용  

민○  원  동  가결 다. 

이에 라 2009. 6. 1차 책당 회에 는 “민주노동당이 추구 는 진보  민주

주 는 차  식  민주주 를 뛰어 어 실질  내용  민주주 를 보장 고, 

 민주 를 뛰어 어 경  민주 를 달 며, 간 민주주 를 뛰어 어 직

민주주 를 지향 다.”는 내용  결  채택 고, ‘민 주체  자주  민주 부

 연  식  자주  통일국가  지향  진보 연합 등’  내용   집권

략 원회 보고 를 승인 다. 울러 차후 강 개 원회를 구 여 강  개

 는 강 검토소 원회  보고 도 채택 다. 

이에 여 민주노동당 내 국 사회주 자 견그룹 ‘다○○’ 소속  ○식  

진보연  강 는 자주  헤게모니 보를  조건이라고 면 , 이 구상이 

 ‘진보  민주주 ’ 략  진보  민주주 에 입각  자주  민주 부가 

민주노동당  당면 목  었다고 평가 다.

(마) 강 개 원회 구   개  마

2010. 9. ○엽이 원장, ○ 이 획단장, ○민이 획 원  동  2

 강 개 원회가 구 어 강  개 작업이 본격  진행 었다. 2011. 1. 

2  강 개 원회는 원회에 강  보고 고, 당내 토 회를 거쳐 

2011. 4. 강 에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 부분  삭 고 ‘진보  민주

주 ’를 도입 는 내용  개  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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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 에 , 2011. 1. 이○  ○ 는 ‘○○  소리’ 부  ▽▽연구소 창립토

회에  국사회  미국에  식민지  속 이 강 게 지 고 있다면 , 진보

 민주주 를 진보진  이  립 는 것  21  국사회 진보운동

 요  이  과 이고 민주노동당이 이 과 를 해결해야 다는 취지  주장  

고, 2011. 2. 7. ○ 과 ○ 는 ‘민주노동당 강  개 , 어떻게 ’ 토 회에

 권 당 가 당  목 인데 사회주  이  다  국민이 동  어 다고 

면  강 에  사회주   구를 삭  것  주장 다. 

 (3) 민주노동당 강 상 ‘진보  민주주 ’ 도입 

 (가) 강  개

 2011. 6. 18.과 19. 민주노동당 2차 책당 회가 개 었다. 당 회 첫째 날, 강

상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에  부분  삭  것인지 여부를 놓

고 이루어진 토 회에 , ○  그 삭 를 주장 다. 면, ○인, ○식 등  

이를 면  강  개 에 부  견  시 다. 당 회 째 날, 강  개

이 결 었는데, 강  개  인  가장 큰 변 는, 창당 강  “국가사회주  

 사회민주주  계를 극복 는 편, 인  랜 지  다양  진보  

사회운동  과를 용함 써, 인 사에 면면히 이어   사회주  이상과 원

 계승, 시  새 운 해 공동체를 구  것”이라는 부분  삭 고, “진보

 민주주  체 를 건  것”이라는 내용   것이다. 

 (나) 당내외 

민주노동당  강  개  이후 ‘진보  민주주 ’에  당내외 보 ․  

에 힘  쏟 다. 민주노동당 책연구소인   연구소는 우리 사회에  인식, 진



[38/346]

보  민주주  미  내용 등  담고 있는 ○엽과 ○  작  「21  진

보  민주주 」라는 책자를 간 여 2차 책당 회 참가자들에게 포 고, 

○엽   책 에 “21  진보  민주주  내용  면  책  보면 

다.”고 다.    연구소는 책 원회 장이  이○엽이 작  「진보

당  진 를 힌 민주노동당 2차 책당 회」 등과 같  진보  민주주  

 자료를 페이지에 게재 다. 

나 가 민주노동당  2011. 7.경 강  개  주도  ○엽과 ○ 에게 고

원, 원단, 당직자    연구소 연구원  상  ‘진보  민주주 ’  실시

게 고, 2011. 8. ‘진보  민주주 ’에  당 인 사업  강  해 

○엽과 ○  강사  참여시  ‘진보  민주주  강사단 ’를 운 다.  

 「21  진보  민주주 」를  작  것  강  재  사용  「진

보  민주주  강사단  자료집」  당 페이지에 게재 여 당원들이 직   

볼  있도  다.  책 원회 장  역임  이○엽, 그 당시 당원 원

회 간부  강사인 곽○ , ○  등  □□진보연 에   「21  진보  

민주주 」를  여 작  ‘진보  민주주 란 엇인가?’라는 내용  강

를 다. 그 에 ○  2011. 7.부  2011. 8. 지 민주노동당 지 「진보

」에 진보  민주주 에  강 해  5회에 걸쳐 연재 도 는데, 그 내

용   「21  진보  민주주 」  거  같  것이었다. 편, 이○훈(일심회 사

건 자)  「진보 」에 ‘ 국  새 운 진보  민주주  노  낮  단계부

 공동 국민  단계  실 여 종  계 해 단계 지 모  함

께 취 는 다단계 폭 민주주 사상이고, 진보  민주주 는 시분단체  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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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보  연합집권  이행경 ’라는 취지   고 다. 

 (4) 청구인 창당  강  개

청구인 창당 과   본  같 며, 청구인 창당  주도  민주노동당, 

국민참여당, 새진보통합연  실   결과, 강  연 회  합   

 과도  강  고, 2012. 4.  후 재  합 다. 당시 진보 통

합 실 상  맡  민주노동당 사 장 장○  과도  강 에 ‘진보  민주주

’가 언 지  이 에 해, ‘강   놓고 이견이 많 다. 에 양당이 

이미 합  5･31 연 회  합  강  체했다. 통합진보 당 건 이 료

고, 2012   등 과도 를 지나면  강  개   새 운 논 가 시작  것

이다. 진보  민주주 는 새롭게 건  통합진보 당 에 도 충분히 공감  얻  

 있는 내용이다.’고 다. 

청구인  2012. 2. 20. 단 회 에  강 개 원회  당헌 ․당규 개 원

회  건  심 ․ 결 고, 2012. 3. 12. 강 개 원회를 구 는데 ○

이 원장  리 여 강 개 원회 회 를 주재 다. 2012. 5. 10. 국운

원회에 강  개  출  건이 건  상 었고, 강 개 원회가 마  강

개   몇몇 부분이  개 이 종  출 어 별다른 이 나 토  

없이 만장일  가결 었다. 이어 2012. 5. 12. 원회에 는  부 경

 사건 후속조 를 러싸고 폭  사건이 생, 어  가운데 강 개 이 통

과 었는데, 이것이 재 청구인  강 이다.

 (5) ‘진보  민주주 ’ 도입에  북보고   북 지

민주노동당이나 청구인  ‘진보  민주주 ’ 강  도입과 과  북  공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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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 북보고  북  지  살펴본다.

(가) 북  공작원  북보고

일심회 사건에  북  공작원 장○○(장○ )  민주노동당 내 진보  민주

주  도입 논  여 북 에 2006. 7.에는 ‘당 강   여 사회

주  격  과도강 , 충강  요소를 자민통 노 에 여 실에 맞게 

변경 는 것이 실 다는 이 시 었다. 집권 략 원회를 통해 집권 략과 노

 립 는 과 에  당 강  개  요  산시키는 작업  행해야 

다.’라는 등  보고를 다.

(나) 북  지  

북  2011. 2. 인천지역  거  동  북  공작원들(이른  재산 사건 

자들)에게 ‘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  진보  민주주 를 진보 통합당  지도

이  철시키고, 만약 진보  민주주 라는  그  철시키  어 우

면 자주, 평등, 평 , 민주  변 ,  민족민주 들과  연 연합, 부강통일국

가 건  등 진보  민주주  내용들이라도 어이 철시키라.’는 내용  지  내

다.  일심회  재산 조직원들에게 상 연 체 건  등과  지  내

리 도 다.

 (6) 소결 

 인 사실  종합 면, 이○ , ○욱, 이○규(이상 ○○연합), ○ , ○ , 

이○엽, 민○ , ○연(이상 □□연합), ○ , 장○ (이상 △△연합), ○ , 이

○훈(이상 일심회 사건 자), ○ , ○욱, ○진(이상 실천연  구 원) 등 자

주  계열  인 들이 민주노동당 내외에  진보  민주주  도입  주장 거나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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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    있 며, 이들   각 를 는 인 들  청구인  창당

 주도 고,  뒤에  보는  같이 분당과 에  이○  ○연  명에 

며 당에 잔  후 당  주요 사 결  주도 여 고 있다. 

편, 이○ 는 2012. 8. 10. 청구인 분당 직  러진 당직 거  결과를 리

 여 모인 ‘진실승리 거 책본부 해단식(이  ‘진실 본 해단식’이라 다)’

에  “진보  민주주   인 진보 당노  립 고 통 노 인 통일

 당운동  립 여 통합 당 진보당  건 습니다.……진보당 

사태는 권  쟁취   진보  민주주 자들이 싸우는 계 쟁이며”라

고 언 고, 뒤에  보는 내란  회합 참 자인 ○ (○○연합)  2013. 5. 8. 

사상 습 소모임에  “진보  민주주  과  냐면 자주 ․민주 ․통일이잖

……진보  민주주  어원이 어  가냐면 님께  건   우리 사회는 

진보  민주주  사회여야 다는 노작이 나 있어. 그 어원  그래  진보  민주

주 는 그 어원  시작해  민주를 얘   우리는 진보  민주주 여야 

다.……우리가  거야. 지  진보  민주주 라고 지  그 게 부르   거

야.”라고 언 는 , 이는 진보  민주주  도입 에  당내 인식  드러낸 

것이라 볼  있고, 이○ , ○  등 뒤에  보는 내란  회합 참 자들 역시 진

보  민주주 를 지지 고 있  보여 다.

다. 청구인 주도  향

 (1) 청구인 주도  

 본  같이 청구인  2011. 12. 13. 1차 분당 시 잔  당원들  구  

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, 진보신당에  탈당  당원들  구  새진보통합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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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통합 여 창당 었다가, 2012. 9.  부 경  사건  원회 폭  사

건 등  원인  여, 새진보통합연   국민참여당계 당원, 1차 분당 시 잔

 ‘다○○’ 등 일부 평등  ▽▽연합(이○미, ○진 등), 농(강○갑 등), 민주

노 ( ○민 등)  상당  당원, 그리고 천○ , ○ , ○엽 등 주요 인사들이 

청구인  탈당 다.

이에 진보  민주주  실  추구 는 경 동부연합과 주 남연합, 부산울

산연합  주요 구 원  이들과 이  지향  같이 는 당원들(이  ‘ 청구인 

주도 ’이라 다)  그들  견  들이  같이 탈당함에 라 그들  

침  당직자 결  등 주요 사  결 면  당  주도 여 다.

이  같이 청구인 주도 이 연 여 당  주도 여 다는  청구인 

당 내  자주  등  권주   증인 권○ , 노○찬  각 증언, 재 청구

인  주도 고 있는  ○○연합이라는 증인 ○식  증언, 민족민주 명당(이

 ‘민 당’이라 다) 잔존 이 주도 고 있는 ○○연합이 청구인  주도 고 

있다는 증인 ○ , 이○ , 이○ , 이○철  각 증언, ○민  청구인  탈당

 ‘다○○’ 운 원 ○식 등이 2차 분당 에도 ○○연합 계열이 당직  차지

다고   등에 해 도 그  인 다.

이러  청구인 주도  향   해 는 그 과 , 북자   

동상황, 동경 , 이  지향  등  살펴볼 요가 있다. 

(2) 청구인 주도  과

진보  민주주 를 주장 거나 지지  사람 가운데 이○ , 이○규, ○ , ○

, 이○엽, 민○ , ○연, 장○  등  민 당 조직원  동 고, ○ ,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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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훈  일심회 사건 자들이고, ○ , ○욱, ○진  실천연  사건 자

들이다. 라   이들이  사건에 여 살펴보  다.

(가) 청 동맹  민 당 사건

1) ○ , 이○ , ○  등  1989. 3. 3.경 일  주체사상  지도이  

고, 일  장군님과 국민족민주  향도에 라 나 가는 일 주  청

명조직인 ‘ 청 동맹’  결 여 쟁목 를 ‘ 국  미 국주  침략자들과 

그 잡이들에 해 가 게 린 고 있는 식민지 자본주 사회이므  민족통

일  결 여 미 국주 를 축출  후 부 타도, 민족자주 권 립

(NLPDR ), 북 과  연  통일, 사회주  국가건 ”  여 동 여 다. 

이○규, ○ , 이○엽, ○진, ○ , 조□원, ○연, 장○  등  청 동맹 

조직원  동 고, 후에 민 당 조직원 도 동 다.

2) 편, ○ , ○ , 이○  등  ‘ 청 동맹’이 계에 이르 다고 단

고 국 인 조직사업  해 이를 당   결 고 1992. 3. 16. 민 당

 결 는데, 이들  북  승인   당명  결 는 등 북  지침에 

라 동 다. 민 당  강  역시 일  주체사상  지도사상  고, 당  

격도 “  남  사회는 식민지 자본주 사회이므  민족자주권  쟁취 고 민주주

를 시키며 조국  평  통일 다는 당면목  래, 노동자 ․농민 ․인 리 ․

생 ․도시 소시민 ․소자본가들  동  여 미 자주  쇼 민주 를 쟁

노  채택 여, 민족해  인민민주주 명(NLPDR)  달   노동자, 

농민  지  당”  규 다. 명  행 법  업체, 생, 농민, 청  

등  단체나 조직  장 고 이들  부 쟁  이 어 내어 폭 인 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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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주  부를 건 다는 것이었다.

민 당 원 ○  조 노동당에 가입 고 2차  입북해  일  만

나 공작  며, ○  ○  권  조 노동당에 가입 고 북  

훈장  여 다. 그 외에도 민 당 조직원들  일 과 일 생일 식  

거행 고, 일  찬양 는 , 일 , 시 등  북 에 보내 도 며, 지속

 주체사상 습  실시 고 습진행에 른 업  생  는 내용  

‘ ’를 원 ○ 에게 출 다.  조직원들  사상 습   

에는 일 과 일에 여  고 습  시작 고, 일 장군님  

충직  사  생  마감 겠다고 맹 는 내용  ‘ ’를 작 여 지도부에 

출  조직원도 있었다. 

 민 당  ○ , ○ , ○ (이○ 는 나 에 원이 )  구  당 

지도부 래에 도당 격  경 남부 원회, 남 원회, 북 원회  지역별 

원회(울산, 남, 부산, 마산·창원), 부 별 사업지도부(청 운동, 통일운동, 시민단

체, 생운동, 도남부지역)를 었다. 

이○ 는 민 당 경 남부 원회 원장이었고, 이○규는 이○  지도를 

면  도남부지역  담당 며, ○희는 민 당이 지도 리  단체인 사

랑청 회  회원이었다. 민○ , ○희도 민 당 내지 민 당 부 동가조직  

조직원이었고, ○규는 민 당이 지도 리  ◇◇  국청  장  

동 다.  ○주, ○진, 조□원, ○ , 이□훈 등  민 당 경 남부 원

회 조직원이었고, 이○엽, ○  민 당 지역조직인 남 원회 원장(부산 원

회  울산 원회 등)이었 며, ○ , ○ , ○연  남 원회 조직원이었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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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○  주 남 지역에  동 는 민 당 조직원이었다. 

민 당  이른  ‘ 남 원회’는 법원에  국가단체 는 이 단체  인 었

고,  사건과 여 ○ , 이○ , 이○엽, ○진, ○ , ○ , ○  등에 

여 국가보 법 죄  죄 결이 고 어 었다.

(나) 청구인 주도 이  타 사건

 1) 일심회 사건 

 장○○(장○ )  북  공작원 부  국 내에  조직  결 , 보  

집 ․보고 등에  지   후, 2001  손○목과 민주노동당 이○훈  포

고, 2002. 1.경 지도이  주체사상 , 목  민국에  미 국주  청

산과 연 통일 실   일심회를 조직 며, 2005 경 민주노동당 원단

 실장(후에 사 부 장이 ) ○  포 다. 

○ , 이○훈  북 공작원과 고 북  지 에 라 민주노동당 당

 동향, 시 ․도당  지역 원회 원장에  개인 보 등  북  는 등  

동  고, 이○훈  북 부  노 훈장  여 도 다. 당시 일심회 

사건 자들  북 에, 이○규에 여는 “주체사상  심이 고히  있는 동

지”라고, ○동에 여는 “사실상  경 동부연합 향…… 시  군 를 

얘 지만 인식   민족자주 운동  조  뛰어  80  운동가  

풍  담고 있다.”고, 이○ 에 여는 “경 동부연합이 가   사 다.”

고 각 보고 며, 북 이 민주노동당 2  당직 거  여 내린 ‘ 책 원

회 장  경 동부  이○ 를 내 우라’는 지 과 여 도 시  상황  

북보고 고  거에  이○ 가 책 원회 장  실  당 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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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 ○ , 이○훈, 손○목 등에 여 국가보 법 죄  죄 결이 고

어 었다.

 2) 실천연  사건 

 실천연 는 2000. 10. 21. 결 었는데, 북  국변 운동이 인 민족해  인

민민주주 명 (NLPDR)에 라 남  사회를 ‘미 국주  식민지 자본주

사회’  규 고, 미국  분단  조장 고 고착시킨 원  보며, 남 명  경

를 주 미군철 → 자주  민주 부 립 → 연  통일실  시 고, 이

를 실  여 민  자주  사상, 즉 주체사상  식 는 것  국변

운동  차과  내 운다. 실천연 는 북  공작원 부  지  는 등 북

과 직  연계 어 동 며, 북  신 공동사  내용  , 동조

는 특별결 , 노  등  채택 여 쟁 향이나 노  고, 북  

일과 군 를 노골  찬양 ․미 며, 북  핵실험  당  극 

다. ○  실천연  구 원들과 함께 ‘2006  2  6·15 원’  개 고 

2006. 8. 25. ‘특강 2 북  사회  이해’를 강 면  일  군 를 찬양

다. 그리고 실천연 는 상 연 체인 국진보연 에 청구인과 함께 가입 여 

동 고 있다. 

실천연 는 법원에  이 단체  인 었 며, ○ 는 실천연  상임 를 

역임 다.  청구인 당원 원회 원 는 강사인 ○욱, ○ , 곽○

, 장○  실천연  구 원이었는데,  사건  ○ , ○욱, ○ , 곽○

에 여 국가보 법 죄  죄 결이 고 어 었다.

3) ‘ 국청 단체 회’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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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 2001. 2. 립  청 단체 구 , 우리 사회를 미 국주  식민

지  보고, 민족  자주권  침해 는 미국  롯  외  부당  간  

며, 쟁목 를 미 ․ 통일 구  척결, 연  조국통일 등  내 우고, 주

미군철  미 쟁, 국가보 법 철폐, 민족민주   등  쟁 향  

시 는 등 북 이 주장 는 민족해  인민민주주  명(NLPDR) 노  추종 여 

동 다.

이○규는 청 상 책 원장, ○ 는 청  감사  동 다. 우○  

청 원장, ○  청 부 장, ○희, ○ , ○래 등도 청  구 원이

며, 청   구 원들  다 가 이○  내란 동 회합에 참 다. 청  법

원에  이 단체  인 었 며,  사건  청 주요 구 원에 여 국가보

법 죄  죄 결이 고 어 었다. 

(다) 민 당 외곽단체 등

민 당 원 ○  1993. 12. 15. 북 에 그 당시 민 당 조직이 직  지도

리 고 있는 외곽단체  사랑청 회, 울산연합, ◇◇  국 생 , □□  

국 생  등이 있다고 면 , 민 당 지역단체  북, 울산, 남지역  강

 향  행사   있고, 장 고 있는 단체는 청 과 그 산 인 

결청 회, 남 사랑청 회, 국연합  그 산  부산연합, 울산연합, 북연합 등

이라고 보고 고, 이후 “울산연합, 남연합 등에 있는 조직원  통해 사결 권

 행사 고 있 ,   연합  민 당 조직원 ○진이 주요 역  담당 고 있 , 

◇◇연합  민 당 조직원 ○연이 집행 원장  동 고 있어 장  

임”이라고 보고 다. 민 당 경 남부 원회 원장 이○  역시 ○ 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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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994  경 남부 원회 상 사업 ’를 보고 면 , 민 당 사업  일  

남청 단체연합  창 고, 남연합  지도  강 며, 남청 단체 자

회를 장 고, 경 동부  사업  었다고 다.

경 동부연합  국연합  지역조직  1997 경 사랑청 회, 남청

회, 남청 단체연합 등 남지역 청 단체를 주축   남연합  토  결

었는데, 민 당 조직원 ○주, ○진, 조□원, ○  민 당이 지도 리  

사랑청 회나 남청 회 등  회장 등  역임 고, ○진  ○○연합 장  

역임 다.

나 가  같이 민 당이 경 동부연합에 여 향  행사  사실  이○

가 주도  내란  회합 참 자들  통해 도 인 다.  회합에는  본 민

당 자 이○ , ○주, ○진, 조□원, ○ , ○희, ○규를 롯 여, 민

당이 지도 리  사랑청 회, 분당청 회, 남청 회 등   연합 내지 ○○

연합  구 는 단체  장 등 주요 구 원  동  우○ (이○  원 보좌 ), 

○창( ○희 원 보좌 ,  민 당 사건 구속자 책 원회 사 국장), ○곤

( ○연 원 보좌 ), 신○욱(당원 원회 원 겸 당 거 리 원회 원장), 

○ (경 도당 부 원장), ○래(경 도당 부 원장), 이○ (○○진보연  고

) 등이 참 다. 그 에도 ○연(국회 원), ○근(경 도당 거 리 원

장), ○ (이○  원 ), 임○경( ○희 원 보좌 ), ○ (당 외

원회 원) 등이 참 다. 

  민 당 조직원 ○ , 이○엽, ○ , ○ , 민○ , ○연  국연합

 지역조직인 □□연합에  동 고, 민 당 조직원 장○  국연합  지역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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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인 △△연합에  동 며, 그 에도 ○ (원내 ), ○동(  국회 원)

  △△연합에  동  사실이 인 다.

(3) 청구인 주도  북 자   동

(가) 청구인 주도  동일  이  향  가지고 민주노동당 시 부  강

 개 , 북   사   일심회 사건 자 처리 , 당직 거 등 주요 사 에

 연 여 당  사결  주도 여 다. 

1) 에  본  같이, 청구인 주도  2002 경부  민주노동당 강 에 진

보  민주주 를 도입  여 노 고, 진보  민주주 에 여 상 연

체 건  지속  주장 며, 청구인 창당과 강  개 에 이르 지 진

보  민주주  도입에 극  나  사를 철 다.

 2) 청구인 주도  북  핵실험, 남 도  등 북   여 

일 게 북  입장  지지 고 북  난 는 데 다. 

 핵 에 여, 이○ (  책 원회 장)는 2006. 10. 3. 북핵  미국  

에  자  단이라는 취지  언 고, ○동(  국회 원)  2006. 

10. 24. 국회에  열린 ‘ 도 핵  평  결 회’에  “미국  핵에  

억지  가지  해  북 이 핵개  했다.”는 취지  언 다. ○ (□□

연구원 부원장)  “북 이 살 남는 일   핵 보복능  갖추는 것이다.”, “핵

장국가  북  자체  억지 에 거해 도 평 체  구축과  도  

 있는 힘과 능  갖게 다.”는 취지   며, ○ (  사 장)  

2007. 12. 30. 조○  담에  “북핵 실험 사태는 미국 책임이고, 미국이 북  

핵   것이 북  핵 장  경이다.”는 취지  언 다. ○ (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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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겸 고 원)  북  핵  타격 에 해 “미국  1,000번 는 핵실험

 고, 북   번 에 했는데도 를 삼는다.”는 취지  언 고, ○

희(국회 원)는 2012. 12. 북  장거리 미사일 사에 여, “ 사는 우주조

약에 른 자주  권리”라고 논평 며, 2012. 12. 7. 국회 외 통상 원회에  

장거리 사 단 구 결  통과에 여 “UN 보리에  결  채택 시 과

거  만 복 다.”는 취지  다. 이○규(국회 원)는 2012. 5. 24. 언

 인 뷰에  “북 이 핵  가질 에 없는 처지를 이해 다.”는 취지  언

다.

편, 이○ (국회 원)는 2013. 5. 12. 내란  회합에  “(북 ) 명  3 는 

우주과  역사를 보면 단  일이다. (북 ) 자 갱생 간고분  고  명

 이 우주과  승리  명  2 다.”, “ 명  3 는 2012  12월 12일  

역사  사변이고, 이번에 2013  2월 12일  는 핵실험, 3차 핵실험, 단 고 

엄청나다.”, “북  3차 핵실험  통해  소량 , 경량 , 다종 를 이 고,  나 가

는 도에 해  미국 본토 지 타격   있는  등장했다.”, “쏘

자 쏘는 게 당 다. 핵  가 냐, 민족  자랑이다.”는 취지  북  미사일 

사  핵실험  는 언  며, 나 가 “마  들이 6․25 해

쟁에 목  잃었다. 많  국 뇌부가  우리 조국 6․25 민족   시

에 뛰어들었 , 6․25라는  쟁취했  역사가 있다.”는 취지  언 여 6․25 

쟁  해 쟁, 민족   시  다. 

 북  도 에 여, 이○희(당 )는 2010. 8. 4. ○○ 라  ‘열린토

’ 등에  천 함 폭침  “북이  것인지 이 있다. 북이  것이라면 책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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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야 지만, 그것도 해   법  풀어야지 결  법  풀  없

다.”, “북 이 천 함 공격   것   는 니다.”는 취지  언 고, 

2010. 11. 24. 자신  트 에 연평도 포격에 여 “남북 계를 시킨 결과를 

부는 히 야 다.”고 언 고, ○희(국희 원)도 2012. 11. 23. “연평도 

포격사건  이명  부  북 책이 낳  불행  참사”라고 논평 는 등 북

 도 과 여 히  우리 부를 난 다. 

3) 북  인권  3  습 에 해 도, 청구인 주도  이를 북  

입장에  이해해야 고 이를 난 여 는  다고 다. 

 북  인권 에 여, ○ ( 고 원)는 2005. 2. 2. 북  인권  주  

 강연회에  “탈북자 지원단체들이 말 는 인권  도에  냉  지속 고, 

종국에는 쟁 자고 는 것과 같다. 인권이란 그들에게 도구  쓰여지는 것 같다.”

는 취지  주장 면 , “미국과 획탈북  조장 는 단체들에게 북  권 체, 체

복이 그들  진실  목 이라고 솔직 게 힐 것  권고 다.”는 취지  언

다. 이○ (  책 원회 장)는 2005. 12. 19. “미국  북 군사공 가 

과를 못내는 조건에  ( 북) 인권    신공 를 펼 는 것이 북 인권공

 본질이다. 북 인권공  주요 소재들  90%  조작과 10%  사실  구 돼 있

다.”는 취지  말 고, 이○희(당 )는 2010. 2. 27. 북 인권법 에 여 

“인권  국  사회에  북  망신주는 단  사용 자는 것”이라고, 2010. 8. 4. 

○○ 라  인 뷰에  “북에 해  인권 에  게 인  사실이 있다면 

얼마든지 그 에 해  논평 고  말 드리고  생각도 있습니다. 사실

 인 다면 얼마든지 그 에 해  이야 를 는 것이 맞다.”고 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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써 북  인권  사 들이 허  는 조작  것이라는 취지  언 다.

다  북  3  습에 여, 이○희(당 )는 “북  권 구조 를 언

 시작 면 남북 계가 격히 다. 권과 언  북  지도자에 해 함

구해야 다.”는 취지  이야 다. ○ (□□연구원 부원장)  2010. 10. 7.  

 연구소 토 회에  “단 히 들이 후계자가 어 는  다는 단 가지  논

리만  고, 그것  지 는 모든 행 들  북, 종북  몰 가는 

것이 이  근이 니다. 일 원장이 26 에 갑산  사건에  맹 약  것

에 추어 보면  등장(28~29 ?)  결   어리다고 볼  없다. 북  

후계자 에 르면 후계자는 통본 가 닌 인 본 , 즉, 에  충실 , 

 지도 , 이  능 ,  단능 , 가  담 과 질, 인민  품 , 

도  등에  고지도자  자질과 능  갖고 있느냐가 일  잣 이다. 내

불간  원 에 르면 북  후계 도 엄연히 북  핵심 인 내부 이다.”는 

취지   도 다.

○동(  국회 원)  2011. 4. 18. 국회 원 후보 토 에  다른 당 후보가 북  3

 습에  견  자 답변  거부 고, 이○규(국회 원)는 2012. 5. 22. 언

 인 뷰에  ‘북  인권, 북핵, 3  습’ 질 에 여 “종북이라는 말이 횡행

는 것 자체가 감이다. 여 히 남  있는 사상검증  양심  자 를 죄는 것이

다.”며 답변  거부 다. 

4)  본 것처럼 일심회 사건 자들에  명과 해 도 ○ , ○

를 롯  자주  계열 인사들이 심이 어 함 써  신  폐 어 

○ , 이○훈  명  막 고, 결국 민주노동당  분당에 이르게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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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○동  2011. 11. 22. 국회 본회 장에  미 자 역   처리에 항

며 루탄  분사 는데, 당시 ○동  보좌 이었  ○  ○동에게 

루탄이 든 가  건  주었고, 이○희 는 ○동  , 근 사에 

며 극 다. 

(나) 청구인 주도  당직 거에 있어 도 이른  ‘ 거’를 통해 청구

인 주도 에 속 거나, 주도 에 우 인 인 들이 주요 당직자  출   

있도  고, 국회 원 거 등 주요 거에 도 거운동  함께 다. 컨 , 

○ 이 19  에 출마  당시, 이○ 는 ○  거구를 찾 가 직  거

운동  고, 실  이○ 가 운 고 있  회사가 ○  거를 지 다. 

 ○동이 19  에 출마  당시 사실상 이○ 가 운 고 있  ◇◇연구소

가 여 조사에 참여 도 다.  19   고  후보자 

 결   경 에  입당  지 얼마   이○ 가 경 도  주( 남)에  

효   가량  득 함 써 일 명부에  1 를 는데, 청구인 내 경

동부연합  주 남연합 등이 연 여 이○ 를 지지    있다. 

(다) 청구인 주도   부 경  사건 이후 이○  ○연  명

 러싼 당내 논란 과 에 도 당원 상 책 원회를 별도  구 여 극

 이○  ○연  고, 명  는 것에 행동  같이 했 며, 부산울

산연합  2012. 7. 당직 거  이후 분당 과 에  이○  ○연  명  

는 경 동부연합, 주 남연합과 손  잡 써 이○  등  명 에  

같이 고, 이  인 여 결국 청구인 당  분당에 이르게 었다.

(라) 청구인 주도  뒤에  보는 내란  회합과 여, 부  조작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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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주장  복 고, ○  원내  자격  국회에  연 면  “RO

는 국 원과 검찰  소 일 뿐”이라고 주장 도 다.  청구인  내란

 회합 참 자들  약 30명 이상  국회 원, 지 원 후보 등  공천 다.

(4) 청구인 주도  청구인 장   이  동일

(가)  본  같이 2차 분당 이후 청구인 주도  연 여 그들  침

 당직자 결  등 주요 사  결 면  당  주도   있게 었다. 이들이 사

실상 결  주요 당직자  그 동경  살펴본다.

 청구인 소속 국회 원 5명  3명인 이○ , 이○규, ○희는 민 당 는 

민 당이 지도 는 조직  구 원이었고 ○○연합 출신이다. 국회 원 ○연  내

란  회합 등에 참 여 스스 를 ○○연합  일원  지칭 며 이○  동조

고, 국회 원 ○ 과  국회 원 ○동  민 당 조직원인 장○ 이 주요 

구 원  동  △△연합 출신 ,  부 경  사건  원회 폭  

사건, 내란  사건 등 주요 사 에  경 동부연합과 동일  입장  취 면  

 를 여 다.  같이 청구인 소속 국회 원들  모  ○○연합 

는 △△연합 출신이다.

당  이○희는 평등  다 가 민주노동당  탈당  이후인 2008 에 민주노

동당에 입당 여 18   국회 원, 책 원회 장  역임 고, 2010. 

7. 민주노동당 당직 거시 당  출  이후 재 지 일부 간  외 고 약 

4  가 이 당 를 맡고 있다. 특히 2차 분당 이후 2013. 2. 러진 거에 는 약 

90%  도  지지  당 에 출 었 며, 당  출 후 이○희는 책 원회 

장과 사 장에 각  ○○연합  이○규  ○  임명 며, 내란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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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등 당내 주요 사 에  ○○연합과 입장  같이 다. 심○   공동 는 이

○희 에 여 원회 폭  사건 이후 “( 청구인 당 내에) 에 보이지 

는 일종  지 부  태가 존재 다. 합당해 보니 실  이○희 를 떠

고 있었  것  당  질 라 보다  구조 다.”고 다.

 책 원회 장 이○규는 민 당 조직원이었다. 사 장 ○  래에  보

는  같이 주체사상  습 다. 변인 ○규는 민 당이 지도 는 조직에  

동 고, 내란  회합 등에 참 다. 이들  모  ○○연합  분 다. 

원내  ○  △△연합 출신이다.

고 원  민○ , ○희는 민 당 는 민 당 산  동가조직  조직원이었

다.  민○  □□연합 출신이고, ○희는 ○○연합 인사들이 개  여러 회

합에 참 여 ‘이○ 가 신  토이고 스스 를 ○○ ’라고 말 도 는 등 

○○연합  분 며, ○  에  본 것처럼 △△연합 출신이다. 고 원 

○  2005 경부  2009 경 지 사이에 이○ 가 주도 는 조직에  이○ , 

이○  함께 주체사상  습 고, 통합진보당 경 도당 원장 후보자  출마

 즈 인 2012. 6. 21. 이○ , 이○ , ○ , 조□원 등 ○○연합 구 원이 모인 ‘통

합진보당 당직 거 출마자 결 회’에 참 도 다. 고 원 ○ 는 이

단체 실천연  상임 를 역임 며, 이○규, ○희, ○래, ○ (이상 ○

○연합) 등과 함께 이 단체 청에  동 고,  부 경  사건 시 이○

, ○연  극 다. 이  같이 청구인 고 원   5인  ○○연합, 

□□연합, △△연합 출신이거나 실천연  자이다. 그리고 추천직 고 원 2명

 당 , 원내 , 출직 고 원 5인이 추천 도  어 있는 ,  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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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당 , 원내 , 출직 고 원 부분이 ○○연합이거나 이들과 계

를 가지고 있 므  이들에 여 추천   명  고 원( ○ , ○권)도 ○

○연합  향  는다고 이 상당 다. 

청구인 책연구소인 □□연구원  장 인 책 개 과 연구를 담당 는 

책연구소이고, 당원 원회는 당  본 이 과 책  당원들에게 

는  요  당내 이다. 그 주요 구 원에 여 살펴보면,  □□연구

원 원장 이○규  부원장  청구인 강   등  주도  ○  민 당 

조직원이었 며, 책 획실장 ○  일심회 사건  처벌 고, 이사 우○

 내란  회합 등에 참 다. 당원 원회 원장 ○ 는 이 단체인 실

천연  상임  처벌 고, 원 ○ , 강사 이○엽, ○ 는 민 당 조직원

이었 며, 강사 ○   같이 주체사상  습 며, 원 신○욱  내란

 회합에 참가 다.  당원 원 이○훈, 당원 원회 강사 손○목  

일심회 사건  처벌 고,  당원 원이거나 강사인 ○ , 곽○ , 장○

 이 단체인 실천연  구 원  부분 처벌 다. 책연구소  당원

원회  주요 간부  강사는  같이 민 당 는 내란  사건  자  

○○연합 는 □□연합  구 원이거나 일심회 사건과 이 단체인 실천연  사건

 자들이다.

청 원장 ○ , 외 원회 원 ○ 는 내란  회합에 참가 고, 

경 도당 원장 ○열  부 원장 ○ , ○래, ○주 등 경 도 지역 원장, 

부 원장 상당 가 내란  회합에 참가 다. 이들  모  ○○연합  분  

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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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에 여 살펴보면, ○열  내란  사건  1심 법 에  “2012. 8. 

10. 진실 본 해단식  2012. 7. 당직자 거 결과 원 자가 50%를 상회 게 

면  공  마 리 었고, 이○ , ○연 원도 지키게 었 며, 당

원회에 소  당원들에  재도 막   있게  데 여 에게 노고에 

 격  를 는 자리 는지”를 는 변 인  질 에 “ , 그 습니다.”고 

답  것에 추어 원 역시 2차 분당 인 2012. 7. 당직 거에  원  

 이상  ○○연합과 그 지지 이 차지  것  보이고, 증인 이○  증언에 

면 분당 이후 러진 2013. 2. 당직 거에  출  부분  원  ○○연

합, △△연합  □□연합에 속 며, 이들이 단합 여 획득  16,000∼17,000 가 

재 경 동부를 심  여 이를 지지 는  규모  이는 당  모든 사

결  좌우   있는 도라고 다.

(나)  인 사실  종합 면, 청구인  주요 당직자들 부분  민 당 는 민

당이 지도 는 조직  조직원들이 소속  경 동부연합, 주 남연합  부산울

산연합  주요 구 원  이들과 이  지향  같이 면  이들 부  향  

는 당원들, 즉 청구인 주도  구 어 있다. 과거 2차 분당 이 에는 당내

에 이 과 노 이 달리  자주 , 평등 , 국민참여당계, 새진보통합연 계 등 

여러 들이 존재 여  고 견 했  것과는 달리, 재 청구인 내에

는 당  책이나 노 에 여 는 목소리는 없거나 있다 라도 미미

고, 그 결과 당직 거 등 당내 주요 사결 에 있어  만장일  는 그에 가 운 

찬  결 고 있 에 추어 보 도 청구인이 이  동일  청구인 

주도 에 여 주도 고 있 이 인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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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청구인 주도  향 

 에  살펴본  같이 청구인 주도  다 는 경 동부연합, 주 남연

합, 부산울산연합  주요 구 원들  과거 민 당  남 원회, 실천연 , 일심

회, 청 등에  주체사상  지도이  여 자주 ․민주 ․통일 노  시 면  

북  주장에 동조 거나 북 과 연계 여 동 다.  그  다 가 뒤에  

보는  같이 이○ 가 주도  국가 간시  ,  조  탈취, 통신 란 

등 쟁 시  후  란 단 등  논  내란  회합에 참 다. 

청구인 주도 이 사실상 결  청구인  주요 당직자들  북핵 개 이나 

북  인권  3  습 등 북  에 해 는 북  주장과 행 라는 이

만  맹목  지지 는 모습  보이고, 북   도  책임도 민국 

부에 있다는 등 리   고 있다. 일심회 사건  경우에도 자들  행

는 당  자주 과 독립  훼손  해당(害黨) 행 임이 명 함에도 불구 고, 

폐지 어야  국가보 법  이  명해 는  다고 주장 면  해당(害黨) 

행 자에 여 런 조 를 취 지 니 고 여 히 당내 주요 직 에  동

도  다. 

 이러  경향  뒤에  보는 것처럼 내란  사건에  보다 나라 게 드러났

다. 뒤에  보다 자 히 살 겠지만,  회합 참 자들  일부는 장 간 북   

 책자 등  통해 주체사상  습 고 일  항일 장 쟁  ·미 는 소

모임에 참여 여 며, 다  회합 참 자들  북  폐  언 등

 북  군사도 이 고조 자, 민국   규 고 북  편에  

국가 간시  , 조  탈취, 통신 란  보 ,  펼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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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 지 다.   사건 이후 청구인  당 조직  ‘내란 모조작 국

원 해체 민주  쟁본부’  고, 당 , 원내 , 고 원, 시도당 원

장 등 주요 당직자들  내란  사건이 조작 었다고 주장 면  이○  등에  

죄 결과  요구 고, 당원들에게 탄원  작  독 는 등 당  차원에

 이○  등 내란  사건 자를 극 고, 내란  사건  조작 다

고 부를 난 다.

에  본  같  청구인 주도  과 , 북자   동상황, 동

경 , 이  동일  등  사  종합해 보면, 청구인 주도  향  북

 추종 고 있다고 이 타당 다.

라. 청구인  진보  민주주

청구인  강 상 이  지향  ‘진보  민주주 ’를 실 는 것인데, 그 ‘진

보  민주주 ’  개 이 시  상황이나 그 용어를 사용 는 사람에 라 다양

게 해 어 고, 그 강  과  들고 있는 ‘자주 ․민주 ․ 통일’ 역시 그러 다.

라  청구인  강 상 ‘진보  민주주 ’  그 과 인 ‘자주, 민주, 통일’  진

 미를  해 는 재 청구인  주도 고 있는 이 이들  어떻

게 인식 고 이해 고 있는지,  그들이 추구 고자 는 이  지향  엇인

지를 살펴볼 요가 있다.  당이 그 구 원들과는 별개인 법인사단  

개개 구 원들  이  향이나 추구 는 가 당  그것과는 구별 지만, 당

 동일   지향 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실 는 결사체이고, 

당  실  동  그 구 원들  통 여 이루어지게 므 , 그 당  주도  

이 는  이  향과 지향  사실상 그 당이 추구 는  상통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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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없  이다.

(1) 단 자료

청구인  강 상 ‘진보  민주주 ’  진  미를  여 강  

, 「강 해 자료집」, 「진보  민주주  강 책해 」, 「2013  책당

회 언 」, 「민 과 함께 진 2014 책당 회 결   소  토 」(이  

「민 과 함께 진 2014」라 다), 2007  17  통 거 민주노동당 책공

약집(이  「17  공약집」이라 다)  공식 인 자료  그 단자료가 

다. 

그 에도 민주노동당 집권 략 원회가 작 여 2009. 6. 21. 1차 책당 회

에  승인  집권 략 원회 보고 (그 해   토 자료도 보고  일체를 이루

고 있 므  이  이들  합 여 「집권 략보고 」라 다), 민주노동당 책연구

소인   연구소가 2011. 6. 18. 간  「21  진보  민주주 」, 청구인 당원

원회가 작  「통합진보당 강 이야  20  20답」, 「강 이란 엇인가

(30  30답)」, 민주노동당 집권 략 원회  강 개 원회  획단장  

‘진보  민주주 ’ 이  도입에 주도 인 역  고 청구인 당원 원회 

원  강  주강사를 역임  후 재 청구인 □□연구원 부원장인 ○

이 작  「 국사회  격과 6․15 시  변 운동  향」, 「6자 회담 이후  

통일  운동진  향」 등, 민주노동당 책 원회 장  역임  이○

가 작  「민주노동당    요  는가」 등, 민주노동당 사 부 장

 역임  후 재 청구인 □□연구원 책실장인 ○ 이 작  「나  사랑 

민주노동당 - 민주노동당 10  」, 민주노동당 집권 략 원회  강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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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회 원장,    연구소 소장  역임  ○엽이 작  「 국사회  실과 

이  - 21  진보  민주주 」, 「민주노동당 창당 10  평가  과 」, 민주

노동당 집권 략 원회 획 원    연구소 상임연구 원  역임  후 재 

청구인 □□연구원 연구 원인 ○민이 작  「 국사회  격과 변 략」, 

민주노동당 ○○지역 원회 원장  민주노동당 지에 다   리고 

당 주  회 에 참 여 각종 언   ○ 이 작  「진보 당이 사회변  

 다」 등  논   민주노동당 내 평등 (그  사회민주주  계열)  분

는 ‘사회민주주 를  자 과 연 ’ 소속  책 원회 장  역임  주○

 공식 상  각 언 등  청구인 주도  는 그들  이  지향 과 목

 잘   있는 사람이 작 거나 간에 여  헌, 각종 토 회 등에 참여

여  자료나 지 등에  논   언 , 청구인 주도 이 추

구 고자 했  이  지향 과 목  단 는 주요  자료가 다. 

(2) 국사회에  인식

청구인 주도  자주  민주 부  진보  민주주  사회를 재 우리 사회

에  체  시 고 있 므 , 청구인 주도 이 미 는 진보  민주

주  진  미를  해 는 그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인식 고 있는

지를 살펴볼 요가 있다. 

청구인 강   우리 사회  실에 여 “신자 주 가 래  사회경

 , 권 주  가 어낸 민주주  , 개 농 과 살농 책  인  식

량주권  ,  지구  규모  진행 고 있는 생태 , 강 국 권주 가 불러

일 키는 쟁 ”가 존 고 있는 것  보고 있다. 그리고 강  본  8항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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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, 군사, 외 , 경  등  국가 책에  주권  립 다.”고 규 는 편, 

본  44항에  “  평  체”, “주 미군철 ”, “종속  미동맹체

 해체”를 언 고 있다. 

편, 「강 해 자료집」에 는 “  사회는 일 는 사람이 주인  사회가 니라 

소  특권 들이 주인행 를 는 사회이다. 이것  분명 거꾸   사회이다.”고 

면 , 8항에  군사부분  포함 여 우리나라  각 책에 여 미국  향

이 도 이고 SOFA, 미FTA 등이 불평등 다고 여 종속  심 를 주장

고 있 며, 44항에 도 체  모 이 미국 등 강 국  강  향과 

자주  상황에 인함  주장 는 등 국사회  본 를 자본주 부  생

 , 외 부  속  , 민족분단 라고 인식 고 있다. 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도, 우리나라  체  여 폭 이고 억

인 체 라고 면 , “ 국사회는 상 는   자본주 국가를 

보이고 있 나, 본질 는 ‘민족분단국가’  ‘ 속  천민  자본주 사회’를 

이루고 있다.”고 다. 

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우리 사회를 신자 주 체  인식 면 , 

신자 주 체 를 ‘ 국주  지  탈체 ’  ‘민 탈체  노동착취체

’라고 다. 

 ○  「 국사회  격과 6․15 시  변 운동  향」에  우리 사회를 “주

체  사회변  견지에  분 해 볼  국사회는 ‘식민지 자본주 사회’이다. 

국  ·경 ·군사  미국  식민지이고, 국자본주 는 ·경 ·군사

 구조 이 미국에 해 그 명맥이 장 당해 있고 미국  이익에 복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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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 속 , 식민지  자본주 이며, 자본  운동법 이 식민지 에 해 변

 불균  이루어지는 고 불구  자본주 이다.” 고 다.

 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우리나라를 ‘민족분단국가’  미국과 

외 에 ‘ 속 ’ ‘천민 ’ 자본주  는 ‘종속 ’ 신자 주 사회, ‘식민지 (半)자

본주 사회’  인식 고 있다고   있다. 

(3) 진보  민주주  내용 

(가) 체  이 과 강  과

청구인 주도  에  본  같이 우리 사회를 ‘외 에 속 ’ ‘천민  

자본주 ’ 국가  ‘민족분단’  그 속 과 천민 이 심  고 불구

 자본주 사회라고 인식 고, 민 이 ·경 ·사회·  등 사회생   

진  주인이 는 ‘진보 인 민주주 ’ 사회를 실  것  내 우면  강 에  

추구 는 가  여, “자주·평등·평 ·자 ·복지·생태·인권·소 자권리·연  

등 다양  진보  가 를 구 는 새 운  사회를 지향 는 진보 당이다.”고 

다. 

「진보  민주주  강 책해 」에 는 강 책  목 에 라 ㈀ ‘주권회

복’, ㈁ ‘민 주체 민주주  실 ’, ㈂ ‘ 도 평  자주 통일 실 ’, ㈃ ‘민생 5  

과  사회  평등 실 ’, ㈄ ‘생태  지속가능  사회 실 ’  시 면  불

평등  미동맹 해소, 주 미군 단계  철 , 불평등  과 조약 개폐, 국가보

법체  타 , 특권권 구조 타 , 평등  구조 립, 도 평 체  구축, 자주

 통일 실 , 통일 경 체  구축 등  주장 고 있다. 

「2013  책당 회 언 」에 는 “통합진보당이 추구 는 새 운 사회는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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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민주주 가 실  사회이다. 진보  민주주 는 자주 민주 평등 평 통일  

이다.”고 다.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“민주노동당  ‘민 주체  자주  민주 부’를 지향

다.”거나, “민주노동당  통일국가  남북  체 를 상 존 는 연 식

 자주  통일국가를 지향 다.”고 면  국사회  과  ‘자주권 립, 민생경

 립, 민주주  실 , 평 통일  실 ’  시 다. 「통합진보당 강 이야

 20  20답」에 는 “(당 강 ) 3  강  면 민주  강 , 자주  강

, 자주통일 강 이라 다. 이것  2  강  요약 면 진보  민주주  강 과 

자주통일 강 이라고   있다. 그리고 우리 당 강  나  통칭해 ‘진보  민주

주  강 ’이라고 부른다.”고 다.

나 가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민족자주는 핵심가  민주주 실

 본 이며 출 이고, 민 주체 역시  나  핵심가  21  진보

 민주주  체 는 민 주체  민주주  체 라는 특징  갖고 있 며, 평등  자

주  함께 21  민주주  양  축이고, 분단체 인 실에  평 는 곧 통일이

라고 강조 면  도 평  통일  21  진보  민주주  체    

과 라고 주장 다. 

 그 에도 ○  「6자 회담 이후  통일  운동진  향」에  

우리 사회를 ‘식민지 자본주 사회’라고 규  다 , “ 국사회   가지 격 

에  규 이고 주  면  어 지나 식민지  격이니 만큼 엇보다도 미

자주 를 결목 , 심과  고 모든 힘과 역량  미자주 쟁  승

리  집 시키고 미자주 쟁  승리에 복 시  나가야 다. 자주 없는 민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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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구이며, 자주 없이 통일  없다. 자주야말  민주  조국통일  본 이며 

인 것이다.”고 주장 다. 

 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진보  민주주  주요 핵심가  자

주, 민주(평등과 복지, 민  자  인권), 통일(평 )과 21  특  살린 생태 

등  시 고, 강  과 는 민족자주(자주), 민주주 (민주), 민족 해(통일)를, 

그  ‘자주’를 ‘민주’나 ‘통일’보다 차  달 해야  강  과  인식 고 

있다고   있다.

(나) 민 민주주

1) 민 주권

청구인  강   “일 는 사람이 주인  상  향 여”라는  에 

청구인  “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일 는 사람들  요구  이해 계를 고 

변 는 당이며 그들  지  힘  모  일 는 사람이 주인 는 상  열어나

갈 것이다.”고 면 , “일 는 사람이 주인 는 자주  민주 부를 우고, 민 이 

․경 ․사회 ․  등 사회생   진  주인이 는 진보 인 민주주  사

회를 실 겠다.”고 언 고 있다. 

주권이라는 개  역사  경험   개 임에도 일  외

는 독립 , 내 는 고 이라는 2가지 요소에 여 특징 다. 내  주권

 국  향  종  결 는 권  는 권  국가  통일 인 규 권

과 리  강  국가  독 이라고   있다. 그런데 ○  「 국사회

 격과 6․15 시  변 운동  향」에  주권  소재는 사회 격  규 는 

본징 라고 면 , “주권이란 그 사회 구 원들   지  역  규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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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 통일  지  리   (있는) 권리  마  ‘  지 권’이다. 

주권  장 고 있는 계 이나 계  는 사회  집단  자신들  경  이익

에 맞게 ․경 ․사회 ․  등 모든 법과 도를 만들고 이것  통해 자신들  

경  이익  철 는 향  사회구 원들  조직 동원 게 다.”고 다. 

「강 해 자료집」에 는 일 는 사람과 민  동 어  사용 면   

울 자주  민주 부에 해, “일 는 사람들이 경  주권  실질  향

  있는 민 주권 원리가 구 는 새 운 체 이다.”고 해 고 있다.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, 자주  민주 부  노  진보  민주주 이

고, 진보  민주주 는 분단과 변  주체  에  ‘민 민주주 ’  부를  있

다고 면 , “진보  민주주 는 민 이 주도 는 민 주체  민주주 다. 민  

지향과 요구를 담 내고 사회  다 인 노동자, 농민, 민  통 를 구조  보

장 다.” 고 여, 진보  민주주 는 민  이익에 복 고 민 에게 국  향

 종  결 는  지 권·주권이 있는 사회, 즉 민 주체  민주주 , 

민 주권 에  민 민주주  보고 있다.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

는 자주  민주 부에 해 계  격에  볼  민 권이고 민 주권사상  구

 민주주 가  21  진보  민주주 라고 면 , “자주  민주 부에  

민 들   이상  지 계 이 니라 권  틀어  집권 이 다.”, 

“노동자  민 들이 경 권  장 고 노동자  민  이익  우며 복

는 것  첫째가는 과업  내 우는 민주주  체 가  21  진보  민주

주  체 인 것이다.”고 다. 

결국 청구인 주도 이 추구 는 권  자주  민주 권이고, 그 격 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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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권이 구  민 권이며, 진보  민주주 는 민 에게 주권이 있는 민 주체  

민주주 , 즉 민 주권 에  민 민주주 라고   있다.

 그런데 강 에 는 변  주체인 ‘일 는 사람들’, 즉 민 에 여 구체  

고 있지 지만, 그 에 추어 ‘노동자, 농민, 소상공인 등’과 ‘ 규직 

노동자를 롯 여 청 , 여 , 소 상공인, 민, 사회  약자’를 일 는 사람

들   시  것  보인다.

「강 해 자료집」에 는 민 에 해, “일 는 사람  그 나라 국민 체를 지

칭 지는 는다.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에  특권지 집단  외 고 사

회 과 역사  진보에 여 는 사람들인 민  지칭 는 개 이다.”고 명

면  “노동자, 농민, 청 , 소 상공인, 여 , 사회  소 자, 진보  지식인 등 

각계각  민 들”이라고 고 있다. 그리고 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‘해 과 

통일  지향 는’ 민  는 ‘ 국주  자본과 국내 독 자본에 항 는’ 상공

인뿐 니라 ‘미일 국주 에 항 며 분단  극복 는’ 통일운동  포함

다고 고,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“민 이란 종속  신자 주  체  

지 집단에 해 억 고 착취당 는 지  계 계 이며 생산  직  담당자

이며 역사  주체들이다.”고 면  민  “노동자, 농민, 여 , 청 생, 인

리, 도시 자 업자, 양심  종 인, 국 인 군인, 장 인  롯  사회  소 자집

단, 경  자주   지지 는 소자본가 집단”에 시키고 있다. 

이  같이 청구인 주도 이 인 는 민  구체  범 는 노동자, 농민  

심  청 생, 여 , 진보  지식인, 양심  종 인, 국 인( ) 군인, 장

인  롯  사회  소 자집단, 국주 자본과 국내독 자본에 항 는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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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공인, 미일 국주 에 항 며 분단  극복 는 통일운동 이라고   

있다. 

 편, 민 주권과 여,「강 해 자료집」에 는 청구인  ‘다른 당들

과 달리 우리 사회  소  특권계 이 독 고 있는 주권 내지 경  특권  

 허용 지 고 그들과 타  싸워 민 이 권  직  장 고 

통   있는 민 주체  민주주  체 를 립해야 다.’고 주장 고, 「민 과 

함께 진 2014」에 는 “진보  민주주 는 민 주권  구  민주주  이 이

다. 민 주권  소  특권 에  권 독  극복 고 민 이 실질 인 주권  

행사해야 다는 원리이다. 민 들이 실질  주권  행사   있 면, 식

, 차  민주주 를 뛰어 어 실질 , 내용  민주주  나가야 며, 이를 해

는 특권  경 구조를 타 고 민 집권  실 해야 다.”고 다.

그리고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“(변  는) 특권  지 권  

에 장 어 있는 권  빼  권  참  주인인 민 에게 돌 주는 작업이

다. 본 에  쓰고 있는 민 주권 개  구  인민주권 개  용  것이 니

라,  사회 구 원 내부에 존재 는 계  이해 계   인 고 그 

 인해 사회구 원들  주권  동일  것이 니라 계  계  입장, 이해

계에 라 분열 고 충돌 며  립  에 어떤 계 계  이익  

심  주권 를 근 느냐에 라 주권  내용  격과 그 실 법에  차

이가 날 에 없고 그런 면에  우리 사회에 는 특권  지 계 과 그에 

는 민 ( 다  국민 )  주권이  립  에 민  이익  

심  주권 에 근해야 다.”고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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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원

리 는 달리,  사회  구 원  특권  지 계 과 계  개 인 민  구분

 다 , 각  주권   립 다고 보고, 진보  민주주 는 낡  득

권 인 특권  지 계 과는 공존   없 므  그들이 장  권  빼  

민 에게 돌 다는 것이다. 즉, 주권자  범 를 민 에 고 민 에 

는 일부 특  집단에 해 인 계  고 있 므 , 청구인 주도

이 내 우는 민 주권주 는 일  미  국민  주권자  보는 국민주권주

 다르다고  것이다. 이러  민 주권주  미는 래에  보는  같이 

국민  변  주체  변  상 는 규  상  구분 는 청구인 주도

 인식에 도 인 다.

2) 민 민주주 변 ( 명)

 본  같이, 청구인 주도 이 추구 는 자주  민주 권  진보  민

주주  체  권이며, 진보  민주주 는 민 주체  민주주 , 즉 민 주권 에 

 민 민주주  민 권  지향 다. 

① , 진보  민주주  미  내용  좀  명 히  해  청구인 주

도 이 자 민주주 를 어떻게 인식 고 있는지 살펴본다.

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, 자 민주주  체 는 자본가 계  권이

라고 면 , 자 민주주 에 해, “계  분열 어 있는 특 계 이 경

, 군사  권  틀어 고 있는 자 민주주  체 에  평등 고 등  국민주

권이란 상에 불과 다. 자 민주주  체 에 는 특권  지 계 이 존재 며 그

들  다  민 들  경  지 고 착취 탈 면  경  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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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 다. 민 들  주권  실질  강탈당 고 권리 상태에 지게 다.”

고 다. 특히 신자 주  해 는, “신자 주  계 시 는 주권말살시 , 

주권상실시  나가게 다. 이러  름  차단 지 고 는 민 들  식

 주권  갖고 있지만 실질  주권  도 질 당해 권리  존재  살 갈 에 

없다.”고 다. 강 개 원장이었  ○엽  「 국사회 실과 이  - 21

 진보  민주주 」에  ‘국민주권 에 입각  자 민주주 는 자본가 독재’라고 

주장 도 다. 

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자 민주주  체 가 자본가계  권

, 자본가 내지 특권  지 계 이 존재 며 그들  국가권  장 여 민

들  경  지 고 착취 탈 면 , 민 들  주권  실질  강탈

당 고 권리 상태에 지게 는 (경 )권  구조  불평등사회라고 인식

고 있다고   있다.

② 다 , 청구인 주도 이 이러  자 민주주  체  모 과  

해소   체  스스  시  민 민주주 (민 주권주 )  격  어

떻게 이해 고 있는지 살펴본다. 

「강 해 자료집」에 는 진보  민주주 를 구 는 ‘자주  민주 부’에 

해, “ 경  특권 들이 권에  히 러나고 일 는 사람들(민 )이 

권  실질  주인  는 권 체 이다. 그것  재 특권 들이 독 고 

있는 입법 ․행 ․사법 주권  민 들이 찾   새 운 체 이다. 실질 는 

특권 들이 주권  독 는  국민주권원리  계를 타 고 일 는 

사람들이 경  주권  실질  향   있는 민 주권원리가 구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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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운 체 이다. 자주  민주 부는 진보 인 민주주 사회를 건 는 것  

자신  사명  삼는다.”고 고, ‘진보 인 민주주 사회’에 해, “ 계를 드러내

고 있는 자 민주주 를 쇄신 는 다양  진보 인 민주주  이 들    

민주주  체 이자, 민 주체  민주주  체 이며, 종속 신자 주  체 를 극복  

새 운 경 체 이다.”고 다.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“(민주노동당 ) 2  민주 쟁  통해 분단구조

를 남북공존구조  꾸고 종속  경 구조를 자주  경 구조  꾸어야 

며, 재벌과 특권  심 경 구조를 민 심  경 구조  꾸어야 

다.”고 는 등 우리나라  경 구조  분단구조를 본질  꾸어 

체 를 만들어야 다고 고,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“ 사회체

는 곧 계 쟁  이며  이다. 존 경 체 를 장 고 있는 

들   권 과 경  권 , 나가 사회·  권  통째  틀어 고 있

다. 그들  자신들  득권   해 모든 단들  동원해 낡  도를 고

 고 있다. 라  이들과  생사를 건 쟁  통해 승리 지 는  새 운 

사회  진입  불가능 다. 그  에 신자 주   모색  권 구조  

면  개조를 요구 다. 여 에 는 특히 권  체 가 핵심이다. 열  

쟁에  승리 는 이 그 사회  지 이 며, 경 사회  모

든 권  장   있는 힘과 권능  갖게 다. 라  체 는 존  지 계

  지 를 릴  있는 새 운 민주주   귀착 는 것이다.(

략) 신자 주 를 극복   드는 경 에 있는 것이 니라 에 있 며 

열  계 쟁  새 운 민주주 를 창출 는 이다.”고 여 존 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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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 개조  새 운 체 를 구축 는 를 계 쟁     

보고 있다.

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진보  민주주 는 낡  득권 과 공존

  없는  새 운 민주주 라고 면 , “ 쟁  결과 탄생  자주  민주 부

는 권에  자본가 계  타  지 를 분쇄 고 민  힘  운 민 권

이다. 민 권  자본가 계  권과는 본질  다르다. 21  진보  민

주주  체 에  민 들  식  주권이 닌 실질  주권  행사 다. 자주  민

주 부에  민 들   이상  지 계 이 니라 권  틀어  집권

이 다.”고 는 편, “자주  민주 부는 민 권   구축  해 

 구조  개  추진 다.”고 면 , 신자 주 체  면  개조  존

 경  구조를 타 해야 다고 주장 다. 즉 “자주  민주 부는 낡  

경 구조를 민주  개조함 써 낡  가 재생산   있는 경  구

조를 타 해야 다. 낡  구조를 그   채 민주주 를 실시 다면 민족  

민주  들이 존  향  이용 여 21  진보  민주주  체 를 

리 고 집요 게 움직일 것이다. 낡  경 구조를 얼마나 철 히 타 느

냐 는 는 21  진보  민주주  도를 좌우 는 핵심 이다.”고 다.

 「 17  공약집」에 는 “민주노동당이 집권 면 헌 회 소집  통해 국

가헌법 구를 면 개편 고 자주  민주 부를 립  것이다.”고 면 , “국가개

 스는 헌 회 소집-자주  민주 부 립- 진보  민주주  실  핵

심경  여 국가개  지  과 이다.”고 다. 이는 청구인이 통

일과 사회변  해 헌법개 이나 법  ·개 이 니라 헌법 지 염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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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는 에  주권자  체를 통해 행 자 민주주  체 는 다른 체 를 

구상 고 있    있다. 

○  「 국사회  격과 6․15 시  변 운동  향」에  ‘ 국변 운동

 민족해  민주주 변 ’이라고 주장 면 , “민족해  민주주 변  부르조  

민주주 도 ‘근본  구별’ 는 근 민 에 해 추진 는 민주주  변 이

며, 부르조  민주주  실 에 만족 지 고 민  진  민주주  요구가 실

는 진보  민주주 도를 립   쟁이라는  분명히 인식해야 

다.”고 주장 다. 

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자본가 계  는 특권  지 계 이 실질

 주권  가지는 자 민주주  체  불평등 구조를 타 고 민 이 주권  

가지는 민 민주주  사회   단  양  변 가 닌 ‘변  는 명’

 이해 고 있다고   있다. 다만, 청구인 주도 이 진보  민주주 에  민

주주  실 보다 자주, 즉 민족해 를 결해야  강  과  고 

있 므  그 ‘민 민주주 변 ’ 는 ‘민 민주주 명’  이른  ‘민족해  민

민주주 변 ’ 는 ‘민족해  민 민주주 명’ 이라  도 있다. 

 3) 과도  부  진보  민주주  체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“민주노동당이 집권직후 립  국가  사회는 민주

노동당  궁극 인 이 과 체 를 실 는 과 에 있는 과도 다. 직  자본주  

폐해가 남  노동해 이 벽 게 실 지 고 있 며, 국주  지  독 자본

 종식  해 노동자뿐만 니라 다양  계 들과  연 연합이 요  시 다. 

민주노동당이 궁극  지향 는 것  막연 게나마 자본주 를 극복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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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 사회주 라고 볼  있다.”고 다. 

그리고 ○  「 국사회  격과 6․15 시  변 운동  향」에  “ 국변

운동  민족해  민주주 변  당면 변  취목 는 자주  민주 부 

립과 연  식  통일 부  립이다. 자주  민주 부가 립 고 연  

식  통일 부가 립 게 면 민족자주  임  조국통일  임 가 게 

며, 이후 국변 운동  본격 인 계 해 과 를 고 진해 나가게 다. 

그 다고 민족자주 부 립과 연  식  통일 부가 립 는 과 에  계

해  과 를 뒤  미루어 놓는다는 미가 니다. 민족해 변 운동  고 나가는 

과 에 도 진보  민주주  실 이라는 계 해 과 를 동시  고 나가야 

다.”고 주장 다. ○민  「 국사회  격과 변 략」에  “사회주  

이  계  어 과도  부  권  장 했다고 해도 사회주  체 를 만

에 립   없 므  과도  부를  사회 경  체 를 사회주  실

에 인 경  재조직해야 다. 이 듯 사회주  체 는 사회주 자들이 

과도  부를 립 는 것과 동시에 는 것이 니라 집권 후 일  간 동

 ·경 ·사회·  등  명  통해 다. 사회주  체  그 단계인 

과도  부를 구분 다면 사회주 는 궁극 인 지향체 이며 과도  부는 그 이

행 에 해당 는 집권노 이다.”고 다. 

청구인 사 장인 ○  2013. 1. 22.자 언  인 뷰 사에  “지난 통합과

에  우리  가 를 진보  민주주  규   있다. 자주, 민주, 통일과 평등, 

생태· 경  가 를 추구 는 것이다. 통합과 에  존에 민주노동당 강 에 있  

‘사회주  가 를 지향 다’라는 내용이 삭 었는데, 궁극 는 같  맥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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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닿  있다고   있고  이어 나가야 다고 생각 다.”고 다.

나 가 일심회 사건  장○ 는 북보고 에  민주노동당  평등 를 

면 , “낮  단계 연  결합  자주  민주연립 부가 장 진 여 통일 사회

주  권  진 는 것이 진  사회주  가는 조  임  모르고 있다.”

고 다. 

이러  주장  평가  함께, 강 에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  

시 는 것  시 상조라고 면  ‘진보  민주주 ’  도입  주장  강 개

원장 ○엽이 2011. 6. 18.과 19. 열린 2차 책당 회에   “사이원(사회주  

이상과 원 )    장래에 우리가 해야  거라 생략  거고, 해가 없었 면 

다. 공산주 라는 말만 했지 다 들어가 있다.”는 강   언과 「민주노동당 

창당 10  평가  과 」에   “평등 쪽  이   사회주 나 사민주  

명 히 자는 입장이고, 자주 쪽  사회주  1단계에 해당 는 진보  민주주 나 

사회주  자는 입장  진  내에 도 입장이 각 ” 나 어 있다는 평가 등  

종합해 보면, 청구인 주도  사회주 가 종국  지향 이 는 지만,  단

계에  사회주  변  내 운다면 들  극  참여를 이 어 낼  없  

뿐만 니라 득권 과  열  쟁에  열 를 면  못  것이며, 그럴 경우 

새 운 사회를 건   없게 므  탈자본주  변  직 시 상조라고 보면

, 자 민주주  체 에  사회주   이행   를  과도

 부  진보  민주주  체 를  것  단 다.

(다) 연  통일 

청구인 강  에 는 청구인이 추구  이  가  ‘평 ’를 시 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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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“ 도 핵 평 체  자주  평 통일  실 고, 인간존 , 노동존  새

운 사회를 건  것이다.”고 며, 강  본 에 는  평  

체 는 등 도·동북  핵·평 체 를 조 에 구축 다면  이  연동해 주

미군  철 시키고 종속  미동맹체 를 해체 고, 6·15공동 언과 10·4 언  이

행 고 자주  평 통일  추구 며 존에 맺  모든 불평등 조약과  개 ·

폐 다고  뿐, 구체 인 통일 에 여 언 지 고 있다. 그러나 청구

인  우리 사회  근본모   나  분단 실  들고 있 므  청구인

는 그 극복   통일국가  이 요  강  과 가 다. 「집권 략보고

」에 도 ‘민주노동당이 지향 는 집권 부는 통일  고 국주  지 를 

종속시키는 진보  민주 부’라고 다. 

2007  17  통 거에  자주  지지를  권○ 이 통  후보  결

면  이○  주도  1국가 2체  2 부  연  통일  공약  

주장   있다.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 평등 가 거 탈당  1차 분당 이후에 자주

가 주도 여 만든 「집권 략보고 」에 도 “민주노동당  통일국가  남북

 체 를 상 존 는 ‘연  식  자주  통일국가’를 지향 다.”고 고, “남

북  체 가 ‘당분간’ 공존돼야 다는 에  ‘  통일국가’는 어떠  태이든 

‘체 연합 인’ 연 가 불가 다.”고 여 1국가 2체  2 부 연 를 주장  

 있다. 2011. 6. 개  강 에 도 “연 식  통일  지향 다.”고 여 연

식  통일 추진  명 히  뿐만 니라, 진보신당 탈당  국민참여당계, 

그리고 인천연합 등 자주  일부가 탈당  2차 분당 이후인 2012. 12. 18  통

거에 도 공약  6·15 공동 언 2항에 규  ‘남  연합 과 북  낮



[77/346]

 단계 연 ’  공통 에 여 통일  추진  다면  리 연 공

국  주장함 써 연  식  통일  여 히 추구 고 있다. 이러  연

 통일  이○ , ○  등 청구인  주도 이 주장 는 통일

, 6․15 공동 언  북 이 주장 는 연  통일 과 같  ‘1국가 2체  2 부’

 연  통일 이다.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남북  체 가 당분간 공존돼야 다는 에  

 통일국가는 어떠  태이든 6․15 공동 언에 근거  체 연합 인 연 가 불

가 다고 명 고 있는데, ‘당분간 공존’, ‘  통일국가’라는 부  

청구인 주도 이 주장 는 연 가 과도  체 임    있다.  보고 에

는 “2체  연  에  ‘체 간 갈등  불가 ’ 므  이러  갈등  극복

고 궁극  체 통합  지향 다면 립과 갈등  조장  가능 이 높  양원

는 곤란 다.”고 여 1국가 2체  2 부  연 에 는 체 간 갈등이 불가 다

는 사실과 이러  갈등  극복 고 궁극  체 통합  나가야  요  인

고 있다. 그리고 「17  공약집」에 도 “ 리 연 공 국  남과 북이 각

 지 부를 책임지는 데  출 여 궁극  통일   높이고 연 통일

국가를 강 는 향  운  것이다.”고 언 고 있는데, 이러  언  역시 

청구인 주도 이 주장 는 연 가 과도  체 임  인 고 있다. 욱이 지구

상에  다른 체  도가 공존 는 연  국가는 없다는 실에 추어 보

라도 다른 체  도가 공존 는 연 가 장 간 존속 다는 것  연 국가  속

에 부합 지 므  민족분단  극복 는 통일  ‘1국가 2체  2 부’

에  연  통일  종국 는 체 통합에  통일국가  모습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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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고 있는 것이다. 그 다면 청구인 주도 이 상 고 있는 종국 인 통일

국가  모습  살펴볼 요가 있다. 

, 청구인 주도  ‘통일’에  인식  살펴본다. 「집권 략보고 」

에 는 “진보 당  분단모  통일운동과 변 운동, 그리고 진보 당  과 집

권  동  승 시 야 다.”고 는 편, “진보  민주주 는 자본주 를 근원

 극복 는 과 에  통일이 략 인 과 임  강조” 고 있다. ○민  

「 국사회  격과 변 략」에  “ 도에  국주  간 과 지  종

인 리  장 는 주 미군이며 이는 미상 조약에 해 보장 고 있다. 이에 

라 사회주 변 과 에  국내자본과 그 권이 태 워지면 국주  이 

즉각 개입해 다시 민족  참상이 생 므  국주  이 개입   없는 평

인 장 를 마 해야 다. 이러  장 는 노동계 이 주도 는 통일  

통해 가능 다. 1국가 2체  2 부에  연  통일이야말  평  통일  통해 

국주 를 몰 내고 노동자, 농민과 같  생산 이 해  가는 변증법  통일

이다.”고 다. ○  「진보 당이 사회변   다」에  “민족주체

 에  망 는 (조 ) 도  통일  국주 과 국내 동 이 추진

는 사회주  통합이 니라 그들이 강 게 는,  게 

면 그들이 워 는 연  통일이다. 그들이 연  통일  강 게 고 

워 는 닭 , 연  통일이 남( 국)  사회변 과 결부  이다.”고 

고, “민족주체  에  볼 , (조 ) 도에  실 는 연 통일  (조 )

민족  자주  쟁  매개  여 남( 국)  노동계 과 근 이 행 는 

민주변 과 결부 는 것이다.”고 다. 결국 청구인 주도  통일  우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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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변   단  보고 있는 것이다.

다 , 청구인 주도 이 상 고 있는 종국 인 통일국가  모습에 해

 살펴본다.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이른  낮  단계 연 에  합 가 있 면, 리

연 공 국 헌법(1국가 2체  2 부)   다 , 남북  지역 부도 이에 부합

는 부 태  고쳐야  것이라고 면 , 우리 헌법  ‘민 심  자주 인 민

주주 부 헌법’ , 북  헌법  ‘사회주 부 헌법’  시 고 이를  

리 (연 )공 국 헌법  ( 체  )  것  주장 고, 우리   

체 를 ‘폭 이고 억 인 체 ’,  권  ‘ 구보 권’이라고 부

 평가 고 이들  남북 계  에 라 ‘역사  종말  고  것’이라고 다. 

그리고 「17  공약집」에 는 “민주노동당이 집권 면 민주노동당  곧  

북  부를 상  연 통일국가 건   통일 상  개시  것이며 그  동시

에 남  사회를 면  개조 는 작업에 착  것이다.”고 면 , “국가개  

스는 헌 회 소집-자주  민주 부 립- 진보  민주주  실  핵심경

 여 국가개  지  과 이다.”고 주장 다. 이러  주장들 , 

청구인이 집권 면 북 과 소  낮  단계 연  통일   상  시작함과 동

시에, 이를 단  여 민 주권이 구 는 자주  민주 부  립과 진보  

민주주  실  해 행 헌법체 를 폐 고 진보  민주주  체 에 부합

는 새 운 헌법  겠다는 것  미 다. 나 가 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

“민주노동당이 집권 직후 추진 는 국가상과 사회상  연  통일국가 립  

이후 통일국가   구분   있다. 통일국가  가 목  는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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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는 민주노동당  궁극 인 이 과 체 를 다.”고 주장 다.

 이러  주장과 함께, 진보  민주주  체 가 자 민주주  체 에  사회주  

 이행   과도  체 라는 단과 여 살펴본  있는 「집권

략보고 」  내용, ○ · ○민· ○ ·장○ · ○엽 등  주장과 청구인 

주도 이 종국 는 사회주  실  추구 는 사람들인  종합 면, 청

구인 주도 이 낮  단계 연  통일 이후 추진  통일국가  모습  과도  단

계인 진보  민주주  체 를 거  사회주  체 인 것  단 다. 

(4) 진보  민주주  실  

(가) 진보  민주주  변  주체  변  상

강 과 「강 해 자료집」 등에 는  본  같이 일 는 사람, 즉 민 이 

주권자라고 면  민 주권  주장 고 있다.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

는 “21  진보  민주주  체 는 타 이며 철  근본  변 를 지향 는 

민 일 에 없다.”고 면 , “ 쟁  결과 탄생  자주  민주 부는 

권에  자본가 계  타  지 를 분쇄 고 ‘민  힘’  ‘ 운’ 민 권

이다.”고 여, 변  주체를 주권  소재  같이 일 는 사람, 즉 민  

다. 그 구체  범 는  본  같다.

편, 「강 해 자료집」에 는 “소 특권계  경  특권들   

허용 지 고 타  싸워”라고 여 추상  소 특권계  변  

상  지목 고 있고, 이에 여 “통합진보당  자본가계  부 지는 는

다. 자본가 계 이라도 역사 과 사회 진보에 도움이 다면 당  일원이   있

다.”라는 부분에  ‘ 국주  자본과 국내 독 자본에 항 는’ 소상공인 등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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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 고는 원  자본가계  변  상     있다. 「집권

략보고 」에 는 “ 국사회에  엘리트, 군사엘리트, 국내외 독 자본  권

연합  고 있다. 국사회  권 연합  포 면 도 그 심에  권 연합

이 붕 지 도  축  역  는 것이 미국이다.”고 며, 「 17  공약

집」에 는 득권구조를 허 어야 다고 면  국사회  재벌과 외국 자

본, 부  료 , 보 이 득권구조를 고 있다고 다. 그리고 

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“ 국  낡  구조는  종속, 불평등과 

부 부 를 임없이 재생산 면  특권  독  지 를 보장 고 민  

 진출  가 막고 있다. 이러  낡  체 를 청산  에만 그 에 새 운 민

주권원리가 구  ‘민주주 사회’를 구축   있다.”고 면 , 우리 사회  낡  

지 구조는 미동맹체 , 국가보 법체 , 경 착구조  짜여 있는 미보 동

맹체 이고, 이 체 를 지 고 있는  외  미보 , 구보 체

, 낡  군부  등이라 다. 그 에도 ○  「 국사회  격과 6･15 시  

변 운동  향」에  “ 국변 운동  주  쟁 상  국사회   탈

자, 착취자인 미 국주  이다. 국내  동 인 료집단, 매 자본가계 , 지

주들도 변 운동  상  다.”고 주장 다. 

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변  상  미국과 국  독 자본, 

미 보 료  인  포함 는 미보 , 동 료집단  포함 는 구

보 , 낡  군부 , 보 당, 매 자본가, 지주 등이 이에 해당 고, 그  미

국  주  변   규  상  보고 있다. 

(나) 통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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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민 과 함께 진 2014」에 는 “진보  집권  진보  민주주  사회  진입

는 첫 출 이다. 진보  집권이란 진보 당이 심이 어 범  진보  연

과 단체들이 함께 권  장 는 것  말 다. 진보집권  거 뿐 니라 

범  쟁이 결합 어 낡  지 들  힘  도   가능해진다. 거를 

통해 집권했다 라도 범   지지  튼튼히 갖추고 있지 못 면 진보

 민주주  사회를 건   진보  개  추진해 나갈  없게 고, 권  

지 도 불가능 게 다.”고 다. 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“진보 당  민 체를 통해 민  집권  실

다. 민 체는 단  운동연 체를 건 는 것이 니라 사회변 과 집권  

고  조직  담보를 마 는 것이다. 민 체는 민  생존권 쟁  

 국주 , 신자 주 쟁  면  개 다.”고 고, “민 조직  핵

심  노동자  농민  골간  삼는 민 체  건 이다. 민 체는  

요구에 라 사 별 연 체에  시작 여 상 인 공동 쟁체  다.”고 

며, “ 쟁  범주에  민주노동당과 사회운동단체를 포 해주는 것이 상 연

체  민 체이다. 민 체는 국주 에 종속  독 자본 그리고 이들  

변자인 민 인 종속  권에 항 는 노동자, 농민 심인 민  상 연

체이다.”고 여 변 과 집권과 에  노동자, 농민 심  상 연 체를 건 여 

사회변 과 집권  실  것  강조 고 있다. 

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“각계각  들  21  진보  민주주

 를 운 쟁  결집시  폭 인 민   힘  분

출시킬  있는 쟁연 체를 구축해야 다.”고 주장 다. 이○ 도 「민주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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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당    요  는가」에  “원내 동  당이   있는 고  동이

고 당  그 특 상 원내 동에 많  힘  쏟  에 없는데, 쟁  담당 는 

이 있어야 원내 동  강 게 지지, 엄   있고, 원내 쟁  효과를 극

  있다.”고 면 , 이를 통해 민 진  고 동요 는 간  

어들여 궁극  승리   있다고 주장 며, ○연 역시 「진보운동진

 단일연합 체 건 에 여」에  같  취지  주장  다.

편, 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쟁  결과 쟁취  민 권이 범  

 쟁에  통일  권임  명시  히고 있고, 「21  

진보  민주주 」에 도 “진보  집권이란 진보 당이 장  범  진보  연  

과 단체들과 함께 권  장 는 것  말 다.”고 고 있다.

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집권과 사회변  해 는 상 연 체

를 구 해야 고, 그 쟁  결과 쟁취  민 권  범   연합에 

, 이른  통일  권이라고 보고 있다. 

이에 청구인  민주노동당 시 부  상 연 체 건 에 노  울여 며, 

 본  같이 국진보연 에 가입 다.

(다) 항권과 폭 쟁

 청구인 강  에 는 “통합진보당  갑 농민 쟁과 병운동, 3.1 운동과 

민족해 운동·노동해 운동, 4·3 민 항쟁, 4·19 명, 부마항쟁과 5·18 민 항쟁, 6

월 민주항쟁과 7·8·9월 노동자 쟁, 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  민  항과 

쟁  계승 는 당이다.”고 민  항과 쟁  계승에 해 만 언 고 있

 뿐, 강  과 를 실   구체 인 쟁 법이나 집권 법에 해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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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 고 있지 다. 

그런데 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, “민주노동당  민  ‘ 항권’과 ‘ 거 쟁’

 르게 결합해  집권 다. 민주노동당  지지  단결  토  국민 다  

지지를  권  쟁취해야 다. 그러  집권  법  , 주체역량, 지

 역 계에 라 다양 다. 크게 보면 거를 통  집권과 항권  통  집권  

  있다. 권장  가장 일 인 단  거를 통해 권  잡는 것이지

만 여타 다양  식도   없다.”고 여 집권 략  거에  집권과 

항권에  집권  주장 고 있다. 

, 항권에  집권에 해 살펴본다.

항권  공권  행사자가 민주  본질 를 침해 거나 는 경우 이

를 회복  여 국민이 공권 에 여 폭 · 폭 , 극 ·소극  항

  있다는 국민  권리이자 헌법 도를 미 다. 지만 항권  공권  

행사에  ‘실 ’ 항이어  그 본질상 질 란  험이 므 , 항권

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 단  이 닌 민주  본질 라는 체  

질 에   침해가 있거나 이를 는 시도가 있어야 고, 이미 효

 구 단이 남  있지 야 다는 보충  요건이 용 다.  그 행사는 

민주  본질  지, 회복이라는 소극 인 목 에 그쳐야 고 , 사회 , 

경  체 를 개   단  이용   없다.

이러  요건에 라 청구인 주도  주장  살펴보면, 우  그들  

항권에 ‘ ’ 집권  주장 고 있다. 그러나  본  같이 항권  민주  

본질  지, 회복에 있는 것이지 집권이라는 극 인 목  해 는 사용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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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므 , 이 부분  항권 행사가 폭 단에  집권  미 는 것  닌

지 심 다.  이러  주장  헌법상 인   있는 이른  항권  상황에  

항권  행사에 여 존  헌 인 권  러나게 함 써 민주  본질

를 회복 고 그 이후에 민주 인 법에  집권  겠다는 취지  해  여

지가 없지는 다. 그러나 항권에  집권  거에  집권과 함께 지속

 주장 는 것  민주  본질 에  인 침해 내지 에 이르지 못

는 경우에도 항권  행사를 염 에  것  보인다. 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“ 항권  존 는 부를 부 고 새 운 부를 

립 는 것  목  고 있  에 그 본질상 명 이다. 실  항권과 

명권  명 게 구분 지 는다.”고 면 , “ 명  항권  민 들이 존  

법질  체를 합법 인 폭  인식 고 새 운 법질 를 마 는 폭 인 과

이다.”고 명 는 편, 민 인 항  쟁  는 민항쟁과 항권  

계  여, “ 민항쟁  시민불복종운동  본  는 항  시작 지

만, 국가권  당  여부나 탄 과 이에 르는 희생  양상에 라 부당  권

 철폐 고 새 운 권  창출 는 항권, 명권  다.”고 주장 면 , 

“진보  민주주 는 낡  과  타  쟁 없이 립   없다. 자

주권 쟁  주축  면  민생과 민주주 를 실   쟁  동

시에 펼쳐 6월 항쟁과 같  국 인 항쟁  불러일 야 다.”고 여, 쟁

 민항쟁  거쳐 항권, 명권    있 며, 진보  민주주 는 

쟁과 민항쟁 없이 립   없다고 본다.

그리고 「집권 략보고 」는 항권 행사  여, “ 명  항권  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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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질 에 해 승인 지 는 당  행사이다. 체 변  명  항권  구

체   인해 부분 충돌  동 고 있다. 충돌  모습  외  

쟁   내 , 일시 인 시가  양상  나타나고 있다. 충돌   

외 개입, 군  , 동 권  등장에 라 다양 게 개 다.”고 여, 항권 

행사는 행사 등 폭  행사   있다고 다.

 ○  「 국사회  격과 6․15 시  변 운동  향」에  “ 거를 통  변

이든 장 항쟁이든 실 과 조건에 맞는 도를 찾 야 다. 그 본질  민 이 권

 쟁취 는 것이다.”고 면 , “민 집권 략  핵심  존 질  명  

변 를 모색 는 것이고, 민  힘   존 지 구조  명  변 를 

모색해야 다.”고 주장 며, ○민  「 국사회  격과 변 략」에  

“진보  당  집권 법  쟁  동   거승리를 본  고 

있 나, 항권  상황에 는 민항쟁에  집권    없다.”고 언 고 

있다.  나 가 ○  「민주주  명  집권 략과 진보 당  집권경 」에

, “자본주 사회  계 독재는 노동계 과 근  쟁에 해 종식   있

며,  그런 에  계 독재  종식  평 ,  실 는데, 새

운 민주주  체 를 우 면 지 계  격  능가 는 매우 강 고 폭 인 

리 이 요구 다. 진보 당이 회  쟁  벌여 노동계 과 근

 집권 지를 불러일 키면  쟁이 격 고, 국주  독 자본이 떠

나게 어 경 가 마 다. 이 경우 생계보장  요구 는 군 이 민 를 일

키게 고, 지 과 리  공 이 벌어지는데, 이  국주  이 개입  

시도 고 북 이 국주  개입  지 고 나 면  도  군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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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이 극도  높  시상태가 조 다. 자본주  계 해  과업  행해 

 민주주  명  시상태에  국주 민족해  과업  행 는 단계

 나 간다. 계  요구   요구가 통합 면  민주주  명  고 

외 속 과 료독재  단  새 운 부가 워진다.”고 다.

 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우리 사회에 해 특권  지 계 이 주

권  행사 는 거꾸   사회라는 등  인식 에 쟁이 민항쟁  

고 그들이 말 는 항권  상황이 개  경우에는  등 폭  행사 여 존

 우리 자 민주주  체 를 복 고 헌법 에  새 운 진보  민주주  체

를 구축 여 집권   있다는 입장이다. 뒤에  보는 이○  등  내란  사건

 이러  입장  실  인 었다. 

 다 , 거에  집권에 해 살펴본다.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“일상 인 행 가 거결과  집약 는 실

에  민주노동당  거에  집권  공식 인 집권 략  채택  에 없다. 

그 다고 해도 거 그 자체만  통해 집권   없다. 그러므  민주노동당 집권  

법  쟁  동   거승리다. 쟁  우 에 는 거 쟁  

개 여 도 인 민  힘  국사회  지 구조에 균열  내면  권 연합  

공 를 극복해야 다. 쟁  동과 거에 구속  요없이 독자 인 

략과 망  가 야 며 히  동  견인해야 다. 민주노동당  원내 략

 운동 략과 결합해야 다. 민주노동당  쟁이 뒷 침  동  

개해야 다.”고 고 있는 , 이는 소  국회 원   청구인 당이 거에 

 집권  해 는 쟁  우 시  거 쟁과 회 쟁  개  것 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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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 것이다. 

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“민  힘  쟁 부  나 다. 

쟁이 없다면 진보  역량이 구축   없거니   진보  역량이 구축

었 라도 쟁  극  펼쳐나가지 면 힘  도  우 를 차지  

 없다. 그리고 힘  도  우 를 보 지 못 면 소  지  특권 과

 힘  결 에  승리   없다.”고 주장 여, 사회변   집권  해 도 

쟁이 드시 요 다고 다.

 그런데 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“민 체는  요구에 라 사 별 연

체에  시작 여 상 인 공동 쟁체  다.”고 면 , “ 체는 합법-

합법  나들며 쟁 다.”고 다.

○희는 「 상  꾸는 이   여」에  “ 상  꾸는  거

쟁, 회 쟁 주가 니라 쟁  고, 그 고  태  민항

쟁에  거 쟁에 있다.”고 면 , “그 법에 있어 는 사회변  에 

맞게 합법 쟁  십분 용 면  합법 쟁과 합법 쟁  결합시키고 

쟁  주  경 쟁  결합시키며 각계 민 들  당면  모든 쟁  자주  민주

부 립이라는 략  목  달 에  맞춰야 며, 좌우편향  극복 고 쟁  

통해 변 역량  축 , 장시키는 원  철 히 견지해야 다.”고 주장 다. 그리

고 ○연  「진보진  상 연 체 건 에 여」에  “ 회 쟁과 쟁

 통해 민  집권   역량  구축해 나가야 다. 진보 당이 도권 

동  심  동  개 면 도 합법주 에 지지 고 회 쟁과 

쟁  효과  결합 는 도는 당 조직이 진보  단체들  망라 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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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진  연 체를 건 고 강 함 써 공동 쟁  조직 개 는 것이다.”고 주

장 는 , 이 주장  ○ 이 「신자 주  계 에 맞  21  진보운동  

략」이라는 에  언  “민 집권 략  구 면, 민  이익  변 는 

합법  당  구축해야 며, 민 들  다양  쟁  담 낼  있는 ‘ 합법

’ 통일 조직  구축해야 다.”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, 민 집권 략  진

보  당이 통일 조직  통해 합법 인 동    있    있다. ○

도 「진보 당이 사회변   다」에 , “사회변 역량  합법 태, 합

법 태, 합법 태  존재 다.”고 주장 다.

이러  주장과 뒤에  보는 ‘내란  사건’, ‘  부 경   원회 

폭  사건’ 등에  태도를 종합해 보면, 청구인 주도  거에  집권  

는 경우에도 요  에는 합법 · 합법 인 법  폭  단  용

  있다는 입장이라고   있다.

(5) 소결

에  본  같이 청구인  이  지향  진보  민주주 는 그 강

상 언에  드러나는 미  청구인 주도 이 진  추구 고 도 고 

있는 내용과는 사  다르다. 청구인 주도  우리 사회를 외 에 속 , 천민

 자본주  는 식민지 자본주 사회  보고, 이러  모 이 국가  주권  말살

고 민 들  삶  궁 과 질곡에 리고 있 므  새 운 체 가 요 다

고 며, 그 해답  에  찾 면  체  ‘진보  민주주  체 ’를 시

고 있다. 진보  민주주  주요 핵심가  자주·민주·통일과 21  특  살린 

생태 등  시 고, 강  과 는 민족자주(자주), 민주주 (민주), 민족 해(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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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)를 시 면 , 종 인 강  과 는 연  ‘통일’  통  사회주 를 실

는 것이지만, 이를 달  해 는  남 에  민 ‘민주’주 변 이 이루어

야 며, 이러  ‘통일’과 ‘민주’라는 강  과 를 달  해 는 ‘자주’를 

‘민주’나 ‘통일’보다 차  달 해야 다고 인식 고 있다. 

그리고 청구인 주도  진보  민주주  실  거에  집권과 

항권에  집권  면 , 거에  집권  는 경우에도 요  에

는 합법 · 합법 인 법  폭  단  용   있고, 우리 사회가 

쟁과 민항쟁에 여 항권  상황이 개  경우에는 행사 등 폭  

행사 여 존  우리 자 민주주  체 를 복 고 헌법 에  새 운 진보

 민주주  체 를 구축 여 집권   있다고 다.

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주도  강 상 목 는 1차  폭 에 여 

진보  민주주 를 실 고, 이를  통일  통 여 종 는 사회주 를 

실 는 것이라  것이다.

 마. 북 식 사회주   남 명 략과  

청구인  청구인 주도 이 말 고 있는 진보  민주주 가 북 식 사회주

를 추구 고 있다고 주장 고 있 므  북 식 사회주  남 명 략  살펴보

고 청구인 주도  주장과  요가 있다.

 (1) 북 식 사회주  내용

(가) 북  헌법과 조 노동당 규약

북  헌법  에  “조 민주주 인민공 국    일 동지  사

상과 도를 구  주체  사회주  조국이고,   일 동지는 공 국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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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건자이시며 사회주  조  시조이다.”고 면 , 북  헌법  일  헌법이고 

일  북  원  주 이고 민족  태양이며 조국통일  구 이라고 규

다. 그리고 3조에  주체사상· 군사상이 동  지도  지침이라고 언 고, 

4조에  주권이 근 인민에게 있다고 면 , ‘조 노동당  도’( 11조)  ‘인민

민주주 독재’( 12조)를 규 여 사회주 국가  헌법원리를 르면  1당지

체  특  나타내고 실질  조 노동당 규약  북  헌법보다 상 에 놓고 

있다. 이는 북  모든 국가권 이 당에 집 어 있고 각  국가  당에  결

 책  집행 는 집행 구에 불과 며 일  주체사상과 일  군사

상이 모든 국가 동  임  미 다.

조 노동당 규약에 면 일  주체사상  당  일  지도이  명

고 있고, ‘  사회  주체사상 ’  ‘사회주 강 국 건 ’  당  종목  

규 고 있다. 그리고 조 인민군  노동당   지 에 있는 ‘당  군 ’  

명시 면 , 인민 권에 여는 “ 일 이 창건  인민  심  사회주 권

 당  노 과 책  집행자이고 당  도 에 동 며, 당  인민 권 

 에  당  일사상체계  일  도체계를 튼튼히 우고, 인민 권이 주체

사상, 군사상과 그 구 인 당  노 과 책  철 히 철 도  지도 며, 인민

권이 사회에  통일  지도 능과 인민민주주  독재 능  강 여 사회주

 도를 ·고 고, 공고· 시키며 사회주  강 국 건  다그 도  

지도 다.”고 규 고 있다( 52조, 53조). 

 (나) 과 군사상

일  1986 에  「주체사상 양에  는 몇 가지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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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」에  ‘ 명  ’ 내지 ‘사회  생명체 ’  주체사상  핵심내용  

시 다. 이는 인민 이 역사  주체  역  다 자면 드시  

른 도를 야 고, ‘ ․당 ․ ’   뇌  는 나   통일체, 

운명공동체(사회  생명체)라는 것이다. 사회  생명체 이  1992  

일  「사회주  건  역사  훈과 우리 당  노 」에 이르러, 인민 이 

명 업  승리    이 어 주는 ‘어버이 ’ 부  생 는 생명  

다는 연  (어버이 과 어 니 당에  효 과 충  도 규범 

부과) 다. 이는  사회  주체사상 를 해  주체사상과 에 해 

이고 맹목  복종과 헌신  다 는 인간, 개인  포 고 집단  일부  존

재 는 인간  사상개조를 요구 는 일 과 그 후계자에  조건 인 복

종  요구 는 이데 에 불과 다. 

그리고 북  동구 사회주  몰락과 소  해체  해 , 사회주 가 좌  

것  일시  상이고 인 가 사회주  나 가는 것  그 어떤 힘 도 막   

없는 불변  역사법 인데, 사회주 가 일시  좌  이 는 주체사상과 같  

 사상과 일 , 일과 같   지도자가 없었  이라고 는 등 

 1인독재  습체  당  주장 면  명과 사회주  건 에  군사

를 강조 는 군사상  시 고 있다. 

이상  종합 면, 북  인민민주주 독재체  조 노동당  1당독재체체

이고, 에  1인독재체  습독재를 당 며, 일  주체사상과 

일  군사상에 해 지 는 일지도 이 체 라고   있다.

(2) 북  남 명 략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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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가) 개

 북   본  같이 명  통 여 도 역  주체사상 를 추진해 

는데, 북  남 명 략  이를 실   구체  법  격  고 있

다.

 북  남 명  격  1970  이 에는 ‘ 건 민주주 명’  규

해 다가 1970  당 회에  ‘민족해  인민민주주 명’  공식 채택  후, 

1980. 10.경 6차 당 회에 는 일  주체사상만  당  일  지도이  명

고, ‘민족해  인민민주주  명 행’, ‘  사회  주체사상 ’  ‘공산주

사회건 ’  당  목  내걸었다. 이에 르면 북   조 명  목 에 있어

 당면 목  ‘민족해  인민민주주 명’이고, 종 목  ‘  사회  주체사상

 공산주 사회건 ’이다. 이 시  북  남 명 략  이른  ‘민족해  인

민민주주 명 ’(National Liberation People's Democracy Revolution, 약칭 NLPDR)

이라고 는데, 그 구체  내용  1975. 10. 5. 조 노동당 창립 30주   간

 「주체사상에  남조  명과 조국통일리 」이라는 책자에 잘 나타나 있

다.  책자에 는 우리 사회를 미국에 ·경 ·사회·   군사  종속 어 

있는 식민지사회 , 우리 부를 미  식민지 리 권 내지 미 쇼 권  보

고 있다. 라  우리 사회  명  여  우리 사회에  미 국주 를 축출

고 민족  해  이루어야 고, 미  리통 권이자 독재 권인 우리 부

를 인민  힘  타도 고 민족자주 권이라는 인민 권  립 자는 것이다.

  같  북  남 명 략  동구  사회주  몰락 등  거 면  약간  

변 가 있었다. 1980  조 노동당 규약에 규  ‘민족해  인민민주주 명’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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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  조 노동당 규약이 개 면  ‘인민’이라는 용어가 삭 었다. 그러나 북

 남 명 략  변 는 일이 1991. 5. 24. 남사업 담당 주요간부들에게 

‘민족해  민주주 명 ’  강연 면 부  이미 시작 었다. 이 강연   

작  「주체  국사회변 운동 」  남 명  격  ‘민족해  민주주

변 ’  규 면  변  남 명 략  내용  명 고 있다. 이 변 운동

 북 에   후, 남  간첩  구 과 북  평양 송  남 송인 ‘구국  

소리’ 등  통 여 우리나라에 그 구체  내용이 고, 2003. 10.경 북 에  운

고 있는 ‘ 국민족민주 ’(2005. 3. 23. ‘ 민족민주 ’  개칭)  인

 페이지 ‘구국 ’에 「주체  국사회변 운동 」이라고 여 게재 었다. 

청구인 주도 인 ○ , 이○  등도 이를 소지 고 있었다.

 「주체  국사회변 운동 」에 는 남 명 략  ‘민족해  민주주

변 ’  주장 면 , “ 국사회변 운동  승리를 고히   있는 가장  

지도사상, 향도이  생불명  주체사상이다.”고 고, “주체사상  일  지도

사상 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 라 나 가는 여 에 우리 시  인민들  

명 쟁과 사회주 , 공산주  업  종국  승리를  종국  담보가 있다.”고 

여, ‘민족해  민주주 변 ’  지도이 이 주체사상임  명 히 고 남 변

 목 를 주체사상에  북 식 사회주  삼고 있다. 

 (나) 국사회에  인식과 강  과

 북  민족해  민주주 변 에  우리 사회가 미 에 해 ·경 · ·

군사  침탈당 고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는 편, 우리 사회를 외래독 자본·

매 자본·지주에 여 노동자·농민  롯  범  민  자주 이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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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속 어 있는 계  착취 사회 , 미국  식민지 통 권과 미국  이익에 종

사 는 리 권  작용  외래독 자본과 속자본이 증식  결과 변 ·불균

 이루어진 고 불구  자본주 사회, 즉 ‘식민지 (半)자본주 사

회’  규 고 있다. 

 이에 라 북  식민지 자본주 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 해  본임  

는 자본주 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 면 , 변 운동  본임 는 미  식민

지 계를 청산 고 민족  자주 를 실 는 민족해 과 사회  모든 분야에  민

주주  개  실시 고 민 민주주 도  립  본내용  는 민주주

 과 가 다고 다. 그리고 민족해  민주주 변  미종속  근

본원인 는 당 근거가 분단이라는 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  과

 다고 여, 변 운동  핵심과 를 민족자주(자주), 민주주 (민주), 민족

해(통일)라고 다. 그  북  우리 사회 모  핵심  미국에  속 에 있다

고 면  ‘자주’를 ‘민주’  ‘통일’ 보다 차  달 해야  과 라고 다. 

 청구인 주도  역시  본  같이 우리 사회에  인식이 북  민족

해  민주주 변 과 본  같고, 강  과 도 ‘자주’, ‘민주’, ‘통일’  같

며, 차  과 도 ‘ 자주’  같다. 

 (다) 변  주체  상

 민족해  민주주 변 에 르면, 변 운동  주체를 계  착취자인 ‘민

’  고 본동 과 보조동  구분  다 , 본동 에 노동자, 농민, 

청 생  포함 고, 보조동 에 인 리( 신노동자), 도시소자산계 (소상인, 

공업자, 자 업자), 도시 민, 자주  지향과 민족  양심  가진 자본가(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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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업), 미자주  지향  가진 국군 사병 ․  장 , 국 ․양심  종 인 

등  포함 며, 주  변  상  미 침략 이고, 미  결탁  동 료 , 

매 자본가(외 에 편승  자본가), 미  신식민지통  리인이며 계  착취

자·억 자인 지주도 변  상이라고 보고 있다. 

 청구인 주도  역시  본  같이 변  주체, 그 범  변  상  

북  남 명 략과 체  같거나 매우 사 게 고 있다. 

 (라) 자주  민주 권: 민 권

 북  민족해  민주주 변 에  변 운동  립  권  민 이 주권

자인 ‘자주  민주 권’이라고 고, 그 권  민족 , 계  속  청산 고 민

 지향과 요구에 상  사회 도를 우고 민  힘과 역   신장

여 민   자주권  실 는 참다운 민주주  권인 민 권이라고 면

 민 주권  주장 고 있다. 

북  민족(사회)  자주 를 해 주 미군 축출, 군사 지 철폐, 미연합사 해

체, 미간  속 인 조약 ․  폐지, 미 지 지 구  폐쇄, 미국  내 간  

종식 등  주장 고 있다. 그리고 자 민주주  체 는 부르조  민주주  소

착취계  이익  해 복 여 근 인민  국가권 에  어 권리

상태이고 국민주권  소 특권  착취  지 를 고 가리는 장 이라고 

면 , 사회  민주 를 해 쇼통  거  사회 생  민주 , 국가보

법 폐지, 미  결탁  국내 동 들인 매 자본가계 과 지주계  거  

동 료 들  척결, 민 민주주  체  립, 매 자본  국  건  토

지소 계를 청산 는 토지개 , 부  공 분 를 실 는 경 생  민주 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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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 다. 

그리고 북  이러  변 운동과 여, “주체 인 국변 운동  국사회

 민족  립  척결 고 자주 를 실   민족해  본  고, 여

에 계  립 계  본요소를 거 고 민주주   이룩   민

주주  변 이 결합  민족해  민 민주주 변 운동이다.”고 규 다. 

  본  같이 청구인 주도 이 주장 는 자주  민주 권  북  민

족해  민주주 변 에  주장 는 자주  민주 권과 용어에  뿐만 니라 그 

계  격에 도 민 주권 에  민 민주주 를 지향 는 민 권  

같다. 그들  북 과 같  자 민주주  체 에  부  인식에 여 진보

 민주주  체  구축  해 존  경 구조   해야 다고 

면  미상 조약 폐  주 미군 철 , 국가보 법 폐지, 생산소 구조  

다원 , 구  규  등  주장 여 북 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  같다. 

나 가 청구인 주도  민 민주주 변  주장 면  민족해  본  

여 이러  변  추구 다는 에  민족해  민 민주주 변  는 민족해  

민 민주주 명  주장 다고   있어 북  남 명 략과 같  것  평

가 다. 

(마) 변  법

1) 통일 구축

북  일  진보  민주주 가 연합  특징  가지고 있다고 명 면 , 

“민주주 는 이며 국 인 모든 계 , 당, 단체들이 망라 는 민족통일

 며 각계각  범  국  인민들이 연합  것  요구합니다.”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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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통일  요  강조 다. 민족해  민주주주 변 에 는,  단계에

 주 는 취목 ( 략목 )인 자주  민주 권  쟁취  해  민  쇼

민주 쟁에  민주연립 권  창출  보조  취목 ( 목 )  해야 

다고 다. 그리고 북  명  철 히 고립시키고 명주체  승리를 고

히  해 사회  간   쟁취해야 다고 면  노동자·농민  본

 는 항구 이고 상 인 략  연합체, 국 인 조직체  큰 덩어리  ‘민

족민주통일 ’  결 해야 고, 이러  통일  본 강  민족자주

(자주)·민주주 (민주)·민족 해(통일)를 시 고 있다.

 본  같이 청구인 주도 이 민 권  취득  해 는 노동자·농

민  본  는 통일 이 요 고, 자주·민주·통일에  상 연 체를 

구 여 극 참여 는 것이 요 며, 쟁  결과 쟁취  민 권  범

  쟁에  통일  권  보는 에  북  남 명 략과 

같다.

2) 쟁 등

 북  민족해  민주주 변 에  쟁이 범   자주 식 를 

진 고  조직 를 다그   있게 며 쟁 핵심들과 에게 풍부  

쟁 경험과 쟁 법  체득   있게 다고 다. 그리고 변 운동  변  시

에 맞게 조건과 경  고 여 변 운동  태  법  게 택 고 신

축  있게 용해야 다고 면 , 합법 쟁  본  고 합법· 합법 쟁

 결합시  나가야 다고 다. 변 운동  명  결  시  나 어, 

자  시 에는 명역량  보존·축  외에 각종 쟁  극 벌여 명역량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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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 것  강조 면  쟁  쟁과 경 쟁 , 합법 쟁과 합법

쟁 , 폭 쟁과 폭 쟁  결합시 야 고, 후자  시 에는 모든 명역량

 동원 여 후결  벌여야 다고 주장 다. 나 가 주체  입장에  국  

구체  실과 민 들  생  요구를 이 연구 고 거 에  범  군  심장

 힘 있게 울릴  있는  종자를 히 골라잡 야 고  사상 규  

과 를   진  가 가 있게 풀어나갈 것  강조 다. 

 본  같이 청구인 주도 이 명 내지 체 변   과 에  

요  경우 폭  단  용인 는 , 구체  시  쟁 법( 쟁/경

쟁, 합법/ 합법/ 합법 쟁 등), 쟁  요 과 그 주 를 극 개  것

 주장 는  역시 북 에  주장 는 명 내지 변  법과 같거나 매우 사

 것  평가 다. 

 ( ) 연  통일

 북  1960. 8. 남북연 를 시 고 1973. 6. 고 연 공 국 통일  시

면  남 과 북 이 나  연  속에  체  도를 달리   있다고 주장

 이래, 연  통일  ‘1민족 1국가 2체  2 부’  연  통일  주장해 

고 있다(다만 2체 는 당분간 존 시키고 연계  합작  통해  통일  나 간

다고 다). 나 가 1991  이후에는 지역 부가 , 군사, 외 에  권  

롯  재  능과 권  그  가지는 태  연  통일  시 고 있

다. 이러  맥락에  북  2000. 6. 남북 상회담에  채택  ‘6․15 남북공동 언’

에  ‘낮  단계 연 ’ 통일  시   있다. 

 민족해  민주주 변  남북  통일 를 변 운동  본과  보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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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고, 남 에  자주  민주 권  립  연 통일 권  립  직결 다고 

본다. 연  상  남 에  립  자주  민주 부가 어야 며, 남 에  

식민지 자본주 사회  격  개조 고 진보  민주주 를 실 는 과업  연

통일 부  지도 에  자주  민주 권이 담당 는 과업이 다고 주장

다. 그리고 이러  연 는 과도  체  민 민주주 를 거쳐 종  나

 체 인 사회주  는 공산주  국가  나 간다고 다.

  본  같이 청구인 주도 이 과도  체  ‘1민족 1국가 2체  2

부’  연  통일  시 고, 종국 인 체 통일    민 민주주

가 구  자주  민주 부가 립  것  주장 며, 종국  사회주  국가  

 것이라고 주장 는  역시 북  통일 과 같거나 매우 사 다.

 (사)  단계에  사회주  변  주장 지

 북  민족해  민주주 변   단계에 는 사회  자주  민주 를 

 계 해 쟁  지주· 매  쟁  벌여 나가 라도 사회주  명  

행이요 타리  독재 권  립이요 면  극좌 인 향  나가지 말

야 다고 강조 고, 그래야 국변 운동  향 과 속도규 에  를 막고 

모든 쟁  목  지향 이 있게 과  조직· 개해 나갈  있 며 변 운동

   부단히 높이면  변 역량도 욱 튼튼히 꾸 나갈  있다고 

다.

 청구인 주도 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, 늘날 우리 사회에  탈

자본주  변 이 직 시 상조임에도, “사회주  변  당면 주요과  내

운다면 들  극  참여를 이 어 낼  없  뿐만 니라 득권 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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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  쟁에  열 를 면  못  것이며, 그럴 경우 새 운 사회를 건   없게 

다.”고 면 , 강 에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’  삭 는 등  단계에  사회

주  변  내 워 는  다고 는 에  북  주장과 그 내용이 같거나 

매우 사 다. 

 ( ) 소결

  본  같이 청구인  우리 사회에  인식, 변   강  과  

, 변  주체  주권  소재  그 범 , 변  상, 변   법, 변

 목 , 연  통일  등  북  민족해  민주주 변  그것과 체

 같거나 매우 사 다. 이러  동질  내지 사  단편  는 부분  범주를 

어 는 것이다.

. 이○  등  내란  사건

(1) 사건  경   경과

(가) 북  군사도   고조  사 경

1) 북  2011. 12. 17. 일  사망   체 가 등장  이후 2012. 12.경

부  남 군사도   증  고조시  다. 즉, 북  2012. 12. 12. 탄도

미사일  이용  장거리  ‘ 명  3 ’를 사 고, 2013. 1. 23. 국 연합 

보장이사회  북   사 규탄 결  여 “ 계  핵 가 실  

에는 조 도 핵 도 불가능 다는 종결  내 며, 미국  재  

에 처 여 핵억  포함  군사  질량   강 는 임  리  

조 들  취 게  것”이라고 다. 이어 북  2013. 2. 12. 3차 핵실험

 실시 고, 조 인민군 고사 부 명  통해 2013. 3. 5. 미 양국  키 리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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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 이 시작 는 3. 11.부   효  히 지 고, 임  시 , 

상에  없이  타격  가  것이라는  폐  언  고, 2013. 3. 

26. 미국  B-52 폭  도 개 등과 여 “나라  자주권과 고 존엄  

 여 실 인 군사  행동  과시 게  것이며, 미국 본토, 이,  

등 미군 지들과 남조   그 주변지역  모든  상 들  타격 게  략미

사일부  모든 포병부 에게 1  근 태 에 진입 게 다.”고 

다. 이후 북  2013. 3. 29. 인민군 고사 부 작 회 를 소집 여 “미 가 

모  불 질  다면 미 본토  이,  등 미 지들, 남조  주 지들  사

없이 타격  것, 략 들이 사격  상태에 들어갈 것, 명 만 내리면 모든 것

 도 없이 잿가루  불태워 버릴 것” 등  지시 고, 2013. 3. 30. 당 ․ ․단체 특별

명  통해 “남북 계가 시상황에 돌입 다.”고 다.  북  2013. 

4. 5. 외  통해 평양주재 외국 사 등에게 쟁 임  신변  보장  

어 다며 출북  권고 고, 2013. 4. 9. 조 시 태평양평 원회 변인 담

를 통해 “ 도에  쟁  면 이  것임. 주  외국인들  신변  해 

 것” 등  통지 다. 이후 북  2013. 4. 30. 1  근 태 를 해

도 나 2013. 5. 7.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  부산 입항이 보도 자 

해 5개  불 다  만들 것이라고 고, 2013. 5. 18.부  5. 20. 지 동해  

일 에 단거리 사체 5 를 사 다.

2) 편 내란  사건  보자인 이○  1999  민주노동당 창당 인  

참여  이래 민주노동당, 청구인 당원  동 여 며, 청구인 경 도당 

부 원장 ○ , 경 도당 거 리 원장 ○근 등과 주  사상 습 소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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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등  가 다. 이○  이에 회 를 느끼고 2010. 5.경 국가 보원에 이 사실 등

 보  후 국가 보원 부  녹 를 공  2010. 8.경부  습모임 동 

등  녹  시작 다.

 (나) 내란  회합  경

 1) 포별 결 회 등

 ○   같이 주체사상 습모임 등  여   2013. 3. 13. 소모임에  

이○ , ○근에게 2013. 3. 5. 북   폐  언  쟁이   있

는   여 3가지 지침이 다고 면 , “① 상시국에 연 조직  빨

리 꾸릴 것, ② 우병 사태처럼  동원  것, ③ 미군 지, 특히 이 지나 

시  등 주요시 에  보를 집  것” 등  지침  달 다. 이에 ○

근  원 산 이 지, 원 행장, 시  등과  보를 이야

다. 

○  2013. 3. 28. 이○ , ○근에게 도 쟁  여 포별 결

회를 라는 지침이 다고 면  2013. 4. 경 결 회를 개  것이라고 

이야 다. ○ , ○근  2013. 4. 5. 이○ 과 함께 북  군인이 6․25 쟁 당

시 ․미 연합군  인천상  작 에 맞  항 면  일 에 여 충  다짐

는 내용  북  명  ‘월미도’를 시청  후, 시청 소감  공 면  사상 습  

는 포별 결 회를 개 다. ○  “장군님이 해 시  놓  조국  가

족  행복  찾  조국이고, 장군님  지키는 것이 조국  지키는 것”이라는 취지  

일  미 ․찬양 는 편, 쟁  를 명 면  “ 에  자  목

 다 내놓고 결 는 것처럼 자  에  자  역  자.”고 다. 이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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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근  “ 일 에  충 심  가 는 단  것”이라고 면  어 운 상황  

가고 있는 에  “상황이 어 워 도 자신  역    있도  노 해 야겠

다.”고 결 다.

○ , ○근  2013. 5. 8. 이○  만나 명   우는 데는 이 

사회  집단  생명  심이라는 것  게 인식 는 것이 요 다는 등  주

체사상과  당 고 일  찬양 는 일 시인 ‘주체  명  

튼튼히 울 데 여’를 주  사상 습  실시 다. ○  “북 이 

 지도자  내 운 단  믿고  심  명  튼튼히 해야 다.”는 취

지  이야 고, ○근  “가장 님과 장군님  사상과 도  략, 사회주

명에 가장 심 인 부분  체득   있는 분이라면  역    있다.”면  

 권  승계를 다.  ○  이○ , ○근에게 2013. 5. 10. 개

는 회합에 참 라고 면  “이○  원 부  를 듣  여 도 조

직차원에  조직생  는 단 지만 150명 도  사람이 모인다.”고 다. 

○  2013. 5. 9. 이○ 에게 회합 장소를 주면  폰 원  차단 고, 차

는 회합장소에  500m나 1km 떨어진 곳에 워 고  것  지시 다. 

2) 2013. 5. 10. 회합

회합 개  고지에 라 ○ , 이○  포함  약 130여 명  청구인 경 도당 

당원들이 2013. 5. 10. 22:00경 주시에 있는 ○○ 청소 원에  회합(이  ‘5. 

10. 회합’이라 다)  가 다. 사회를 맡  청구인 경 도당 원장 ○열  “여

히 쟁  가 가 지지 고 있는 것이 실”이라고 면  “ 미 결  승

리  결속시키  해  민족주체 역량  도  우 를 보장해야 는 당면에……



[105/346]

이런 에 우리가  떨쳐나  것  결 자.”는 취지  언 다. 이○

는 “ 재 2013 도에 우리 도  는 우리가 그간에  번도 경험 지 못  

새 운 역사”이며 쟁 시 라고 면  쟁에는 명  쟁과 당  쟁이 있

며, “ 재 조  우리 조 도   는 명과 명  가르는 매우 요  

시 ”라고 다.  이○ 는 “ 늘 이 자리는……  번도 없었  60  이래에 

해  이후에  나가 는 조    역사에 우리 민족  새 운  새롭게 

결 는 를 우리가 어떻게 고 맞이 에  명  결 를 다지는 

자리 다.”는 등  언  다. 이○ 는 강연 도  ○래가 늦게 는 것  견

고 질타  후 10여 분만에 회합  해산시키면  “당면 에  우리가 엇  

고 엇  싸울 것인가? 그 결 를  해 습니다.……소집 이 떨어지면 

말 람처럼  식간에 시라.”고 지시 는 편, “우린 시가 니라 

쟁이라고. 3월 5일자 조 인민군 고사 부에   효 했다고, 

 효 다는 것  쟁인 거라고. 그 쟁이 존 쟁과 다른 태  나타날 

 있다는 것  히 억 시면 좋  것 같 .”라고 다시  를 부각 다.

3) 2013. 5. 12. 회합

가) 회합  개

이○ , ○열 등  2013. 5. 12. 22:00 울 마포구 ○○동에 있는 ‘○○ 사

회 강당’에  다시 회합  개 는데(이  ‘5. 12. 회합’이라 고, ‘5. 10. 회합’과 

함께 지칭  에는 ‘내란  회합’이라 다), 이○  2013. 5. 12. 14:00경 ○

 만나 5. 12. 회합  시간과 장소를 고지 고 참 다.  회합에는 5. 10. 회합에 

참  130여 명 부분이 다시 참 는데, 참 자들  청구인 소속 국회 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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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○ , ○연, ○희   국회 원들  보좌 들, 변인, 경 도당 원장, 부

원장  지역 원장 등 경 도당 ․ 직 주요 당직자들이었다. 

나) ○열  사회 언

사회자 ○열  미국  핵 항공모함 니미  부산항 입항  언 면  “조국

 실  쟁이냐 평 냐고 는 엄 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 쟁  

 쟁  답 고자 는 민족  쟁  지가 높 가고 있는 실입니

다.……북  향  핵 침략책동이 계속해  진행 고 있습니다.”라고 면  “미  

쟁책동  우리 민족 공동  이 구인지, 그리고 원 가 구인지를 히 보

여주고 있습니다.”, “ 미 결  승리  결집시키  해 는 민족주체 역량  

도  우  보장해야 합니다. 이 모든 것  실  해 몸  쳐 싸워나가야 

합니다.”라고 언 다. 

다) 이○  도  분

 이○ 는 5. 10. 회합이 보   취소 었  언  후 폰  고 차량

 갈 타고 다시 회합에 참  것  칭찬 고, “미 국주 에  낡  지 질

가 몰락 붕 고, 우리 민  새 운 자주  진출에  새 운 질 가 체 는 

열  격동  시  격변 다.……조 도에  격변 라는 것  미국  

계질  근본  탄시킴과 동시에 미 심  권주 인 국  리는 계 

명  심 가  것”이라고 도 상황  평가 다. 계속 여 이○ 는 자

신들  그러  상황에  “미 국주 에  낡  양당 질 라는 체계를 어 리

고 새 운 이 지 구도를 부  들어  우리 진보당  만들었고, 진보  

당 노  새롭게 구축 면  지난해 4. 11.  그리고 원내 보를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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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그런 략  구도 에 담  명  진출  했고, 그 명  진출에 겁  미 

국주 자들  공 를 퍼부었 나 명 리나 동지  장  동지들이 웅

 에  동지부  용  내외에 과시함 써 진보당이 욱 강해 다.”는 

취지  평가 다.  이○ 는  부 경  진상조사보고  를 5. 

2.사태  지칭 면  “5. 2.  격  단  당내 쿠데타라 볼 것이 니라 종 분자

들  당권 찬탈 모이고 (ㆍ) 종 는 근본주  명  도 내 , 명

 는 자주민주통일  는 가장 일  진보  통  리

는 도”라고 언 다. 

이어 이○ 는 북  장거리  사  핵  개 이 자 갱생 간고분  

고  명  이고, 단  과이며 “북   역량이 그간  조미간  낡  고리

를 어내는 결산  포  것이  효 이고, 그 다 부  개  게 

쟁이며, 북 이 핵보  강국이 어 미국  이 었고,  효 는 

미 국주  지 질 를 근  것인지에  요  분 이 다.”라는 취지  

언 다. 

라) 이○  에     토  주  시 

이○ 는 “남 에 있는 우리 명가는……조 명이라는 체  에 , 조  

민족이라는 자주  에  남쪽  명  책임진다는 자주 이고 주체  입장

에   를 라보는 게 다.”고 를 보는  시 고, “  는 남북

에  립  가 니라 외래 미 국주  조 민족   결”이라고 

다. 북  미사일 사  핵 는 자주권에  , 주권   시  

 없 며 이에 해 는 침 자는 취지  이야 고, “ 에 라 쏘는 게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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냐. 쏘자……쏘는 게 당 다. 핵  가 냐. 민족  자랑이다.…… 를 

만들어 가면  보란 듯이 쏘  야죠.”라고 면  북  미사일 사  핵개 에 

여 거듭 다.  에 라 는 구, 보다 이라는 이 요함

 강조 다.

이○ 는 국  에  남  명  책임지  해  첫째 승  신  

장해야 고, 째 ·군사  를, 구체  질  체계를 드

시 구축해야 다고 다. 이어 “  는 새 운 단계  가는 낡  지 질 를 

리고 새 운 단계  격변 이며 이다. 종국 는 조 민족  

는 자주 역량이 힘에 해  승리  가는 국면  분명 다.”라고  를 강

조 다. 

첫째 승  신 과 여 는, “ 2  고난  행군  각 해야 다.……자

주, 민주, 통일  를 들고 싸우는 근본주  에게는 소  여  있는 동지들

에게는 상당  가  시 이 견 어 있다.”고 다. 이○ 는 ‘  가 지

에게는 그 질  체계가 붕  조짐이 드러날 경우에 인 거고, 이 질  

체계  근본   새 운 질 를 구축 고 새 운 단계  새 명  는 

사람들에게는 강  명  계 가 다.’는 취지  이야 면  그들  동이 

북에 는 다 국이나 남  지 에게는 모  역이다고 면  남  지

 들  면  남북  자주역량에 해  민족사  새 운 를 우

리 힘  만들자고 소 다. 

 이○ 는 “내가……자주  를 든 일  이에요. 국사회  진보  

보 , 진짜 가짜를 가리는 일  가 자주인 거에요. 이 자주야말  그 어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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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들 가 없어요.”라고 면  “우리가 싸울  있는 상이 북이 니라 외래 침략

자라는 것, 우리    미국놈들이라는 것……자 들이 구 인 지 체계

를 갖춰가  해 라도 자민통  를 든 강  이 원내에 진입  고 

강  당  고.……극소  체  이 있어야 돼.…… 많

 가장 진 인 명 , 자주  를 든  그 도야.……DJ는 체

이라고 우리는 체  본다고. 그러니  당이 니라 권 에  쟁  

이런 가 니고……이 권  근간  이루는 뿌리를 이  꿔 버 라. 분단  

체계 자체를  버 라. 어떻게, 남북  자주 역량에 해  민족사  새 운 

를 우리 힘  만들자고 소를 는 겁니다.……우리가 그간에 십 간 

들  놈들  엄청난 탄 , 책동, 해, 향 탄  속에  우리는 죽지 고 살

있  뿐 니라 강   등장 는 거에요. 이건 재들  경이 운 거

요. 우리 민족  경이 움이고 놈들  움이지.”라고 언함 써 이○ 를 

심   이 자민통  를 든 진 인 명  가장 강  

 등장 다는 취지  이야 다. 

째 질   여 , 이○ 는 군사  충돌시 에 “지 이 

60여  동  했  이  토 를 야 요. 60  쟁이란 새 운 

에 쟤들   러나지  거다. 갖 해 책동, 리  탄 , 공작이 들어

 거다. 당연 지 쟁인데. 는 쟁 맞 자. 시작  쟁  장  내자.”, 

“ 질  란 힘과 힘이 충돌 는 시 에 놈들이 우리를 어, 해시  우

리(가) 역량  도 인 우 를 드러날  있도  그 질  를 갖춰야 는

데.”라고 언 면 , 다만 그 미에 해 는 토 에  동료들과 고민해 보라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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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 이○ 는 북  명  3  사  3차 핵실험  에  를 창조  

질   나  사  들 도 면 , “우리가 자주  상, 통일  상, 

미국놈 몰 내고 새 운 단계  자주  사회, 착취  억 이 없는 그야말  조

민족  시  꿈  만들  있다.…… 나  리  힘    사람  언과 결

가 니라 국  범 에  새 운 미래를 구축   종 결  결사를 

자.……북에  도 이 분명 다면 우리  힘과 지를 단단히 해  놈들  

도  짓부  승리  국면  만들어 가면  이에  를 는 것이 지 롭

지 겠는가?……이 자리는 당면  엄 함  가 니라 역사  결산  

는 결산이다. 그야말  장  내보자.……이건 이미 쟁  가고 있다는 

것. 새 태  쟁이라는 것  말 드립니다.”고 다시 번 쟁 임  강조

고, “민족사  60  결산”  해 “ 놈들  통 에 열구를 (꺼)내고,  

허를 타격 는 가  것”  구 다.  이○ 는 “명 이 떨어진다면 즉

각 태  들어갈 가 었는지”를 고 이에 동조 는 답  들  다 , “격

변 를 주동  는 것에  나  결 가 니라, 실질 인 내용

 질  강 게   있도  당장 를 라면 ”라며 연  

마쳤다.

 마) 질   답 

 이어  미국  북에  경 쇄 책이 지속 는 가운데 군사  가 과연 

크게 부각  것인가라는 ○용  질 에 여 이○ 는 북  3차 핵실험  

미국  북 책이 실  인 고 도  도 있다고 면  이에  

를 여야 다고 답변 고, 운동과 여 평   를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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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야 는지에  ○  질 에 여 “ 외  쟁, 그러니  

쟁, 쟁 험  는 거고 평 를 소 는 거고 그 내부갈등  근본  해소

는 쟁  돌 는 것  다르다는 거죠.……역사  경험과 조 도에 진행  과

 보면 후에는 군사  결  에 없다. 그러  를 우리는 단단히 

해야 다. , 평 이 요 가?”라고 언 다.  군사 체계를 

갖추고자 는 것이 어떤 미인지를 는 질 에 여는 토  과 에  어보라

고 다.

) 권역별 토

○열  “ 승  신  군사  를 튼튼히  것”이라는 토  과 가 

었다면  “ 시 토 에 는 토  면 다.”고 며 토  것  요구

고, 이○ 는 ‘토  법 등  각 소, 분단 단 에  견이 충분히 나  것이고, 

국립 병원에 종사 는 사람에 여 징 이 나 거나 면허가 있는 사람들

에 소집명 이 떨어지는 경우 등 이런 실 에 해 도 토 해보라.’는 취지  

언 다. 이에 라 참 자들  권역 ․부 별(경 동부, 경 남부, 경 부, 경

북부, 청 , 견)  토  다.

이○ 이 참  경 남부권역 토 에  권역별  이○ 는 토  주재 면

 “ 승  신  갖자라고 는 것,  번째   질  를 자는 얘

…… 격변 라고 는 것이 평  이행 에 드시 쟁이든  쟁  단계에

 명 에  차별 인 탄  이러  것들이 상 다고 는 것  그것에 

해  우리가 엇   것인가”라며 검속  질  에 여 

언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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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진 토 에  ○   구입  보 다고 면  통신 란  언

고, ○ 는 미군  라인에  보 등  언 고, 이○ 는 시에 차단해

야 는 통신, 에  타격  주자고 다. 그러면 도, “그거는 지역별  

지 체  지 상황에 라 검토가 요  가 있  것 같 데 요  것  지

침  요 다.”고 면 , “개별   는 니  에 모여야 겠죠. 거

에 맞춰  소가 해질 거고, 임 가 주어지는 상황이 고.……통신 고 그 다

에 름, 에 , 논 가 거나 공  부분이 있  겁니다.”고 다. 

○  통일 인 , 매뉴얼  빨리 만들어 야 거 에 라  훈 도 고 

상황이 생 면 군사, 군사조직  움직여야 고 군사조직  움직일  

있는 체계  가 갖추어진 이후에야 시 에  타격도 가능 다고 다. 임

○  시 연락체계  연락 단  갖출 요 에 여 언 다. 

이○ 는 “다만 장 자는 것에 해 는 동 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장  

어떻게  것인가 는 가 남는 이죠. 를 든다면 지  이  외국에  입

해 는 장난감  있잖 요.……가스쇼 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 며 그것이 에 들

어가면 탄  갖다가 새를 쏘지 못 게 는 것  사람  조 게 만드는 일

  있어요.”, “인 에  조에  가 나  있어요.……지  추 라

면 생들도 인 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  만들어 가지고 사람  살상시킬 만큼 

 만들  있어요. 그만큼 많이 나  있습니다.”, “ 를 들면 폭탄  조 는 데 

있어  거 에 내가 참여 는 데 있어  능 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다면 그 사람이 

거 에 우리가 추천 고 참여 면 는 거에요. 그런 것  우리가 잘 연구를 해 야 

겠죠.”라는 등  이야 를 다. 이어 ‘ 계에  가장 큰 장소가 평택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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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조창인데, 탱크를 러싸고 있는 것  니 합 과 께 90cm인 벽돌과 시

트이다’라고 면  “  뚫  는 니거든요. 우리가 차  자 다이나마이

트 싣고  가지고 달라질 것  것도 니고 폭 는 는 닌 거에요. ……

인천에 있는 그런 시 이 있는 거죠.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.”라고 말 다.  

“ 시상황이라든지 요  시 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  가스,  같  것  차

단시 야 는 가 있는 거죠.”라고 말 면  국가 간시  에 들어가  시

 는 것이 가장 효과 이고 요 다고 면  철도 통 시 과  

국, 분당 국  구체 인  상  언 다. 이어  “이런 것들이 우리가 

남에  시상황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다고 면  목  걸고 쟁 지 면 

 는 일들이 있는 거죠.”, “  얘  것처럼 결 인 시 가 면 목  걸고 

행해야  각자 임 들이 부여 면……거 에 맞는 것에  과 이고 질

인 인 들이 요구 는 부분들이 있어요.”라고 말 다. 

그 후 ○근이 “가장 요  는 우리 조직 보 에 있다.……집단 이고 조직

인 역량이 잘 보 는 게 요  것 같습니다.”라고 강조 고, “조직  역량

이 모여지고 생사 인이 고……거 부 는 는 이 다양 게 조직  

 있다고 보고 그  항일 장 쟁 과 에   듯이 (ㆍ) 만들  (ㆍ) 많이 

쳐 잖 . 여러 가지 출소도 있고 좋잖 .……자  목  걸고 탈취를  것이냐? 

탈취  것  가지고 실질  군사    것이냐? 이 는 다를 도 있는 

인데 많  동지들이 는 그러   상황에 조직 이고 장  역량  임

  있냐? 없냐?”라고 면   탈취  군사  에 여 언 다.

 이어 이○ 는 통신, 가스 시  내부에 있는 사람  조를 얻거나 함께 실행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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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해 언 고, ‘ 약 생산 는 곳이 있는데, 검토  에 면 거  다 

북부지역에 있고 남부지역에 2개 에 없 며, 그런 것들도 요 면 해야 겠

지.’라고 언 다. 

그 직후 ○규가 매뉴얼이나 지침 마  요  언 다. 이어 이○ 는 

“ 를 는데 있어 가지고 인 에 나  있는 주소가 다 틀 요. 그래  지  

고라든가 약품이 있는 거 에 실  나  있는 주소가 그것이 우리들 모르게 

장 는 거에요.……우리가 조사해 본 에 면 그런 부분들  좀 찾 낸 부분

들이 있어 가지고. 그런 것들에 해 는 실  명단이  있는 거에요. 사 에 

돼야 는 부분들   있는 거고.”라는 등 주요 시 에  보를 입  내

면  “이런 이야 가 개인  없는 이야 가 니라 동지  결 를 워

 좀 에 이야 했  것처럼 가 매뉴얼  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집단 인 결

 같이 모  돼야 는데”라면  개인  결 를 어 집단  결 가 요함  

강조 다. 이어 ○근  ‘ 조직  역량, 사람  역량’  강조 면  “우리만

 이 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간부  역량   동해  핵심 역량  

는 게 요 다. 그러  해 는 지  재 각각  소에   역량과 어

느 도  상황에  나  함께 움직이고 나  함께 는 사람  많이 만들

어 놓는 게 요 지 나.”라고 언 다. 

사) 권역별 토  결과 

 경 동부권역   ○래는 토 에  “ 질  라 함   드는 

것부  시작  해  들에게 심  타격  입힐  있는 ․통신분야에  공

격  는 것 지 포함해  여러 가지 견들이 나 다.”면  구체 인 에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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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했다 보다 자신  목  걸고 동지들 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다는 것  

인 다고 다.

경 남부권역   이○ 는 “  주동  마  해 는 우리가 요

에 해  장  요가 있겠다.”는 견이 있었다면   , 타겟 동, 폭탄

이 요함  언 고, 이러  ‘집단 인 논 를 통해  를 탈취 거나 만드는 

과 이라든가 통신  는 등  임 가 주어지면 자  목  내놓지 

면  는 상황에 해  이런 모임 자체가, 신 이 구체 인 논  속에  인 는 

과 이라고 생각 다.’는 취지  언 고,  요  는 “ 리 인 타격  

효과  행  해 는 거 에 근 는 사람들  우리가 드시 포 는 

사업도 장히 요  것이다.”고 다. 

경 부권역   ○ , 격용  해야 다거나 주요시  

마 시키 면 첨단 이나 해킹  이 지 등  마 시킬  있다는 견

이 있었 나 ‘  구름’이었고, “ 질   핵심  지도부를 심  지도부

를 지키는 것부  시작해야 다.”는 견이 있었다고 다. 

경 북부권역   이○춘 , 시상황이나 국지 에  매뉴얼  만들 

요가 있다고 언 고, 미 군속들  움직임  게 주시 고 그것  항상 

일상생 에  는 체계가 요 며, , 지 철, 철도 등 국가 간산업  단

 노조들과 계를 만들어 나가야 고, 후  란  잘해야 며, 행 부 나 시당 

원 등  통해  행 체계를 해놓  산망 등  히 고 그에  

책  마 는 것이 요 고, 실   역 심   꾸리고 를 

철 히 해야 다는 견 등이 있었다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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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 부   ○ , 여 ,  여 를 돌   있도

 역  자는 견이 있었고, 질  에 여 “폭 를 해야 는 거

냐,……훈  ? 니면 만 조직 인  회를 ?”라는 다양  견이 있

었지만 마  모 는 자리 다면  ‘청 부  강  주체역량 강 ’라는 목  

를 벌이고 있다면  체 부  여러  들  각자 미리 자라는 

견이 있었다고 다.

견 부   우○  질  에 여 여러 견이 나 다

며 “공 를 나  분인데 폭약  만드는 법  근에 공부 고 있다. 우는 곳이 당

사 2 이 라.”고 면  보    있는 소  인원, 들  통신망, 도 망에 

 를 언 고, “각자 소  업 , 자  자신  본 직 가 엇인지를 히 

인식 고 각자  소에  구체  명  명  는 그래  결

인 시 를 구체  해야 다는 것이 게 결 인 것 같습니다.”고 

다.

타   조□원 , 군사 인 에 해 많이 논  지만 구

체 인 결  맺지는 못 다고 면  “  격동 , 격변   요  것  특

히 쟁이 거나 했  도 요  는 뇌부를 지 야 다. 지도부를 

심  일사불란  지 체계 갖추고 거 에 해 를 갖추는 가 요 고 군

사 인 면도 논 는데 군사  지 보고 외에도 실  쟁이 했  는 해야 

 일이 많 며, 주동  면 조직 이 갖춰 야 다.”는 취지  다.

) 이○  마 리 언

권역별 가 종료  후 이○ 는 “20, 30 간   자  양심과 신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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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이라고 합시다. 그 가  면에 내놓  그 시 가 다는 것에 해  우리

가 일 다고 니다.”고 면  질  에  어마어마  내용들  회

합 참 자들 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고,  자  얘 는 보 사항이라고 면 , 

일  항일 장 쟁 과 에  지원(志遠)  사상, 동지  원리,  자루  

권  사상 등 3  이상(理想)  언 고 재 요  것  만 자루  핵폭탄보다 

 가 가 있는  자루 권  사상이라고 강조 다.  철탑 를 언 면

  법 등이 궁 진 다면  “동시다  국 , 그런 새  쟁  

만약에 다면 그 새 운 쟁에  새 운 승리를 새 운 상  갖추자.”고 언

다.  이○ 는 볼셰 키 명   들면  엄청난 해가 있었 나 종국

는 명이 승리 다고 면  분단  이 나 민족 역사를 볼  이 싸움에

 이 는 것이라며 “우리 후 에게 분단  리고, 통일  새 운 조국,  계 

강이라는 미 국주  면  붙었  조 민족  자랑과 용과 그 존엄  시

는 쟁에 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  시 를 우리 후 에게 주자.”고 언

다. 나 가 이○ 는 에  심리 , 이 요 므  질  

 심리 , 도 요함  강조 다. 이어 이○ 는 부산에   구 는 것

이나 인  사 폭탄 매뉴얼 등  언 면  “ 심이 있 면 보이  시작” 나 

“쟤들  이미 벌써 그걸 추 고 있다는 것”이 실이라고 언 다. 이○ 는 

“민족사  진  말   해보자.…… 보 , , 군사  여러 가지 있

죠. 보 이 장히 요해. 지  특히 상 에 있는 구들. 여 도 가면 사상이 많

이 약해  있어. 여 도 라는 게 쓰 보다 못해. 사상 각이야 마 . 거

 취득 는 게 장히 많 요.…… 보 에는 다양 다는 것.”이라고 면  이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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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국회 원  국회에  얻는 보가 다양 고 요함  드러냈다.  “

공격  명 이 떨어지면 속도  일체  강  집단  힘  통해  각 동지들

이 자  소에 놓여있는 그야말  궁 진  창조  상  간에 우리 

를 해  여러분  믿고 마 겠습니다. 람처럼 사라지시라.”고 면  언  마

리 다.

자) ○열  회합 리 언

○열  참 자들에게 “어떻게 승  신 이 여  처   것과 지  이 자리에 

 있는 동지들 스스  단   100% 증가 습니 ?”라고 질 자 참 자들

 “ ”라고 답 다. 이어 ○열  “ 명  뇌부에  죽  충 ”  강조

면 , “이 노  시 고  이 노 에 우리 체 동지들이 나같이 떨쳐 일어날 

것  소 신 님  믿고 님  심   우리 일심다운 일심단결  이 

경 도 가 가장 에  재 개 고 진입  미 결  드시 조국통일

 드시 승리   있는 우리가   힘찬 진  마   약속

면  늘  이 자리를 리 겠습니다.”라고 언 며 회합  마쳤다.

 (다) 그  사상 습 등

1) ○  2010. 8.경부  국가 보원이 공개 사를 개시  직 인 2013. 7. 16.

지 ○근, 이○ 과 함께 일 ․ 일  사상  지도  찬양 ․미 거나 

일 ․ 일에  맹목  복종과 충  동 는 북  헌 등  주  사상 습

 고 소감   후 일 ․ 일에  충  다짐 고,  후계자 

승계를 는 소모임  십 차  가 다. 청구인 사 장 ○ 도 2005 경

부  2009 경 지 사이에 이○  등과 함께 주체사상 습  는 등 소모임 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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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○  소모임 과 에  트루크립트, PGP 등   그램  이○  

등  노트북에 여 주고 사용법  명 고, 노트북 드 스크를 시  체

고 가 장  USB를 폐  것과 손이 쉬운 SD카드를 사용 도  권

며, 연락시 공 를 이용 여 자신  폰  연락 라고 면  폰 번

를 말이 닌  달 도 고 시  폰  꾸는 등 사업보고  습 등 

동에  보  철 히 지 고 강조 다. 

2)  사건  사과 에  이○ 부  ⌜주체  국사회변 운동 ⌟, ⌜주

체  명  조직 ⌟, ⌜주체철 ⌟, ⌜ 일  작집⌟ 등, 이○ 부  ⌜ 국

사회 격⌟, ⌜근 사에  미국  군사  침략⌟ 등, ○ 부  ⌜

군  : 주체사회주  생명 ⌟, ⌜일군들속에  명   튼튼히 울데 

여⌟ 등, 조□원 부  ⌜ 일  작집⌟, ⌜ 일 집⌟ 등, ○래 부

 ⌜조  역사인 ⌟, ⌜  불어⌟, ⌜   건⌟ 등 다  북

 주체사상  남 명 략에  헌 등이 었다. 편, 이○ 부  

 첩에 면 이○ 는 민 당 사건   집행 후 출소 여 곧  명 조

직  구 , 조직  규 , 명 략 사업  동  등  구상 다.

(라) 타 회합 등

내란  회합 참 자들 부분이 포함  경 동부연합  핵심 인사들  2012. 8. 

10. 진실 본 해단식 등 회합  개 여 ‘자주 ․민주 ․통일   강  는 자

주 (진보  민주주  )’  결속  다 다. 일부 회합에  참 자들  미자

주  쟁  동 는 명동지가 등  창 다. 회합에  ○희, ○연, 이○

 등 참 자들  이○  일체  강조 는 “동지여, 는 나다. 내가  이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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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지다. 쟁”이라는 구 를 차  창 는 등 이○ 가 경 동부연합  지도

자 내지 핵심이라는 취지  언  다. 이○ 는 2012. 6. 15. ‘ 국가가 독재 권

에 여 만들어 고, 국가(國歌)   이 없다.’고 언 다.

(마) 내란  사건  진행 경과

이○  등   사건  내란 동죄 등  소 었는데, ○○법원  2014. 2. 

17. 일부 이  소지 등  공소사실에 여 죄를 고 나 내란 모죄 

등 부분  공소사실에 여 죄  인 다{○○법원 2013고합○○}. 항소

심인 □□법원  2014. 8. 11. 이○  등에  내란 모  에 여는 1심 

결과 달리 내란범죄 실행  합 에 이르 다고 보  어 다는 이  죄를 고

고, 내란 동죄 등 나 지 부분에 해 는 1심 결과 동일 게 죄  인  

후, 이○ 에 여 징역 9 과 자격 지 7 , ○열에 여 징역 5   자격

지 5 , 이○ 에 여 징역 4   자격 지 4 , ○ , 조□원, ○래에 여 

각 징역 3   자격 지 3 , ○근에 여 징역 2   자격 지 2  고 다

(□□법원 2014노○○ 결). 고인들  검사는 항소심 결에 여 상고 여  

소송  법원에 계속 이다( 법원 2014도○○).

( ) 청구인  내란  사건에  태도

1) 청구인    당 조직 체계  

청구인   사건  사결과  후 2013. 8. 30. 변인 리  통 여 “ ○

열 통합진보당 경 도당 원장이 도당임원들과 여 소집  당원모임”이라고 

 이래,  사 사건  진행 경과에 라 당 변인, 원내 변인 등  통

여  사건이 국가 보원에  조작이라고 지속  논평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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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  2013. 8. 29. 고 원 ․ 원단 연 회 를 개  이래 개월에 걸쳐 

당 조직  ‘내란 모조작 국 원 해체 민주  쟁본부’  고, 16개 시도당

 상체  운 해 며, 인  당 페이지 속 면  ‘통합진보당 쟁본

부 페이지’  변경 다. 페이지  주  내용도  사건이 조작 었고 이○  

등이 죄라는 것이고, 특히 페이지에 사사건 법원에 출  탄원  양식  게

재 고 탄원  작  독 도 고, 1심 결 고 후에는 페이지 에 

사재 에  이○  후진  녹 일과 5. 12. 회합 녹취  등  게시 다. 

청구인  2013. 10. 내란 모 사건  본질  국 원  개입 실체가 드러남에 

라 진보민주  분열시키 는 공작이고, 청구인 해산  노린 공 탄

이라면  녹취  날조  곡, 짜 었다는 내용  ⌜국 원 내란 모 

조작사건 진실보고 ⌟라는 책자를 행 여 포 고, 이러  취지  내용  페

이지에 게시 다. 변인 ○규는 2014. 2. 17. 1심 결 고 이후 “우리 사회  

시계 늘  식간에 40   돌리는 명  재 이자 사법살인이다.”라

고 논평 다.

 사건  소 이후 당  이○희, 국회 원 ○ , ○연, 이○규는  사건이 

부에 여 조작 었다고 언 고, 당  이○희  국 시도당  지역 원

회 원장  2013. 9. 2. 국회에  국 원 내란조작 규탄  체포동  본회  

를 주장 는 집단시 를 벌이고 자회견  는 등  사건  소를 지속  

다.  청구인  지인 ⌜진보 ⌟ 역시  사건이 용공조작이라

며 쟁에 나  것  소 고 검찰  소를 는 사를 게재 다. 

특히 당  이○희는 2014. 8. 11. 항소심 결 이후 국가 보원과 부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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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 “‘RO’  존재  내란 모가 모  죄가 인 었 에도 불구 고 직도 낡

 분단체  녹슨 칼 국가보 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게 남게  ‘내란 동’이

라는 죄목이 일곱 분  구속자들 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 주지 고 붙잡 고 있

습니다.”라고 언 다. 

2) 국회 원 거  지 거 후보 공천

청구인  2013. 10. 30. 국회 원 재보궐 거에  경  ○○갑 지역 후보  내란

 회합 참 자 ○규를 공천 고, 2014. 6. 4. 지 거에 내란  회합 참

자  약 33명  지 회 원 후보 등  공천 다.

(2) 내란  사건  청구인 귀속 여부

(가)  내란  회합  개  경 를 살펴보면, 경 도당 원장 ○열이 2013. 

4. 28.  강연  요  여 4. 29. 상임집행 원회  논 를 거쳐 경 도

당 3차 운 원회에  강연회 개  일시를 5. 10.  결 고, 2013. 5. 6. 경 도당 

임원회 에  강연회 개 가 종 결 었다. 경 도당 사 처장 ○ 이 그  

경 도당 원장 ○열  지시  5. 10. 회합  강사  장소 외를 는데, 강사

는 청구인 사 장 ○ 에게 부탁  결과 국회 원 이○  해 다.

 그리고 청구인  이 사건 변 에  내란  회합 참 자들이 부분 경 도당 

․ 직 간부  모  청구인 당원이라 고, 실  인 사항이 인  참 자 

90 여명  부분이 ․ 직 경 도당 원장, 부 원장  경 도당 지역 원회 

원장 등이다.  경 도당 원장 ○열이 내란  회합 시 사회를 맡 고, 경

도당 부 원장 ○래, ○ 도 권역별  토  주도 며, 토  후 

체 회합에  토  결과를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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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 내란  회합  청구인 경 도당 원장  , 경 도당  결

 거쳐 개 었고, 회합 참 자들  모  청구인 당원들인데 그  다 가 경

도당 원장 등 간부들이었 므 , 내란  회합이 청구인 경 도당  행사인 

 분명 다. 

(나) 그러나  회합이 단 히 청구인 경 도당만  행사에 국 다고 볼 는 

없다. 내란  회합에는 청구인 소속 국회 원 5명  이○ , ○연, ○희 등 

3명과 그 보좌 들, 변인이 참 고, 국회 원 이○ 는 청구인 사 장 

○  주  강사  참 여 도   그에    주  강

연  후, 권역별 토  주 를 시 는 등 회합  주도 다. 그리고 회합 참 자들 

 다 는 청구인  원이나 원  지 를 겸 고 있었다. 

 회합 참 자 등 경 동부연합  주요 인사들  2012. 8. 10. 진실 본 해단식

에  이○  일체감  나타내는 “동지여, 는 나다. 내가  이○  동지다. 

쟁”이라는 구 를 창 는 등 다  모임에  이○ 가 경 동부연합  장 내

지 핵심이라는 취지  언  , 이○ 가 보  이  5. 10. 회합  해산 면  

다시 소집 이 떨어지면 식간에 모이라고 지시 고 이에 라 참 자들  즉시 해

산 고 5. 12. 회합  다시 가진  등에 추어 보면, 이○ 가 경 동부연합  장

 지 에 있는 이 인 다. 

편, 청구인 당 , 국회 원, 고 원 등 주요 당직자들  공개  녹취 이

나 사재  과  등  통 여 내란  회합  내용  고 있었  뿐만 니라  

사건  계  청구인 당에  난이 쏟 지고 이 사건 심 청구가 는 

등 당  존립이 거 는 심각  상황임에도 불구 고  사건  소 이후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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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 사건이 국 원에 여 조작 었다고 주장 고 이○  등에  죄 결 

  요구 면  당 조직  ‘내란 모조작 국 원 해체 민주  쟁본부’  

는 등 이○  등  당  극  ․ 고 있고, 회합 참 자들

 공직후보  추천 다. 

 (다)  같  내란  회합  개  경 , 참 자들  청구인  당내 지   

역 ,  회합이 경 동부연합  주요 구 원 등 청구인  핵심 주도 에 

여 개  ,  회합  주도  이○  경 동부연합  장  지    

사건에  청구인  당 인 ․  태도 등  종합 면,  회합  청구

인  동  귀속 다. 

(3) 내란  회합  격 

(가) 북 이  폐 를 언 고 남북 계가 시상황에 돌입 다고 

자 이○ 는 당시 를 쟁  시  인식 고 참 자들에게 조 명이라는 

체 인 에  남  자주역량  명  책임 야 고, 이러  상황  

후에는 군사  결  에 없 므  쟁  내  해 질  를 

해야 다고 강조 면  질    등  토  주  시 고, 공격 

명 이 떨어지면  일체 과 속도  과업   것  구 다.  

이○ 는 북  장거리  사  핵실험 등  민족  자랑이라는 등 높이 평가

고 민국 부 등에 해 는 ‘남  지 ’이나 들  면  

감  드러냈다. 사회자 ○열 역시 쟁 국면인  에  미 결  승리  

집결시키  해 민족주체 명  도  우 를 실  해 몸  다 쳐 싸

워나가자고 결 를 북돋웠고, 참 자들도 이○  지시에 라 쟁 시 북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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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조 여 국가 간시  , 통신 란, 폭탄 조법   탈취 등과 같  후  

란 단과 조직   에 여 논 다. ○  등  회합 에 주요시

에  보  집 등  지침  달 고  보를 공 고, 쟁 시 

자신  역 과 일 에  충  다짐 는 포별 결 회를 개 다. 

 참 자들  일부는 과거 주체사상  지도이  는 민 당  청 사

건 등  처벌 거나, 북  명 , 헌 등  재  지속  주체사상  

습 면  일 ․ 일에  충  다짐 다. 이○  등 회합 참 자들  

‘  자루  권  사상’, ‘1211고지’, ‘고난  행군’, ‘가는  험난해도 웃 며 가자’, 

‘ 명  낙 주 ’, ‘ 명  동지 ’ 등  북 식 용어  구 를 일상  사용

고, 참 자들  일부는 북  남 명 략  내용  는 북  원  등  다  

소지 고 있었 며, 경 동부연합  주요 구 원 등  다른 회합에  미자주  

쟁  동 는 명동지가 등  창 다. 이○ 는 언 인 뷰에  국가를 국

가가 니다라고 부 는 언  도 다. 

욱이 이○ 는 민 당 사건   집행 종료 후 출소 여 곧  명 조직, 

명 략 사업  동  등에 여 구상 고, 내란  회합에 도 참 자들

에게 20∼30 간 가  신 과 가  실  시 가 다고 언   등에 

추어 보면, 이○  등  랫 동  우리 사회  변  추구 여 고 그 일  내

란  사건에 이른 것  보인다. 

(나)  같   종합 면, 이○ 를 롯  내란  회합 참 자들  경 동

부연합  주요 구 원  북  주체사상  추종 고, 당시 를 쟁 국면

 인식 고 그 장인 이○  주도 에 쟁 시 북 에 동조 여 민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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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국가 간시  ,  조  탈취, 통신 란 등 폭  단  실행 고자 

회합  개  것이다.

사. 타 사건

(1)  부 경  사건

청구인  19  국회 원 거  후보자  결  여 2012. 3. 

14.부  2012. 3. 18. 지 라인, 우편  장 를 실시 여  를 결

다. 이○ 는  경  실시 약 3개월 인 2011. 12. 청구인 당에 당원  가

입 는데,   결과  는 약 41,500 ( 라인  는 약 36,000 )

는데, 이  일 명부에  이○ 가 약 11,100 ( 라인  약 10,100 )를 얻어 2

 도  차  1 를 고, ○ 이 여 명부 1 , 조○ 이 장 인명부 1

를 다. 그리 여 여 명부 1  ○ 이 1번, 일 명부 1  이○ 가 2번, 청

 출  ○연이 3번  번  고, 개  후보 찬 를 거쳐 ○

후, ○남, ○  후보가 4∼6번  며, 이들  모   국회 원

 당 었다. 

 사건  청구인 당원들  일부가 자신이 지지 는 후보를 당 시키  여 

명모용이나 리  식  라인 를  것이고, 자 등  당내경

 업  등  해 다는  등  소 어 그  일부는 죄 결  고

 었다.

(2) 원회 폭  사건

2012. 5. 12. 강  개    후보자  사퇴 등  내용  담  신결  

등  결   원회가 개 었는데, 심○  공동 가 ‘진보 인 민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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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 실 ’ 등  내용  는 강 개 건에 여 ‘만장일 ’를 언 는 

간 경 동부연합 계열 당원  십명이 회 장 단상 거를 시도 고, 청구인 공동

 조○  등  폭행 여 상해를 입히는 등 폭  사건이 생 고, 자들  

죄 결  고  었다.

(3) ○○  지역구 여 조작 사건

편 19  국회 원 거를 고 청구인과 민주통합당 사이에 후보자를 단

일  합 고 2012. 3. 17.부  18. 지 여 조사를 실시 는데, 그 과 에

 ○○  지역구에  출마 이  이○희 후보를 지지 는 청구인  일부 당원

들이 경  당일 여 조사  여 조사 진행 경과를 여 당원과 지지자들  

여  연  등  허  답 게 거나, 일  를 다  개통 는 법  

해당 거구 지역에 거주 지 니 여 답  자격이 없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

답   있게 고, 이에  청구인 당원들  경  업 를 해   

죄 결  고  었다.

경  결과 이○희 후보가 ○○  지역 단일 후보  었 나, 여  조작 사건  책

임  지고 사퇴 다.

(4) 소결 

에  인   부 경 , 원회 폭  사건  ○○  지역구 여

조작 사건  청구인  당원들이 토 과 결에 지 고 폭  단  자

신들이 지지 는 후보  당  철시키   것  민주사회에 는 도 히 있

  없는 행태이고, 당내 민주  사  곡 고 거 도를 해 여 민

주주  원리를 훼손 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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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청구인  진  목 과 동

(1) 과거 민주노동당 는 청구인 내에  같이 동 다가 청구인 주도 과

 헤게모니 쟁탈 에  거나 그들  본질  고  이상 당 동  

함께   없다 여 탈당  사람들이야말  청구인 주도  향과 실체를 

구보다도 게 고 있  것이다. 그들  청구인 주도 에 여, “ 독 

국가보 법 사건에 는 진보운동  상식과 이 이 마 다는 사실  다.”(심

○ ), “자주 에게는 북 이 신 불가침  역이다. 특  가 지 당처럼 움직

다. 여 에  를 내리면 그것  다 철했다.”(노○찬), “당내 북 과 결별

지 고는 당이 국민  신뢰를   없다.”(조○ ), “NL들에게 북  추종  종

생 과 같다.  핵심  일 주 자들이 당  차지  것이다.”(주○

), “NL  나침  떨지를 는다.  곳에 고  고장난 나침 이다.”(이○우), 

“자주 는 책임  지지 고 토  이루어지지 고 공부  습도 지 는 종북

주체일 뿐이다.”( ○ ), “당내 자주  종북주 에 근거  권주 가 당  망쳐

 일 큰 원인이다.”( ○철), “자주 는 북조 노동당  지도를  움직이는 일

종  통일 체이다.”(진○권), “NL노  요 가는  북 이다.”( □

)”는 등  말 고 있는 , 이러  언들이야말   청구인 주도  

향과 실체를 게  것  보인다. 

청구인 주도  “민주주 가 망  지 민주주 를 외쳐라. 공산주 자는 

법 , 거짓말, 속임 , 사실 폐 를 사  해 우지 면 다.”고  

닌  말처럼 용어 란 , 속임  등  통 여 북 식 사회주  실  

‘민주 명  과업’  꾸어 말 고 있고, 그들이 말 는 자주·민주·통일이라는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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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도 일  사용 는 미 는  다른 것이다. 그들  ‘우익  좌익’  싸움

 ‘민족·민주·민   민족· 민주· 민 ’ , ‘평   쟁, 통일  통일, 

해  분열’  포장 다. 나 가 그들  내면  신  장 며, 자신   

체를 드러내지  채 조직  동 여 다. 폭  법  사용도 불사

여 자 민주주  체  를 도 다. 

(2) 청구인 주도  진  목 과 동에 여 살펴본다.

(가)  본  같이 청구인 주도  강 상 목 는 1차 는 폭 에 

여 진보  민주주 를 실 고, 이를  통일  통 여 종 는 사회

주 를 실 는 것이다. 

그리고 청구인이 진보  민주주 를 강  채택 게  경   과 , 청

구인 주도  향이 북  추종 고 있는 , 청구인 주도 이 주장 는 

진보  민주주 가 북  남 명 략과 우리 사회에  인식, 변   강

 과  , 변  주체  주권  소재  그 범 , 변  상, 변  

 법, 변  목 , 연  통일  등 거  모든 에  체  같거나 매우 

사 고, 이러  동일  내지 사  단편  는 부분  범주를 어  것인 

도  본  같다.

(나) 편, 청구인 주도  민 민주주 변 에 라 명  추구 면 , 

쟁  일  외부단체  연계 여 미FTA 효 , 주해군 지 면 재

검토, 국가보 법 폐지 등 각종 사회  이슈에 참가 여 다. 북  핵실험, 북  

인권  3  습 에 해 도 청구인 주도  일 게 북  입장  

고, 북 에게 책임 있 이 명  장거리 미사일 사, 천 함 사건, 연평도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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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 등에 해 도 히  그 책임  민국 부에 돌리고 있다. 일심회 사건 

자들  여 히 당내 주요 직 에  동 도  고 있 며,  부 경  사

건  단  법   뛰어 어 거 도를 해 함 써 민주주  원리

를 훼손 는 것이다. 나 가 국가를 부 거나 태극 도 게양 지 는 등  행

태는 민국  통  부 는  다른 모습이다.

이러  경향  이○  등 내란  사건에  보다 극명 게 드러났다. 이 사건 회

합에 참  사람들  북  폐  언 등  북  군사도 이 고

조 자 ‘결  시 ’라 단 고는, 북  여 국가 간시 지 겠다는 

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보 ·  펼 는  논 고, 과 군사상

 찬양 는 언 지 에도, 청구인  이○  등 자를 당에  명 는 

등 극 인 차별  조 를 취 지 며, 히  당조직  쟁본부  고 

당  차원에  이들  고 부를 난 고 있다.

(다) 이상과 같  사 과 청구인 주도 이 청구인  장 고 있 에 추

어 그들  목 과 동  청구인  목 과 동  볼  있는  등  종합 여 

보면, 청구인  진  목 과 동  1차 는 폭 에 여 진보  민주주

를 실 고, 종 는 북 식 사회주 를 실 는 것  단 다.

6. 청구인  해산 여부

가. 청구인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는지 여부

(1) 민주  본질 에  실질  해  끼  구체  험

헌법 8조 4항에  말 는 민주  본질  란, 민주  본질 에  

단  이나  미 는 것이 니라, 민주 사회  불가결  요소인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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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립  약해야  만큼 그 당  목 이나 동이 우리 사회  민주  본질

에 여 실질 인 해  끼   있는 구체  험  래 는 경우를 가리

킨다는  에  본  같다. 

(2) 청구인  목 이 민주  본질 에 는지 여부

(가)  우리는 우리 헌법 8조 4항이 미 는 민주  본질 는, 개인  자

 이  신뢰 고 모든  견해들이 각각 상  진리 과 합리  지닌다

고 는 다원  계 에 입각  것 , 모든 폭 ․자  지 를 

고, 다 를 존 면 도 소 를 는 민주  사결 과 자 ․평등  본원리

 여 구 고 운 는  질 를 말 며, 구체 는 국민주권  원리, 

본  인권  존 , 권 분립 도, 복 당 도 등임  인 다. 

(나) 청구인  진  목 인 폭 에  진보  민주주  실 과 이에 

 북 식 사회주  실 이 민주  본질 에 는지를 살펴본다.

청구인이 실 고 는 북 식 사회주  체 는 조 노동당이 시 는 

 노  인  들이고 그 당  특  계 노 과 결부  인민

민주주  독재 식과 에  1인  독재를 통  본질  추구 는 에

 우리 헌법상 민주  본질  근본  충돌 다. 북  계 독재  통 이

이 철 는 사회에 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인 는 국민주권원리가 부인

 , 자 운 견  출과 이를 통   참여라는 가장 본 인  

자  내지 사상  자 조차 향  어 울 것  보이고, 이는 개인  본  인

권이 심각 게 침해 는 상황  강 게 시 다. 나 가 복 당간  경쟁  통해 

민주  사가 드러나는  과 도 구  어 우며, 개인  인권과 민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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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를 보   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  취지도 색해질 것이다. 이러  

요소들이 명목상 보장  는 있겠지만 실질  능 는 힘들다. 

북 식 사회주 는 인 계 노  통해  사결  향이 이미 

고, 인민민주주  독재  이 노  철함 써 다른 견과 건 인 

 평  가능 이 심각 게 약 다는 에 , 장래 사결  내용  불 실

과 결  본이  며 민주  사결  차  당  시 는 우

리 헌법상 민주  본질 는 이  부  근본  달리 다. 이  같  

북 식 사회주  체 가 립 다면 우리 헌법  핵  구 는 내용들  지

는 것이 불가능해진다.

 청구인  진보  민주주 를 실  해 는 쟁, 민항쟁, 항

권 등 폭  행사 여 자 민주주  체 를 복   있다고 는 , 이는 모든 폭

․자  지 를 고, 다 를 존 면 도 소 를 는 민주  사결

 본원리  는 우리  민주  본질 에 면  다.

(3) 청구인  동이 민주  본질 에 는지 여부

(가) 청구인  동 가운데 특히 내란  사건  청구인  진  목  명

게 드러낸 동  볼  있다. 내란  민국 토에 여 주권  미 지 

못 게 거나 헌법질 를 상  작동 지 못 도  폭동  일  국가  존

립 자체를 는 것 , 이○  등 청구인 소속 국회 원과 당원들이 내란

 동 고 민국  존립에 해를 가   있는 들  구체  논  

것  그 자체  민주  본질 에 함이 명 다. 

(나) 과거 인권  탄  권 주  부 시 에는 평 인 법에  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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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 등이 사실상 불가능 고 폭 에 존해 만 사회개 이 가능 다고 생각했

 경우도 있었다. 그러나 이 는 우리 사회  민주 가 상당히 진 에 라 민주

주  이 에 입각  사회 변 를 추구 는 것이 충분히 가능 다. 합헌 인 내용

 충분  득  가지는 책이라면 언 든지 다  국민  득시  입법 등  

통해 그 책  도  실   있는 가능 이 보장 고 있다.  자 운 

사 에  민주  사결  해 고 권 주  지 를 는 법 이

라면 헌법재  통해 효 시킬  있는 도 열 있다. 진 이 이라고 라

도 원  헌법에 해 나  견  주장 고 논   있는 자격이 주어

 있 며, 과거 폭  단에 지했  쟁  신 가 늘날 민국  민주  

당  갖춘 부에 해 도 마찬가지  용   있다고 믿는 것  시 착 이

다. 

라  여 히 자신들  시 착  신  폭 에 지해 추구 고, 이를 구체

인 실  단계   거나  내란  사건과 원회 폭  사건 등

 목  달  해 조직 , 계획  폭 인 단  사용   것  

민주주  이 에 면  다. 

(다) 결국 내란  사건,  부 경  사건, 원회 폭  사건  ○○

 지역구 여 조작 사건 등  본 청구인  여러 동들  내용  면에 는 

국가  존립, 민주  사 , 법 주  등  부 거나 훼손 는 것이고, 단이

나 격  면에 는 자신  사를 철  해 폭 , 계 등  극  사

용 여 민주주  이 에 는 것이다. 

(4) 청구인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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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권  획득이나 권  장  추구 는 당  개 본질 인 지  인해, 

당  목  항상 실천  격과 실  지향  지닌다. 당  목 이나 

 이  단  에 불과  것이 니라 실 속에  구 고자 는 실

인 힘과 지를 내포 다. 라  당이라는 단체  헌  목  그 당이 도

 존재 는  실 인 면에  상당  험  인  충분  이 가 

다. 특히 우리  경우 당법상 당등 요건  갖추  해 는 일   당원

(시 ․도당별 1천인 이상)과 시 ․도당 (5 이상)를 가 야 는 ( 당법 17조, 18

조), 청구인  경우 주도 에 여 당  사결 이 이루어질 뿐만 니라 

16개 시·도당에 만 명  당원  가지고 동 고 있다. 

  내란  사건,  부 경  사건, 원회 폭  사건 ○○  

지역구 여 조작 사건 등  본 청구인  여러 동들  그 경 , 양상, 청구인 

주도  향, 구 원  동에  청구인  태도 등에 추어 보면, 청구

인이 단 히 일회 , 우  민주  본질 에 는 사건  일 킨 것이 

니라 청구인  진  목 에 여 일 킨 것 , 향후 사상황에  

복  가능 도 매우 크다. 욱이  본  같이 청구인이 폭 에  집권 가

능  인 고 있는 에 추어 청구인  여러 동들  민주  본질 에 

해 실질 인 해  끼  구체  험 이  것  보인다. 특히 내란  사

건에  보듯이 이○ 를   청구인 주도  북   폐  

언  쟁상태  돌입  인식 면  북 에 동조 여 국가 간시   등  도

모 는 등 민국  존립에 해를 가   있는 들  구체  논

지 다. 이는 청구인  진  목  단  드러낸 것   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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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를 어 민주  본질 에  구체  험  가시킨 것이다.  북

과 ․군사  첨 게 고 있는 도 상황에 추어 이러  험  

단 히 추상  험에 그 다고 볼 만  없다. 

이상  종합 면, 청구인   같  진  목 이나 그에  동  우

리 사회  민주  본질 에 해 실질 인 해  끼   있는 구체  험  

래 다고 단 다.

(나) 견  자 를 리는 당이라면, 자신들   통해 재보다 진일보  

국가공동체  미래상  지향 는 과 에  재 지 인 들에   

  있다. 행 헌법상  민주  본질 에 포함 다고 인 는 내용들이라고 

라도 그에    시 여 사회  논 를 시도 는 것  가능 고 

 공당  실  자  마 히 존 어야 다. 이러  맥락에 라면 어떤 

당이  견해를 개진 는 과 에  다소간 민주  본질  상 는 주장

 시 는 것도 불가능 지는 다. 즉, 민주  본질  내용  간주 는 개

별 요소들에   논   자 는 보장 다. 이는 우리 사회  건  

토 과  고를 시키고, 보다 진   목 를 여 이것이 우

리 공동체 에  리 공   있도  는 데 여  것이다.

 그러나 지 껏 드러난 청구인  목 이나 동   같  차원에  우리 헌

법상 민주  본질  내용에    는 상황이 니라, 도

이고 계획  그리고 극 이고 쟁  헌법상 민주  본질 를 훼손

시키거나 폐지 고자 시도 는 것이다. 청구인  민주사회에  보장 는 합법

인 사결  과  등  부 지 는다고 주장 지만, 자신에게 리  조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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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그러  뿐, 요 면 폭 인 단일지라도 사용해  사를 철   있다는 

쟁노  여 히 버리지 고 있 며, 이는  본 청구인  목 과 동 속에

 인 었다. 

결국 청구인   같  목 이나 그에  동  우리 헌법상 민주  

본질 에 다.

 나.  원 에 는지 여부

 (1) 당해산에   원

  우리는 헌법 8조 4항  요건이 구  경우에도 당해산 도  후

단  격과 보충  격  감 다면, 해당 당  헌   해결   있

는 다른  단이 없고 당해산결  인해 래 는 당  당 동 자  

 인  불이익과 민주주  사회에   약이라는 사회  불이익  

상쇄 거나 이를 과   있  도  당해산결  통 여 얻   있는 사회

 이익이 큰 경우에 여 당해산결 이 당   있  인 다.

 (2) 구체  검토

 우리는 다 과 같  사 들  고 여 볼  청구인에  당해산결 이 

원 에 어 나지 는다고 단 다. 

첫째, 청구인  목 과 동에 내포  헌  격  이다. 

청구인  목  궁극  북 식 사회주 를 실 는 것이고, 북 식 사회

주 는 특  계 노 과 인민민주주  독재 이  토  여 조 노동당  

 지 를 가지는  주체  인 는 것이며, 이러  사회주 를 민국

 장  여 합법 · 합법 이고 폭 인 단들도 고 고 있고,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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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쟁에  집권도 지 는다는 내심  도 지 드러낸  있다. 

청구인  그 동  공당  당내 북  추종 들  동  인 고, 는 

장 도 했 며, 외부 부  이  에는 그들  이 과 동  당

 해 다. 이러  상황  진보  민주주  포장  북 추종  이  

 우리 헌법상 민주  본질 를 공격 고 거  폐지 는 주장들이 재 

청구인  사결 과 에  쉽게 철   있는 조건이 마 었  미 다. 

자신과 인 견  가진 집단에 여 폭  단  사용 는 것  는 

입장이  다 자  지 를 차지 다면, 그들이  소 자  견  통

거나 살 고, 심지어 폭  억 게  것이라는  북  등  역사  경험

에 추어 볼  그리 상  어 운 일이 니다.

이러  청구인   입장  우리 헌법상 민주  본질  결  부합   

없  뿐만 니라, 극 이고 계획  우리 헌법상  민주  본질 를 공격

여 그 근간  훼손시키거나 이를 폐지 고자 는 것이므 , 이  인해 우리 사회에 

래 는 험  시 히 거  요 이 있다. 목 이나 동에 여 일  부

분  헌  격  가지는 당에 해   재 우리 사회   공 장이 

게 작동함 써 그 당   험  상당부분 견   있다 라

도, 그 당  목 이나 동이  헌  지니는 것이라면 당해산 도  

 격에 추어 당해산  요  인 다.

째, 민국이 처해 있는 특  상황  고 어야 다. 

우리는 분단이라는 특  인 여 민족공동체임에도 남 명 략에 라 

민국 체 를 ·변 고 복 는 북 이라는 국가단체  결 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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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북  6·25 쟁 이후부  지속  남도  개해 고, 이는 지 도 계속 

자행 고 있는 재진행 이다. 21 라는 새 운 시 는 탈냉 이라는 역사  

름에도 불구 고 직 지 도는 이  립  인해 남과 북  분단  

․경  체 를 지 며 첨  결  양상  보이고 있 며, 북  여 히 남

 궁극  타도 는 체해야  상  여 고 있다. 민국  민주  

본질 는 실 인 부  공격  상  겨냥 고 있는 상황이다.

늘날 우리가 산업  민주 를 이룩 고 얻  자  번 , 놀라울 도  

 나는 업  자부해도 좋  일이지만, 그 과  속에 이루 말   힘

들 도  큰 노 과 희생이 었  잊어 는 다. 그리고 지난  체

주  당이 집권했  독일, 이탈리  등  경험  돌이  보면, 우리는 일단 허 어

진 민주  본질 를 다시  회복 는 일에도 상당  노 과 사회  희생이 소요

 인   있다. 

째, 해  소 , 즉 다른  단이 존재 는지 살펴본다. 

청구인  인해 우리 사회에 래  험 , 가  실 법   일부 당

원에 해  사  재를 가 고 자들  당에  면 지 굳이 당해

산 지 나 갈 요가 있는지 는 이 있   있다. 그러나 개별 인 사처벌

 경우 법행 가 인  개개인에 해 사처벌이 가능  뿐이고, 당 자체  

험  거 지  에, 나 지 당원들  계속 여 그 당  통해 헌  

동    있게 다.  개별 당원  명이나 자격심사는 단  인  체에 

불과  뿐만 니라, 2차 분당 사태 지 래했   부 경  사건과  

청구인 주도  행태에 추어 볼  이는 사실상  어 다. 그리고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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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헌법상  행 나 언   국회 원에 여 국회가 명시킬  있는 

도  장 가 마 어 있 나(헌법 64조 3항), 그 동  역사  경험에 추어 

볼  이 역시  어 다.

청구인 주도  언 든 그들  헌  목  당  책  내걸어 곧

 실   있는 상황에 있다. 라  합법 당  가장 여 국민   상당

  당보조   동 면  헌법상 고 가 인 민주  본질 를 

는 청구인  고  험  거  해 는 결국 당해산결  외에

는 다른 이 없다. 

당해산 도는 후 ·보충 인 단이므  우리 사회   공 장이 

 작동 는  당해산결  통  과 에  개입   자 어야 다

는 견해는 청구인  경우 그 취지는 지만 지나  낙  일 는 자  

 태도라고 볼  없다. 컨 , 계 2차  에 결 인 원인  

공했고 집권 간에 인도  범죄를 질러 인 에 큰 상처를 겼  독일 나 당  

는 시사 는 가 지 다. 나 당  1928  5월 거에  2.6%  득 에 그쳐 

고작 12   보 는 이었다. 그러나 불과 2  후인 1930  9월 거에

 18%를 득 했고, 107   가 갔 며, 다시 2 이 지난 1932  7월에 있었

 거에  나 당  체 자  37.2%  지지를 얻었고, 230   획득

함 써 1당  부상 다. 이처럼 나 당  불과 4 만에 2.6%  지지  보

인 군소 당에  37.2%  득 에 공  1당  변모  것이다.  이를  

일  볼 는 없 지라도, 실  역동 인 격에 추어 볼  향후에 결  다

시 생 지  일이라고 단언  도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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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 분당  거 면  청구인이 종북주 에 매몰 었다는 일  국민들  

인식과 내란  사건 등  인 여 그  이 축소  것  사실이다. 특히 

청구인  2014. 6. 4. 시행  6회 지 거에  역  원 3인,  지

역구 원 31인,   원 3인  당 시키는데 그쳤고, 역  

당득  약 4.3% 다. 2010. 6. 2. 시행  5회 지 거에  청구인  신인 

민주노동당이 단체장 3 , 역 원 24 ,  원 115  차지  것과 

면 상당  차이를 엿볼  있다.  청구인에  지지 이 히 떨어지고 

청구인  진 당원  가 격히 어들었다고는 나, 체 당원  가 만 

명  여 히 지  이며, 특히 당내 주도 이 는 소 에 불과

지만 조직  쳐 집  는 닭에 청구인   국회 원 

과 이나 각종 책결 과 에  결 인 향  행사 고 있는 에 추어 

보면,  상황과 경  변 에 라 는 언 든지   를 가

 가능 이 있다. 이는  본 나 당  에 도 인 다.

째, 해산결  해야  사회  요 (법익 량)과 여 살펴본다.

해  이후 1948  민국  건국과 불어 채택  헌법  자 민주주  시장

경 질 는 보편  가  산업 , 민주  탕이 어 늘날  자  국가

 번  가 다 주었다. 우리 헌법  그 동  공산주 라는 토  허울 래 

실상 1당독재  1인독재  운  북  도 부  헌법  가 를 지키  해 

몸부림  면  스스  생존  지 다. 그것  곧 우리 국민  지이다. 리 

단군  익인간 이 부  시작 는, 민국 임시 부  법통  이어  

민국  통  우리나라  본이 과 가 를 담고 있는 헌법질  그 자체이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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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 체 이다. 북 식 사회주  체  가 는 주장  헌법 인 것이고 인  

보편  가 를 거스르는 시 역행  상이다.

당해산결   경우 당  당 동  자 가  , 그 당이 지

향 는 이  지지 는 국민들   자 가   있고, 우리 사회에  통

용   있는  사상이나 이  폭이 소해  다원  민주주 에 일  부분 

이 가해질  있는 우 는 인 다.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원  민주주 를 추

구 지라도 다원  민주주  자체를 부 는 에 해 는 용  보   있

며, 민주  본질 를 훼손 고 폐지 고자 는 이  추구 는 당  지지  

 자 는 그  같  범  에    있는 것이다. 헌법상 당보 도 

요  가 이 는 나 그 당  보 는 헌법마  부 고 헌법에   체

 변  꾀 는 당에 해 지 상 ·다원  가 를 이  보 다는 것

 당보  근거인 헌법 질 를 거나 국가  체  침해 는 것이어  

허용   없다. 

라  청구인에  당해산결  얻   있는 이익  청구인이 

고  우리 헌법상  고가 인 국민주권원리, 본권 보장, 복 당 , 권

분립 등  민주  본질  이다. 나 가 청구인에  당해산결 이  

 이 어 이 에 체주 나 북  이 과 체 를 추종 지 면 도 

진보  사상과 이  지향 는 진보 당이 잡고 장   있는 자리를 마 함

써 민주주  다원 과 상  보장   있다. 이러  민주  본질  

 민주주  다원 ․상  보장이라는 사회  이익  당해산결  래

는 청구인  당 동  자 에  근본  약이나 민주주 에  일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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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는 불이익에 여 월등히 크고 요 다. 

결국 청구인에 여 해산결  해야  사회  요 (법익 량)도 인

다. 

(3) 소결

우리 재 소는 민국이 국민주권 원리, 본  인권  존 , 민주  사 결  

등 헌법상 민주  본질 를 실질  립해 지 4․19 명이나 1987  민

주 운동 등과 같이 많  국민들  희생과 , 그리고 헌신과 노 이 있었  

겁게 들이는 이므 , 이 헌법  근본가 를   약 시키 는 

에 해 는 그 험  게 감지  에 없다. 

청구인 주도  북 식 사회주 를 추구 면  극 이고 계획  우

리 헌법상 민주  본질 를 공격 여 이를 훼손 거나 궁극  폐지 고 

다. 

라  청구인에  해산결  민주  본질 에 가해지는 험  실효

 거   부득이  해법  헌법 8조 4항에 여 당 므

  원 에 어 나지 는다.

 다. 청구인  해산

에  본  같이 청구인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고, 

청구인  목 과 동에 내포  헌  격  과 민국이 처해 있는 특

 상황 등에 추어 청구인  헌   해결   있는 다른  

단이 없 며, 당해산결  래 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 여 얻   있는 사

회  이익이 월등히 커  청구인에 여 해산결  해야  사회  요 (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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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 량)도 있다고 인 다.

라  청구인  해산 어야 다.

7. 청구인 소속 국회 원  원직 상실 여부

헌법재 소  해산결  헌 당이 해산 는 경우에 그 당 소속 국회 원

이 그 원직  지 는지 상실 는지에 여 헌법이나 법 에 명  규 이 없

다. 지만 래에  보는  같  이  청구인 소속 국회 원  모  그 원

직이 상실 어야 다.

 가. 국회 원  국민 과 당 속

 (1) 국회 원  어느 구  지시나 간  지 고 국가이익  우 여 자신

 양심에 라 직 를 행 는 국민 체  자  동  는 편(헌법 46

조 2항 참조),  당민주주  과 불어 실  소속 당  공천  

 소속 당  지원이나 경 래 당 고 당원   사람  사실상 

사 에  당  규 이나 당  등에 향   당  이  변 는 

지 도 함께 가지게 었다.

 (2) 공직 거법 192조 4항   국회 원에 여 소속 당  ‘해산’ 

등 이외  사  당  이탈 는 경우 퇴직 다고 규 고 있는데, 이 규  

미는 당이 스스  해산 는 경우에  국회 원  퇴직 지 는다는 것

, 국회 원  국민 과 당 속  사이  장 계를 게 조 시  

규 고 있다. 

 나. 당해산심 도  본질  효 과 원직 상실 여부

 (1) 헌법재 소  해산결 에 른 당  강 해산  경우에는 그 당 소속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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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원이 그 원직  상실 는지 여부에 여 헌법이나 법 에 런 규  

고 있지 다. 라  헌  해산 는 당 소속 국회 원  원직 상실 여부는 

헌 당해산 도  취지  그 도  본질  효 에 추어 단 여야 다.

 (2) 당해산심 도  본질  그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는 

당  국민   사 과 에  미리 함 써 국민  보 고 헌법

   것이다. 어떠  당  엄격  요건 래 헌 당  단 여 

해산  명 는 것  헌법  다는 어  민주주  에  롯 는 것이고, 

이러  상상황에 는 국회 원  국민  부득이 희생  에 없다.

 (3) 국회 원이 국민 체  자  지 를 가진다는 것과 어  민주주

 신이 논리 연  충돌 는 것이 닐 뿐 니라, 국회 원이 헌법

 당 속과 게 국민  자 임에 라 동    있는 것  헌

법  리 에  우리 헌법이 추구 는 민주  본질 를 존 고 실 는 경

우에만 가능  것이지, 헌법재 소  해산결 에도 불구 고 그 당 소속 국회 원

이 헌 인 이  실   동  계속 는 것 지 보  는 

없다. 

 (4) 만일 해산 는 헌 당 소속 국회 원들이 원직  지 다면 그 당  

헌 인 이   사 과 에  변 고  이를 실 는 동

 계속 는 것  허용함 써 실질 는 그 당이 계속 존속 여 동 는 것

과 마찬가지  결과를 가 게  것이다. 라  해산 당 소속 국회 원  원

직  상실시키지 는 것  결국 헌 당해산 도가 가지는 헌법  능이나 

어  민주주  이 과 원리에 어 나는 것이고, 나 가 당해산결  실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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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  없게 다. 

 (5) 이  같이 헌법재 소  해산결  해산 는 당 소속 국회 원  원직 

상실  당해산심 도  본질 부  인 는 본  효  이 상당 므

, 이에 여 명  규 이 있는지 여부는 고  상이 지 니 고, 그 국회

원이 지역구에  당 었는지,  당 었는지에 라 런 차이가 

없이, 당해산결  인 여 신분 지  헌법 인 당  잃 므  그 원직

 상실 어야 다. 

다. 소결

 그러므  당해산심 도  본질  효 에 라, 그리고 당해산결  취지

 목  실효  보  여, 청구인 소속 국회 원들에 여 모  

그 원직  상실시키  다. 

8. 결

가. 그 다면 청구인  해산  명 고, 청구인 소속 국회 원들 모  국회

원직  상실시키  여 주 과 같이 결 다. 이 결  래 9.  같  재

 이  견과 래 10.과 같  재  창 , 재  조용  보충 견

이 있는 외에는 나 지 여 재 들  일  견에  것이다.

나. 이 사건  우리 헌 사  당해산심 사건이지만, 계  볼  

당해산 도가 없는 국가들도 많다. 임없는  토 , 그리고 득과 같  민주

 식이야말  헌법  근본 질 를 는 당  어 고 그들   

 허 어 릴  있는 효과 인 단이라고 볼  있  이다. 그러나 그  인

식  달리 여, 우리  헌법 자들이 헌법에 당해산 도를 규 해 었다면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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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민주  본질 를 부 는 당에  우리 헌법  해법이 그 지  헌

법  해법과 다를  있다는  미 는 것이다.

우리 재 소는 이 결  인해 우리  민주주 가 후퇴 고 진보 당  동이 

축  것이라는 우 가 있  고 있다. 그러나 이 사건 해산결  북 식 사회

주  이  추구 는 당이 다원  계 에 입각  우리  민주 헌 에  보  

 없  언  것일 뿐이며, 민주  본질 에 지 는다면 우리 사회에

 새롭고 인 생각들이 얼마든지 고 논   있다는  분명히 

고 있다. 히  이 결  통해 북 식 사회주  이 이 우리  역에  

써, 그러  이  지향 지 는 진보 당들이 이 에  장   있는 계

가   있 리라 믿는다.

편, 우리는 청구인  해산이  다른 소모 인 이  논쟁   가능

 경계 다. 청구인 주도 이 북 식 사회주 를 추구 다는 우리  결  많

 시간과 노  입  지난 1 간  랜 심리 에 나  것이고 우리 재 부에

도 다른 시각이 있는 만큼, 과거에  주도 과 했  청구인  일  당원들 

 경우에 라 청구인과 우 인 계를 맺 도 했  다른 당들에  사회

 낙인과 이  공 는 있어 는   것이다.

이 결  통해 향후 민주  본질  존  래    민주  토 과 

우리 사회  이  다양 이 실   있 를 희망 다.

 9. 재  이  견

나는, 당해산심 도   당해산심  사 에 여는 다 견과 

견  같이 나, 청구인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고, 나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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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  요 이 인 다는 다 견  단에는 므  다 과 같이 나  견

해를 힌다.

가. 당해산요건  엄격  해 , 용  요구

(1)  살   같이, 당해산요건  엄격  해 ․ 용이 요구  이 이 없

다. 즉, 당해산요건  해 함에 있어 그 언  미를 도   이해

여야 고, 요건  용  여 당  목 이나 동  내용  단   있는 자

료 내지 근거를 별함에 있어 해산 청구가  당과   게 살펴야 

다.  민사소송에  사실  입증  특별  사 이 없는  경험 에 추어 모

든 증거를 종합 검토 여 어떠  사실이 있었다는  시인   있는 고도  개연

 증명 는 것이고, 그  통상인이라면 심  품지  도에 이르러야 

는데( 법원 2010. 10. 28. 고 2008다6755 결), 민사소송법  용 는 이 사건

에 있어 도  같  원  엄격  가 요구 다는  역시 당연 다. 

나 가 당  목 이나 동  단자료는 부분 ‘ 행 ’  일  해  

요 는 것인데,  언어, 동  다른 행  마찬가지 , 행 를  주

체가 구인지, 어떠  맥락 속에 , 어떠  식  이루어 는지에 라 그 미

가 달라질  있는 것이다. 이를 감 여 그러  행  미는 가능   해

자  주   채, 객 이고, 보편  용 가능  해  법 에 

여 어야 다. 즉, 가   있는 부 인  드러난 미뿐만 니

라,  행 자  지  도, 행 가 이루어진 경 ,  체 인 취지가 

엇인지를 종합  검토 여야  요 이 인 다. 

(2)  당해산요건  엄격  해 , 용  요구는 어떠  논리  나 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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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과 지 말 것  요구 다. 경미  들이 축 어 거  논리  약  만

들어 내고, 여 그에 여 당해산  결 에 이르게 다면, 이는 우리 민주주

 역사에 있어 매우 불행  일이다.

청구인 , ‘진  장  목 , 폐  목 ’  입증 는 것이 당해산심 에  가

장 요  과 라고 주장 고, 청구인이 추천   참고인  이러  단  ‘퍼즐 맞

추 ’에 도 다. 이는 타당  듯 보이지만, 결  증명 어야  것

이 참임  고 있다는 에  가 있다. 즉, 청구인에게 ‘ 폐  목 ’이 

있다는  자체가 결  증명 어야  사항 가운데 나임에도 불구 고, 이

를 당연  것  고 있는 것이다.  ‘퍼즐 맞추 ’   역시  것

이   없다. 당  사결  과 이나 이를 통 여 는 책노  평면

인 나  퍼즐 과 같이 리  분리해 낼  있는 조각들  결합  이루어

지는 것이 니  이다.

청구인에게 폐  목 이 있다는  입증 고자 다면, 청구인 구 원 사

이에  공 고 있 이 명   강  존재를 내거나, 청구인  드러난 

목 , 즉 강 상  목 이 언가를 감추   장막에 불과 다고 볼 득 있

고 실  증거를 찾 내야 다. 만약 그러  증거를 ‘퍼즐 조각’에 고자 다

면, 그 ‘퍼즐 조각’  그 태가 달리 가공 지 , 본래 그 , 단단  것이어야 

함  명 다. 폐  목  찾고자 는 해 자  주 에 여 이고 다듬어

진 것이어 는 니 다는 미이다.

나 가 청구인  당 를 납부 는 진 당원  만 3만여 명에 이르는 당이

다. 청구인  구 원  내심  사를 일일이 살 는 것  불가능 다고 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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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, 어도 청구인  다  구 원   지향이 어 에 있는지를 논증 는 

과 에  청구인 구 원  극히 일부  지향  청구인 체  견  간주

여 는 니  것이다. ‘ 청구인 구 원 100명이 민주  본질 에 는 사상

 가지고 있 므 , 나 지 구 원도 모  그러  것’이라는 가  부분에 여 

말   있는 것  체에 부당 게 용 는 것 , 나를 보면 열  다는 

 일  에 다름 니다. 그러므  청구인   이  지향  

게  해 는 드러난 소  구 원만이 니라 드러나지  다  구 원

 존재를 잊어 는 니 다. 주요 당직자 등 청구인 내에  여  주도   있

는 인 들  언이나 동이라고 여도 실  청구인 구 원에게 미   있는 

향 이 과 평가 는 일이 없도  심  주 를 울여 살펴야  것이다.

나. 청구인  역사

청구인  목 과 동  민주  본질   여부를 단    

청구인  인  구 , 강  ․개  러싼 논 , 주요 동 등  심  청

구인  과  살펴본다.

법 견에 도 청구인  역사를 살 고 있 나, 이는 재 청구인   과

 창당과 분당 과  심   것 , 부 인 사항  단과 함께 별

도  살 고 있는 , 다소 복 는 부분이 있지만 단에 요  범 에  추가  

사항  보태어 다시 살펴본다. 

(1) 청구인과 민주노동당  계

청구인  2011. 12. 13.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, 그리고 진보신당  탈당  사

람들  심  결  새진보통합연  합 에 라 신 합당  식  창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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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고, 강 과 당헌상 ‘진보 (인) 민주주 ’를 추구 고 있다. 그런데 청구인  

인  구 에 있어 체  청구인 창당 직  민주노동당  부분집합  이루고 있

고, 청구인이 주장 는 ‘진보  민주주 ’는 이 사건 변 에  스스  인   

같이 민주노동당이 2011. 6. 2차 책당 회에  강 에 도입  ‘진보  민주주 ’

 실질  동일  것이다. 즉, 청구인 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고 있 며, 

청구인  역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 모체가  ‘민주  진보를  국민승

리 21’(약칭 ‘국민승리 21’) 부  시작 었다고 본다. 

(2) 민주노동당  창당

(가) 1996. 12. 26. 리해고를 법 는 근 법  개  법  등이 국회에

 결 자, 노동운동계를 심  노동자  독자   요 이 

었다. 이에 1997  ‘ 국민주노동조합 연맹’(약칭 ‘민주노 ’)  주도 에 ‘민주

주 민족통일 국연합’(약칭 ‘ 국연합’), 진보 연합, 연  등이 참여 여 

‘국민승리 21’  결 고, 민주노  원장 권○  15  통  거 후보자  

결 다. 국민승리 21  15  통  거 직후 진보 당 건  목  는 

조직   결 고, 진보 당(민주노동당) 창당 원회를 결

며, 창당 원회  상임 는 권○ 이 맡 다.  

민주노동당 창당 과 에 , 국민승리 21 결 에 참여  국연합  진보

연합  독자  당 건 보다는 존 야당과  연 를 강조 면  이탈 다. 그러

나 국연합  지역연합 가운데 울산연합과 경 동부연합  일부 구 원 등  국

연합  공식  이탈 결 과 달리 개인자격 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 다.

(나) 2000. 1. 30. 민주노동당이 창당 었고,   권○ , 사 장  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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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가 출 었다. 민주노동당  당  목 이 “민 주체   민주  경 체

를 통 여 인간  가 를 실 고 미래에  희망  가질  있는 상”  실

는 데 있 며, “ 식  민주주 를 어 참여  자 에  실질  민주주 ”  나

갈 것, “노동자  민 이 주체가 고 사회  부가 소 에게 장 지 는 평등 사

회”, “자주 이고 민주 인 통일 조국”  해 노  것임  창당 회에  이루어

진 창당 언  통해 다.

○욱 강 원장과 강 원들  부 별 가들과 함께 토  거

쳐 민주노동당 강   작 고, 이후 원 회  결  거쳐 창당 강

이 었다.  

창당 당시 민주노동당  강   “노동자  민  주체  자주  민주 부를 

립” 고, “자본주  질곡  극복 고, 노동자  민  심  민주  사회경 체

를 건 ” 며, “국가사회주   사회민주주  계를 극복 는 편, 인

 랜 지  다양  진보  사회운동  과를 용함 써, 인 사에 면면히 

이어   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, 시  새 운 해 공동체를 구  

것”  규 고, 민주노동당  “ 신에 동 는 모든 에게 를 개 고 

함께 는 진보 연합”, “민주  평등과 해  ”  갈 것  규 다.

(다) 민주노동당  2000. 4. 13. 있었  16  국회 원 거에  당 자를 출 지 

못했고, 당 득 도 1.18%에 그쳐, 국회 원 거에  득  2% 미만  당  

등  취소 다는 구 당법 조항에 라 등 이 취소 었다가, 2000. 5. 25. 재등  

다. 

(3) 민주노동당  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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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‘국민승리 21’  결 에 참여   있었  국연합 , 2001. 9.경 충북 ○○ 

원에  ‘민족민주  일꾼 진 회’를 개 여, “3  에 범  민족민주

과 민족민주 당  건 여 10  에 자주  민주 부를 립 고 연 통일조국

 건 자.”는 취지  특별결 (3  계획, 10  망)  채택 는데,  결

 이른  ‘군자산  약속’ 는 ‘9월 (9월 침)’라고도 불린다.  결 는 

국연합  도권 에  참여 내지 당 건 ․참여를 언  것 , 이후 

국연합 구 단체  인천연합, 농,  등 다  엔엘(NL) 계열 단체들  구

원이 민주노동당 당원  가입  시작 다. 국연합  참여  민주노동당  

당원 가 크게 증가 고, 국  지역 ․조직이 공고해질  있었다.

(나) 2002. 3. 7. 법  6663  개  공직 거  거부 지법에 여 1인 

2 가 도입 면 , 권자들이 당에  지지를 직  시   있게 었다. 

민주노동당  2004  17  국회 원 거 당 에  13%  지지를 얻었고, 지

역구 국회 원 2인  포함 여  10인  국회 원  당 시키며 원내에 진출

다.

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  후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 원들  국회 원  면책

특권, 철도 상이용 목  외 사용 지 등 특권 폐지를 주장 고, 공직자  재산증식

에  도  리 등  내용  는 공직자 리법 개  거나, 

우 등  지 는 사법개  구 는 등 강 상 ‘노동자  민 주체  민주주

’ 실   동  계속 다.  통상  차  명  등 고를  

‘통상  체결 차에  법 ’  고, 민 과 지역  

  법 , 부업  높  리를 규 는 법  는 등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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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‘민주  경 체  립’   책  펴 나갔다. 그 에 근 시간 단축과 

임  보장, 인상, 규직 노동자 보  등 강 상 ‘노동  통  자 실 ’ 추구 , 

국가  지 자 단체  종 용 부담  내용  는 염병 법 개  

등 단계  상 료 실  통  강 상 ‘사회  권리  건강과 보건 료’ 보장 

 등  내놓 다. 이러  민주노동당  동  많   지지를 얻었고, 당시 

여 조사 결과에 면 민주노동당에  당 지지   20%를 상회 도 

며, 매  큰 폭  당원 가 증가 여 2005 경 민주노동당 당원 는 7만여 

명( 거 리 원회 당  동개황  회계보고 )에 이르 다.

(다) 강 상 지향에  논쟁 

1) 민주노동당  여러 ․사회운동 주체들이 결합 여 었고, 이들  과거 

동 등에 라 평등  자주 ,  각 계열 내에 도 여러 견 그룹이나  

구분   있었다. 이들 간 노  차이에도 불구 고, 진보 당  창당이라는 

목 를 여 상  타 과 조  통해 창당 강 이 었 나, 에  본  

같이 민주노동당 당원 가 증가 고, 거에 도 어느 도  과를 거 게 면

 강 상  지향에  논쟁이 공개  이루어지  시작 다. 인 가 

2002  사회 논쟁과 2003  사회주  가  논쟁이다. 

2) 사회 논쟁  2002 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첫 번째 통  거를 고, 

민주노동당 지를 통 여 이루어 다. 당시 지 ‘이 과 실천’ 2002  8월 는 

‘민주노동당  사회는 엇인가’라는 특집 획  통 여 민주노동당 구 원이 

라보는 민주노동당 강  지향 , 지향 체 에  여러  소개 다. ‘사

회민주주 를 솔직히 주장 자’는 부 , ‘ 회 ․다당 에  민주  사회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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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, ‘민 이 주인 는  민주주 에  사회주 ’, ‘진  사회주 ’를 추

구해야 다는 지  사회주  범주 내에  시   있는 다양  이  

지향이 주장 었다.

사회민주주 나 민주  사회주 , 진  사회주  주장이 당내에  주  평등

 평가  인사들에 여  것이었다면, ‘민 이 주인 는  민주주

에  사회주 ’는 자주 , 특히 국연합  지역조직이었  ○○연합 향  

평가 었  이○ 에 여 었다.

3) 사회주  가  논쟁 , 2003. 3. 당 략 립과 당 쇄신 실  여 

 당 특별 원회에  당 향 논  여 생 다. 즉, 당 특별

원회가 “사회주   추구 는 당  격  분명히” 는 것  노  

부 집권 5 간  향  시 자, 이에  찬  견이 당내에  립

다. 다  평등  당원들이 당 특별 원회   지지  면, 일부 평등  당원

들과 다  자주  당원들  ‘사회주 는 민주노동당  이 니’라거나, ‘지  

요  노  진보  민주주 ’라는 주장 등  며, 견  명 다. 그 결과 

2003. 10. 23. 4차 원회에 는 사회주  격 강 (사회주  1 )를 그 

내용에 포함 고 있는 ‘민주노동당 향’  임시당 회 건 상 이 보 었

나, 2003. 11. 1. 임시당 회 당일 180여명  원들이 이에 여 ‘당 특별

원회 보고  심 ․채택’ 건  상 시 다.

건토  과 에 는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   노  강 ’에 

 찬  견  이 여러 사람에 여 었다. 특히 이○삼  “ 들에

게는 사회주 라는  자체가 근 게 다가가지 못 다. 우리  지향  진보 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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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이라고 생각 다. 민주노동당  이  스펙트럼이 다.”는 취지 , ○  

“사회주  부분  소모 인 논쟁  불러일 킨다. 당이 지향  사회모델과 국사회 

격, 변  과 가 명 게 통일 어 있지 다. 나는 우리당  이 이 사회주

가 니라고 생각 다. 실  거에 도움도  다. 원 에 며,  이

후 당장 략 에  다루는 게 낫다.”는 취지   언  다. 결과

 건  재  416명 가운데 211명  찬  가 스  가결 었 나, 강 상 

사회에  논 는 계속 었다.

(4) 민주노동당  노  갈등  심  분당

(가) 당직 거

1) 2004  민주노동당  원내진출 이후 당체  개편이 이루어 고, 당 를 내는 진

당원  직  에 여 1  고 원회가 구 었다. 고 원 7인  1인 

7 (여 명부 4 , 일 명부 3 )에 여 출 고, 노동, 농민 부  고 원

 찬   출 며, 당 3역  통칭 는 당  책 원회 장, 사 장

 별도 도  면 , 당직과 국회 원 등 공직  겸직  지 는 당규에 

여 러진 거를 통 여, ○경이 당 를, 주○ 이 책 원회 장 , ○

이 사 장 , ○희, ○철, ○ , ○희, 이□희, 이○미, 천○ , ○엽, 

이○식(노동 부 ), ○ (농민 부 )가 고 원  맡 다.

거결과 국연합 출신 자주 , 는 자주 에 우 인 것  평가 는 인 들

이 다  고 원회에 진출 면 , 당내에 는  담합에  조직   동원 

상이나 거원 에  이 었고, 2005  민주노동당 5차 원

회는 고 원 거에  1인 7 를 1인 2 (여 명부 1 , 일 명부 1 ) 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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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다.

2) 2006  이루어진 당직 거에 는 ○ 이 당 에, ○동이 사 장에, 이

○ 가 책 원회 장에 각 당 었고, □진, ○ , 심○ , ○ , ○진, 

이○삼, ○ , 강○ (농민), 권○ ( 원단 )이 고 원  맡 다. 

(나) 집권 략 립과

1) 민주노동당  2003. 11. 임시당 회 결 에 라 2004. 7. 원회 직속  

집권 략 원회를  나, 원장 인 에  간 갈등 에 

2005. 3. 원회에  ○경 당시 당 를 원장  인 다. 1  집권

략 원회  동 , 2005. 10. 30. 울산 ○○구 재 거  민주노동당 고 원 

원이 사퇴함에 라 ○경 원장이 사임 면  구체  과 없이 마 리 었

고, 2006. 8. ○엽  원장  는 2  집권 략 원회가 출범 다. 민주노

동당  2  집권 략 원회를 통 여 2008  민주노동당 분당 시 지 국사회 

실과 과 를 연구 고, 집권  시 , 경 , 법 등  본격  계 다.

2) 2  집권 략 원회 출범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 상 연 체 건 , 

참여를 러싼 당내 논쟁과 여 ‘상 연 체 토 회’를 주 다.

자  ○○연  책 원장 ○연  “진보진  상 연 체 건 에 

여”라는  통 여, ‘진보진  단결  실 고, 민 연  명실상부  

사회변  공동  시키며, 상 연 를 어 연  시키  

여’ 상 연 체 건 이 요 다고 주장 다. ○연  상 연 체  격에 

여, “미국 심  국주   권(당시 노  부) 등 민족 , 민

 지 에 는 변  민 연 ”이라고 규 고, “민족자주, 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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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계 , 민 생존권쟁취, 민 주체  민주주 , 6․15 공동 언 이행과 자주

 평 통일, 국  진보  평 과  연 ”를 강 , “노동자, 농민, 민, 청

, 생 등  민  심  진보  지식인, 종 인, 인, 시민, 여  등 

국사회  진보에 동 는 당과 단체, 개인  망라  진보운동진  단결  

지향”  것  주장 다. 나 가 진보 당  집권   본 역량  키우  

해 는 진보 당이 장  연 체 건  주도해야 다고 보 다. 이에 여, 

토 자  나  ○욱 ◎◎연구소 부소장   취지에 동 며, 민주노동당

이 주동  상 연 체 건 에 나  것  주장 다. 면 토 자  나  □

 □□연  지 원장  이른  체 운동  뿌리가  통일 과 쇼인

민 이  이상 큰 미를 가지  어 운 실에  체 운동이 당이나 노동

자 계   독자  훼손  우 가 있다는 이  견  고, □

 ‘다○○’ 운 원  사 별 연  효  강조 고 다양  단체들  다원

 보장  요가 있 며, 상 연 체가 노동계  쟁  약 시키고 민주노동당

 우경 시킬 우 가 있다는 견  다. 편  토 회  자료집에는 책

원장 이○  이 참고자료  게재 었는데, 이○ 는 상 연 체 건 는 “당

 집권에 도움이 는가”, “당이 는 민  요구지향에 부합 는가”  

에  단해야 며, 당이 상 연 체 건 에 주동  나 야  요가 있다고 

보 다. 

토 회에  시  견들  당시 민주노동당 내에  자주  평등  노  차

이를 단  드러낸 것 , 자주 가 계 ․계 간 느슨 (낮  ) 연합에 

극 인 입장에  국연합과 민 연  뒤를 잇는 상 연 체  건  주장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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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, 평등 는 체  노동계  심 에 고, 타 이라는 이  상 연 체 

건 에 는 입장  명 다. 결과  민주노동당  2006. 10. 6차 

원회에  재  224명 가운데 137명 찬  진보진  상 연 체 건  

원회 참가를 결 고, 2007. 8. 4차 원회에  재  229명  146명  찬

 국진보연  가입  결 다. ‘ 국진보연 ’  출범과 에  당  민주노

과 민주노동당, 국농민회 연맹, 국 민연합,  등 다  단체가 원

회에 참여 나, 이후 원회에 참여  단체 가운데 민주노  등 몇몇 단체

는 식  참여 지 고 참 는 것  결 었다.

3) 민주노동당 집권 략 원회는 2007. 10. 23. ‘ 국사회 격과 변 략’ 토 회

를 주 다. 이 토 회에는 ○희, ○식, ○민, ○철, 민○우, ○ , ○

인이 참여 다. 

○민  집권 략 원회 획 원 , “ 국사회  격과 변 략”에 

여 는데, 1980  사회구 체 논쟁에 여, 식민지 자본주 과 신식

민지 국가독 자본주  “양자 모  종속  극복( , 미)과 자본주  극복  

양 과 를 동시에 인 나 다만 차  과 가 다를 뿐”이며, “식민지 자본주

 통일  거 는 사회주  변 , 신식민지 국가독 자본주  독 자본  

리통 인 쇼타도를 거 는 2단계 사회주  변  지향” 고 있다고 보고, “과거

 사회구 체 논쟁  국사회  개과  구체  지 고, 존  이

에 끼워 맞추 고” 했다고 면 , 재  국사회는 “자본주  분단국가”  

보 야 다고 주장 다. 나 가 국사회  변 략  민 민주주  변

략  시 면 , 지향체 는 사회주 가 어야 다고 보 다. 다만 민주노동당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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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에 해 는 “민주노동당  노동계  사회주  당이 니다. …… 계 연합

에  사회주  노동계  지도  지 가 립돼 가는 통일 략당  

고 있다. 재 민주노동당  실 에 추어 당 강 에 사회주  체 노  명시

는 것  논란이 많다. ……  사회주 자에게는 집권노 이 사회주  가는 일

 과 이지만 그 지  에 있어 는 사회주 가 당연히 지  

것”이라고 보 다. 그 에 자주를 심   자주  평등 통합노 에  자주

 민 부 립  여 거  소 략과 독 자주 쟁이 요구 다고 주

장 다.

 같  토 회에  논 들  1980  사회구 체 논쟁  연장 에  당내

평등  자주 가 이를 여 히 용 고 있는가,  ․변경 내지 폐  

는가에  인식  드러낸 것이었다.

(다) 북  핵 에  

1) 북  2002  핵개  사실  시인  2003. 1. 10. 핵 산 지조약(NPT) 탈퇴

언  인 여 북핵 가 심 자 6자(남 ․북 ․미 ․일 ․러 ․ ) 회담이 개 었다. 이○

는 2004  당직 거를 고, 2004. 5. 12. 책 장 후보토 회에  “핵 만 

놓고 보면 나는 평  핵이용도 는 철  핵주 자”, “북핵 라고들 

는데 ‘북핵’ 가 니라 ‘핵  미   미국  북에  포 , ’다.”, 

“양  노  부  입장이며, 국  , 평등  입장에  민주노동당

 약자  편  들어야 다.”고 주장 다.

2) 북  2005. 2. 공식  핵  보   6자 회담  연 를 언 다. 

이에 여, 민주노동당  2005. 2. 19. 원회에 북  핵  보 에 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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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  담  북핵  결  상 나, 2005. 2. 20. 참  원 

200명  118명이 건채택에 해 었다. 

3) 2005. 9. 19. 2단계 4차 6자회담에  도 핵 , 별도 포럼에  평 체  

상, ‘공약  공약’과 ‘행동  행동’ 원 에 입각  합  이행 등에 합 는 내용

 공동 명이 었는데, 북 과 우리나라  미국 사이에  공동 명  해

 러싸고 견이 립 다. 북  9․19 공동 명  이행지체 등  이  

2006. 7. 미사일 사  2006. 10. 3. 핵실험  단행 고, 2006. 10. 9. 지 핵실험  

게 공 다는 취지  를 다. 

이에 민주노동당  2006. 10. 9. 당 , 원단 , 고 원 등이 참가 는 

연 회 를 개 여 ‘ 도 핵  언  지지 는 당  북  핵실험 강행

에 여 강  충격과 감  명’ 다. 이후 원회에 는 2006. 10. 15. “북

 핵실험에 분명    다.”는 동 과 “북  핵실험에 분명  

감   다.”라는 고 원회 원 이 부결 고, “미국  북 책과 북미 

사이  장과 결이 북  핵실험  이어진 것에 해 감   다.”는 

종 동 이 가결 었 며, 여 에는 이○  책 장과 ○동 사 장 역

시 찬 다. 그러나 “북  핵실험에 분명    다”는 결  채택  

주장 는 원들이  동 에 면  퇴장 여 결국 북핵 에 

 공식결  채택  족  미달  산 었고, 2006. 10. 20. 간부회 를 열고 

격  논쟁 에 ‘ 핵  원 에 라 북  추가 핵실험이 있어 는 다’, ‘

․평 , 국주   쟁  강 히 개 다’, ‘북  핵실험에 해 민주노동당  

분명  감   다’는 취지  를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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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당시 책 장이었  이○ 는 북  핵실험과 여, 언  인 뷰 등

 통 여 “민주노동당  원  핵  는데 국면에  핵이 자  

면  갖고 있는 것  인 고 있다”는 견  시 는데,  간부회 에

 이○   같  언이 에 라 이○ 는 자신  견해를 당 이라고 

말  것에 여 사과 다.

나 가 민주노동당  2006. 10. 24. 권○ , 심○ , 단○ , □ , 이○ , 천○  

원과 ○동 사 장, 이○  책 장이 참  가운데 국회 본청 에  ‘

도 핵  평  결 회’를 열고 “ 도 평 를 염원 다.”는 명  낭독

다. 

4)  같  민주노동당 내부  논란 , 당내 평등 가 북 에  강  과 

감  명 고자  데 여 자주 가 북핵  본질  북 과 미국  군사  

장에 있 므  북 에 해 만 일   가   없다는 견  시 면  

생  것이었다. 민주노동당  자주  평등 는 주요 사회 ․  쟁 들에 해 

상당히   합 역  보 고 있었 나, 북   에 있어 는 양 

가 큰 이견  드러냈다.

(5) 민주노동당 분당

(가) 2007  남북 계는 6자회담  통  2․13 합  10․3 합 , 그리고 남북 상회

담  통  10․4 언(남북 계 과 평 번   언) 등  경색 국면에  

벗어나는 미를 보 다. 그러나 장○○(장○ )과 손○목에게 포  이○훈 

원과 ○  사 부 장  간첩사건, 이른  ‘일심회’ 사건이 공개 고, 2007. 4. 

○ 과 이○훈에  1심 죄 결이 고 면  민주노동당 내에  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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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계속 여 논란이 었다.  

법원  간첩 동  주도  장○○과 장○○이 포  손○목, 이○강, 이○훈, 그

리고 손○목이 포  ○  간첩행 에 여 모  죄 결  나, 이

단체 구 ․가입 부분에 해 는 죄를 고 다. 법원  이른  ‘일심회’  구

원이 4명에 불과 고, 손○목, 이○훈, 이○강  장○○과 각각 개별  

 뿐이어   존재나 동에 여 몰랐 며, 구 원 가운데 ○  손○

목과  계만 있었  뿐 장○  존재도 몰랐  , ‘일심회’라는 명칭도 장○○이 

임  여 구 원  조직  명칭조차 몰랐  , 각 구 원  개별  동

여 고, 자체 강 이나 규  별도  지   등에 추어, ‘일심회’는 장

○ 를 심   일종  사회  결합체  이  인 나, 단체  내부질

를 지 고 그 단체를 주도  여 일  계  분담 등  체계를 갖춘 조직

 결합체에 지 이르지 못 다는 이  단체  부인 다. 

편 당시 2007. 12. 17  통  거를 고 민주노동당 내 후보자 경 이 계

속 고 있었고, 일심회 사건  재 이 계속 이었  에 당내 갈등  미  채 

 국면에 어들었다.

(나) 민주노동당  17  통  거 후보자 출   당내 경  결과, 당내에

 주  자주  지지를 얻  권○ 이 노○찬과 심○  고 통  거 후

보자  출 었다. 권○ , 국가  ‘ 리 연 공 국’  내 우며, “분단

국가, 종속국가, 재벌국가인 민국  극복 고 통일, 자주, 평등  동시에 실  

새 운 나라를 건 자.”고 주장 다.  리 연 공 국  “1국가 2체  연

국가라는 조건에  북  지 부  남  지 부  시 침  각  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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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”이라고 면 , 리 연 공 국  이   ‘진보  민주주 ’를 주장

다. 진보  민주주 는 노동자, 농민, 민 등 일 는 사람들이 심이 는 민주주

이며, 민주노동당 강 이 추구 는 ‘자주 ․평등’  원리를 사회 에 구 는 민

주주 , 사회  억  구  행  일소 고 , 경 , 사회  역 

에 걸쳐 일 는 민 들  참여  주권행사를 게 보장 며 민 참여에 

 지 자  분권   목  삼는다는 것이었다.    

(다) 2007  17  통  거에  권○  71만여 (3.1%)를 얻었고, 이는 

2004  국회 원 거에 민주노동당이 획득  당 지지에 여 히 감소  것

이어  당내에 는 거참  들여 다.  거 직후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에 

 죄 결이 면 ( 법원 2007. 12. 13. 고 2007도7257 결), 당내 평등

 인사들  거참  원인  북   에   실 , 극단 는 

종북   지칭 며, 분당  거나 당 쇄신  요구 다. 

논란 속에 민주노동당  심○  원장  는 상 책 원회를 구

는데, 상 책 원회  인  구  원장에게 임 었고, 상 책 원회가 차

 지도부 출시 지 고 원회  권  행 도  며, 2008  18  국

회 원 거에   략공천  폭 도  면 , 이에  침마

 상 책 원회에 임 다.

상 책 원회는 2008. 2. 3. 개  임시당 회에  ‘ 2창당   평가 ․ 신

 승인  건’  건  출 다. 이 건에는 ‘당내 쟁  사 에  재평가’

라는 목  ‘일심회 사건’과 ‘북핵  자 ’에  평가  이 포함 었다. 

그 구체  내용 , ① 일심회 사건과 여, ○ 과 이○훈  행 는 당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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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히  것이고, 명  해당(害黨)행 이므  ○ 과 이○훈  명

어야 고, 북  국진보 당운동에  개입 단  요구 다는 것, ② 북  

핵보  언에 명 히 는 결  채택이 부결 고 당 지도부 일원이 ‘북핵 자

’ 언   것  당 강  신에 고, 이  인 여 북 당 이미지가 

었 므 , 민주노동당  자  핵   핵  평  이용도 함  다

시 인 여  핵 평 당임  분명히 다는 것이었다. 

임시당 회에  축조심  과 에   ①과 여 명 부분  당 원회 

소  는 , 당 원회에 명 여부 등  임 는  등  이 출

었 나 모  부결 고, 일심회  당원 ○ , 이○훈  행 는 명  해당행

라는 항목 체를 삭 는 이 재  862명  553명(약 64%)  찬  가결

었다.  ②를 롯 여 신  다른 내용들에 여는 사 족  부족  회

가 회 에 라 심 가 이루어지지 니 다.

임시당 회 다  날 심○  원장 등 상 책 원회 원 원이 사퇴 고, 

민주노동당 1  2  지도부를 구  인 들 가운데 ○경, 주○ , 

○철, 심○ , ○ , ○  등이 탈당 며,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 원 심○ , 

노○찬, 조○ , 단○ 도 탈당 다. 임시당 회 이후 2008. 4. 13. 지 민주노동당

 탈당  사람  16,904명에 이르 고, 2008. 1. 당시 11만여 명에 이르  민주노동

당  당원 는 9만 4천여 명  었다. 당시 탈당  사람들  체  민주노동당 

내 평등  는 평등 에 우 이거나 인 당원들이었다. 민주노동당  탈

당  사람들  일부는 2008. 2. 21. ‘진보신당연 회 ’ 원회를 결 며, 

2008. 3. 진보신당 창당이 공식 언 었고, 민주노동당  분당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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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진보  민주주  강  도입(진보 통합  개  강 상 ‘진보  민주주 ’ 

도입)

(가) 진보 통합  개

1) 분당 직후인 2008. 4. 9. 러진 18  국회 원 거에  민주노동당  지역구 

2 ,  3 ( 당득  5.68%)  차지 는데 그쳤고, 진보신당  원내 진출

에 실 다. 

2) 민주노동당  2008. 6. 22. 임시당 회에  ‘ 신-재창당 향과 과  건’  채

택 다. 민주노동당  신 ․재창당 3  향  나  ‘ 동 식  신 여 국

민에게 사랑 는 당’이  것  고, 종북주  공 에 해 는 “근거없는 편향

 공  단히 부당  것”이라고 면 도 “ 북 편향 이라는 부  이미

지가   면”  인 다. 나 가 “향후 당  독립 이고 자주

인 평 통일 당  어떠   부도 없이 당  이 과 노 에 라 여러 

 에  당  결 고 신속 게 해 나가며 이러  시각  불식시”

킬 것과, “당내 들  ‘ 권주 ’는 당원   국민  램  버리고 당내 

민주주 를 심각 게 훼손시킨  근 이고  진보 인 행태  당원과 국민 

에 리 여 면 , 래 부  ‘당풍 쇄신운동’과 부  ‘ 도  장

’를 마 여 이를 근원  척결해 나”갈 것  주장 다. 구체  권주

 극복  여 개  경 , 부 별 별 당, 원과 원 출시 ‘추

첨 ’ 등 도입  시 도 다.   임시당 회에  민주노동당  “진보

 단결  라는 노동자 민  요구에 부 고,  이명  권에 맞  강

   부상  해 진보  통합에 나 야 다”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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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탈당 를 롯  진보  통합 추구를 결 다.

3) 이후 이른  진보운동 과 야권 인사들 사이에  당시 이명  부  거  여

당에  공동  요구 는 연합  모색이 계속 었다. 시민사회 각계인사

들  시국 언(2008. 9.), 강○갑 민주노동당  경 상국민회  (2008. 

11.), 민생 ․민주국민회  출범(2008. 10.)이 있었고, 그 에 ‘민주통합시민행동’, ‘시민

주권’, ‘희망과 ’ 등 단체  결 과 동이 이어 며, 2010  5회 지 거에

는 지역단  야권연 가 실  에, 2011. 1. 20. 민주노동당, 진보신당, 사회당, 

민주노 , 국여 농민회 연맹, 국여 연 , 국청 연 , 진보 연

를   연구자모임, 곤 민연  등이 참여  ‘진보진  자 연 회 ’

가 구 었다. 

4) 이  북  2차 핵실험(2009. 5.)과 천 함 사건(2010. 3.), 연평도 포격(2010. 

11.) 등 남북 계를 경색시키는 남 도  계속 고, 우리 권에 는 북  인

권법  등 북  인권에     공식  등장에 른 3  습

에  이 본격 었다. 이러  북   여 당시 민주노동당 당

 이○희는 다 과 같  입장  명   있다. 

우  천 함 사건과 여 2010. 8.경 언  인 뷰를 통 여 “북이 만약에  것

이라면 그 에 해  책임  어야 다고 본다.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해  

 법  풀어야지 그것도 결  법  풀 는 없다.”, “ 고 그리고 

책임  인 고 그리고 어떤 법  사죄   고 이 게 가겠죠.”, “ 쟁

 싫어 는 겁니다.”라는 입장  명 다.  2011. 3.경 ‘천 함 진실과 민주주

 그리고 도 평 ’라는 목  토 회를 열고 과 자 2인  청 여 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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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  후 가진 인 뷰에  “ 히 입증 었다고 볼  없다는 겁니다.”, “언 과  

민간 지 다 포함 , 국회도 포함  공개 검증 구를 만들자, 이런  가 드리

도 했습니다.”, “지 도 이런 과 인 들이  간에 다른 결  내리고 있

고, 거 에  가 이 틀 다는 것  희는 이미 인  했습니다. 그 다면 이미 입

증  라고 해  합조단이 계속 이 를 덮어 실 것이 니라 번 다 놓고 

이야 해 보자.”고 말 다.

다  연평도 포격 사건에 여, 이○희는 2010. 11. 24. 자신  트 를 통

여 “연평도에  군인이 사망 고 주민들이 불  속에 움에 떨었습니다. 북이 

이래 는 니다. 쟁  불행  가  뿐입니다. 남북 계를 시킨 결과를 

부는 히 야 합니다. 결  생겨나는 것  극뿐입니다.”라는 견  명

다.

그 에 이○희 는 북 인권법에 해 언  등  통 여, ‘이는 인권  북  

국 사회에  망신 주는 단  사용’ 자는 것이라거나, ‘북에 해  인권

에  게 인 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에 해  논평 고  말

고  생각이 있다.’, ‘인권단체들이 극단 인 경우를 이야 함 써 신뢰  

떨어 리는 것일  있어 조심스럽다. 사실  인 다면 얼마든지 그 에 해

 이야 를 는 것이 맞다.’는 취지  언  다.  3  습에  입장  

힐 것  요구 는 일부 언 에 여, “…… 진보 당 지 북 이 이 인 행동

 했다는 말  덧붙여 갈등   해야 나 …… 북  권 구조 를 언  시

작 면 남북 계는 격히 다는 것만큼  명 다. 우리가 리 북  권

구조에  입장과 남북 계에  입장  다른 라고 생각 라도, 북 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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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계를 조 습이라고 라도, 는 그  추진해야 다고 생각

라도, 남북 계에  이 는 히 나  연결 어 있다. …… 지  진보임  인

 해 북  권 승계를 난 다가 뒤에 그 후계자   상  마주 

게 면 ‘능 있는 사람’이라며 이  난  거둬들일 사를 만들어내야 는 

궁  입장에 스스   들어갈 생각이 나에게는  없다.”는 견  시

다.

편 민주노동당 책연구소인   연구소  ○  부소장  2010. 10. 7.   연

구소 토 회에  “단 히 들이 후계자가 어 는  다는 단 가지  논리만

 고, 그것  지 는 모든 행 들  북, 종북  몰 가는 것이 

도 체 이  근이란 말인가.”, “ 일 국 원장이 1968 도(26 )에 갑산  

사건에  맹 약했고, 이후 당내에  맹   조직 동  개함 써 실질

 2인자  역  했  것  볼   등장(28~29 ?)  결   어리

다고 볼  없다.”, “북  후계자 에 르면 후계자는 통본 가 닌 ‘인 본 ’

라고 다.”, “인 본 란 통이 니라 인 , 즉 에  충실 ,  지도

, 이  능 ,  단능 , 가  담 과 질, 인민  품 , 도  등

에  고지도자  자질과 능  갖고 있느냐가 일  잣 라고 다.”, “이러  

후계자 에 추어 합당  내용과 차를 거쳐 후계자  등장 고, 이러  과  

거쳐 후계자  다면 그것이 과연 습인지에 해 는 신  토 이 요

다.”, “모든 북  에 해 는 6․15 공동 언, 10․4 언에 라 내 불간 원 , 

체 인 과 존  원 에 라야 다. 내 불간  원 에 르면 북  후계

도 엄연히 북  핵심 인 내부 이다. 이러  내부 에 개입 거나 간



[169/346]

는 태도는 6·15, 10·4 언  신에 면  고 남북 해 과 평 통일에 

부  향  미 며, 남북 결  부추겨 도 평 에도 매우 부  결과를 

래 다.”는 취지  를 다.

5) 북  에  민주노동당   같  입장  진보 통합 논  과 에  진

보신당이나 사회당   에 직면 다. 즉, ‘진보진  자 연 회 ’에 , 

진보신당이나 사회당  북  3  습에 여 ‘국민이 납득   있는  

 시해야 다.’거나, ‘북  3  습 가 당 원 회  결 사항이므

 이 를 논 지   없다.’고 주장 다. 이에 여 민주노동당이, “북

 지 면 북이라는 이분법에  벗어나야 다.”거나, “권 승계

가 국민  상 이해  어 다 해도 6․15 언  북  권 구조가 잘 든 잘못 

든 일단 인 고 가자는 것”이라고 주장함에 라 통합 합 는 지연 었다. 

결국 “새 운 진보 당  6․15 신에 라 북  체 를 인 고 <북  권 승계

는 국민 에  이해  어 우며  입장  야 다>는 견해를 존

다.”는 항목  는 것 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 입장이 조 어 2011. 6. 

1. 연 회  종합 (이른  5․31 합 )이 통과 었 나, 사회당   같  합

에 여 “사실상 북  권 습 를 인 는 내용  사회당  도 히 

들일  없다.”고 히면  종합  명  거부 여 통합 논 에  탈퇴

다. 

(나) 강 상 ‘진보  민주주 ’  도입

1) 민주노동당  분당  인 여 동이 단 었  집권 략 원회 동 재개

를 여, 2008. 8. 3  집권 략 원회( 원장: ○엽)를 구 고, 집권 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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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회가 그간  연구 검토 결과를 탕  작  「집권 략 원회 보고 」가 

2009. 6. 1차 책당 회에 출 어 승인 었다. 민주노동당  1차 책당 회

에  ‘진보  민주주 ’를 지향함, 즉 “ 차  식  민주주 를 뛰어 어 실질  

내용  민주주 를 보장 며,  민주 를 뛰어 어 경  민주 를 달 며, 

간  민주주 를 뛰어 어 직  민주주 를 지향”함  언 는 편 강 개  

여 강 개 원회를 구 다. 

민주노동당  집권 략 원회보고 를 통 여 집권 략 10  과 를 립 는

데, 그 내용  다 과 같다.

『1. 국사회는 상 는   자본주  국가를 보이고 있 나 본

질 는 ‘민족분단국가’  ‘ 속  천민  자본주  사회구 ’  이루고 있다.

  2. 민주노동당  ‘민 주체  자주  민주 부’를 지향 다.

  3. 민주노동당  통일국가  남북  체 를 상 존 는 ‘연  식  자주

 통일국가’를 지향 다.

  4. 민주노동당  민  ‘ 항권’과 ‘ 거 쟁’  르게 결합해  집권 다.

  5. 민주노동당  국사회  특  조건에 합 고, 민주주  일 원리에 입각

해 도 우월  것  입증  ‘ 통  심 ’를 지향 다.

  6. 민주노동당  이  는 ‘자주’  ‘평등’  본  해  ‘생태’를 결합

다.

  7. 민주노동당  집권   당면 목 는 ① 10만 당원 보, ② 2010 지 지지

 20% 쟁취, ③ 진보  지 자  실  지역집권  축 , ④ 2012  원내  

단체 보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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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8. 민주노동당  심  해  ‘ 신자 주  ’ - ‘ 민족주 ’ - ‘민

주-평 통일 ’  ‘진보 연합’  지속  강 해 나간다.

  9. 민주노동당이 민 과 나가 면 ‘2017 ’ 집권  쟁취   있다.

  10. 민주노동당  ‘진보  노 ’  견지 면  ‘사회복지 명’  드시 

철시킬 것이다.』

민주노동당이 립  집권 략 10  과  가운데 “민 주체  자주  민주 부” 

지향  당 강 에도 규 어 있는 것이었는데, 집권 략 원회보고 는 이를 구체

여, “자주  민주 부  집권주체는 해 과 통일  지향 는 민 ”이고, “자주

 민주 부는 시 인 계 연합 부가 니라 진보  당  심   진

보 연합  권”이며, “자주  민주 부  노  ‘진보  민주주 ’다.”라고 

다.  보고 는 ‘진보  민주주 ’에 여, ‘민 생존권  당면  요구를 

용 면 도 자본주  체 를 변 시키 는 인간해  에  민주주 이며, 

통일이 략  과 임  강조 고, 다양  민주주  가 를 포 는 연 , 평등

 민주주 ’라고 명 다. 나 가 ‘진보  민주주 ’는, 첫째, 남  자주권  

실 는 도 평  통일    과  삼고, 째, 범   

쟁에  통일  권인 민 권  지향 며, 째, 다원주  민주

경 체 를 채택 여 사  소  집단  소 가 병존 는 생산 단 소  다양  

태를 지향 고, 째, 민주 이고 인권탄 인 법 폐지 등 2  민주 운동

 지향 다고 명시 다.

2) 책당 회를 통 여 구  강 개 원회는 차  회 를 거쳐 강  개

  마 고, 150~200여 명  당원  구  강 개  심 원회 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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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를 거쳐 2011. 1. 원회에  보고 고, 당내 토 회를 거쳐 2011. 4. 진보

 민주주  도입  내용  는 강 개  마 다.

민주노동당  2011. 6. 18.과 19. 열린 2차 책당 회에  ‘진보  민주주 ’ 도

입  내용  는 강  개  통과시 다. 이 과 에  당 강 상 ‘사회주  

이상과 원  계승, ’에  부분  삭  것인지 여부가 주  쟁 이 었다.

당 회 첫째 날에 이루어진 토 회에  ○  강 개 원회 획단장  “지  

논  ‘사회주  원 과 이 ’이란 구 삭  여부가 니라 과연 우리가 경 체

를 사회주  체  내 울지 말지에  것”이고, “민주노동당이 권 당  

돋움해야 는 시 에 국민   높이에 맞춰야 다. 사회주 를 진짜  거

라면 사회주 를 내 워야 지만 그건 니지 느냐. 사실상 사회주 는 책

지  채 에만 사회주 를 내놓는 건 솔직 지 못 다.”고 주장 다. 면, 

○인, ○ , ○식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, ’ 부분  삭 를 

며 강  개 에 부  견  시 고, 이○ 는 강  개  시 가 부

다는 취지  견  시 며, 토 회 이후 100여 명 가량  당원이 참  

‘강 개 에 는 당원 회’가 열리 도 다. 

 당 회 째 날  건 명과 질 과 에 도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

승, ’ 부분  삭 는 것에   견해가 었는데, ○엽 강 개

원회 원장  “1945  우리가 해 고 국 쟁 지 남북 조 사람 고 진보  

민주주  모르  사람 없었다.”, “여  요  건 사민주  들이 진보민주주  

는 과 에  헤게모니 잡 면 사민주  가는 거고, 사회주 가 힘  면 사

회주  가는 거다.”, “사실 사회주  이상 원  충분히 토  다.”, “진보 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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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는 특  이  지향 는 게 니다.”, “사이원(‘사회주  이상과 원 ’)  

  장래에 우리가 해야  거라 생략  거고, 해가 없었 면 다.”, “공산주

라는 말만  했지 다 들어가 있다.”, “우리가 계 연합 당 , 노동자 심 민

당 , 자 업자 산 과 함께 해가는 데 동들  공 , 이런 걸 면 히 분 해

 나름  진보  민주주  이 에 입각해  사회주 를 면  는 데에  신

히 했다는 걸 말 겠다.” 며 강  개  취지를 명 고, 재  600명  421명  

찬  강 개 이 가결 었다.

3) 민주노동당  2011. 6. 개  강  체  이  강  축약 는 향  

이루어 다. 그 가운데 창당 강  “노동자  민  주체  자주  민주 부를 립”

고, “자본주  질곡  극복 고, 노동자  민  심  민주  사회경 체 를 

건 ” 며, “ 해  평  자주  민족통일국가를 건 ” 고, “민  억 는 모

든 국가 구  법, 도를 히 폐지” 며, “우리  신에 동 는 모든 에

게 를 개 고 함께 는 진보 연합   걷는다.”는 부분  일부 자구 등이 

 채 체  지 었다. 즉, 2011. 6. 개  강  “자주  민주 부를 립해 

자본주  폐해를 극복 고 민 이 참 주인이 는 진보  민주주  체 를 건 ”  

것  규 면 , “ 민주 도  각종 법  철폐 고 폭 구를 해체 며 국가  

사회  근본개  추구” 고, “자본주  폐해를 극복 는 자주 인 경 과 함

께 민  주체  참여가 보장 는 민주  경 체 를 건 ”  것과 “자주  평 통

일  지향”  것, “우리  신에 동 는 모든 에게 를 개 고 함께 는 

진보 연합  ”  걸  것  규 다.

2011. 6. 강  개  인  가장 큰 변 는, 창당 강  “국가사회주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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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민주주  계를 극복 는 편, 인  랜 지  다양  진보  사회운동

 과를 용함 써, 인 사에 면면히 이어   사회주  이상과 원  계

승 시 , 새 운 해 공동체를 구  것”이라는 부분  삭 고, “진보  민주

주  체 를 건  것”이라는 내용   것이다. 

그 에 통일 과 여, 2005. 2. 개 강 이 “국가연합이나 연  식  

통일이라도 이루어”야 다고 규 고, “우리는 북 통일이 니라 상 합

  통일  추구 다. 궁극 인 통일체 는 남  자본주  천민 과 북  

사회주  경직 이 극복 면  민  권익과 민주  참여가 보장 는 체 여야 

다.”고 규  것 , “우리는 쟁이나 통일  식이 닌 해  단합

 공존 공   있는 연  식  통일  지향” 다고 개 다.

4) 민주노동당 , 강  개  작업에 주도  참여   있는 ○엽과 ○  

등  통 여 ‘진보  민주주 ’에  당내 보 ․  에 힘  쏟 다. ○엽

과 ○  2011. 6. 민주노동당  책연구소인   연구소를 통 여 ‘진보  민주

주 ’  도입 경  우리 사회 실 인식, 진보  민주주  미 ․내용, 진보

 민주주 를 구체  ․경 ․사회 책 등  명  담고 있는 「21  진보

 민주주 」를 출간 고, 이 책  강  개 이 이루어진 책당 회에  참가자

들에게 료 포 었다. 

이 책  요지는 다 과 같 며, 구체  내용  단 부분에  살펴본다.

『① 우리 사회  실  경  면에  보면, 외부에  강  이식  종속  

신자 주  체  특 이 있다. 재 국경  병폐는, 경  종속 , 재벌체

 경 착,  등  들  있고, 이에  해 는 민족자주 , 민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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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, 자주  모델 구축, 평등  국 경 계 구축 등이 요 다.

  ② 우리 사회  실   면에  보면, 87  체  계 내에 고 있

다. 87  체 는 미보  헤게모니가 강 게 존 고 있는 조건 래에  

진  추진  타  민주주  체 이며, 자 민주주  틀에 갇힌 차  

식  민주주 체 , 불철 고 회주 인 도 민주개 이 주도  쟁체

 종속  시즘체 가 타 지 못  계가 있다.

  ③ 자 민주주 , 사회민주주 , 사회주  등  새 운 민주주  요구를 담

내 에 부족 다. 통  계 계 심 법 에  벗어나 민  심  법 이 

요 고,  다양  시민사회운동  요구  가  이 요 다. 나 가 공

동  목 를 향  공동  동과 쟁, 즉 연 가 요구 는데, 여 에  노동자 계

이 여 히 지도 계 이 다고  것이나, 이는 다른 계 이 노동자 계 에 라야 

다는 것이 니고, 노동자 계 이 자신  역사  임 를 인식 고 헌신 , 희생

 임해야 다는 미 , 평  연 가 요청 다.

  ④ 21  진보  민주주  이  는 민 주권이다. 국민주권 에  

다  국민 들  주권  리지 못 고, 실질 인 권 이 소  특권  

에 장 어 있 므  그 계를 극복 여야 다. 민 주권  4  본요소는 

 자주권 실 ,  평등구조  립, 직 민주주  구 , 료 구  민  통

장  구축이다. 

  ⑤ 21  진보  민주주 는  분야에 , 미동맹, 국가보 법, 경 착

 짜여 있는 미보 동맹체  , 노동3권   보장과 동  자

 실질  보장, 민 주권 래 3권 분립 구조  진  변경, 거 도 개 ,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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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 도  직 민주주  도   결합 등  요구 다.

  ⑥ 21  진보  민주주 는 경  분야에  국주  독 자본에  통  강

, 미 자 역 (FTA) 등 불평등 조약 개 , 내 장  장 략, 통일민족경

공동체 구축, 사회  소  사  소 를 결합  다원주  경 체  구축, 경

부  균   지역  균 , 경  경 구조 등  추구 다.

  ⑦ 21  진보  민주주 는 평  통일  여, 주 미군 없는 평 체  구

축, 도 평 체결, 연  식  통일체  건  지향 다.』

 민주노동당  2011. 7.경 당 고 원, 원단, 원내 당직자  연구소 연구

원 상  ‘진보  민주주 ’  실시 고, 강연에는 ○엽과 ○ 이 강사

 참여 다. 나 가 민주노동당  2011. 8. ‘진보  민주주 ’에  당 인 

사업  강  해 ‘진보  민주주  강사단 ’를 운 며, 역시 

○엽과 ○ 이 강사  참여 고, 「21  진보  민주주 」를  작  

것  강 에 재  사용  「진보  민주주  강사단  자료집」(「21  

진보  민주주 에 여」)  당 페이지에 게재 여 당원들이 직   볼  

있도  다. 그 에 ○  2011. 7.부  2011. 8. 지 민주노동당 지 ‘진보

’에 진보  민주주 에  강 해  5회에 걸쳐 연재 도 는데, 그 내

용  「진보  민주주  강사단  자료집」과 거  같  것이었다.

(7) 청구인  창당과 분당

(가) 청구인 창당

1) 민주노동당  2011. 6. 18.과 19. 열린 당 회에  ‘진보진  자 연 회 ’ 

종합  승인 다. 종합  주요  내용  다 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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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1. 우리는 노동자, 농민, 민들과 시민사회  열망에 부 고, 2012  , 

 승리  함께 새 운 희망  사회를 만들어가  해 2011  9월 지 래

 같  가  책  실 는 ‘진보 통합  립  새 운 진보 당’  

건 다.

  1-2. ‘진보 통합  립  새 운 진보 당’  도 핵평 체  자

주  평 통일  실 고, 남  자본주  북  사회주  계를 어 는 인간존

, 노동존  새 운 사회를 건 는 진보 당이다.

  3. 우리는 ‘진보 통합  립  새 운 진보 당’이 북  당국  도 

평  자주  평 통일  상  인  남과 북 부 모 에 해 자주  

태도를 견지 는 당임  분명히 며, 다 과 같이 북  도 평 에 

해 다 과 같  입장  견지  것에 합 다.

  3-1. ‘진보 통합  립  새 운 진보 당’  북 에  미국과 남

 가 는 과 북  핵개  등  조  도  군사  결상태를 극복

고, 항구 인 도  동북  평 체 를 구축  여 도 핵 , 종속

 미동맹체  해체, 주 미군  단계  철 ,  평  

체, 남   군 동결과 남북상  군 축소, 동북  다자 보체  구축 등

 극 추진 다.

 3-2. ‘진보 통합  립  새 운 진보 당’  남과 북 어느 부  책

이든 도 평  자주  평 통일에 여 는 책  민주주  인권, 생태 등 

각 분야  진보  가 를 신장시키는 책  지지 지원 고, 도  장  고조

시키고 자주  평 통일에 는 책  는 당이다. 새 운 진보 당  6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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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신에 라 북  체 를 인 고 “북  권  승계 는 국민 에  이해

 어 우며  입장  야 다”는 견해를 존 다.

  4. 우리는 ‘진보 통합  립  새 운 진보 당’이 당원들  자  참

여  상  소통  일상 고, 당 운 에 있어 권주 를 극복 고 당원들이 심

이 는 민주 인 당 운  실 다.』

2) 민주노동당에  진보진  자 연 회  종합 이 그  승인  것과 

달리, 진보신당에 는 2011. 6. 26. 임시당 회를 통 여 종합  인  8월

말에 종결  는 특별결 가 이루어 고, ‘합  이견 인, (합   

이후인 2011. 6. 7. 이루어진 ○민 국민참여당  진보 통합 참여 사 시  

) 국민참여당과  통합에  입장 리, 권주  극복 등’에  2차 상 

요구를 결 다. 결과  2011. 9. 4. 진보신당 임시당 회에  진보통합 당

에  찬 견이 가결 족 인 2/3를 지 못함에 라 통합  부결 었다.

민주노동당  진보신당과  통합이 산  후 국민참여당  상   통합  

추진 나 2011. 9. 25. 당 회에  통합 이 부결 었 며, 이에 국민참여당  

었  당 회 일  취소 다.

3)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국민참여당과  통합이 부결  이후에도 진보 통합 논

를 계속 며, 진보신당  노○찬, 심○  통합진보 당 건  주장 며 

2011. 9. 진보신당  탈당 여 ‘새 운 진보 당 건   통합연 (새진보통합연

)’를 결 고, 조○  진보신당 도 2011. 10. 6. 진보신당  탈당 여 새진보

통합연 에 합 다.

2011. 10. 26. 재보궐 거를 르며 진보 진  진보 통합 논 가 다시 본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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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고,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, 새진보통합연 는 2011. 11. 20. 통합  언

며, 같  해 12. 5. 통합진보당 창당(합당) 결 를  후, 같  달 13일 거 리

원회에 등 여 청구인이 창당 었다.

4) 청구인 창당  주도  민주노동당, 국민참여당, 새진보통합연  실   

결과 통합 당  강  연 회  합    과도  강  고, 쟁  

사항  통합  거나 보  결 었다. 

청구인  과도  강  주요  내용  살펴보면, 「1. 보편  복지사회  실 , 

8. 국   독 자본에  규  강  불평등  경  개 ․폐지  내  주

도  경 체  강 , 9. 생산 단  소 구조 다원   공공  강 , 10. 독 재벌 

심 경 체  해체, 19. 규직  해결, 21. 모든 노동자  노동3권  보장, 26. 

여    강 , 27.  매개   폭 과 착취 근 , 28. 어린이 ․청소  

인권 보장, 33. 국가보 법 등 민주 도  법 폐지, 국가권 구  민주  개

편, 34. 민 주권 보장  해 당법과 거법 개  추진, 직 민주주  구 , 36. 

도 ․동북  핵 ․평 체 를 조 에 구축 고, 이  연동 여 주 미군 철 , 종

속  미동맹체 를 해체 여 동북  다자평 체  , 38. 7․4 남북공동

명과 남북 본합  신 존 과 6․15 공동 언, 10․4 언  이행  자주  평

통일 추구」등 , 민주노동당  강 과 사  내용들  포함 고 있었 나, 민주

노동당이나 재 청구인과 같이 ‘진보 인 민주주  사회’  지향  명시 지는 

니 다. 

(나) 통합진보당  강  개 과 2차 분당

1)  부 경  사건과 야권단일  여 조작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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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청구인  19  국회 원 거  후보자  결  여 2012. 

3. 14.부  3. 18. 지 라인  장 를 통  당내 경  실시 다. 청구인

 2012. 2. 23. 지 입당  자  당내 경  거공고일  6개월 동  1회 이상 당

를 납부  사람에게 거권  부여 고, 거권자는 일 ․여 ․장 인 후보 명부에 

재  후보에 여 택 식  1회, 청 후보( ○연 1명)에 여 찬  식

 1회, 개  후보 명부(5명)에 여 찬  식  5회, 략후보( ○민)에 

여 찬  식  1회 등  8회에 걸쳐 도  는 편,  법  

장 , 라인 , 우편  나 어 실시 다. 라인  경우, 거권

자가 인  자 시스 에 속 여 자신   송  인증번 를 입

 후 자신이 지지 는 를 택 는 식  이루어 다. 거결과에 

른  후보   여  , 남  짝 , 장 인 후보는 7번, 청 후

보는 3번, 개  후보는 4, 5, 6, 14, 18번, 략 후보는 12번에 각 는 식  

체 20명  번  도  다. 

경  결과,  는 41,524 ( 라인   는 36,069 ) 고, 이 가운데 일

명부 1  이○ 가 11,188 ( 라인  10,136 ), 2  이□희가 2,390 ( 라인 

 2,088 ), 3  노○래가 2,414 ( 라인  2,389 )를 얻었고, 여 명부 1  

○  5,418 ( 라인  4,898 ), 2  ○만  5,259 ( 라인  5,188 ), 

3  나○자는 4,481 ( 라인  2,955 )를 얻었 며, 장 인명부 1  조○  

760 ( 라인  702 )를 얻었다. 이에 여 명부 1 를 차지  ○ 이 1번  

번 , 일 명부 1 를 차지  이○ 가 2번  번 , 청  출  ○연이 3

번  번  각 고, 개  후보 찬 를 거쳐 ○후, ○남, ○ 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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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가 각 4, 5, 6번  번  다. 

나) 2012. 4. 11. 실시  19  국회 원 거에  청구인  7명  지역구 당

자(이○규, 노○찬, 심○ , ○희, ○ , 강○원, ○동)  6명   당

자( ○ , 이○ , ○연, ○후, ○남, ○ )를 출 다.  번 7

번 이 가  장 인명부 1  후보, 일 , 여 명부  2  이  후보, 나 지 개

 명부 후보들  당 지 못 다.

편 청구인 공동  이○희는 당  ○○  지역구 후보  나 나, 여

조작 사건  책임  지고 사퇴 고, 신 후보  나  이○규가 당 었다. 야권

단일  여 조작 사건 , 2012. 3. 17.부  3. 18. 지 2일간 민주통합당과 청구인  

후보단일 를  여 조사 과 에 , 이○희 후보를 지지 는 청구인  일부 구

원이 여 조사  여 조사 진행 경과를  후 이를 당원, 지지자들에게 

면  연  등  허  답 게 거나,   여 조사 식  허

 이용 여 일  를 다  개통 는 법  ○○  거구 지역에 거주 지 

니 여 답  자격이 없는 당원, 지지자들이 답   있게 여 경  업 를 

해  사건 , 이○희는 이  여 없  불 소처분  다.

다) 국회 원 거 종료 후,  가 부실   감시  상 인  

도 에 부 게 결 었다는 주장이 당내에  었다. 이에 라 청구

인  2012. 4. 12. 공동 단 회 를 열어   결  거에 부 이 있었는

지 여부를 조사   ‘  후보 출 거 진상조사 원회’를 구 고,  

2012. 5. 2. (1차) 진상조사 원회(조○  원장)는 청구인   후보자 경

 ‘ 체  부실 ․부  거’  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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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같  1차 진상조사결과가  다  날인 2012. 5. 3.,  후보자 경

에  이○ 를 지지 고, 거를 는 과 에  ‘이○  지지 결 회(2012. 3. 

8.)’를 주  당원들과  같  진상조사 결과  용에 는 당원들  

심   ‘4․11  승리보고  당 사  결 회’가 개 었다. 이 행사에는 이

○  원 외에도 ○희, ○연 원이 참 다.

청구인  2012. 5. 4. 국운 원회를 열어 5. 12. 개  원회  건

, 진상조사 원회 조사결과 보고  공동 단 사퇴,  명부   당 자

 후보자 원 사퇴, 신 상 책 원회 구 , 진상조사보고  일부 미  

 인 고 향후 충분히 조사  것 등  조 를 내용  는 신  상

 결 다.

라)  같   부 경  , 결과 , 청구인  일부 당원이 

라인 를 함에 있어 명모용이나 리  식  여 당내경  업 나 

당내 경  자 를 해(업 해) 다는 이  소 고, 일부에 여 죄

결이 에 라 일부 사실  인 었다. 다만  같  부 행 는 청구

인 구 원 가운데 특  나, 특  당 출신 인 들과 해  생  것이 니

라 여러 에 공통  며, 특히 명 여부가 논란이  이○ , ○연  경

우 후보자 본인  이 인 지 니 다.

2) 폭  사건 속에 러진 원회에  강 개

가) 청구인  2012. 3. ○웅  원장  고 ○  등 10명  원  

는 강 개 원회를 구 다. 그러나 ○웅이 원장직  고사함에 라, ○

이 원장  리 여 강 개 원회 회 를 주재 다. 2012. 4. 공동 단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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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출  강 개 원회  강 개 ,  구 민주노동당 강 에, 본  

구 민주노동당 강 과 창당 당시 과도  강 에 각  것이었다. 공동 단회

 결과, 당원 견   국운 원회 견 차를 거쳐 2012. 5. 12. 

원회에  차에 라 심   견개진이 이루어지도  결 었다. 2012. 5. 10. 

11차 국운 원회에 는 강 개 원회  논 를 여 “진보  민주주  

체 를 건 ” 겠다는 부분  “진보 인 민주주  사회를 실 ” 겠다고 변경 는 

등 몇몇 부분이  개 이 종  출 어 별다른 이 나 토  없이 만

장일  가결 었고, 2012. 5. 12. 원회  첫 번째 건  강 개  심 ․

결  건이 상 었다. 

나) 2012. 5. 12. 원회 회  시작 부  계속 었  원 원 변경에 

   장내가 소란  가운데 심○  공동 가 ‘진보 인 민주주  사

회 실 ’ 등  내용  는 강 개 건과 여 견이 없  인 고 

‘만장일 ’를 언 는 간 청구인  구 원 십여 명이 회 장 단상  몰

가 단상 거를 시도 고, 질 지인  당시 청구인  공동  조○ 에게 

상해를 입히는 등 폭 사태가 생 여 회 는 회 었다. 이후 2012. 5. 13.부  5. 

14.에 걸쳐 5. 12. 처리 지 못  건이 자  처리 었 며, 2012. 5. 14. ○

민, 심○ , 조○  공동 는 원회 회  결과를 면  강 개  심

․ 결  건  당 신  등  처리했다고 다. 

3) 2012. 7. 당직 거  청구인 분당

가) 원회 회  결과에 라 ○민, 심○ , 조○  공동 가 사퇴 고, 강

○갑  원장  는 신 상 책 원회가 구 었 며, 신 상 책 원회



[184/346]

는 이○ , ○연  포함   후보 14명에  사퇴를 권고 나, 이○

, ○연  국회 원 등  마 고 사퇴에 지 다.  

 청구인 소속 국회 원인 ○  1차 진상조사보고 가 허  날조 었다

고 주장 면  당내 신 상 책 원회에 여 당원 상 책 원회를 구

( 원장 ○ , 집행 원장 ○희, 변인 ○희) 다. 당원 상 책 원회는, 

원회 폭  사건과 여 ‘심○   장이 찬 토  보장 지 고 

사가 명 했 에도 모든 규  시 고 날  강행  것  합 신  

벽 게  것’이라는 입장  다.

편 ‘진상조사보고  결과에 른 후속처리  책 특별 원회’(2차 진상조사

원회)는 2012. 6. 26. 2차 진상조사결과를 며, “ 거  차  원 이 심각 게 

훼손  거” 고, “ 경 과  거 리 과 에 부  장  과 , 라인

 과 지 부  조  부실  과 ”이었다고 다. 이 결과에 해 는, 1

차 진상조사결과 는 다른 내용이 담  라인 분과 외부 용역보고 를 분 식에

  도가 드러나는 등 신뢰 과 공 에 가 있다는 이  일부 폐

  고 당내에  이 가 었 며, 국운 원회  2차 진상조사결과 

보고  채택에 여 당원 상 책 원회  ○희 변인  항 명  

다.

나) 2012. 7. 청구인  당직 거를 고, 이○  ○연  명  찬 는 

당내 신  이에 거나 입장  명 지 니  구 당권  등  들 사

이  당권 경쟁이 본격 었 며, 이○ , ○연  명에 는 입장  당직 

거 출마자들과 지지자들  2012. 6. 21. ‘통합진보당 당직 거 출마자 결 회’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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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여 내부 결속  다지 도 다.

이○ 는  결 회에  “지  시 는  단계가 니라 공  단계  나

가  당내외 종 분자  보  동  면  맞 는 승리  를 

여는 매우 차  시 인 만큼 면 돌 해야 다.”, “이번 당직 거  미는 

…… 우리 동지들이  잘 고 있는 진실과 거짓  싸움입니다.”, “우리가 공  

게임이라면 공  거라면 늘(능히) 이 니다. …… 우리는 3  에  매우 불

리합니다. 첫 번째는 가장 막강  공  ……  번째는 언 상황이 입니다. 

……  번째는 당내에도 일시 이 는 나 합법 인 권  지닌 (․)”, “이  

리는 힘  논리, 힘  동 , 힘  생 , 우리  승리  근간   우리 자

신에  믿 이며 우리 동지에  신이며 우리 스스 에  (단 ) 결단과 

지입니다.”라고 언 다. 

편 결 회에 참 여 언  당직 거 출마자들 가운데 고 원에 출마  

○희는 “ 늘부  는 ○○  ……당권   이○  국회 원  자랑스러운 우

리  동지라고 이 게 이야    있었다.”라고 언 고, 남 ○○ 지역 원장 

후보에 출마  ○주는 “경 동부  본산인 남  자존심  걸고 남 ○○구를 

국  당원  지역  만들겠습니다.”라고 언 다.  ○○시 원장

 출마  황○택  “ 는 폭 인 날   사태 탄  (․)했다는 이 만

 당권  행동 장, 당권   …… 여러 가지 인격 인 모독  지만 

언 나 굴 지 고 웃 면  가는  험난해도 웃 면  간다.”라고 언 다.

다) 청구인 당직 거 결과 신  평가 는 강○갑이 당  출 었고, 

이○ , ○희, 민○ , 천○ , 이○미가 고 원에 출 었다. 



[186/346]

청구인 원내  심○  2012. 7. 26. 이○ , ○연  명처리 건  

결  여 원 회를 소집 나, 이○규 원  외  12명  원만 참

다. 명  결에는 5명이 권 여 7명이 참여 고, 이  ○남 원이 

를 지  당법 33조에  족 인 과 를 득 지 못 여 부결

었 며(찬  6 , 효 1 ), 이○ , ○연  원직 지가 결 었다.

이에 이○  ○연  명  해  당원들과 당직 거 당 자들  2012. 8. 

10. 당직 거  과를 리 고 향후 진  등  논  여 ‘진실승리 거

책본부 해단식’  주 다. 이○ 는  모임에 참 여 “진보당 사태는 권

 쟁취   진보  민주주 자들이 싸우는 계 쟁이며 본질에 는 명

과 명  열  쟁입니다. 명이냐 명이냐, 열  쟁에 는 간

이란 없는 것입니다. 여 에 간지  운운 며 충역  자행 는 것  (․) (개량

이며 본질에 는) 회주 입니다. 근 양  는 일부 자주  갈지자 

행보는 결  우리 이 닙니다. 근 거부 ,  명소동  당권 찬탈  

획책  종 주 자들  모략쿠데타이며, …… 민주당 2 를 만들겠다는 략이 

있다고 니다.”고 언 고, “첫째, 가장  자주  조직  입장  일체시키

는 행동   사업  강 해야 합니다. …… 째, 엇보다도 당  주체역량 강

사업에 차를 가해야 합니다. …… 이를 해 5  략사업에 집 해야 니다. 

첫째는 엇보다도 계   해야 합니다. 째는 …… 략  지원 근거

지를 고히 립해  해당 지역 근거지에 주 지를 건 는 것이 매우 요합니

다.  번째는 핵심역량  구축 고, 그리고 엇보다 차  핵심, 특히나 지  운동

이 상당히 고 었습니다. …… 째는 당원 심   상 게 강 해야 



[187/346]

다고 니다. …… 들  개인( 획)탈당, (․)운동  분쇄 고, 당원 사 쟁  

극  개해야 다고 니다. …… 째는 …… 국  돌 해야 다고 

니다. …… 극  후보  주도   에 주요   

힘있게 등장 는 상 고 신속  조 가 드시 지  개해야 다고 니다. 

…… 다 번째, …… 보 쟁, 보 쟁에  말 입니다. …… 당사  보 쟁

 상 게 강 해야 합니다.”라고 주장 다.

 라) 이○ , ○연 원 명 건  부결  러싸고 당내 갈등이 어진 가운

데, 이○희는 2012. 9. 3. “5월 12일 원회에  일어난 폭 사태가 많  당원들과 

국민들  실망  했다는  게 들입니다. 그 직후 시작   침

과 근신  그 사태에 해 종책임  야 는 에 있  가 취   있는 소

 조 습니다. 당시  사태에 해 당원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.”라는 

자회견  나, 강○갑, 심○  등 이른  신  분 는 들  

분당  결 고, 2012. 9. 7. 강○갑  주재 에 원 회를 열어  국회

원인 ○ , ○ , ○후, ○남 원  명  통과시키는 이른  ‘

명’  다. 

2012. 9.경 강○갑, 권○ , 천○ , 이○미, 천○ , 강○원, 노○찬, 심○ , ○

민, 조○  등이 청구인  탈당 고, 탈당  노○찬, 조○ , 심○  등  심

 2012. 10. 21. 진보 당(  당)이 창당 에 라 청구인  실질  분

당 었 며, ○ , ○ , ○후, ○남 원  진보 당에 입당 다.

(다) 분당 이후 청구인  동과 진보  민주주  강

1) 2012. 10. 청구인이 실질  분당  후  청구인  3차 진상조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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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 는 라인 거에 내재 어 있는 시스 상  (본인 인  어 움)에도 불

구 고 체  경 이 상  이루어 다는 결  내 다.

2) 2012. 12. 18  통  거에 청구인 후보  출마  이○희는 진보  권 

체, 리  연 공 국 건  등  공약  내 웠 나 도사퇴 다. 

청구인  「 18   책공약해 집」에 면, 청구인  리 연

 주장 는 이 에 여 “6․15 공동 언 2항에  연합  낮  단계 연  공

통 에 해  통일  추진  합 ”했 나, “남과 북  체 가 다르고 추구

는 가 가 다른  감 면 연  지향  갖는 통일 과 이 실 이고 합

리 ”이  이라고 명 고 있다. 청구인  3단계를 거쳐 ‘ 리 연 공 국’

 건  것  주장 는데, 청구인  주장에 르면, 1단계는 남북각료회  격

 민족 원회가 여 10․4 언  면  이행 는 시 , 민족통일

구(COREA 원회)를 립함 써 1단계가 다. 2단계는 민족통일 구를 

심  통일   실질  를 는 시 , ‘통일헌법 , 국  마 , 단일

국  단일  엔가입’  등  고 는 시 이고, 연합  낮

 단계 연 가 공존 다. 3단계는 남북  통일헌법  고, 연 부

를 구 여 단일국  엔에 가입함 써 통일  는 시 이다. 

3) 2013. 2. 청구인  당직 거를 통 여 (통합 후) 2  고 원회 체 를 구

축 다. 이○희가 당  후보  단독 출마 여  출 었고, 5명  출  

고 원 거에는 ○희, 이○희, 민○ , ○ , ○ 가 출마 여 모  당

었다. 그 외 농민 부 에 ○권, 노동 부 에 ○ 이 추천 어 고 원  인

었고, 당  이○희는 원회 인  거쳐 이○규를 책 원회 장에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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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 사 장에 각 임명 다. 재 책연구소인  □□연구원  원장  이○규

가, 부원장  ○ 이 맡고 있다.

4) 청구인  당원들이  강 에 여 충분히 인지 지 못 고 있다고 보고, 

당원 원회( 원장 ○ )를 통 여 당원  강 를 다. 이에 당원

원회는, 2013. 6. 평등과 장 평등에  당원 만이 규 어 있는 

행 당규를 개 여 강  그램  편 는  마 나, 당규 개

에는 이르지 못 다. 

편 당원 원회는 당 간부들  상   강연과 강  여 

‘간부 ’를 획 고, 일부 시도당에  실시 다.  당원 원회는, 

이○엽  책 원회 장, 장○  □□연구원, 손○목 ○○   책 원, 곽

○  ▷▷연구소 연구원, ○  ○○   를 ‘   진보 당  과 ’ 

과목 강사 , ○ , 이○엽, 이○훈, □진, ○ 를 ‘통합진보당  강 책’ 과

목 강사 , 그 에 ○ , 민○ , ○민, ○란 등  택과목 강사  는 

그램과 강사진 구  만들었 나, 2013. 8. 이후 청구인 당내 사  당원

원회  동  단  상태다. 

청구인  당원 원회가 2013. 6. 21. 채택  강   「통합진보당 

강  이야  20  20답」에 르면, 국 민주주  실 , “삼권분립, 거진행, 

법 주 = 식  민주주 ( 보  민주주 ), 그러나  민주주 =미  민주

주 ” 인 면, ‘진보  민주주 ’는  스펙트럼상 사민주 (사회민주주 )  

사회주  간에 고, 사민주  내용  거  포 는  높   민

주주  자본주  극복과 연합연  통일  지향 는 것이라고 다. 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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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3  본 인 ‘자본주 부  생  계 , 외 (미국) 부  속  

, 민족 분단 ’를 해결 는 것이 강  과 이며,  민주  강 , 자주  

강 , 자주통일 강 이라 다고 명 고 있다.

5) 청구인  2013. 6. 30. 책당 회를 열고 “통합진보당이 추구 는 새 운 사

회는 진보  민주주 가 실  사회”임  언 며, 같  날 개  당헌 

에 , 청구인  “진보  민주주   래 자주  평등, 평  통일, 민주  민

생, 생태  평등  고  가  추구” 다고 면 , 스스 를 “국민이 주인 

는 진보  민주주  사회를 건   강 과 책  가진 책 당”이라고 규

다.

(8) 내란  사건

(가) 사건  경

1) 남북 계 장

북  2012. 12. 12. 탄도미사일  이용  장거리  ‘ 명  3 ’를 사

고, 2013. 1. 23. 국 연합 보장이사회  북  사 규탄 결  여 

“ 계  핵 가 실  에는 조 도 핵 도 불가능 다는 종결  내

며, 미국  재  에 처 여 핵억  포함  군사  질량  

 강 는 임  리  조 들  취 게  것”이라고 다. 나 가 

북  2013. 2. 12. 3차 핵실험  실시 다. 

미 양국  2013. 3. 1.부  4. 30. 지 미연합 동훈  ‘독 리 연습’  실시

며, 북  2013. 3. 5. 조 인민군 고사 부 변인 명  통해 ․미 키 리졸

 훈 이 시작 는 2013. 3. 11.부  ‘  폐 ’를 언 다. 미 양국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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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3. 11.부  11일간 키 리졸  훈  실시 며, 2013. 3. 22. ‘공동 국지도  

계획’  립, 효시 다. 

북  2013. 3. 26. 인민군 고사 부 명  통해 미국  B-52 폭  도 

개 등과 여 “① 나라  자주권과 고 존엄    우리 군  인민

 단  지를 실 인 군사  행동  과시 게  것, ② 이 시각부  미

국 본토, 이,  등 미군 지들과 남조   그 주변지역  모든  상 들  

타격 게  략미사일부  모든 포병부 를 1  근 태 에 진입” 등  언

고,  2013. 3. 29. 인민군 고사 부 작 회 를  소집 여 “① 미

가 모  불 질  다면 미 본토  이,   태평양 작  구  미

지들, 남조  주 지들  사 없이 타격  것, ② 략 들이 사격 상태에 

들어갈 것, 명 만 내리면 첫 타격  모든 것  도 없이 잿가루  불태워 버릴 

것” 등  지시 다. 나 가 북  2013. 3. 30. 당 ․ ․단체 특별 명  통해 ‘북남

계가 시상황에 돌입 다’고 고, 2013. 4. 5. 외  통해 평양주재 외

국 사 등에게 쟁 임  신변  보장  어 다며 출북 권고 시지를 

달 며, 2013. 4. 9. 조 시 태평양평 원회 변인 담 를 통해 “ 도에

 쟁  면 이  것임. 주  외국인들  신변  해  것”  통지

다. 

부는 2013. 4. 11. 북 에 에  해결  고, 진 국 부장  

2013. 4. 15. 국회 국 원회에  ‘북 이 면  일 키 는  징후는 나타나

지 고 있다’고 언 며,  통일부 변인  ‘우리 부는 본  북

이  장  나  자신이 는 이야 를 충분히 라는 입장’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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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다. 그리고  존 리 미국 국 장  2013. 4. 12. 북  국  

를 조건  북 과  를 다.

북  2013. 4. 16. 미국    여 외  변인 담 를 고, 

2013. 4. 22.에는 ․미   논평  며, 2013. 4. 30.경에는 3. 

26. 했  1  근 태 를 해 고 단 미사일  철 다. 그러나 북

 2013. 5. 7. 해 5개  불 다  만들 것이라고 고, 2013. 5. 18.부  5. 

20. 지 북 , 동해  일 에 단거리 사체 5 를 사 다.

2) 청구인  남북 계   

2012. 12.경부  북  장거리  사, 3차 핵실험 등 쟁 가 고조 자, 

청구인  2013. 3. 6. 당  이○희  “ 도 상황   명”  통 여 

‘ 쟁 , 평 체결, 북 재  군사훈  단, 즉각 인 , 부  북특

사 견, 각계각 에 평 소’를 주장 면  키 리졸  훈 이 시작 는 2013. 

3. 11.경 후를 ‘ 국 쟁 이후  쟁 상황’  진단 다. 2013. 3. 18. 

고 원회에  고 원 ○희를 ○○단 단장  임명 여 평 를  

자회견, 1인  시 ,  불집회, 명운동 등 운동  극  

개 고, 2013. 4. 10. 청구인 당  이○희는  자회견  통 여 ‘북  미

사일 시험 사 등  군사행동  지 말고, 국과 미국, 일본도 면   

 있는 군사  자  것, 근  부  마 부는 북에 즉각 를 

 것, 부는 민간  시도라도 보장  것’ 등  구 다. 

그 후 2013. 4.경부   본  같이 도 쟁 가 감소 자, 청구인  

2013. 4. 15. 고 원회 회 를 통해 ‘ 미당국이 존  재   일변도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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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트랙 조  출구 략  모색 고 있다’고 진단 고, 시민걷 , 

평  1인 시   10만 명운동  계속 진행 면  에스엔에스(SNS) 라인 , 

불집회 등 평  행동 재 , 국민행동과 함께 평 언 집  개 등  

 추진 다. 그리고 청구인  2013. 4. 25. 고 원회를 통해 ‘4월 들

어 새 운 결 양상이 펼쳐지는 상황에 맞는 새 운 평  해법  우리 당이 시

는 것이 요함. 특히 북미 모  조건  러싼 열  외  펼 는 상

황에  우리  평  해법  요   미  향  가질  있 ’이라고 상

황  진단  후 통  미에 즈 여 상황에 맞는 평 스  

고, 부가 미국  득 여 북미 , 국면  열 것  는 등 진  

평 운동  실행 며, 고 원회 워크샵  5. 12.부  1  2일  진행  는 

등 이   쟁  상태라는 인식  다.

청구인  2013. 5. 6. 고 원회에  ○○단 단장  민○  자주통일 원장

 변경 는 등 ○○단 심  조직태 를 재 고 실천  개  

면  SNS 라인 동, 보 동 사업, ‘4자회담 종 언’, ‘평  체결’  

 획사업, ‘ 쟁  평 실  국민행동’과  연 사업 등  계획 고, 5. 20.

경에는 고 원회에  “6-8월 쟁  평 실  사업계획”과 여 ○○단 재

조직, 당원 평 통일  운동 진행, ○○단 가입  토  구축   사업 진행 

등 같  해 8월 지   사업계획  우는 등 그 부 는 ․장  계획

 립 ․실천 다.

3) 2013. 5. 10.과 5. 12. 경 도당 ․ 직 당직자, 당원 모임

가) 2013. 5. 10. 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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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5. 10. 22:00경 약 130여 명  청구인 경 도당 ․ 직 당직자들과 당원들

 주시에 있는 ○○ 청소 원에  강연회 명목  모임  가 다(이  ‘5. 

10. 모임’이라 다). 

이 모임에  사회를 맡  청구인  경 도당 원장인 ○열 ,  “  

다른 건 모  생략 고 이○  님 모  말  듣고 그리고 사 에 토 과 그

리고   시간이 있었 나 부득불 늘 이○  님  말  듣고 

늘 체 일  마 리 는 것 ” 겠다고 공지 면 , “여 히 쟁  가 가

지지 고 있는 것이 실”이라고 면  “평 를 라는  민족  단합  힘이 

모이고 모여  결국 우리 체 도에  침략  이 내고자 는 국  야욕

에 맞  싸울  그것(평 )이 가능” 고, “조국  어 나 벌어지고 있는 우리 

미 결  승리  결속시키  해  민족주체 역량  도  우 를 보장해야 

는 당면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게 요구 고 있는 이런 에 우리가 

 떨쳐나  것  결 ” 자고 언 다.

이○ 는 강연자  참 나, “ 재 2013  우리 도  는…… 쟁이

여.”, “ 재 조  우리 조 도   는 명과 명  가르는 매우 요  

시 라는 것  우리 국민들이 히 야 다.”, “ 늘 이 자리는 를 강연

러  것이 니라 당면 에  우리가 엇  고 엇  싸울 것인가 그 결

를  해 습니다. 날  다시 잡  다시 만나  그 게 마감 는 것  

신 겠습니다.”, “ 늘 이 자리는 ( 이 울 ) 지난 작  당 사태에  훈과 

결 , 새 운 진  도모 는 자리가 니라  번도 없었  60  이래에 해  이후

에  나가 는 조    역사에 우리 민족  새 운  ( 이 울 ) 새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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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결 는 를 우리가 어떻게 고 맞이 에  명  결 를 다지

는 자리 다 그 말입니다. ○래 (지 원 는 지  는) 자  는 거야 지 !”, 

“갑자  시간이 다시  거나 소집 이 떨어지면 말 람처럼  식간에 

시라. 그게  가 요구 는 우리  생 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면  

풍  는 데  실 라는 것  히 억 시라. 이는 고 지 마

시라고. 쟁 에 이를 데리고 가는 일  없지.”, “우린 시가 니라 쟁이라

고. 3월 5일자 조 인민군 고사 부에   효 했다고.  

효 다는 것  쟁인 거라고. 그 쟁이 존 쟁과 다른 태  나타날  있다

는 것  히 억 시면 좋  것 같 . 얼굴 보는 걸   마주 는 걸  강 를 

신 겠습니다. 다시 시다. 고맙습니다.”라는 언  모임  마 고, 본격 인 

강연  진행 지는 니 다.

나) 2013. 5. 12. 모임

2013. 5. 12. 22:00경 울 마포구 ○○동에 있는 ‘○○ 사회 강당’에  다시 

모임이 개 었는데, 이 모임에는 5. 10. 모임에 참  130여 명 부분이 다시 참

다(이  ‘5. 12. 모임’이라 고,   모임  합 여 ‘이 사건 모임’이라 다). 

모임  ○열  사회  진행 어, 이○  강연, 강연에  질 답, 권역별 토

  토 결과 , 이○  마 리 언, ○열  언   진행 었다. 5. 

12. 모임  구체  언  요  부분  청구인  동에  단 부분에  살

다.

4) 보자 이○  보 경  사건 진행 경과

편 이○  1999  민주노동당 창당 인  참여  이래 민주노동당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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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 당원  2005 부  2012 경 지 원  동  , 2012. 9.경

부  2013. 7.경 지 청구인 경 도당 부 원장 ○   청구인 당 원

인 ○근과 여러 차 에 걸쳐 토 , 습 등  는 모임  가 다(이  ‘3인 모임’

이라 다). 3인 모임  사회단체 등 사업 동에 여 토  거나, 이○ 과 

○근이 ○ 부  미리 달  습 를 마  북  작 헌   등

에 여 소감  고 이를 공 는 태  진행 었다. 

이○  2010. 5.경 국가 보원에 자신과 ○ , ○근 등 청구인 소속 당원

들 일부  동  보 면  3인 모임 동이나 이 사건 모임 등 청구인 자들

 동  녹 는 등 국가 보원  사 진행에 조 다. 2013. 8. 28. 국가 보

원  이○  원실에  색  시작  내란  사건 사 진행이 공개

었고, 검사는 2013. 9. 말경 이○ 를 롯 여 5. 10. 모임 는 5. 12. 모임에 참

 ○열( 청구인 경 도당 원장), 이○ (구 민주노동당 경 도당 노동

원장, □□시 사회 경 지원 장), ○ ( 청구인 경 도당 부 원장), ○근

( 청구인 당 원, ○○ 료복지 사회 동조합 이사장), 조□원(구 민주노

동당 경 도당 남시 원장, ◇◇연구소 ), ○래( 청구인 경 도당 부 원

장)를 내란 동, 모죄  국가보 법 죄  ○○법원에 소 다. 

1심 법원  이○ , ○열에  내란 동, 모  국가보 법 (찬양 ․고  

등)과 나 지 고인들에  내란 모  국가보 법 (찬양 ․고  등)   모

 죄  인 고, 고인 이○ , 조□원  일부 국가보 법  에 여 

죄를 고 다(○○법원 2014. 2. 17. 고 2013고합○○등 결). 

그러나 항소심 법원  1심 결  내란 모  에  죄부분  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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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여 죄를 고 고, 이○ , ○열  내란 동과 고인들에  국가

보 법   죄  단 여, 이○ 에 여 징역 9 과 자격 지 7 , 

○열에 여 징역 5   자격 지 5 , 이○ 에 여 징역 4   자격 지 4

, ○ , 조□원, ○래에 여 각 징역 3   자격 지 3 , ○근에 여 

징역 2   자격 지 2  고 고, 1심 결 죄부분에  검사  항소를 

각 다(□□법원 2014. 8. 11. 고 2014노○○ 결).

2014. 8. 14. 검사  고인들 모  상고 여  사건  재 법원에 계속 이다

( 법원 2014도○○). 

(나) 내란  사건에  청구인  

1) 청구인  2013. 8. 28. 이○  원실  색 직후 ‘국 원 내란 모조작과 

공 탄  규탄 책 원회’를 결 고 내란 모 사건  국 원  공작이자, 조

작 사건이라는 주장  다. 이 사건 모임  격에 여 청구인  2013. 8. 30. 

변인 리  통 여 “ ○열 통합진보당 경 도당 원장이 도당임원들과 

여 소집  당원모임”이라고 고, 청구인 변인실에 는 2013. 9. 2. ‘당시 모

임  경 도에  당직자  극 인 당원들  상  는 공개행사 며 이

○  원  강사  었  뿐이다.’라고 고, 같  날 국회에  국 시도당 

 지역 원회 원장들  ‘국 원 내란조작 규탄  체포동  본회  ’를 주

장 는 시 를 다.  청구인  2013. 10. ‘국 원 내란 모조작사건 진실보

고 ’를 간 여 그간  주장  복 고, 청구인 원내  ○ , 국회 원 

○연, 이○규는 2013. 11.경 내란 모 등 사건이 부에 여 조작 었다는 취지

 언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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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편 청구인  이○희는 2013. 9. 4. 자회견에  이 사건 모임  강연에 

여 “ 당  주요 직책  맡  사람들에 해 는 그 말도 신 고 진지  것  

요구 습니다.”, “ 당  거운 책임에 욱 겠습니다.”라고 히면  공직

자, 당직자  부  언이었  다.

3) 청구인  2013. 10. 30. 경  ○○갑 지역 국회 원 보궐 거에  내란  사

건  사를 는 ○규를 청구인 후보  공천 고, 내란  사건 1심 결 

이후인 2014. 6. 4. 지 거에 이 사건 모임 참 자  인 사항이 인  사람들 

 33명  지 원 후보  공천 다.

4) 이○희 는 내란 모 사건 2심 결이 있  후 이른  ‘ (RO)’라는 지

명조직이 인 지  과 내란 모죄가 인 지 다는  강조 면  

청구인에  부당  탄 이었다고 규 고 국가보 법 죄에 불과 다는 

견  명 다.

5) 청구인  이 사건 변 에  5. 12. 강연  북 미사일 사에  ,  

 등  일부 참 자 언  청구인  공식 입장과 다르고, 강연에  사용  말

도 공당  자들  언어  부  것임  명 다고 다. 

다. 청구인  목 이나 동  민주  본질   여부

(1) 청구인  목  민주  본질   여부

(가) 청구인  강 상 ‘진보  민주주 ’  미

‘진보 인 민주주  사회’ 건  명시  청구인  재 강  2012. 5. 12. 

원회에  만장일  결  개  것이다. 폭  사건  생  원회에

 구체  심 나 토 이 이루어지지는 나, 강  개  마 는 과 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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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당   주체들  합 에 여 구  강 개 원회  논   작 , 당

내 견 차를 거쳤고, 2012. 5. 10. 국운 원회에  심 를 거쳐 만장일

 원회 건 상  결 므 ,  같  강  개 이 당내  합 에 

지  것이라고 볼 는 없  것이다.  청구인  2013. 6. 책당 회에

 “통합진보당이 추구 는 새 운 사회는 진보  민주주 가 실  사회”임  재

차 인 는 언    있다.

1) 진보  민주주  추구  경이  청구인  실인식

가)  살   같이, 민주노동당 책연구소인   연구소는 민주노동당  

2011. 6. 개  강 과 여 ○엽, ○ 이  「21  진보  민주주

」를 간 다. 이 책  민주노동당이 ‘진보  민주주 ’를  사회 내지 체

 추구 게  경  우리 사회  실에 여, 신자 주  종속국가  

모습  보이고 있고,  ‘87  체 ’  계를 노 고 있다고 보 다. 

청구인도 인 는  같이, 청구인이 추구 는 ‘진보  민주주 ’가 민주

노동당이 2011. 6. 개  강 에 도입  ‘진보  민주주 ’  동일  것인 이상, 청구

인   같  민주노동당  실인식  공 고 있다고  것이다. 

나) ‘신자 주 ’는 고  자 주  개  새롭게 해 여, 국가권  시장개입

 내포 는 자본주  실 를 지 고 부역  축소  시장원리  

를 본 향  는 입장, 는 1970  말에  1980   미국  이건 통

과 국  처 상이 집권 이후 추진  경 책 내지 책  일 노  지칭

는 말  리 사용 고 있다. 

늘날 사회 실이나 체 를 고, 근함에 있어 신자 주  향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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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게 평가 고, 신자 주  인 여  사회 ․경  갈등이나 불평등에 

여 를 는 견해는 우리 계나, 권에  게 견 고 있다. 그 

가운데는, 신자 주 는 우리 사회 다  구 원  합 에 여 자생  

 것이 니라 외부 부  주어진 것이라는 견해, 신자 주 가 사익  실 과 사

 역  극 를 강조 고 공  역  소 는 것  심 가  함 써 

민주주  존립  해체 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견해도 존재 다.

즉, ‘신자 주  종속국가’   는 민주노동당과 청구인만  독창 이고 

새 운 주장이 니며, 우리 사회에 존재 는 여러 논  에  동  용

 결과라고 볼  있다.

편 이러   1980  사회구 체 논쟁  통 여 다 어  우리 사회  

실과는 분  를 달리 는 것이다. 당시  논쟁이 주권  소재  생산 단  

사 계를  실  분  것이라면, 민주노동당과 청구인  주권  소

재에  고 있지 다. “ 국  신자 주 는 내부 과 이 니라 강

 이식  ‘종속 ’  근본특징 ” 다는 주장이 민국이 독립  주권국가임

 부 는 취지라고 볼 는 없 며, ‘신자 주 ’  를 지 다는 것  시장 

근본주 에   그 탕에 있는 자본주  실  이미 인 고, 

는 것이다. 

다) 1987  6월 항쟁  “ 통  직 를 핵심  는 민주헌법  탄생시 고, 

 민주  시 를 열어” 놓 며, “단 히  민주 에 그 지 고 경

 민주주 를 ”시  이 과는 다른 새 운 , 경 , 사회  양식이 자리 

잡게 었다는 민주노동당과 청구인  (「21  진보  민주주 」)  우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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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에  리 들여지고 있는 평가  일 다. 그러나 민주주 를 태나 

도, 법  면에  근 는데 그 지 고, 민주주 를 통 여 구 고자 는 

목  가  면에  라본다면, ‘87  체 ’가  이상 민주주 에  고민과 

찰  요구 지 는  민주주 를 구 다고 볼 는 없  것이다. ‘민주

 이후’ 는 ‘포스트 민주 ’ 시  민주주 는 어떠 여야 는가, 이를 여 

어떠  들  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는  식  재에도 계속 고 

있고,  계속 어야 다. 

민주노동당이나 청구인이, 미지 종속 계가 지 며, 국내 료

구  시즘  속 과 국가보 법 체 가 그  작동 면  민주주   가

막고 있고, 1997  12월 거에  여야 권 체가 이루어지고 민주 이 권  

장 는데 공했지만 낡  득권 들이 갖고 있는 특권구조를 척결   없었

다고 주장 는 것(「21  진보  민주주 」)  87  체  계에  나  

 이해   있는 것이다. 

차  식  민주주 를 뛰어 어 실질  내용  민주주 를 보장 고,  

민주 를 뛰어 어 경  사회  민주 를 달 며, 자 주  부르주  계

 계를 뛰어 어 민 들  21  진보  민주주  요구를 담 내는 것이 21  

진보  민주주  이 과 체 라는 주장(「21  진보  민주주 」) , 국민  

 사결 과 에 주도  참여 고자 는 당  민주주  지향에 

 주장일 뿐, 이미 도  에  민주주  가 를 폄훼 고, 부인 는 

것  니라고  것이다.

라) 청구인  ○ 이 2007. 10. ‘ 국사회 격과 변 략에  토 회’에  



[202/346]

 (「 국사회  격과 6․15시  변 운동  향」)에  “ 국사회는 식민

지 자본주  사회”라고 언   들어, 이를 청구인  실 인식과 동일시

고 있다. 

그러나  토 회 당시 ○  입당 지 얼마 지 니 고, 어떤 당직도 맡

고 있지  평당원  당내에  향  행사   있는 에 있지 

므  ○  말  곧 민주노동당  견해  같이 평가  는 없다.  ○  

이 사건에  국사회 실에  자신  인식 변 에 여, ‘식민지라고 규

는 것  주권이 없다는 것이고, 국이 식민지 사회라면 국  헌 체 가 미

다는 것인데, 그러  헌 체  내에  합법  집권 다는 것  모 이라고 

단했고, 식민지 규  이미 시  낡  규 이 었다고 단 다.’는 취지  증

언 다. ○ 이 민주노동당에  당직  맡  본격  동  시작  이후 작

 들, 특히 ‘진보  민주주 ’에  들에  국사회  격  사  부

분들  내용에 추어 보면, ○  증언  신 이 있다고  것이고, 자 스스

 “낡  규 ”이라 말 고 있는 과거  에 여 늘  청구인  실 인

식  논  는 없는 것이다.

2) 진보  민주주  특징, 주요 책

가) 청구인  강   내용  “진보 인 민주주  사회”에 여 다 과 

같이 명 고 있다(「강 해 자료집」).

첫째, 계를 드러내고 있는 자 민주주 를 쇄신 는 다양  진보 인 민주주

 이 들    민주주  체 , 가 는 다양  진보  이 들에는 

사  소  시장  게 통 는 등  공통 이 있다. 째,  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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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체  민주주  체 , 특권 에  권  독 구조를 타 고 민 들이 

권  직  장 고 통   있는 새 운 민주주  체 이다. 째, 종

속 신자 주  체 를 극복  새 운  경 체  외자주도, 출주도, 재벌 

심 경 체 를 타 해, 내자주도, 내 주도, 소 업 심  경 체 를 재편

는 것이 그 핵심목 이다.

나) 청구인  진보  민주주  실   5개 분야 강 책  다 과 같다

(「진보  민주주  강 책해 」).

첫째, ‘주권회복’과 여, 불평등  미동맹  해소[ 미주 군지

(SOFA) 개폐, 미상 조약 폐지, 주 미군  단계  철 , 핵우산 등 군사 책 

폐 , 미군 지 ], 불평등  과 조약( 미FTA 등) 개폐  역질  

립, 국 자본  변동  억 , 외국자본이 장  간산업( , 통신, 통, 에

지, 공공 스 등) 공 업  경 주권 회복, 내  장 책 추진, 조 개

 소득재분  실   민  , 농산  국가 매  등 식량주권 립

 추구 다. 

째, ‘민 주체 민주주  실 ’과 여, 국가보 법 체  타 , 특권권 구조 

타 (법조 개 , 경찰 개 ), 역사  우 , 당 도  거 도 개 (  결

 도입 등), 직 민주주  , 재벌 주 경 체  해체  경  민주 , 소

업과 사회  업 등    소 구조 다원  민 주도 경 체   등  

추구 다. 

째, ‘ 도 평  자주 통일실 ’  여, 평  체결  통  도 평

체  구축, 체 공존  통일 실 , 남북경   통  통일 경 체 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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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  추구 다. 

째, ‘민생 5  과  해결과 사회  평등 실 ’  해, 노동존 사회 건 ,  

공공  실   상 체  구축, 공공 료 심  상 료 실  등  추구 다. 

다 째, ‘생태  지속가능  사회 실 ’  여, 개 주  청산  생태  국

가 리 체  도입, 탈핵 2040  실   지역 분산  재생가능 에 지 체  , 남

북 경공동체 구축 등  추구 다.

3) 진보  민주주  구체  내용

가) 민 주권

ⅰ)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

우리 헌법 1조 2항  “ 민국  주권 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  국민

부  나 다.”고 여 국민주권주 를 천명 고 있는데, 이는 국가권  근원과 

주체는 국민이고, 국민만이 국가권 에 당  부여   있다는 것 , 공권

 구 ․행사 ․통 를 지 는 우리 통 질  본원리(헌재 2000. 3. 30. 99헌

113)이며, 민주  본질 를 이루고 있는 핵심  요소 가운데 나이다. 

 민주국가에  국민  헌법  고, 국가권  창 여 민주  당

 부여 며,  사결 과 에 참여 여 국가작용  민주  조  뿐만 

니라 궤도를 벗어난 국가권  심 는 주권  권리를 행사 다. 이는 우리 헌

법  핵  지 인 인간  존엄과 가  이를 심  는 본권 보장  토

이 도 다.

헌법재 소는 “지 지 우리나라  헌법체 에  국민주권  실질 인 

국민주권 이 지 못 고 식 인 국민주권  합리 는데 공헌 며,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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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 민 를 실  는  이 지 못 고 민  동떨어진 

권  자 , 독단  행사만  합리 는 근  에 르고 있는 이 

지 다.”고 보고, “ 권자에게 사회 에 부 해 갈  있도  주권  행사를 

실질    있게 도  권리를 보장 여 새 운 질 를 해 갈  있

게 는 것이 우리 헌법상  국민주권  실질 는 것이며, 우리 헌법 과 본

 원 에 부합 는 것”(헌재 1989. 9. 8. 88헌가6)이라고 여 국민주권  실질 를 

강조   있다.

ⅱ) 청구인이 주장 는 ‘민 주권’

① 청구인  강   “일 는 사람이 주인  상  향 여”라는  에 

청구인  “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일 는 사람들  요구  이해 계를 

고 변 는 당이며 그들  지  힘  모  일 는 사람이 주인이 는 상  

열어나갈 것”이라고 고,  “일 는 사람이 주인 는 자주  민주 부를 우고, 

민 이 경  사회  등 사회생   진  주인이 는 진보 인 민주

주  사회를 실 겠다.”고 규 고 있다. 나 가 청구인 당헌 2조는 “우리 당

 민족자주, 민주주 , 평 통일  실 고 민 이 주인 는 평등 상 건  목

 다.”고 규 고 있다. 이는 청구인이 ‘일 는 사람’  당이자, ‘일 는 

사람(민 )’이 주인  새 운 사회를 꿈꾸는 진보 당이라는 (「강 해 자

료집」), 청구인  궁극  목 를 나타낸다. 

청구인  ‘일 는 사람’  미에 여, 국민 체를 지칭 는 것  니고, 특

권 지 계  외 고 사회 과 역사  진보에 여 는 사람들인 ‘민 ’  지

칭 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(「강 해 자료집」). 나 가  억 당 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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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 탈당 는 모든 계  계 , 보다 복합 이고 다양  태  이해

 요가 있 며, 인구  95% 이상이 민 이라고도 다(「21  진보  민주주

」). 

 청구인 , “민 주권 개  구  인민주권 개  참조 면 도 그 개

 그  용  것이 니라,  사회  구 원 내부에 존재 는 계  이해

계   인 고, 그  인해 사회 구 원  주권  동일  것이 

니라 계 , 계  처지  입장, 이해 계에 라 분열 고 충돌 며  

립  에 어떤 계  계  이익  심  주권 를 근 느냐에 라 

주권  내용  격과 그 실 법에  차이가 날 에 없고 그런 면에  우리 사

회에 는 특권  지 계 과 그에 는 민 ( 다  국민 )  주권이 

 립  에 민  이익  심  주권 에 근해야 다는 견해”라

고 주장 다(「21  진보  민주주 」). 

주권  주체인 국민  체 국민이지만, 이는 추상 인 것이다. 실  국민

 나 나 구분 는 인격체   통일  실체를 가지거나 단일  사를 

가지고 있지 다.  국민  사회  다양  공동체에 첩  속 여 있

며, 개개인  개 과 사상, 그리고 각자가 속  공동체  망과 신에 라 동

는데, 개인과 그 개인이 속  여러 공동체  생각이나 이익  경우에 라  모

고, 충돌 다. 

우리 사회에 존재 는  같  다원  갈등구조를  살펴보면, 민 주권에 

 청구인  주장 , 사회  갈등  해소 는 과 에  부당  특권  행사 는 

몇몇 사람이 니라, 다  국민들  입장에  그들이 실질  주권 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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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행사 여 국가  사결 , 국가권  창   통 에 참여   있도  여야 

다는 미라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. 

청구인  “민  주권과 소  지 들  경  특권  공존   없

다”고 보고 있 나, 청구인이 “  립” 다고 본 것  민  ‘주권’과 

소  ‘ 경  특권’이다(당내 자료 「21  진보  민주주 에 

여」). 나 가  평등 구조를 립 고, 주권  독 상  타 는 것  목

 는 것이 민 주권이며, ‘  자주권 실 , 평등  구조  립, 직 민

주주  구 , 료 구  민  통 장  구축’이 민 주권  4  본요소라는 

청구인  주장(당내 자료 「21  진보  민주주 에 여」)에 추어 보

면, 청구인이 ‘특권  지 계 ’ 는 ‘소  지 ’  자 그  ‘ (敵)’  

이해 여 그들  국가 사결  과  참여를 고, 그러  상태에  이루어진 국

가 사결 이 당 다는 주장  고 있다고 보 는 어 다. 다만 독 어 는 

니 는 주권  독 는 특권  상이 존재함   이를 타 다는 미  이

해  뿐이다.

청구인 , “ 식 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언 고 있지만 실질

는 특권 들이 주권  독 는  국민주권원리  계를 타 고 

일 는 사람들이 경  주권  실질  향   있는 민 주권원리”  구

 주장 고 있 며, “통합진보당  자본가 계  부 고 거부 지는 는다.”

는  히고 있다(「강 해 자료집」).  청구인  “민주주 는 평등  

거권과 거권  본요건  다.”고 보고 있다(「진보  민주주  강 책

해 」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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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종합 면, 청구인이 주장 는 민 주권 , 청구인이 주장 는  같이 

주권  주체  추상  국민  범 에  ‘특권  지 계 ’ 는 ‘소  지 ’

 는 것  볼  없고, 지 껏 ․경  권 부  소외  계 ․계

 주권  권리를 실질  보장 겠다는 취지라  것이다.

② 청구인  “우리 사회  근본  변 를 추구” 며, “ 사회는 일 는 사람이 

주인  사회가 니라 소  특권 들이 주인행 를 는 사회”, “거꾸   사회”

이므 , “거꾸   사회구조를  워 일 는 사람이 우리 사회  주인이  상

 건 는 것”이 청구인  꿈이며, 목 라고 다(「강 해 자료집」).

우리 사회가 민주 이고 평등  사회를 지향 고 있다고 여 도  허  용

고  일삼  권 과 부를 부당 게 향 는 사실상  소  특권계  내지 

특권 이 존재 지 는다고 단언   없  것이며, 청구인  주장  소  ‘특

권’, ‘주권  독 ’  여 국민주권  이 이 충실 게 구 지 못 고 있는 

잘못  잡겠다는 것이다. 

 역사  합법 에 라 사회  변 나  추구 다는 이른  진보

이 이상   사회 구   근본  변 를 이야 는 것  일종  

 사(修辭)라고 이 상당 다. 

편 청구인  ‘국민주권’에  ‘자 민주주 ’  ‘민 주권’에  ‘진

보  민주주 ’를 시키면 , 국민주권  고 있다. 우리 헌법 1조가 “주

권재민 원리를 명 히 규 ”해 놓 고, 이는 “  목  는 목 가 다  국민 

들  자주  요구  지향, 이익  실 도  실질  복 해야 며, 

과 에 다  국민 들이 주인답게 참가   있도  보장해 야 다는 것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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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”함에도, 재 “ 다  국민 들이 주권  명실상부 게 리고 있는가 는 

질 에 해 는 부 ”이며, 자 민주주 는 “모든 국민들  동등  주권  소

고 향   있다고 언”했지만, “계  분열 어 있고 특 계 이 경

, 군사  권  틀어 고 있는 자 민주주  체 에  평등 고 등  국민주

권이란 상에 불과” 다는 것이다(「21  진보  민주주 」). 

이러  주장 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 자체를 부 는 것이 니다. 히  

우리 헌법상 주권재민  원리를 극  용 고 있 며, 청구인이 인식 고 

있는 우리 사회  상  자 민주주  체  에  주권재민 원리가 실질

 구 지 못 고 있다고 보고,  체 가 다고 주장 는 국민주권  

식 인 것이므  이를 실질  주권  청구인  민 주권  이해 다는 

것이다. 

민주주  에  이른  ‘민주주  결 ’ 상, 컨  엘리트주  

나 에  불신, 과 과 국민  리   등  회민주주  모범

 일컬어지는 구  진 국가들에 도 지 고 있는 것이고, 자본가 계  는 

부르주  권(hegemony)이 인 는 이른  ‘부르주  민주주 ’  같  미에

  자 민주주  체 에   식  재에도 계에  공 고 있

는 것이다. 

청구인  자 민주주  체 에  국민주권에   이러  맥락에  

이해   있 며, 그것이 이  자 민주주 를  부인 는 것이라

거나 국민주권  이  자체를 부인 는 것  국민주권과 자 민주주 를 

히 는 근본  변 를 추구 는 것이라 보 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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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청구인  스스  노동자 ․농민 ․어민 ․도시 민 ․ 소 상공인  당, 여 과 

장 인, 청 과 생, 양심  지식인  당이라 칭 며,   일 는 모든 사람

들, 사회  불평등과 차별, 억  고통 는 모든 사람들이 청구인  주인이고, 

청구인  이들  해 존재 다고 다(당헌). 다만 소  특권  청구인  

주인이   없다고 주장 고, 청구인  다른 당들과 달리 소  특권 계  

경  특권들   허용 지 고 타  싸워 일 는 사람들  

경  이익   것이라고 다(「강 해 자료집」). 

 청구인 , 존  연 는 노동계  헤게모니 에 거해  노동 심

 우고, 계  해결  면에 내 우면  다른 들  부차 인 것  

보 나, 21  새 운 연 는 모든 연 들  등 과 평등 에 여

야 다고 본다. 나 가 노동계 이 지도 계 이 다는 것  다른 계 이나 운동

보다 헌신 이고 희생 이어야 다는 미 , 자  계  요구  이익  

우지 고 다른 계 ․계  요구  이익  워 나가야 다고 주장 다(「21

 진보  민주주 」).

이를 고 청구인이 노동자 계  심   계 연합 당  격  가진다

고 볼 는 있  것이다. 그러나 노동계  독자  에 른 계  

장  구 진 민주국가에  이미 역사  나타난 보편  상이자 지  특

징이라고   있다. 계 를 떠  ․경 ․사회  조건  변 , 인즈주

에 입각  타  산 등에 인 여 이들 나라에 도 계 가 쇠퇴 고 

있다고 나, 여 히 다  국가에  계 당  동  계속 여 이어지고 있

며, 이는 국민주권  원리  모 는 것이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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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 다른 당들과 경쟁  며 국민   사 과 에 참여 고, 복

당  에 는  다른  과 사상이 과 조  과  거 며 결

인 국민  사를 다. 다른 당들이 특  집단  이익  충분히 고 해 

주지 는다고 생각 는 어떤 당이 특  집단  이익  집  추구 는 것

, 국가 체  사결  과 에  이 특  집단  이익  군가 함 써 

체 사가 균 있고 통합    있도  는데 여   있다.   

당이 변 고자 는 특  집단이 사회  소 이거나 취약계 에 해당 는 

경우 이들  이익  집  지향 는 것  민주주 가 보다 실질  구

  토 를 튼튼히 는 것  당   있 며, 그러  동이 그 당이 

변 는 집단과 이해가 충돌 거나 인 집단  주권  권리를 부 는 것이

라고 보는 것  지나  논리  약이다. 

결국 청구인이 일  계 과 계   사 과 에  참여  그 사

  주  지향 고 있다고 라도, 그러  이  청구인이 국민주권  

원리를 부인 는 것이라고 볼  없다. 

④ 청구인  민 주권 보장   단  ‘ 결  독일식 당명

부  도입 등 당법과 거법 개 ’, ‘ 산과 책 결  등에  시민  

참여  감시를 도 해 직 민주주 를 ’ 는 것  주장 다(강  본 ). 

재  거 도가  등가  훼손 고 소  이해를 변 지 못 는 양당

를 강요 며, 특히 우리나라에  지역주  결합 여 지역주 를 강 는 

가 있 므  이를 개  여 독일식 당명부  실시가 요청 고, 통  

과 통  보  거연합  도  보장  통  당   등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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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 결 가 요 다는 것이다(「강 해 자료집」, 「진보  민주주

 강 책해 」).  

 청구인  민 들에게 보다 많  권  주  해 직 민주주 를  

것  주장 면 , 국민이 부, 회, 료들  책결  과 에 직  참여 고, 국민

 요구에 해 책이 마 고 집행   있는 도  장  “국민입법권, 국민

부 권, 국민소  등  도입”  시 고 있다(「진보  민주주  강 책

해 」).

나 가 청구인  ‘입법 ․사법 ․행  삼권분립구조를 립 고, 국가권 구를 

민주  개편’ 며, ‘검찰개   사법 도 개  고히 추진’  것  주장 다

(강  본 ).  통 , 행 부 독주 체 를 개 고, 법  신분보장  강

여 사법부  독립  강 며, 헌법소송  역  고, 직 민주주  

를 보 여야 다는 것이다(「강 해 자료집」). 이를 여 국민 를 

폭  강 고, 공직자에  소 도를 강 , 내실  것, 고 공직자 리조

사처 , 법원 구 원  다양  등 개  추진이 요 다고 다.

 같  청구인  주장이나 책  계에 , 권에 , 시민사회에  이미 

여러 차  논 거나 추진   있는 것이며, 일  계 이나 계   역

에   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.

⑤ 당이나 인들  국민 다  지지를 얻어 권  획득 는 것, 거에  

당 는 것  나  목  다. 그에 라 다소 감 이거나 공격 , 동

인  사용 는 경향이 있 며, 자신  지지계 과 그  계 과  립구도

를 인  내지 는 것 역시 그다지 어 지 게 견   있는 상이고,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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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 주장 가운데 다소 과격 고 쟁 인 언사들 역시 같  에  이해   있

다. 

를 들면, 과거 이승만이 당  있  자 당  본강 ( 강) 2항에 “우리는 

독 경  자(覇者)들  억 과 착취를 리 고 노동자, 농민, 소시민, 양심  업

가  있는 자  권익  도모 며 부 등차(等差)  원인과 그 습  거부 고 

조(好助) (好濟)  주 써 국민생  과 향상  함”이라고 규

고, 행동요강( 책) 2항에 “노동자, 농민, 근 이 민주국가  주인이므  

 복리  권 를 존 고 주장해  이나 권 써 이를 좌우 는 일이 없도  

다.”고 규 여 독 경  자  구분 는 노동자, 농민, 근  민주국가  

주인이라   있다. 

 진  신민당  당  격 3항에  “우리 당  (現下)  경 체 가 

농민 ․노동자에  자  탈과 소 업  희생 에 료 특권재벌들  독

 부를 여 사 는 민주 이고 인 것임  명 히 다. …… 민

주주  본부 인 산계  이익   변 며 노동자  권익  보

여  다  국민이익  시키는 경  체  립   것  다짐

다.”고 여 청구인과 같이 특권  고 노동자 등  권익 보 를 주장  

 있다. 

나 가 1990  창당  민 당  우리 사회  민  “독재 권과 독 재벌, 외

 지  에  고통 고 있 면  이를 극복 는 모든 민족구 원들, 즉 노동자, 

농민, 도시 민, 간계 , 지식인, 여 , 청 생, 그리고 소상공인”이라고 면

, “ 존 는 모든 특권과 불평등  폐 를 목 ” 고, “노동자를 롯 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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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각 과 조직 를 진시키고 민 역량  결집 여 독재권 과 독 재벌, 

외  지 를 청산함과 동시에 민족분단  극복 고 민 주체 민주주 를 실

 해 모든 노  경주  것”이라고 여 청구인 강 과 매우 사  내용  주

장    있다.

⑥ 청구인  청구인이 주장 는 민 주권이 북  인민주권과 동일  것이라

고 주장 다. 

북  헌법 4조는 “조 민주주 인민공 국  주권  동자, 농민, 군인, 근 인

리를 롯  근 인민에게 있다. 근 인민  자  인 고인민회  

지  각  인민회 를 통 여 주권  행사 다.”고 규 고 있고, 북 이 주권자  

칭  ‘근 인민’  범 는 청구인이 주장 는 일 는 사람, 민  범  거  일

다. 

그러나 북  헌법 11조는 “조 민주주 인민공 국  조 동당  도 에 

모든 동  진행 다.”고 규 고, 12조는 “국가는 계  견지 며 인민민

주주 독재를 강 여 내외 분자들  책동 부  인민주권과 사회주

도를 굳건히 보 다.”고 규 여, 조 노동당 일당독재  ‘내외 분자’에 

 를 명시 고 있다는 에  소  특권지 계  특권만  는 청구

인  민 주권 과는 구별 다. 엇보다 청구인  청구인이 추구 는 노

이나 이   인 는 에  특 계  는 당만이 존재

여야 다거나, 그러  당  독재를 실 시 야 다는 주장   고 있지 

니 다.  북  헌법이 주권  권리  행사를  통 여 도  규  

것과 달리, 청구인이 주장 는 민 주권  ‘직 민주주 ’  요소  강 를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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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실 다는 에 도 양자는  다르다.  

 ⅲ) 소결

 청구인이 이야 는 ‘민 주권’  청구인  계 ․계  에 해당 는 

민  이익  변 고, 재  체 ․ 도  개  이루겠다는 미  이해

고, 이는 국민주권  원리를 부인 는 것이 니다.

청구인  자 민주주  국민주권에  , 헌법상 주권재민  원리를 

실질 는 데 실 고 소 가 특권  릴  있도  는 자 임  ․경

상에  것이며, 이를 들어 청구인이 본  인권이나 민주주  원리를 격

고 있다고 볼 는 없다.

나) 민생 심  자주자립경 체

청구인  “종속 신자 주  체 를 극복  새 운  경 체 ”를 이루겠다

고 주장 다(「강 해 자료집」). 국경 는 국 독 자본들이 막  부를 마

껏 갈  있는 자  경 체 이고, 외자주도 , 출주도  경 개 식  

그것  재생산 는 구조  틀거리이며, 재벌주도  경 체 는 그것  

 가능 게 해 주는 경  지 구조이므  이를 타 해, “내자주도, 내 주도, 

소 업 심  경 체 를 재편” 겠다는 것이다(「강 해 자료집」).  

청구인  이를 여, 국   독 자본에  규 를 강 고, 불평등  

경  개 ․폐지  것, 소 업   자 업자를 보  함 써 경  

민주 를 실 고 내  소 업 주도  경 체 를 강  것, 동조합, 노동자 

자주 리 업, 사회  업 등  소  지 구조를 갖춘 소 업  여 

풀뿌리 경 를  것 등  내 우고 있다(강  본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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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청구인  ① “국가 간산업  사회 스  민  추진  단 고, 국

공  등 사회  개입  강 해 생산 단  소 구조를 다원 ” 며, ② “독 재벌 

심 경 체 를 해체” 겠다고 이야 다(강  본 ). 

자(①)는 국가 간산업  사회 스  민 가 국민생 에   

래 고 있다는 에   시  것 , 공공 스  소 구조 ․ 태는 

“국공 , 동 , 개별소  등  합   있다”는 것이다(강 해 자료집). 그 

에 해 는 “특별법   공  자  다  지분  소 는 강  과 

국민연  등  국가펀드 립, 주요경 에 해 거부권  갖는 황 주를 통  통  

등   병행 여 추진” 겠다고 히고 있다(「진보  민주주  강 책해

」). 

후자(②)는 “ 어 식 계열사 장  막는 상  출자 지, 산분리 강 , 

계열분리 명  등  도  장  요  재벌 규 를 통 여 재벌  독 구조를 

해체” 고, “ 업  납품단가 후 , 불공 도 , 일감몰 주  등  행  

근 ” 는 등 “시장에  민주  통 ”를 겠다는 것이다(강 해 자료집).

 이러  청구인  주장  우리 헌 사에 추어 히 새롭거나 극단 인 것이 

니다. 1941. 11.  임시 부  건국강  ‘토지국  생산  국 ’

를 규 고, 해 국에 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 헌법 들  경  

 조항들  진 에 라 일부 차이가 있었 나, 우  진 에  시  헌법 에

도 ‘공공사업 ․ 타 독  는 업  국가  공  원 ’ 다. 

 1948. 7. 17.  민국 헌법(헌법 1 )  18조에  “ 리를 목

 는 사 업에 있어 는 근 자는 법  는 에 여 이익  분 에 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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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리가 있다.”고 규 고, 84조에  “ 민국  경 질 는 모든 국민에

게 생  본  요를 충족   있게 는 사회  실 과 균  있는 국민경

  함  본  삼는다. 각인  경 상  자 는 이 계 내에  보장

다.”고 규 며, 86조에  “농지는 농민에게 분 며 그 분  법, 소

 도, 소 권  내용과 계는 법 써 다.”고 규 다.  87조에

는 요  운 , 통신, , 보험, , 리, 도, 가스  공공  가진 업  국

 는 공  도  규 다.  조항들  18조, 84조, 86조는 1962. 

12. 26. 헌법 6  헌법이 부개  지 존속 고, 87조는 1954. 11. 29. 

헌법 3  헌법이 개  지 존속  것이다.

이를 종합 여 보면, 청구인이 주장 는 민생 심  자주자립경 체 는 시장

에  민주  통  사회복지 ․사회 를 실   국가  규  조  강

 것  주장 는 것  우리 헌법상  경 질  모 는 가 없 며, 

본  인권  보장   경  토 가 는 사 재산권이나 경 동  자 를 

탈  것  주장 는 것  보이지 니 다.

다) 자주  평 통일과 리  연

ⅰ) 우리 헌법상 평 통일  원

우리 헌법  에  “…… 우리 국민  …… 평  통일  사명에 입각

여 ·인도  동포 써 민족  단결  공고히 고 ……”라고 규 고 있고, 

4조에 는 “ 민국  통일  지향 며, 자 민주  본질 에 입각  평  통

일 책  립 고 이를 추진 다.”고 규 고 있 며, 66조 3항에 는 “ 통

 조국  평  통일   실  를 진다.”고 규 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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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 헌법상 통일  규 들  통일  달 이 우리  국민 ·국가  과

요 사명임  힘과 동시에 자 민주  본질 에 입각  평  통일 원  천명

고 있는 것이다. 라  우리 헌법에  지향 는 통일  민국  존립과 

 부 는 것이 니고,  자 민주  본질 에 해를 주는 것이 니라 그것

에 탕   통일이라는  명 다(헌재 2000. 7. 20. 98헌 63).

그런데 우리 헌법   같  본원  이외에 통일 실  구체 인 이나 

과 , 통일 이후 민국  부 태 ․조직 등에 여 특 고 있지 니 므  

그에  논 는 원   자 ,  자  등 여러 본권에 여 보

장 고,  국민   사 에  참여를 목  는 당  당 동  

자 에 속 다. 즉, 통일  구체  이나 통일 이후  부 조직 태 등  그 내

용이  것이 니고, 특  식  통일 책이 민주  본질 에 포함 어 

있다고 보 는 어 다. 

라  여  살 는 청구인  통일 책이 민주  본질 에 는지 여부

 단에 있어 요  것 , 청구인이 추구 는 통일이 민주  본질 에 포함

어야 는 소  요소들  침해나 폐지를 그 내용  는 것인지 여부이다. 

ⅱ) 도 핵평 체  자주  평 통일

① 청구인  “ 도 핵 평 체  자주  평 통일  실 ”  것  주장

면 (강  ), “  평  체 는 등 도 ․동북  핵 ․평

체 를 조 에 구축” 고, 이  연동해 “주 미군  철 시키고 종속  미동맹체

를 해체 여 동북  다자평 체  ” 겠다고 다(강  본 ). 

청구인이 주장 는 ‘ 핵 평 체 ’는 도 핵  평 체결  동시 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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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 실 함 써 핵 쟁  험이 근원  해소 고 쟁 가 존재

지 는 평 운 도 질 를 구축 는 것이고, ‘자주  통일’  6․15 공동 언과 

10․4 언에 라 외  개입 없이 우리민족끼리 자주  해  , 단결 ․단합

 실 함 써 공존 ․공 는 통일 체 를 구축 는 것이다(「강 해 자료집」). 

② 청구인이 평  체결  통  평 체  구축  주장 는 것 , 노  

부가 평 번 책  일  시  평 체  구축   단계별 략과 일

부 공통 는 것이다. 다만 우리 부 이 북  핵 를 우  해결 는 것인 

데 해 청구인  주장  도 핵  평  체결  일  타결 도  해야 

다는 것이어  다소 충돌 는 부분도 존재 다. 

그러나 도 핵 를 평  체결  조건  보지 고 동시이행   있다

고 보는 견해가 도 핵  당  부인 고, 나 가 북  핵보 를 극

 거나 북  쟁  용인 는 입장에 만 주장   있는 것이라

고 볼 근거는 없다. 이는 평 체  구축  법 이나 책  이며, 당  자

 책임에 속 는 것이므  공개 인 논  장에  토 과 , 궁극 는 

국민  택  거쳐 결 고 실 어야 는 사항이라  것이다. 

③ 도 평    미동맹이 역사  신뢰를 탕  해 나가  

해 는 상  평 인 동 자 지 에   계 립이 엇보다 요

다. 특히 군사  동맹  과 지, 외국군  국내 주 에  는 민국

  보장   실  요 이나 평등  국 공조 등  에  충분  검

토가 요  부분이고, 다른 ․외  사결 과 마찬가지  다양   

견 시  공  거  국민  합  과  거쳐야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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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민국과 리카 합 국 간  상  조약 4조에  시 과 구역  

민국에  합 국 군  지 에  ’(SOFA)  불평등 이나 시작 권

 소재에  종속  등  지 는 청구인   (강 , 「 18   

책공약 해 집」)는 우리 사회에  이미 랜 간에 걸쳐 축  논   단면이

며, 그것이 조건 인 미(反美) 지향이나 국가 보를 해   것 만 해

 것  니다.

④ 남북 합  존 이나 이행   부가 추구 는 ‘ 도 신뢰 스’  목

인 ‘남북 계 , 도 평 착, 통일  구축’  여 원  요청

는 이다. 우리민족끼리 자주  통일체 를 구축 다는 청구인  주장 , 1972  

7․4 남북공동 명에 채택  ‘자주, 평 , 민족  단결’  통일원 , 2000  6․15 공

동 언에  천명  “남과 북  나라  통일 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 힘

 합쳐 자주  해결”해 나간다는 원 (첫째 항), 2007  10․4 언에  6․15 공동

언  고  구  인 면  “우리민족끼리 신에 라 통일 를 자주

 해결”해 나가   (1항)과 구분 지 며, 북  주장에  동조  이해

지 는다.

ⅲ) 리  연  통일

청구인 , 민주노동당이 2011. 6. 개  강 에  ‘연  식  통일 지향’  명

시  것과 달리 강 상 특  통일  규 고 있지는 나, 18  

통  거 공약  ‘ 리  연  통일 ’  내 운  있다.

청구인 , 우리 부는 연합  낮  단계 연  공통 에 해  통일  

추진(6․15 공동 언 2.항)  합 지만, “남과 북  체 가 다르고 추구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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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가 다른  감 면 연  지향  갖는 통일 과 이 실 이고 합리

”이라는 이  연  통일  주장 고 있다(「 18   책공약해

집」).

십  동   다른 체  도 래 살  고, 상  체  도에  

불신이 뿌리 게  있는 남북 계에 , 분단  어 통일  시  가  해

는 “상  체  도를 인 고 존 며 양 체  도가 공존   있는 통

일체 ”가 요구 다는 것이다(「21  진보  민주주 」).

청구인  3단계를 거쳐 ‘ 리 연 공 국’  건  것  주장 는데(「 18

  책공약해 집」), 1단계는 남북각료회  격  민족 원회가 

여 10․4 언  면  이행 는 시 , 민족통일 구(COREA 원회)를 

립함 써 1단계가 다. 2단계는 민족통일 구를 심  통일   실질

 를 는 시 , ‘통일헌법 , 국  마 , 단일  엔가입’  등

 고 는 시 이고, 연합  낮  단계 연 가 공존 다. 3단계는 남

북  통일헌법  고, 연 부를 구 여 단일국  엔에 가입함

써 통일  는 시 이다. 

 1단계에  립 는 민족통일 구는, 결과 집행  는 구  남북

리를 공동 원장  고  부처 장 , 국회 , 당 , 시민사회  

등  구 는데, 결  만장일  며(「 18   책공약해 집」), 

결  사항  남북 상회담에  인  거 는 차가 요 다는 에  연  

회  구분 고, 남북이 각각 외 권과 국 권  행사 므  부  역  

는 것  니라고 다(「통합진보당 18  공약 100  100답」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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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 청구인  통일  구체  내용  논리 ․체계  결 어 있

는 것이라 보  어 우나, 청구인이 연  통일  시 는 이 에 추어 보

면, 통일  연  국가는 남북   다른 체 를 존속시키는 것  본  다고 

볼  있  것이고, 이는 ‘ 리 연 공 국’  처  공식  민주노동당

이 ‘2체  연 국가’를 주장  ( 17  통 거 공약 국가 )에 추어 보

도 그러 다. 

나 가 이 사건 변 에  청구인이 남북  격  인구 격차에 추어 남북 

를 통 여 북  체 를 그  인 는 통일헌법이  실 인 가능

 거  없다고 주장  ,  민주노동당이 연  단계를 2단계  구분 여, “1민족

-1국가-2체 -2 부 단계를 거쳐 1민족-1국가-1체 -1 부 단계  나 가는 과  

상 ” 고[2007  민주노동당 책 원회( 장 이○ ) 책보고  「통일평 체

」], “연  통일 이후 남북 사회  과 체  에 라 민 들이 나  체

를 택 다면 1국가 1체  1 부  단일 공 국  통일   있다”고 본 

(「집권 략 원회 보고 」)  고 면, ‘ 리 연 ’  체 통일 과 에  과

도  통일국가를  것이라고도 볼  있  것이다.

편 청구인이 종국  추구 는 통일국가  상  리  연  통일 에 

나타나 있지 니 다. 청구인이 뿌리를 고 있는 민주노동당도 “국가연합과 남

북연립  거 는 동 , 남과 북  이질  감소 고 나  연 국  동질

이 증 는 조건에 , 남과 북  체 는 상 과  거쳐 상 간에 사  

태  게  것”이라고 보면 도, “이 시  체  태는 지 는 단언

  없다”고 여 통일국가  체  태에 여 보 인 입장  시  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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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(  「통일평 체 」). 민주노동당  통일국가  체 에 여, “연합-연립 부 

단계를 거 는 동  남 과 북 이 해  ․경  상  는 체

가  것임  분명” 나, “연합-연립단계를 거 는 동 에도 체 경쟁  지속  것

 보이”고, “ 재  남북  에  남 과 북 이 모든 부분에  동질  

회복 고 나  통합 는 종 인 합 국 단계에 이르게 는 시간  매우 래 

걸릴 것” , “보  근 면 분단 어 있  시간만큼  시간이 요  도 

있” 며, “합 국 단계는 지  당장 시  실   보 는 어 다.”고 본  

있다( 「통일평 체 」). 

이를 종합 면 청구인  통일 부  직  궁극 인 통일국가  상  도

출 는 어 다고  것이고, 재 청구인이 추구 는 사회, 체  모습이 통일

국가  가  것이라고 볼  있 며, 청구인  통일 이 민주  본질

에 는지 여부는 결국 청구인이 재 추구 는 사회  모습이 민주  

본질 에 는가   귀결 다고  것이다.

라) 민주 법 폐지  특  권 에  민주  통  강

ⅰ) 청구인   민주 법인 국가보 법  롯해 민주 도  법  

폐지 고, 국 원, 사 등 특 권  시민생  침해, 사찰행 를 면 지

며, 민주  통 를 강  것  주장 다(강  본 ). 

ⅱ) 과거 구 국가보 법  언  모 과 범 에 근거 여 이 법이 부

 견 고, 국민   자 를 부당 게 침해 는 단  용 거나 남용

 사 가 존재  역사  인 는 사실이다.  국가보 법이  자

 억 과 인권탄  통해 권 주  체 를 지 는데 여했다거나 일부 조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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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상과  자 를 지나 게 침해 다는 주장  계  시민사회에  계속

 어 고, 국회에  차  국가보 법 폐지 법 이 도 다. 

국외에 는 UN인권이사회가 1992  국가보 법  단계  폐지를, 1999  국가보

법 7조   개  권고   있고, 미국 국 부가 작 는 인권보고

(Human Rights Report)에 는 부  국가보 법 해  를 차 에 걸쳐 지

  있다. 

이러  에 추어 보면, 국가보 법  민주 법이므  면 폐지해야 다는 

청구인  주장  우리 사회에  이미 충분히 논 어  ․사회  에 

 나  입장  지지 는 것에 불과 다. 

나 가 국가 보원이나 검찰, 경찰 등 사권  가지거나 일  보 동  는 

들에   립  요청이나 국민  본권 존  요구  권  통

에  요구는 권에  계속 여   나이고,  같  들

 구체  동  러싼 법   시 는 재에도 계속 고 있다. 청구인  주

장 역시  같    범 에  크게 벗어나지 는 것  보인다.

4) 소결

강 이나 이를 구체 는 청구인  헌  종합 면, “일 는 사람이 주인 는 

자주  민주 부를 우고, 민 이 경  사회  등 사회생   진  

주인이 는 진보 인 민주주  사회를 실 겠다.”는 청구인  언 , 일 는 

사람, 민 에 해당 는 계 과 계  이익  심  우리 사회  모 들  극복

해 실질  민주주 를 구 겠다는 것이라고 볼  있다.  그 구체 인 내용들

 이른  진보  들에 여 십 에 걸쳐 주장 고  여러 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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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과 책들  택  용 고 조합  것이다. 

그것이 청구인이 주장 는  같이 특  집단  주권  다거나, 본  

인권  부인 고, 나 가 북  통일 략에 동조 는 내용  담고 있다고 볼 

 없다.  

(나) 통합진보당  ‘진보  민주주 ’  가  민주노동당 강

청구인  모태가  민주노동당 시  진보  민주주   논 들  통

여 목 , 역사  에  청구인이 주장 는 진보  민주주  함 를 보다 

구체  살펴본다.

1) 민주노동당  2011. 6. 강 : 강  개 에  목 이 존재 는지 여부

가) 진보  민주주  도입 경

ⅰ) 재 지 ‘진보  민주주 ’에  체계  논 나 통일  주장  계에  

견 는 어 다. 20   미국  자 허버트 크 리(Herbert Croly)는 

“Progressive Democracy”(진보  는 신  민주주 )라는 목  를  

 있고, 그  미국에  자본주  에 여 나타나는 여러 모  개

고 보다 평등  사회를 구 고자 주장  진보주  내지 신주 (Progressivism) 

운동이 나타난  있 나, 계  통용 는 ‘진보  민주주 ’라는 나  

 고 명사가 립 다고 보 는 어 다. 

ⅱ) 우리나라에 는 특히 해 국에  ‘진보  민주주 ’라는 용어가 여러 인사

에 여 사용   있다.

해  직후 좌우  연합 여 ‘조 건국 원회’를 립  여운 , 건국

원회에 여 “우리 민족  진  민주주  권  재조직   새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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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건 인 동시에 모든 진보  민주주   집결  여 각  각계

에 히 개  통일 ”이라고 명시   있다. 헌  소  미 조

이 지 고 있  시 에  8월 (1945  9월 20일 조 공산당 원회

에  채택  )에  미국  소 과 함께 진보  민주주  국가  규   있

고, 일  1945. 10. 3. ‘진보  민주주 에 여’라는 목  강 를 면  조

 나 갈 , 참다운 민주주  진보  민주주 를 언 다.

각각  주장들  마르크스- 닌주  이  향   , 당시  상황  (半)

건  인식 는 공통 이 있었 나, 진보  민주주  개  단편 나 추

상  언  뿐 이  구체 거나 립  것  니었고, 진보

 민주주  사회 건   단이나 궁극  추구 는 사회체  등에  견해

가 일  것도 니었다. 

계에 는 해 국에  ‘진보  민주주 ’에 여, ① 당시 국 상황  

 민주주  부르주  민주주  명단계나 건 민주주  명단계

에 해당 는 민주주  사용 었다는 견해, ② 구식 자 민주주  같  부르주

 민주주 를 지양 면 도 타리  민주주 를 지향 지 는, 그러면 도 

근 인민 내지 생산 에  다는 합  에  자 민주주  계를 극복

고 합법 ․평  법  사회 명  추진 다는 특 이 있었고, 에 라 

편차가 있었지만 당시 시  지향과 를 는 공통  시 신이었다고 보는 견

해가 고 있 도 다.

이에 르면, ‘진보  민주주 ’는 해  이후 특히 진보 진 에  폭 게 사용  용

어 , 특  체계   이 이나 지향  재 고 있었다고 보  어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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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, 나 가 그것이 드시 사회주  추구를  조건 만 용   있는 것이

라고 보 도 어 다고  것이다. 

이는 해 국 이후 ‘진보  민주주 ’가 여러 이나 논자들에 여 사

용 거나 주장  사 를 보 도 그러 다. 1956  납북인사들이 결  ‘재북 평

통일 진 회’( 원장: 조소 )는 7  강   나  “진보  민주주  사회 건

”  채택  가 있다. 

과거 여러 신  칼럼이나 사에  “진보  민주주 ”라는 용어가 사용  맥락

 보면, 보  민주주 에 조 는 것  “진보  민주주 ”라는 용어를 사용  

사 (1956. 6. 2.자 □□신 ), (자 당에 항 는) 신당  “진보 인 민주주  

당 ”를 구 여야 다고  사 (1955. 2. 27.자 ○○일보), 일부 생들  자

민주  공구  해 논리를 면  스스 를 “진보  민주주 자”라고  

사 (1986. 11. 3.자 ○○일보), 87  민주 항쟁 상황과 여 ‘워싱  일부 

책입 자들  민  힘  새 운 진보  민주주 를 탄생시킬 회를 잡 고 

고 있다’고 보도  사 (1987. 6. 22.자 ○○일보에 게재  시  ○○ 지 요

지) 등, ‘진보  민주주 ’를 이미 립  이  사용 보다는 ‘사회  변

  추구 는’ 민주주 라는 개  사용 고 있다.

ⅲ) 민주노동당에  강 상 ‘진보  민주주 ’를 도입 지 여러 논쟁  거

는 과 에 , ‘해 국 진보  민주주 ’에  이나 인식이 존재   

분명 다.

그러나 ‘해 국에  진보  민주주 는 계승  것이 못 다.’는 등  당내 

 ‘계  격과 미 국주 에  타 ’에  것이거나, 해 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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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  달리 ‘사회주  이행 망이 불 명 다.’는  등에 이 있었  것

 청구인이 해 국  진보  민주주 를 직  계승 고 있   것

 니다.  강  개  당시 ○엽  ‘진보  민주주 ’에  명에 추어 

보면, 진보  민주주 가 해 국에  주장  진보  민주주  가운데 어떤 특  

주장  용  것  니라고 볼 것이다. 

ⅳ) 에  본 를 종합 면, ‘진보  민주주 ’가 우리 사회에 , 는 계에  

리 진 체계   이 이나 지향  재 고 있었다고   없고, 민

주노동당이 해 국에  다  에 여 주장  ‘진보  민주주 ’를 인

식 고 이 부  다소 향  다고 라도 이를 그  용 고자  것이라 

볼 것  니다.

ⅴ) 청구인 , 민주노동당  ‘진보  민주주 ’는 해 국에  주장  진보  민

주주  가운데 ‘ 일  진보  민주주 ’를 들인 것 , 이는 궁극  북

식 사회주 를 추구   것이라고 주장 다.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‘ 일  

진보  민주주 ’를 용 다는 직 이고 객 인 증거는 존재 지 니 다.  

① 2013. 5. 8. 내란  사건 보자 이○ 과 ○ , ○근  3인 모임에 , 

○  ‘진보  민주주 ’  어원  일  노작에  찾고, “우리 쪽”이 진보  민

주주 라는  고  것이라는 취지  주장    있 나, ○  강 개

원회 등에 직  참여   없고,  같  취지  언  사 인 동 과 에  

이루어진 것 , ○  개인  주장에 불과 다.  이를 단  근거  삼  

구체  살 라도, 진보  민주주 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북 식 사회주  추

구라는 다  단계 목 를 명 히 포함 고 있다고 볼 것  니다.  모임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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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 주장에 르면 「21  진보  민주주 」를  ○  ‘자주  민주

주 ’를 주장 는데, 당내에  자주  민주주 나 진보  민주주 가 모  “진보

인 사회, 사상  자 ” 도를 내용  는 것이고, “진보  민주주 라는 것  

민주 인 것  진보  자는” 것  들여 며, 진보  민주주  “내

용 가지고는 직 논란  있”고, 진보  민주주  “내용이 구 이 ” 상태라는 

것이다. 

이를 종합 면, ○ 이 ‘ 일  진보  민주주 ’를 인식 고 있었고, ○

이 ‘우리 쪽’이라고 지칭 는 사람들이 ‘진보  민주주 ’라는 용어  사용  

다는  인   있다고 라도,  상  주체사상 나 북 식 사회주  

명   조건  ‘ 일  진보  민주주 ’를 도입 는 것에 여 

당내 인식이나 합 가 존재 다고 볼 는 없다고  것이다.    

② 편 청구인  당내 특  , 즉 자주  주도  진보  민주주 가 도

입 었고, 강 에  ‘국가사회주   극복’, ‘북 식 사회주  경직  극복’

이라는 이 삭  에 추어 보면, 청구인이 북 식 사회주  추구를 

여 일  진보  민주주 를 용 고 있 이 드러난다고 주장 다. 

민주노동당  강 개 과 에  논 들에 해 는  청구인  역사  

여 살펴본  같 며, 그에 르면 ‘진보  민주주 ’  강  도입이나 ‘사

회주  이상과 원  계승 ․ ’ 부분  삭 는 주  당내에  자주  평가

는 ○엽, ○  등에 여 주도 었다고 볼  있다. 

그러나 2009  책당 회에  ‘진보  민주주 ’ 추구 언이 채택 에  

이루어진 토 회에  ○ 이 ‘자주  민주주 ’를 주장 며, ‘연 연합  통 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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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권 체’를 주장  자주 에 속 는 ○희  논  벌인 이나, 같  책

당 회에  ‘새 운 민주주 ’ 추구를 언 는 취지  원 이 닌 ‘진보  민주주

’ 추구를 언 는 이 가결  에 여  ○희가 강 게  , 

2011. 강  개 시 자주 에 속 는 이○ 가 ‘시 가 부 다’는 이  강  개

  에  드러나는  같이 강 개  논  과 에  자주 가 언 나 

동일  입장  취  것  니다.  강 개  과 에  자주  이외  

가 모  ‘진보  민주주 ’  강  도입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 ․ ’ 부

분  삭 에  것도 니다. 사회주  가  논쟁에  나타난 것과 같이 

자주  내부에 도 견  나 었다. 여 에 강 개 이 당내  공 과 상 인 

사결 과  거쳐 이루어 다는  보태어 보면, ‘진보  민주주 ’가 자주  

통일  노 에  일 이고, 독단 인 결 이라고 볼 는 없  것이다. 

욱이 자주  노  자체가 북 식 사회주  추구에 있다는  인  

어 운 이상, ‘진보  민주주 ’ 도입에  자주  주도 인 이 곧 북 식 사회주

 추구    인 는 것이   없다. 이에 여는 후 는 (다)항  

단 부분에  다시 자 히 검토 다.

나 가 자주 가 자주 ․민주 ․통일  본노  시   인 지만, 자주  민

주, 통일  추구는 자주 만  목 라거나, 북  추종 는 입장에 만 가 를 부

여   있는 과 가 니다. 

우리 헌법  “우리 국민  3․1운동  건립  민국임시 부  법통

과 불 에 항거  4․19민주이  계승 고, 조국  민주개 과 평  통일  사명

에 입각 여 ․인도  동포 써 민족  단결  공고히”  것  규 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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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, 어떠  가 에    것인가에 해 는 이견이 있   있겠 나, 우리 

헌법 부  독립  주권국가  자주  이 과 민주주  추구, 평 통일  

사명  도출 는 것  자연스럽다. ‘남북 계 에  법 ’에 도 남북 계  

 자주 ․평 ․민주  원 에 입각 여 남북공동번 과 도  평 통일  추

구 는 향  추진 어야 다고 고 있다( 2조 1항). ‘자주 ․민주 ․통일’, 이

른  ‘자민통’  내 우고, 특히 자주나 통일   요 게 주장 다는 이 곧 

북 식 사회주  추구  논리 , 체계  연 다고 볼  없다.

편 민주노동당 창당 강 상 국가사회주 나 북 식 사회주 에  이 들

어가 있었  이 는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추구’에  해를 지  해

 것  보이고, 청구인이 극  강 상 사회주  이상과 원  추구 

부분  삭 는 마당에 특  사회주  이  를 부연 여 명 여야  요

이 있다고 보이지 니 다.

③ 그 에 ○엽  진보  민주주 에 여 ㉠ “사회주  1단계”에 해당 다

고 본  있고(「민주노동당 창당 10  평가  과 」), ㉡ 강 개 시 “공산주 라

는 말만  했지 다 들어가 있다.”고 언   있다. 

그러나 자  (㉠)  민주노동당 내부에 주요 계  지  이른  자주

 평등  노  는 과 에 , 평등 가 이   사회주 나 사

민주 를 명 히 해야 다고 주장 는 것과 여 자주 는 사회주  는 사회

주  1단계에 해당 는 진보  민주주 를 주장했다고 평가  것이다. 이는 사회

주  추구를 당면 목  삼지 니 다는 미이며, 해 국 진보  민주주  가

운데 일  진보  민주주 만이 사회주  지향  가지고 있었  것  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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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에  ○엽이 지칭  사회주  1단계  진보  민주주 가 ‘북 식 사

회주 ’를 추구    단계  일  진보  민주주 라고 단   

없다. 

 후자  언(㉡)에 여 ○엽  ‘자주, 평등, 인간해  이 이 들어 있

므  사회주  이상과 원  포용   있다.’는 취지  명   것이라고 주장

다. 이러  주장  ○엽이  언 당시 강 개 원장  사회주  이

상과 원  추구에  부분  강 에  삭 는 것에   마  요

이 있었다는 에 추어 득 이 있 며, 북 식 사회주  명 추구를 여 

진보  민주주 를 도입 면  다만 이러  도를 폐   것  보이지 니

다.

나) 창당 강  계승 는 강  개

청구인  역사  여 살   같이 민주노동당 2011. 6. 강  특징 , 

“국가사회주   사회민주주  계를 극복 는 편, 인  랜 지  

다양  진보  사회운동  과를 용함 써, 인 사에 면면히 이어   사회주

 이상과 원  계승, 시  새 운 해 공동체를 구  것”이라는 부분  

삭 고, “진보  민주주  체 를 건  것”  명시  이다. 

다만 이러  강  개 이 ‘진보  민주주 ’라는 히 새 운 이  도입 면

,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, ’  궁극  포  것이라 보 는 어

다. 강 개 과 에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’ 부분  삭 는 것에 해  상당

 견이 존재  이나, 강 개 원회 원장이었  ○엽  언  

종합 면, 당시 강  개 이 사회주  이상과 가 를  포 는 것이라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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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 지 는다. 

 민주노동당이 추구  사회주  이상과 원 에  것  보이는 여

러 책이나 구체  목 들  상당 부분이 ‘진보  민주주 ’라는 이름 래 개  강

에 도 그  지  에 추어 보 라도, 민주노동당이 사회주  연  

여  같  강 개   것이라 보 는 어 다. 

개  강 , “ 계  자본에 맞 는 계 노동자 계 , 착취당 는 민 , 억

당 는 민족과  국 연 에 장   평 가 쳐 르는 인 공동체를 건 ”

고, “자본주  폐해를 극복 는 자주 인 경 과 함께 민  주체  참여가 

보장 는 민주  경 체 를 건 ”  여 “ 간산업  국  등 생산 단  

소 구조를 다원 ” 며, “노동이 존 는 사회를 해 임  해소 고 생 임

 보장 며 모든 종  차별  철폐” 고, “사회  평등  가 를 실  

해 민  폭  연 를 통  복지공동체를 구 ” 다고 여 창당 강 과 마찬

가지  사회주 인 이상과 가 를 고 있다. 

결국 ‘진보  민주주 ’는 사회주  이상과 원 이 포 는 다양  양상  사

회주  이 , 그 스펙트럼 내에 들어있다고 볼  있 며, 당내 자주 가 ‘진보  민

주주 ’를 사회주  1단계  보 다는 취지  ○엽   본 언  역시 같  차원

에  이해   있다. 

이는 강 개 원회에 획 원  참여  ○민  주장  통해 도 인

다. ○민  ‘진보  민주주 ’  강  도입 후 진보노동자회 페이지에 게시  

에  진보  민주주  역사  경과 개 이 명 게 시 지 못 다고 면

 다 과 같이 주장 다. 민주노동당  진보  민주주 는 여운  진보  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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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, 조  사회  민주주 , 민 당  민 민주주  통  이어야 고, 진

보  민주주 가 사회주  거나 상 지 에 있다는 견  진보  민주주

가 역사  사회주  지향  명 히  사회주  계열  강 이라는 에  

타당 지 나, 진보  당이 라보는 사회주 가 사회주  당과 같   

없 며, 진보  민주주 가 는 사회주 는 미소 냉  사회주 가 니라 

변   경  사회  조건과 국  에 라 사회주  경 에  다양  

 개 여야 고, 라  사회주  이상과 가  도를 궁극  지향 다

는 이 타당 다는 것이다(「진보  민주주  어떻게 볼 것인가」).

청구인 역시 진보  민주주 가  스펙트럼상 사민주 (사회민주주 )  

사회주  간에 다고 보고 있는 (「통합진보당 강  이야  20  20

답」), 진보  민주주 가  사회주  내지 사회주  이상과 원 에 입각해 

있  인 고 있는 것이다.

이 사건 변 에  청구인  진보  민주주 는 사회주 를 추구 는 것이 니

라는 주장  차    있 나, 이는 진보  민주주 가 사회주  추구를  

단  과도 인 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니라는 취지  보이고, 진보  민

주주  자체가 담고 있는 사회주  이상이나 가 를 부 는 것이라거나, 사회주

 지향  면 다는 취지라고 볼 는 없  것이다.

2) 민주노동당  집권 노 과 략

가) 진보  민주주 에  민  주체  자주  민주 부

ⅰ) 2011. 6. 강 개  통 여 구체  민주노동당  집권노  ‘진보  민주

주 에  민  주체  자주  민주 부’라고 볼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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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 5. 집권 략 원회 동 과 에  민주노동당 원과 원  상

  조사 결과, 민주노동당  집권 목  ‘자본주 를 극복 여 사회주 를 

지향해야 다.’는 입장이 각각 75%  67%에 달  면, ‘자본주 를 복 여 사회

주  목 를 실 해야 다.’는 입장  각각 13%  17%에 불과 여, 민주노동당 

내에  체   미  사회주  지향 이 인  (「집권 략 원회 보고

」) 등  여, ‘진보  민주주 ’라는 이름  존 사회주  자체가 닌 

새 운 사회주  지향  구체  것이다.  

민주노동당 , 진보  민주주 는 사회민주주   포 면  그 계

를 극복 는 과 를 시사 다고 주장 고,  진보  민주주 가 지향 는 민

권  범   쟁 에  통일  권  자본가 계

 권  부 지만 특 계  참여를 척 지 는다고 보 다(「집권 략

원회 보고 」). 

이러  주장   청구인  강 과 여 살   거  동일  내용  

담고 있다고 볼  있고,  미  사회주  지향 , 계 (연합) 당 지향  드

러낸 것이라고 볼 것이다.

편 민주노동당  ‘진보  민주주 는 2  민주 운동  지향 는 것이다. 

민주 이며 인권탄 인 법  폐지 다. 자주권 쟁  주축  면  민

생과 민주주 를 실   쟁  동시에 펼쳐 6월 항쟁과 같  국 인 

항쟁  불러일 킨다. 이를 해 진보  당  심  범  단체들  

연 연합 조직  구축 고 시 야 다.’고 주장 는데(「집권 략 원회 보

고 」), 이는  살  청구인  87  체  계에  인식이나 국가보 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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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민주 법 폐지 지향과 사  맥락  지닌 것이라  것이다.

ⅱ) 청구인  민주노동당  진보  민주주 를 북 식 사회주  연결 짓고 있

나, 강 개  과 이나 집권 략 원회  논  과 에  새 운 사회주  모델  

북  사 가 직  연구 었다고 볼 증거는 충분 지 니 다. 

집권 략 원회  2007. 7. 13. 11차 회 에  베 엘라  사 를 연구 면 , 

○엽이 “북 사회주  명과 베 엘라 사회주  명  사 이 많 데 

는 것도 가  있  것”이라고 언  이 있다(「집권 략 원회 보고 」첨부 회

). 

그러나 이는 당시 회 에  베 엘라 사회주  명  특징들, 즉 타리  

독재나 인민민주주  명  거 지 고 직 민주주 를 통 여 명  고, 볼리

리  클에  습이 강조  , 공익  생산 단  국 에 있어 몰 가 닌 

시장가에  매입  거  , 주민자 원회를 통  행  등  언  후 이어진 

것  북 식 사회주 를 지향 고 있다고 인  증거가 다고 보  어 다. 

 같  언이 이루어질  민주노동당  지 「진보 」에 고  

○엽  (「베 엘라 볼리 르 사회주  명  황과 망」)에 추어 보면, 

북 과  는 “남미 명  특 이 민족해  명  과 를 본  갖고” 

있다는 , 마르크스주 에  “사회주  명 1단계”라고 본 맥락에   

것  이 상당 다.

히  ○엽 , 소 식 료주  사회주  식과 달리 철  참여민주주

를 탕  진행 고, 20  사회주  국가  달리 ‘인민민주주  독재 없이’ 보통

거  당  자 를 보장 면  사회주 를  것  주장 는 베 엘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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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(「베 엘라 볼리 르 사회주  명  황과 망」)를 새 운 사회주  

 모델  들  것  보인다. 

이는 민주노동당이 창당 부  남미  사 를 주요  모델  들  것과

도 계가 있다. ‘국민승리 21’ 결 과 민주노동당 창당  주도  권○  증언에 

면, 라질  노동자당(PT)  민주노동당 창당  요  모델이 었다. 1995 부

 국  민주노 과 라질  통일노동자연맹(CUT), 남 리카공 국  노동조

합회 (COSATU)는 민주노조운동 진  간  국  연 동  벌여 며, 남

리카공 국  노동조합회 가 리카민족회 (ANC)를 지지 고, 라질  통

일노동자연맹이 노동자당(PT)를 지지 여 큰 과를 거 에 라 민주노 과 ‘국민

승리 21’   차  라질 연 를 다 도 다.   

나 가 민주노동당이 2007. 1. 베 엘라 집권당  청에 여 공식  연

단  견  , 민주노동당 책연구소인   연구소가 2009. 6. 라질 노동자당 

집권과  연구 여  , 2009  「집권 략 원회 보고 」에  리카

민족회 가 만델라 통 , 라질 노동자당이 룰라 통  당 시  집권 당

이   베 엘라   사  함께 요 게 검토  , 2011. 6.강  개

시 간 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도 베 엘라  사 를 언 고 있는 

 고 면, 민주노동당  ‘진보  민주주 ’는 남미  모델 부  큰 향  

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.  

 나) 집권 략, 집권  법

민주노동당이 시  집권  법  크게 “ 쟁  동   거 승리”  

“원내외 통합 략”이다(「집권 략 원회 보고 」)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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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) 민주노동당  우 , ‘ 쟁  동   거 승리’를 주장 며, 국회

원 거에  1당  지 를 보 는 것  통상 인 집권 략   통

 특 상 통  거를 통  집권이 가능 다고 보고, 쟁  동  

과 에  승리 는 것  상 고 있다. 나 가 항권 행사에  집권  외

 인 고 있는데, 이 역시 거승리에  집권  범주에 포 시키고 있다.

우리 헌법  항권  명  규 고 있지 니 나, 항권  국가권 에 

여 헌법  본원리에   침해가 행 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  존재 자

체를 부인 는 것  다른 합법 인 구 단 는 목  달   없  에 

국민이 자  권리 ․자 를 지키  여 실  항 는 권리(헌재 1997. 9. 25. 

97헌가4)  헌법  본질과 헌법이 고 있는 본권  보장  국가  본질과 역

에  자연  도출 다. 

민주노동당이 외  인 는 항권 행사는 헌법  질 가 게 

거나 침해 는 상황  고 있는 것인 이상, 이는 일  인 는 항

권 개 과 본질  다른 것이 니다. 다만 민주노동당  항권  집권  법

 재 고 있는 , 그것이 부차 이고, 외 인 것이라고 라도 항권  

어  격과 조 지 는 면이 있다. 

이에 여 민주노동당 , “ 민항쟁  쟁  면에  항권  강조 고 

있다. 민항쟁이란  민 인 항  쟁  미 다. 이는 시민불복종운동  

본  는 항  시작 지만, 국가권  당  여부나 탄 과 이에 르는 

희생  양상에 라 부당  권  철폐 고 새 운 권  창출 는 항권, 명

권  다.”고 주장 다. 이러  주장  부당  국가 공권  행사에 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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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쟁  강조 고, 그것이 상황에 라 는 항권 행사  이어질  있다는 

 지 고 강조 는 것  이해 다. 

이는 모든 쟁  항권, 명권  시 야 다고 주장 는 것이 니

며, 구나 폭  행사가 언 나 당   있다고 보는 입장도 니다. 이러  입

장  민주노동당이 시 고 있는 상황  보면 욱 명 다. 민주노동당  4․19 민

주항쟁이나 주민주 운동  항권 행사   인 고 있고, 2005  말 규모 

농민 쟁과 같  상황에 , “헌법상 보장  집회시 , 업, 출  쇄 는 살인  

폭 이 복 고, 이를 억  합법 인 장 가 실종  ” 항권  행사   있

는 상황이   있다고 본  있다.  “ 항권  행사 식도 간헐 인 충돌이 

있 라도 본 는 십만 이상이 참여 는 규모 평 시  행진에 다. 

시민  희생  강요 는 공권  자  탄 이 없는 이상 행사는 인 

동 를 얻지 못 다.”고 주장 다. 이는 항권 행사가 곧 폭  행사라거나, 폭 이 

연  어야 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. 

라   같  민주노동당  주장 , 헌 질  폐지 내지 복  여 항

권 행사가 이루어질  있도  쟁, 민항쟁  개 여야 다거나 폭  

동 는 미라고 보는 것  해  계를  것이라 생각 다.

청구인  ○ 이 2007. 10. ‘ 국사회 격과 변 략에  토 회’에  

에 첨부  (「신자 주  계 에 맞  21  진보운동  략」)에  민

집권 략 가운데 ‘ 장 쟁’과 ‘ 민항쟁’  언  들어, 민주노동당이 폭

명  용  것과 같이 평가 고 있다. 

그러나 당시 ○  지 에 추어 ○  말  곧 민주노동당  견해  같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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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  없  이미 언   있다.  ○  ‘과거에는 거에  집권이 

가능 다고 생각 지 못했  에 변  실  해 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는 

미에  민항쟁이라는  사용했고, 민항쟁  본래는 항쟁 개 이

지만, 진보진 에  생각 는 모델  4․19나 6월 항쟁 같  것이며, 장  국사회

에 는 불가능 다는 것이 이미 부분 사람들이 내린 결 이고 지  장  통해 

명  자는  없다.’는 취지  증언 다. 

87  체  립 이후 권 주  부  종말, 군부 독재 에  사처벌, 평

인 권 체, 진보 당   민주노동당  원내 진출이라는 역사  경험 

등  통 여 이 시 를 살 가는 보통 사람들  국가 ․사회  모 과 갈등  해소를 

여 폭  사용이 요 다거나 용인   있다는 주장  척 는 데 인식  

공 고 있 며, 어떤 내용  변 이든 이를 지지 는  자각과 지지가 없이

는 불가능 다는 에  ○  증언과 같  인식   충분히 이해   있

다고  것이다. 

편 민주노동당이 집권  법  항권  언  것 , 당  항권 행사가 

이루어지는 경우가 생 다면, 그러  조건 에  헌 질 를 는 구(舊) 

권 내지 체 가 지고 새 운 권이 들어  에 청구인이 주도  역  함

써 집권  주체가   있다는 나  경우  에  라고 볼  있다. 

민주노동당  “ 공 인 항권 행사  ‘거국연립 부’가 립 는 경우 진보 당

이 이에 주도  참여”   있고, “ 상 부  격  거국연립 부가 사후에 

써 승인 면 합법  집권이 가능” 다고 보 는 , 이는 궁극  거에 

 집권  추구 고 있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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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) 민주노동당이 주장  원내외 통합 략 , 조직 ․ 운동과  결합  강

고, 시민사회단체  연 를 강 며, 가 집단과  트워크를 구축 고, 

지역집권  통  역량 축 , 국 인 연 를 모색해야 다는 것이다.

이 가운데 조직 ․ 운동과  결합 , 노동자, 농민, 민 등 민  조직

고, 그 과를  타  지지  획득 며, 쟁과 결합  동  

토  당  지지  높여 거에  승리 다는 것이다.

민주노동당  민 조직 를 여 민 체  건  주장 는데, 이러  

체는  요구에 라 사 별 연 체에  시작 여 상 인 공동 쟁체  

고, 민 체는 당과 달리 합법- 합법  나들며 쟁 다고 보 다. 이

는 원외에  이루어지는 생운동, 농민운동, 시민사회운동이 실  합법  

쟁 경향이 있  지  것  볼  있고, 민주노동당이 민 체 조직 ․건

 주도 고 참여해야 다는 것이 합법  쟁에 극  동참 거나 주도해

야 다는 미라고 보 는 어 다. 

 여  말 는 ‘ 합법 ’ 쟁  그 범주가 매우 고 불분명 므  민주노동

당이 합법  쟁  인 다고 라도, 그것이 곧 실 법 체계를 면  

부인 고, 극단  폭 명  추구 는 등  자 이고 폭 인 지 를 승인  것

 평가 는 어 다.

편 당  국민들이 지닌 모래 과 같   견 ․이해 등  일  ‘

 사’  고, 거를 통 여 부가 거나 야당이 써 부  책

결 이나 회 심  등 집합  결  심  행 자  역  다. 그러나 민

주노동당과 같이 원내 가  군소 당  경우, 원내 동만  집합 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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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참여 는 데 큰 계가 있다. 

게다가 민주노동당과 같이 진 당원 에  당  경우, ‘당원’  부

 참여라는 면에  당 내부 민주 를 충족시키는 면이 있 나, 당원이 닌 

지지자, 일  권자  사를 는 면  매우 약 이  우 가 크다. 라

 민주노동당이 추구 는  주장이나 책  리고 추진함에 있어, 원외 동

에 해당 는 쟁  강조  것  당 동  자 에 속 는 략  택  볼 

것이다.

그 에, 청구인  민주노동당   같  원내외 통합 략, 즉 쟁  강조 

 민 조직 를  상 연 체 건  등이 미국과 소 특권계  주 타격목

  연 연합 이자 북  남 명 략  핵심  단인 통일 ․ 략

 편 것이라고 주장 다.

일  통일 이란, 복  계 ․계 , 그리고 그들  이익  는 

당 ․집단이 계  이해나  견해 ․ 계  등이 다름에도 불구 고 공통  목 를 

해 공통  에 항 여 싸울 목  만든 공동 , 즉 공동 쟁  태 ․조직

 미 다. 그런데 같  편  결집 면  상  편  고립시키고 도  어

들이는 것  일 인 략 ․  본이라고  것이므  통일 이 본질  

특  이 과  연  갖는 것이라 볼 것  니다. 어떠  궁극  목  달  

여 경우에 라 는 이해 계가 상충 거나 인 집단과도 연 거나 연

합   있다는 사고는 집단 내지 사회운동  일 에  견   있는 보편

인 것이다.

 ‘통일 ’이 북  남 명 략에  요  를 고 있는 것이고, ‘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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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’이라는 용어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낯 , 거  사용 지 는 단어라고 나, 

이른  진보 진 에 는 과거 민주 운동이나 생운동  경험에   동 이고 

쟁 인 이나 외국  이  입 는 과 에  채택  외국식( 는 번역체 ) 

들  많이 사용 는 경향이 있고, 이는 북 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 므  

상  사  북 과 동일  주장  고 있는지 여부를 단 는 결  

이 지 못 다. 

나 가 민주노동당  쟁  재 청구인  주 를 차지 고 있다고 보

이는 자주  고  주장이 니었다. 당내 평등 를 롯  여러 에  공통

 주장 었  것이고, 소 당  계를 극복    북

추종 과는 게 이해   있는 것이다.

다) 소결

민주노동당  2011. 6. 개  강  노동자  민  주체  자주  민주 부를 립

여, 자본주  질곡  극복 고, 노동자  민  심  민주  사회경 체 를 

건  것  천명  창당 강 과 실질  연장 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.

다만 2011. 6. 개  강  직  사회주  지향  명시 지 고, 사회주  지향

  다소 다. 즉, 창당 강 이 “민  억 는 모든 국가 구  법, 

도를 히 폐지” 고, “이  목  는 사  소 권  고 생산 단

 사회 ” 며, “노동자를 롯  생산주체들이 생산 단  민주  고 

계획, 생산, 분 , 통에 참여 도 ” 고, “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, 시

, 새 운 해 공동체를 구 ” 다는 직 인 사회주  지향  명  것과 달

리, 2011. 6. 개  강  “ 민주 도  각종 법  철폐 고, 폭 구를 해체 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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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 사회  근본개  추구” 고, “ 간산업  국  등 생산 단  소 구조

를 다원 고, 민  생존권  우 는 경 운  통해 민생경 를 립” 다고 

여 진   것이다. 이는 다양  계 , 계  연  연합에  

당  2004  원내 진출 이후  달라진 사 과 사회  조건  고 여, 거

에  집권 략   구체 는 과 에  이루어진 일종   결단  볼 

여지가 있다.

결국 민주노동당  2011. 6. 개  강  내용이나, 이를 포 는 ‘진보  민주주

’  이  실질  민주노동당 창당 강  계승  것이며,  사회주  

이  평가   있다. 그러나 우리가 일  민주  본질 에 다고 

보는 개 요소들, 컨  폭 명이나 일  계 , 계  주권  권리나 본권

 탈(계 독재), 1당(1인) 독재 등  내용  고 있지 며, 이 사건에  청구

인이 주  삼고 있는 ‘북 식 사회주 ’가 내포 고 있는 인민주권, 생산 단  

사  소  경 동  자  탈,  심   일당 독재  추구를  

조건  ‘진보  민주주 ’가 도입 었다고 보  어 다.    

 청구인 역사  여 살   같이, 청구인 창당 후 ‘진보 인 민주

주  사회’ 건  명시 는 강 개  는 회  과 에  특별  이견이 

시 지  , ‘민주노동당 내 진보  민주주 에  는 계 조주

나 우경 (사회주  삭 )에  이었고, 청구인 창당 과 에  진보  민주

주   내용  별  가 지 며, 창당   주체  합 에 라 강 이 

개 었다.’는 취지  노○찬  증언 역시  같  단  뒷 침 다고  것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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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다) 청구인이 민국 체  복  추구 고 있는지 여부

청구인  청구인   목  내지 진  목 이 북  체  추구, 민국 

체  복에 있다고 주장 는 , 청구인에게  같  목 이 존재 는지 살펴

본다.

1) 북  체  북  남 명 략, 통일 책

가) ‘ 체주 ’, ‘  사회주 ’, ‘변  국가사회주 ’, ‘ 탄체 ’, ‘당-국가

체 ’ 등 북  체 를 규 는 시각  다양 다. 그러나 부분  견해들  타

 이데  ‘주체사상’  존재를 북  체  주요  특  인 다. 

북 에  ‘주체사상’, 내지 ‘ 일 - 일주 ’는 모든  행  사회  

실에  단과 해   작용 고 있 며, 체 에 는  사실

상 존재  어 다.  사회참여는 국가 부  통 고, 감시  폭 , 공포를 

통 여 조직 고 동원 다. 특히 주체사상  핵심요소를 이루고 있는  습 

독재체 를 당 고, 이를 보존  여 작동 고 있다. 이러  체 가 본질

 민주  본질 에 다는 에는  여지가 없다. 

북 , ‘  일  주 께 는 생불멸  주체사상  창시 심 써 새

운 주체시 를 개척했다.’고 주장 고, ‘ , 당,  통일체는 단  통일체가 

니라 나  사회  생명체  결합  통일체’이며, 사회  생명체  심

 고 뇌 인 이고, 사회  생명체가 연  계  합 면 명  

리  동지  계  결합 어야 는 , 노동자 계  당  ‘  사상

 지도이  고  일  도체계가 고히 보장  결  조직’

 어야 다고 본다. 이에  단 히 고 지도자 만 보는 것이 니라 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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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체  심  분명히 인식함 써,  주 에 지 고 는 사

회  생명  지니고 자주  살 가 는 존재    없다는 것  좌우명

 삼고, 언 나  마  속에  믿고 르며  사상과 도에 라 

불  가리지 고 쟁 는  가질 것  강조 다. 

이러  , 민주주   이루고 있는 인간 본 에   통찰, 곧 

모든 인간  잘못  지르며 불 고 편견  가지며 구도 벽  진리를  

 없다는 인식  부 고, 나 가 단 히 지도자  이나 민주  사결 에 

 승복  강조 는 것이 니라 지도자를 신격 고, 독재를 당 고 있다는 

에  민주  본질 를 면 부인 는 것이다.

나) 북  도 체에  북 식 사회주  체 를 립   법  

일  남 명 략  추구 여 다.

과거 북 , 남  미국  식민지이며, 남  부는 미 국주  식민지 리

권 내지 미 쇼 권이므  ‘민족해 인민민주주  명’이 요 다고 주장

다. 즉, 남 에  미 국주 를 축출 는 ‘민족해 ’, 미  리통 권이자 독재

권인 남 부를 타도 는 ‘인민민주주 ’를 실 해야 다는 것이다.  이러

 명  주체사상  지도이  며, 노동계 이 도 는 범  계 과 계

 동  고, 명  폭 , 인민  항쟁에 여 행 다고 주장 다. 

나 가 남  내에  민족해 민주주 명  여 자주  민주 부가 립  

이후에는 사회주  명  통 여 주체사상  지도이 , 인민  자주  

실 는 사회주 ․공산주  국가를 건 고, 이 과 에  남북  1민족 1국가 2

부 2체  연 를 거쳐  통일국가를 다고 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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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  북  평양 송과 남 송 등  통 여  ‘민족해 민주주

명 ’이나 2000  북 이 운 는 라인 사이트 ‘구국 ’ 등  통 여 리 

진 북  남 명 략 지침  ‘주체  국사회변 운동 ’에 면, 북  

남 명 략  내용  국사회 격이나 명  법, 단과 여 일부 변

경  부분이 있 나, 체 인 틀  지 었다. 

다만 남북 경  격차가 게 벌어지고, 1990  소 과 동구권  몰락  

북 이 고립상태에 지면 ,  같  북  남 명 략  실질  변

다는 주장이 계  북 업 를 담당  부 계자 등에 여 고 

있다. 실  북  남 명 략이 실 가능 이 없다는  북  스스  인

식 고 있고, 그에 라 ‘ 나  조  책’  포 다는 것이다. 1991  엔

(UN) 동시가입이나, 일  ‘2 부 2 도 연 ’ 통일  시, 남북 본합

상 상  체  존 과 내  불간  등 명시, 1992  북  사회주  헌법 개 시 “

국  범 에  통일” 부분 삭  등이 북  어  입장  드러내고 있 며, 엇

보다 체 보존  가 북  가장 시  과 가 었다는 것이다. 

이러  주장이 실 인 남북간 힘  격차를  것이라는  이 없

나, 북  조 노동당 규약이 조 노동당  당면 목  “공 국 북 구에  사회

주  강 국가를 건 며 국  범 에  민족해 민주주 명  과업  행”

는 데 있다고 규 고 있는 실에 추어 북 이 남 명 략   포

다고 단 는 어 다.

2) 북 추종  민주노동당  통합진보당 장  여부

청구인  민주노동당 내부에 북  추종 는 이 존재 며, 차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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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당권  장 고, 자신에 는 입장  가진 들  축출 는 과  

거쳐 민주노동당  장 며, 그 이  재 청구인  구 고 있다고 

주장 고 있다. 

가) 민주노동당 내부 주요 계  자주  평등

자주  평등 가 그 자체  인 실체  통일  조직  가지고 있었다

고 인  증거는 없 나, 어도 민주노동당 내부에  각각  계 를 고 있

었  것  민주노동당 내부 구 원  다  언이나  등에 나타나는 복 인 

계  구분  통 여 인   있다.

 ○엽  「민주노동당 창당 10  평가  과 」라는 에  민주노

동당 내  평등  자주  ‘노 ’ 차이에 여 다 과 같이 분   있다. 

「① 평등 는 미국에  속  경시 고, 자주 는 강 게 인 다. ② 평

등 는 노동자 계  당  지향 고, 자주 는 노동자 심 계 연합 당  지향

다. ③ 평등 는 사회주  는 사민주 를 추구 고, 자주 는 사회주  1단계인 진

보  민주주  는 사회주 를 추구 나, 진  내에 도 견해가 나 다. ④ 평등

는 민주당과  연합 내지 통일 에 소극 이고, 자주 는 극 이다. ⑤ 평등

는 통일 에  참여에 소극 이고, 자주 는 극 이다. ⑥ 평등 는 ‘항미연

북’에 고, 자주 는 쟁 지  자주통일  해 ‘항미연북’  주장 다. ⑦ 

평등 는 북  인권  여  입장이고, 자주 는 내부  본다. 

⑧ 평등 는 진보연합과 여 이  동질 (사회주 )  요구 고, 자주 는 

자주  평등, 진보에 동 면 가능 다고 본다. ⑨ 평등 는 책 심 당사업  

시 고, 자주 는 쟁 심  거 쟁  결합해야 다고 본다. ⑩ 평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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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명부  등  공개에 극 이고, 자주 는 소극 이다.」 

다만  같이 겉  나타나는 자주  노  자체는, 민족모  해소에 

 고 민족 통일  당  이해함 써 자주  통일에 우  가 를 부여 며, 

쟁 지  통일   과 에  공조  상  북  라보  에 북

 체 를 인 고  시 다는 것 , 주체사상에  북 식  사회주

를 탕에 고 있다고 볼 증거가 지 는다. 

이는 자주  평등  견 립이 가장 뚜 게 나타났다고 볼  있는 북  

 를 러싼 논 를 통 여 도 인   있다.

우  통일  러싼 논 를 살펴보면, ‘ 리 연 ’  주장  권○ 이 자주

 지지에 힘입어 17  통  거에  민주노동당 후보  출  후 시  

국가  구체  것이고, 이에 여는 조○  등 당내에  평등  분

는 인 들  이 있었다. 그런데 연  통일  자체는  살   같이 민

주노동당 창당 강 에 도 통일  가운데 나  인 고 있  것이었고, 민주노

동당 17  통  거 후보자 경 과 에 도 연  통일 에 해 는 후보자

들 사이에 일  합 가 존재  것  보인다. 

즉, 당시 후보자 경 에  통일 책과 여, 권○  ‘연합연  통일공 국’ 

건  주장 고, 노○찬  ‘P+1 리  구상’, 즉 리  연합과 연  거쳐 단일 

국가를 건  것  주장 며, 심○  ‘ 도 평 경 ’  주장 다. 이

에 르면 권○ 과 노○찬  통일  연 를 내포 고 있었  것  보이고, 

심○  이에 여 구체  언 지  것  보이는데, 이들  후보

 토 회에 여 당 지 「진보 」는, 심○ 과 권○ 이, 노○찬  ‘ 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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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합’ 구 에  주장이 당  강 에 다고 주장 다고 보도 다. 이

를 종합 면, 당시 연  통일 이 자주 만  입장이었다고는 볼  없고, ‘ 리  

연 ’이라는 명칭이 북  ‘고  연 ’를 연상시킨다거나 일부 내용  사 이 

있었다는 이  그것이 북  남 략이나 통일 책  용  것이라고 보 는 

어 다.  리  연  공약이 북 식 사회주  체  통일  추구 는 것이

라고 볼  없   이미 검토   있다.

다  북  핵실험에  민주노동당  입장   청구인  역사  

여 당내 계  갈등  사  살   있다. 

민주노동당 내외  다른 들이 핵실험과 여 북 에  강  

이나  를  것과 달리 자주  내에 는 북  핵보 를 자 권  

면에  고, 미국  북 에   면에  다거나, 단  감

명에 그 는 등 소극  는 경향이 있었   인 다. 

그러나 그것이 곧 북  핵보  당  고, 북  핵  다

거나 도 핵 에 는 등 조건 인 북  추종  드러낸다고 보 는 어

다. 북  핵보 를 고, 핵폐 를 요구 는 입장에 도 북 이 핵개 에 

이르게  이 를 자 권 행사(미국  북 에  )  면에  분 는 것  

불가능 지 다. 

컨 , 미국  북 근 스에  1999  ‘페리 보고 ’에 는 “미국이 북

 시 고 북 이  느끼는  북  량 살상  개  에  

헤어나  어 울 것”이라고 고 있고,  주 미국 사 도 드 그 그(Donald 

Gregg)는 북  핵 포 가능 과 북핵  해법에 여, “북  입장에  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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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북미 계  남북 계가 개 고 북  경 가 나 질 지 자신  지킬  있

는 보장 단이다. 어  격  억지 이다.”라고 이야   있다.  우리 

부   통일부 장 들이 북  핵 에 여 ‘부시 부  북 책  북  

핵실험  다.’, ‘북  핵  장거리 미사일  거 면 미국이 북 이 

느끼는 보   거해 주어야 다.’는 취지  언   사 도 존재 다. 

이러  주장들이  살  자주  입장과 근본  차이가 있다고 보 는 어

다.

 민주노동당  2006. 11. 북  조 사민당과  를  북 당시 조 사

민당  원장과  회담에  당  ○  롯 여, 권○ , 노○

찬 등이 도 핵  원  강조 고 핵실험에  감  명   있 며, 민

주노동당 1차 분당 국면에  북  핵 에  민주노동당  견해 명이 불충분 

는 부  것이었다는  가 이루어지자, ○엽  언  인 뷰에  ‘민

주노동당  강  핵이고, 북  핵  가   다는 게 당  입장이며, 북  

시에도 핵실험에  감 명  했고, 핵실험  잘했다고 공식  리  

이 없다’는  강조   있다. 이러  사  종합 면, 자주 가 북  핵  

여 취  입장이 북 인  어 조건 인 북  추종 에 인  것이

라고 인  어 다. 

편  청구인  역사  여 살   같이, 자주  계열  당직자들

, 북  도 에 여 낮  강도  이나 감 명에 그  면, 우리 

부에 해 는 북 책  편 것이 라고 강도 높   고, 북  인

권 나 3  습 에 여 북  내부 라거나 실태가 게 드러나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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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거나 사상검증이라는 이  분명  견  시 지 못  채 소극  입장  

보인  있다.

이  같이 민주노동당  자주 가 북  인권 나 3  습 등에 여 보인 입

장 , 구보다 실질  민주주 를 강조 고, 개인  자 운 인격    

본권 보장에 장 야  ‘진보’  이  면에 나, 국민   사  과

에 참여 고 이를 결집시  집권에 이르겠다는 ‘ 당’  책 라는 면 모 에  

쉽게 납득  어 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. 우리 헌법상 주어진 평 통일  

과  요  인식 고, 통일  상  북  지 를 존 다는 것과 

북  실 체 에  상식  이 공존   없는 것이 니다. 국민들이 진보

에게 는 것도 북   지도자에  원색 인 난이나 북 에 

 조건 인 과 재  사 명이 닐 것이다. 다만 진보 를 는 

이라면 자신이 내 우는 진보  가 에 부합 는 원  우고, 그러  원  

일 게 고 는 진  있는 모습  보일 것  는 것이리라 생각 다.

그 지만 일 , 지 는 태도나  찬  내지 극  동조 

는 추종  해  는 없다고 여겨지고, 민주노동당 내 자주 에 속 는 인 들

 언  도나  등에 추어 보면 북  에  침  내지 소극  이 

자신이 추종 는 상에 여    없다는 신 부  롯  경향  

드러내고 있다고 보 는 어 다. 

 북  국 사회에  일 인 국가 는 다른 극단  외 책  구사 며 

고립도 불사 고 있는 상태이므 , 북 에  자극이  단 과 장 고조  이

어질  있다는 자주  주장이 북 에  추종  장   계에 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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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볼 것  니고, 계에 도 10․4 언 2항이  ‘남북  내부  불간 ’

 원  이행 는 것 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 는 견해가 있다.

즉, 민주노동당 내 자주  북 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  다  인식과 동

떨어진 면이 있었다고 라도, 이를 북 에  조건  추종에  것이

라고 단 는 어 다. 

나) 북 추종  민주노동당  청구인 장  여부

ⅰ)  청구인  역사  여 살   같이,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국

연합  조직  참여 등  거 며 민주노동당 내  자주 가 장 고, 당직 거에  

자주  는 자주 에 우 인 후보들이 우 를 보이게   청구인이 주장 는 

 같다. 

그러나 당내 자주 에 속 는 인사들이 북 에 우 인 향  지니고 있는 도

를 어, 모  주체사상  추구 고 북  추종 다는 미에  종북노  취

고 있었고, 그것이 민주노동당 분당  원인이 었 며, 분당  민주노동당이 자

주  당이 었다고 단 는 어 다.  

분당 당시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계속   갈등이  상태에  17  

통  거 를 러싼 책임 이  가운데 이미 평등  분당 논 가 

면  떠 른 시  에 추어 보면, 분당과 에  있었  일심회 자 

명 건 부결  당내 주도권  러싼 이른  권주  향   부분이 있다

고 보인다. 

 당  주요 보를 외부  출 는 해당행 이자 간첩행 를  인사들  

명  거부 다는 것  사회통 상 이해  어 운 것이다. 그러나 국가보 법  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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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를 당  삼  민주노동당  특 상, ‘국가보 법이 용  사 ’에 여 당

이 어떻게 여야 는가에 여 ‘국가보 법에  과 ’  립 구

도가 에 라 일 이고 합리 인 사결  구조가 곡 는 결과가 래  

부분이 있었  것  보인다. 

일심회 자 명  삭 는 이 가결  직후 심○ 이 “어  상황  

국가보 법이  폐지 어야 는가를 역  잘 보여 다고 생각 다. 국가보

법이란 말만 나 면 당원  신상 보  내부  외부 에게 고 지시를 

 동해도 국가보 법 자이  에 잘못    없다는 역  목도해

야 했다. 국가보 법  사상  자 를 억  뿐만 니라 진보운동  심각 게 

곡시키고 있는 것”이라고 견  힌 이나, 당시 민주노동당  탈당 여 진보신

당에 합  증인 노○찬, 민주노동당에 잔 다가 청구인 분당시 탈당  증인 

○식이 공통  ‘국가보 법 폐지를 주장 는 진보 당이 국가보 법  

이  당원  명 다는 에 여 인 입장이 많 고, 이는 당내 이른  

자주  계열만  입장이 니었다.’고 증언 고 있는  당시 민주노동당 내부  

논란 상황  드러낸 것이라 볼  있다. 

편 임시당 회 직후 “ 가 종북주  이라는 과도  단 에는 동

지 는다.”는 심○  언이나, ‘당내에 일부 종북  언행   인사들이 있었

나, 민주노동당  종북 노  취  이 없고, 분당과 에  가장  것  권

주 ’라는 취지  증인 노○찬  증언, 분당국면에  민주노동당  탈당  조○연이 

민주노동당 분당과  등   「 국 진보 당운동사」라는 책  통 여 내린 

‘다 인 자주  체가 종북주  노  르는 것  니었 나, 시 착 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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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리  장  종북 에  종북 자주 에  내부 부   가 없었

다.’는 평가, 분당 과 에  가장 강 게 종북 를  조○ 가 2011. 6. 18. 

민주노동당 책당 회 축사에  “지난 분당 시  과 에   날  언어  마

 상처를 셨  분들이 계시다면 늘 이 자리를 어 용 를 구 고자 합니다.”

라고 언   등  종합 여 보면, 분당 당시  자주  ‘종북’ 향  지

 실 에 여 다소 강 게 는 과도 게  것일  있다.

결국 민주노동당 분당 과 에  자주  맹목  민족주 나 통일지상주 , 미

자주  북 향에  이 었고, 실  자주 가  같  미에  

북  향  가지고 있었  인 다.  그 가운데 조건  북  추

종 다는 미에  ‘종북’ 이 존재 지 다고 단  도 없 나, 민주노

동당 분당  통 여 ‘종북’ 만이 민주노동당에 남 다고 보 는 어 다.

편 임시당 회 이후 2008. 4. 13. 지 민주노동당  탈당  사람  16,904명에 이

르 고, 그에 라 2008. 1.경 11만여 명에 이르  민주노동당  당원 는 9만 4천

여 명  었다. 당내 자주  평등  구도가 거  5 5, 51 49  슷

다는 증인 ○식  증언이나 국회 원, 주요 당직자 구 원   등에  드

러난 평등  상, 과 여 보면, 당시 평등 에 속 는 당원이 체

 민주노동당  이탈  것이라고 추단 도 어 다. 

ⅱ) 청구인  창당과 분당에 이르는 과   청구인  역사  여 

이미 살펴본  같 며, 창당과 분당  과 에  심이  갈등이 직 민주노동

당  북 에  입장에  것  니었다.

 살   같이, 청구인 창당 합  과 에  민주노동당  북  사회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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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를 지 고, 북 에  자주  태도, 도 핵  등  내용  포 는 

합  작 에 동 다.  진보신당에  통합 이 부결  데에는 민주노동당

 권주  국민참여당과  통합 에   가 함께 작용 다.

 청구인  민주노동당계, 국민참여당계, 새진보통합연 계라는  주체  

 갈등이 충분히 합 고 합 지 못  상태에  창당  사실상 거연합  결

합 , 내부  상  신뢰가 부족  태생  계를 고 있었고,  국

회 원 후보자 출 과 에  규   여부라는 각 주체  이해가 가장 첨

게 립 는 부분에  를 상  합 에 원만 게 해결   있는 자체 인 

역량이 어 있지 못했다. 

 청구인  분당 과 에  살   같이, 차  민주주 , 당내 민주주

 훼손에  당내   당  존속 자체가 를 맞  상황에 도 당내 

 이익  우고, 당내 갈등이 야 폭 사태 지 이어진 것  일  국

민  상식에 는 것이었고, 이른  진보 진  내에 도 격   불러 다. 

 폭 에 여 지  신 에 는 민주노동당 계열  일부 당원들, 과

거 국연합  지역연합인 경 동부연합 출신이 주축이  이른  ‘구 당권 ’  고

립  가 다. 

즉, 청구인 분당 사태  직  원인  당내 민주주  훼손   이에 

  책임 소재를 러싼 간 공 , 당내 인  트워크에  권  지 ․

장    다  었다고  것이고, 민주노동당 출신 이른  ‘구 당

권 ’에  이나 실망  분당과 에  국민참여당 계열이나, 새진보통합연  

계열 이외에 이 지향이 어느 도 공통 었  민주노동당 계열 일부 인사들 지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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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당 행 에 참여 도  다.

ⅲ) 민주노동당에  청구인에 이르 지 분당과 창당, 재분당 과  종합

 살펴보면, 재  청구인  과거 민주노동당보다 인  축소  상태이며, 

자주  는 이에 우 인 사람들  이  커 다고 볼  있 나, 그것이 과거 

민주노동당 구 원 가운데 강  북 향 내지 종북 향  가진 사람들만이 청

구인에 남  입증 는 것이라고 보 는 어 다.

3) 청구인 주도 에  청구인  주장에  단

가) 청구인  주장

청구인 , 자주  가운데 주사 , 즉 북  주체사상  추종 는 ‘이  진 엔

엘(NL) ’, 특히 민 당 잔존 이 청구인  당권  장 고 있 며, 이들이 

재 청구인  주도 는 경 동부연합과 주 남연합, 부산 ․울산 ․경남연합(약칭 

‘부울경연합’)이라고 주장 다. 과거 민 당이 국연합  장  상  보고, 

국연합 산  지역조직  동조  규합 며, 개인 ․조직  민주노동

당에 입당 고, 청구인 내부  여타 다른 자주  구 원과 연합 여 당권  장

 후 1차 분당 과 에  평등 를, 2차 분당 과 에  합당  통 여 당에 들어  

인사(국민참여당 계열과 진보신당 계열)  다른 자주 를 모  축출 고 청구인  

장 다는 것이다. 나 가 이들 가운데 ‘ 명  진 엔엘(NL) ’이 내란 모

를 도 지 다고 주장 다. 이 에 는  같  청구인  주장  개별

 검토  다.

나) 과거 민 당 조직원이었  청구인 구 원

ⅰ) 민 당 , ○ , ○ , ○  등이 주체사상  연구 ․보 ․ , 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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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가  단  목  조직  ‘ 청 동맹’  토  결  국가단체

, 북 과 시  연락 며 지침  고 상황  보고 는 등 북 과 연계 여 동

다. 민 당  1992. 3. 16. 창당식  개 여 주체사상  지도사상  는 강

 래, 식민지 자본주 사회인 남 사회  민족자주권  쟁취 고 민주주 를 

시키며 조국  평  통일 다는 당면목 를 우고, 민족해  민 민주

주  명  추구 다. 민 당  국  조직사업  여, 지도부 래에 

도당 격  경 남부 원회, 남 원회, 북 원회  그 산  지역별 원회(울

산, 남, 부산, 마산창원·진주)를 각각 었다. 그 외 부 별 사업지도부(청 운동, 

통일운동, 시민단체, 생운동, 도남부지역)를 었다고  있 나, ○  

편 상 그 게 이름  붙인 것  실  그런  쓴  없다고 증언 다.

○  증언에 면, 민 당  조직이어  가  존재를 잘 몰랐

며, 민 당  조직원(당원)  100명 후 고, 조직원에 이르지  동가조직이 

300~400명 도 다고 다.  ○  민 당 조직원 가운데 30여 명  1997  

자신이 민 당  해체   향 다고 증언 다.

ⅱ) 청구인 소속 국회 원 이○    □□연구원장 이○엽, 당원 ○진과 같

이 청구인 구 원 가운데 민 당에 가입  조직원  인 어 사처벌   

사람들이 있는  인 다.  민 당과 남 원회  계에 추어 남 원

회 사건  사처벌   사람들 지도 민 당 조직원 내지 계자  볼  있

 것이다.  □□연구원 부원장 ○ 과  (민주노동당) 사 장 ○ , 당원

원회 강사 ○ 가 그러 다(그 에 함께 소 었  사람들  죄 결  

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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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그 이외에 청구인이 민 당 조직원 내지 계자라고 주장 는 청구인 구

원들  국가단체인 민 당에 가입 거나 민 당과 여 이 행 를 

다는 등  이  사처벌   사실이 없다. 이○ 나 이○엽에  죄

결  가운데 천○태, 이○규, 조□원이 민 당 조직원  언 었 나, 이○규나 

조□원에  사나 소는 이루어지지 니 고, 천○태는 남 원회 사건과 

여 죄 결  다.

민 당  책이었  ○ , 청구인이 민 당 잔존 이라 주장 는 청구

인 당직자 등이 민 당  조직원이나 부 조직원 는 계자가 맞다고 증언

나, 그러  증언  ○ 이 민 당 원이었  ○ 에  사재 에  증

언  내용과 상 다. 그리고 이 사건에  ○ 부  민 당 조직원  지목

 당사자들  그러  사실  부인 고 있다.  ○ 이 민 당에  차지  

에 추어 ○  증언에 어느 도 신 이 있다고 보 라도, 과거 민 당 사

건과 여 ○ 이 사 에  진  내용  어 이 사건 증언과 에  처

 조직원 내지 부 조직원이라고 언  사람들에 해 지, 당사자들에게 

어떤 탄핵  회도 부여 지 니  채 다른 득  있고 실  증거도 없이, ○

 증언만  그들이 민 당 조직원이었다고 쉽게 단  는 없다. 민○ , 장

○ , ○희, ○규, ○희 등  경우가 그러 다.

결국 청구인 구 원 가운데 민 당 조직원이나 부 조직원 는 계자이었  

것  인   있는 사람  죄 결이  몇 명에 불과 다.

ⅲ) 이미 이 실효  래  과라 라도, 어떤 범죄사실  죄 결  

다는 객 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  니므 , 그 증거가  는 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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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이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당해 인  향  추   나  단자

료  사용 는 것이 지 다고 볼 는 없다. 

 과거 민 당 조직원  동했  사람들  가 다고 라도, 그들이 

청구인  주요  당직자나 국회 원  동 며 청구인 구 원들에게 향

 미   있는 에 있다는  고 면, 그들이 어떠  이  향이나 목

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 미가 있   있다.

다만 여  는 것  그들  ‘ 재’  이  향과 목  이므 , 

재 이들  동이나 언이 주  단  근거가 어야 함  명 다. 과거  행

이나 과는 재  동, 언 등  미를 이해 고 평가 는 데 요  범  내에

만 부  용 어야  것이다.

즉, 과거에 북  남 략  추종 는 동  다거나, 그러  향  가

었다고 라도, 상당  시간이 경과  후에는 그러  사상이나 신 , 목 이 그

 지 고 있  것이라 추단  어 다.  사상이나 신  변 를 명시

 시 는 경우에만 변 가 인   있고 진  있는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. 

우리 헌법질 가 는 인간상  고립  개인이 니라 공동체  임없는 

상  연  속에  균  잡고 스스  생  결 고 해 나가는  

인격체이다. 그런데 과거  이 재  사상  재단 는 직 인 이   

있다고 보는 것  이러  인간상  부인 는 것일 뿐만 니라, 과거  행 에  

법  책임과 별개  특 인에  우리 사회  차별과 를 극  용인 는 

결과를 래   있다는 에  들이  어 운 것이다.

○  그가 언  사람들이 여 히 민 당 시  생각  지 고, 민 당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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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과 목  실   동  고 있  것이라고 증언 나, 그는 민

당 동 당시 이○  일면식도 없었  것  이고, 경 남부나 남 원회 등 

○ 이 지도, 리  조직원들과도 만난 이 없 며, 1997  민 당 해체 언 이

후  민 당 계자들과 연락해 본 사실도 없다고 증언 다. 이에 르면, ○

 과거 민 당 조직원이나 계자들이 민 당 해체 이후 어떤 동  는지 여

부나 이 ․사상  어떤 변 를 일 는지 여부에 여 직    없

는 지 에 있다고  것이다. 결국 ○  증언  신  인 라도, 이는 과

거 민 당 해체 이  에 며, 민 당 조직원이나 부 조직원  동

 사람들이 계속 여 민 당 동  여  것이라거나, 신  꾸지 

 것이라는 ○  증언  주 인 견 내지 추 에 불과 다.

ⅳ) 과거 민 당 조직원 등  동  청구인 당직자나 국회 원  민주노

동당이나 청구인에  동 양상  살펴본다.

① 이○

이○ 는 청구인 창당 이후 입당 며 민주노동당에  동 지 니

다. 이○ 는 청구인   후보자  출마  당시 지인 「진보 」를 

통 여 힌 ‘출마  변’에  “90  래 부 , 는 진보 당 건 노  주창

습니다. 동지들과 함께 본격 인 당운동  며 당  지역  토 를 강 는 

편, 각  공직 거에 도 는 등 당운동   다  것이 90 ”라고 주장

다.  자신이 언 사 ‘○○  소리’  장에 함께 했 며, 여 조사 인 

‘◇◇연구소’, 진보진  보  략컨  회사인 ‘○○ 그룹’  립 여 당

 도약   실질  지원  다고 주장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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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○ 는  살   같이, 2012. 3. 8. ‘이○  지지 결 회’, 2012. 5. 3. ‘당 

사  결 회’, 2012. 6. 21. ‘통합진보당 당직 거 출마자 결 회’, 2012. 8. 10. ‘진

실 본 해단식’ 등 당행사에 참 여 참 자들  단결  구 는 언  다.    

이○ 는 국회 원 당  이후 자신  러싼 논란과 여, 2012. 5. 11. 

 그램 인 뷰 , “종북 운운 는데 종미가  큰 ”라고 고, 2012. 5. 

15. 자간담회에 는, “ 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  는 여러 노래  나”이

고, “독재 권에 해  ( 국가가 국가 ) 만들어 다.”, “ 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

게 니며, 충분히 부를  있다.”는 언  다.

편 이○ 는 남북 계가 장국면에 있었  2013. 4. 25. 부 질 에 , “ 근

 통 께  내놓 신 도 신뢰 스에 해 매우  보고 있다.”, 

“북  핵 가 도에  사용 어 는 는 것처럼 미국  핵 도 도

에  사용 면 다.”, “국민   우  생각 는 부라면, 도에  

핵  핵  억 는 식  다.”, “우리 부가 직  나  북 과 고 국

사회는 우리를 믿고 다 달라고 해야 다.”, “ 국이  4자간 회담  

고 종 언  추진 자.”고 말 다.

그리고 이○ 는  살   같이 이 사건 모임에 강연자  참 여, 당시  

를 쟁  가 고조  국면  평가 고, 강연회에 참  사람들  사

상  단결과 실천  강조 는 데  나 가, 쟁  고 평 를 요구 는 당 내

외  동 등  편향  것이라 난 고, 쟁 상황에  북 과  공조를 주장 며, 

군사  동  포함 는 ‘ 질  ’를 요구 다. 

 같  이○  동에다 과거   보태어 보면, 이○ 는 민 당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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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나  부 경  사건  포함 여 자신  과거  재 동  극  

당 는 가운데 분당  청구인 내부  자주    자신  지지 는  

규합 고, 단결  구 ․강   동  계속 며, 원내 동이나 언  인

뷰 등 공식 인 외 동에 있어 는 당  책노  존 는 입장  보이면

도, 공식 동 시에는 당  입장과 거리를 는 이 인 모습  보 다.  ‘미

국주 ’에  강  감에 여 ‘자주’를 강조 고, 편가르  권주 를 

통  당권  장  여 동 다. 엇보다 5. 12. 모임에  강연  이○

 실인식과 북 에  태도, 입장이 명 게 드러난 사 , 엄   속

에 쟁  극복  강조 고, 참 자들  신  고취시키   언  범 를 

명 히 어 는 것이며, 극단 인 민족주 에 여 북   시 를 찬양

고, 쟁상황에  북 과  공조를 주장 는 등 북 에  극  추종  드러

낸 것이라  것이다. 

② 이○ 를 외  나 지 청구인 구 원

이○ 를 외  나 지 청구인 구 원들에 여 살펴본다. 

청구인이 민 당 계자라고 주장 는 고 원 ○희는 이○ 가 참  2012. 

6. 21. ‘통합진보당 당직 거 출마자 결 회’에 참 여 자신  ‘○○ ’라고 언

도 나, 당시 행사는 당직 거를 고 를 결집   자리 고,이

○  ○연  명 여부가  상황이었 므 , ○희  말  이○  

명에 는 사를 시함과 함께, 고 원 출마자  지지를 소 는 취지  

보이고, 이○  개인  신  ○희가 공 고 있다고 보 에는 부족 다. 

 ○희는 이 사건 모임에는 참 지 니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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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청구인이 민 당 계자라고 주장 는 국회 원 ○희는 이 사건 모임에 참

나, 당시 공식 인 언  거나 토 에 참여 지 니 는 , 이 사건 

모임에 참 다는 이  이○  개인  신  ○희가 공 고 있다고 인

 어 다. 이 사건 모임  격에 해 는 청구인  동과 여 뒤에

 다시 살  다. 

그 에 청구인이 민 당 조직원이나 부 조직원, 계자라고 주장 는 청구인

 몇몇 구 원이 북   에  민주노동당 시  북 에 여 보인 입장  

 청구인  역사  여 살   같 며, 그러  입장이 북 에  

조건  추종에  것이라 단  어 다는  이미 민주노동당 시  자주

 향과 여 검토   같다. 

편  같  청구인 구 원들  북   에  입장  청구인 창

당  후  달라지지 니 다. 청구인이 민 당 계자라고 주장 는, 국회 원 

○희는 2013. 1. 29. 자회견에 , 북  인공  사에  엔 보리 

북 재결  가결  북  강경  고에 여 “이명  부  강경  북

책이 군사  장과 충돌 를 불러 다.”고 논평 다.  청구인이 민 당 

조직원이라고 주장 는 국회 원 이○규는 2012. 5. 22. □□ 100분 토 에  “북  

인권, 북핵, 3  습에 해 어떻게 생각 느냐”는 질 에 “종북이라는 말이 횡행

는 것 자체가 감이다. 여 히 남  있는 사상검증  양심  자 를 죄는 것이  

에 이런 태  질 과 임이 상당  가 있다.”라며 답변  거부 고, 

2012. 5. 24. 미 어 ○○과  인 뷰에  ‘북핵에 해 본 는 찬   없지

만, 북 이 핵  가질 에 없는 처지를 이해 면 도 본  핵없는 상,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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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군사  충돌이 닌 평 운 동북  질  가는 것  추구 다.’고 주장 고, 

3  습과 인권 에 해 “남쪽  시각에  보면, 이해가  는 것이다. 그  

인 고 출 해야 다.  남쪽 자본주  체 를 북 이 인 는커  이해

조차도   것이다. …… 북 이  러는지  면  이 보다 강

고 남북 계가 개 돼 상  높이는 게  요  것이다. 일  매도

거나 사 시 만 면 결국면  닫는 것이다.”고 언 다.

이러  언들 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동당 내 자주  입장과 크게 다르

다고 보  어 운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 고 이들이 10여   국가단체  

여 동 다는 만  이들이 북  추종 고 주체사상  신 는 이

 내면 고 있다는 단  내릴 는 없다.

이들  북 에  입장이나 책  태도가, 집권  추구 고 집권  이후에는 

명과 신뢰  원  에 남북  계를 주도  해 나가야  책임  꺼

이 부담 겠다는 당 인   자 인지, 타당 과 합리  갖춘 것

인지에 해 는 논란  여지가 있 나, 이는 주  이루어지는 거를 통 여 

청구인  구 원 ․지지자  일  국민들이   책임  거나 당

 부여 도   이다.  

다) 이○  이○  지지자  청구인 장  여부

ⅰ)  후보자 거에  이○  지지자

 후보자 경 에  이○ 를 지지  사람들이 구인지는 인 지 는

다.  이들이 이○  개인 인 신 이나  지향  히 인식 고 

를 진 것인지, 그  이○ 가 출마  변에  주장  경  등에 추어 자주 나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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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여   있는 인 이리라 며 를 진 것인지,  단  소

계 등 막연  감에 여 를 진 것인지는 불명 다.

이○ 에  종북 논란  이○ 가  국회 원  당  이후에 본격

 었고, 경  당시 당내에  이○ 가 민 당 사건 자라는  이외

에 이○  개인 인 향, 북  추종 이 분명 게 공개 었다고 볼 사 이 

없다. 

  후보자 경  후  이루어진 ‘이○  지지 결 회’나 ‘당사  결

회’에 300-400명  지지자들이 참 다고 나, 그 참 자들이 특 지 고, 

차  행사에 참  사람들이 체  동일  사람들이었는지 여부도 인   

없다.  이러  당행사에  이○  언만 는 권주  향 외에 북  

추종 지 분명 게 드러난 것이라고 보  어 고, 이들이 이○  개인  향이

나 신 에 동 고, 이를 르고 있었다고 인  어 다. 

결국  후보자 부 경  사건  후 여 나타난 사 , 리 나 복

 사  감 라도 상당  다  청구인 구 원이 이○ 가 청구인

  후보자  합 다는 단  내 고, 리 나 복  등 부 행

에 직 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지지 니  후보자 본인에  명  부당

다는 사를 시 다는  인 게  뿐이다. 

이○  지지자들이 별도  강  가지고, 집단  어떤 사를 시 는 등 

계속 인 동  여 다고 보이지 니 는 이상,  같  사 만 는 그들

 나  조직  실체  인 여 집단  평가   없 며, 조직  실체도 없

는 이 청구인  장 고 있다고 평가 는 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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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) 이 사건 모임 참 자

편 뒤에  보는  같이, 이 사건 모임  청구인  경 도당 원장인 ○

열이 경 도당  ․ 직 당직자  열  당원들  소집 여 주  강연회 다. 

모임 참 자들  상당 가 경 도 지역 동가 므  이들이 과거 국연합  지

역조직인 경 동부연합이 존재  시 에 함께 동   있고, 그러  경

 인 여 당내에  ‘경 동부연합 계열’이라는 평가를   있다.

그러나 이들이 모  이○  같  신  가지고, 이○ 를 지지 는 나  그

룹  여 당내에  ‘경 동부연합 계열’이라고 불리는 상당  다  구 원들

 좌지우지 는 향  행사 고 있었다고 보 는 어 다. 

 즉, 이 사건 모임에 참  ○ , ○근이 증인 이○ 과 함께 북  헌 등

 통 여 주체사상  습   증인 이○  증언과 녹취  재를 통

여 인 나, 이들 이외에 다른 회합 참 자들이 그  같  습 동  여 다고 

인  객  증거가 존재 지 니 다. 그리고 5. 12. 모임에  이루어진 쟁이 

생 는 경우  폭  행사에  언들  이○ 를 롯  몇몇 참 자  언

, 이○  강연 취지를 이해 지 못  참 자  질 이 이어진 , 이○  스스

도 ‘ 질  ’가 생소  말임  인  , 분 토  결과들이 모임 참 자

들 모   합 에  것이라고 볼  없고, 5. 12. 모임 이후 이를 구체

거나 실행   어떠  움직임도 생 지 니  에 추어 보면, 당시 참

자들이 모  이○ 나 주요 언자들과 이  지향  같이 고 있었다고 인  

 없다.

나 가 이 사건 모임 참 자들이 체  경 도당  ․ 직 당직자라고 나,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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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구인  주요 당직자  인  만  지 에 있었  것  니다. 특히 모임에

 과격  언  이어간 주요  언자들 가운데 청구인  주요 당직자  볼  

있는 사람  강연   이○ 나 사회를 맡  ○열 등 몇몇에 불과했다. 단지 몇몇 

사람이 ‘경 동부연합 계열’이라고 불리는 상당  다  구 원들  장 고 있다

는 것  그 구체 인 과 이나 인  연계가 명 게 드러나지 는  쉽게 추  

 있는 범 에  벗어나는 것  보인다.

라) 민 당 잔존  경 동부연합 장  여부

ⅰ) ○ , 과거 민 당이 거  주도  단체  국(민주)청 단체 회( 청

, 1998  해체), 실질  주도  역   단체  강 양천 결청 회, 구

청 회, 남 사랑청 회, 남청 회가 있고, 그 에 경  동남부  북  

70~80%  생조직  장 며, 울에 는 ◇◇  국  □□  구국

를 장 다고 증언 다. 

편 ○  민 당 사건  검찰에  사를 며, 민 당  장 단체들에 

 북보고용 건  만들었다는 진    있고, 그 보고용 건에는 그러  

단체  사결 에 민 당이 30% 도  향  행사   있다는 취지도 재

었다.  이○ 가 ○  통 여 보고 다는 보고 에 는 남연합에 

 지도  강 해야 며 우여곡  에 ‘ 청 ’  장 다는 취지가 재

었다. ○  과거 사 에 , 1994. 1. 청  단체  국연합 지역조직, 노조 

등에 침  민 당 조직원 20여 명에게 침 단체에  동  높이고, 명역량  

 있게 개 도  지도 다는 취지  진 를 작 도 다.

이를 종합 면, 민 당이 이○  등 조직원이나 계자를 통 여 청 , 생 조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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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이나 노동단체, 국연합  지역조직, 특히 남지역  조직이나 단체에 향  

행사 고자 고, 실  일부 향  행사  것  볼 여지가 있 나, 구

체  구를 통 여 어떤 식  어느 도  향  행사 는지는 특

지 는다.

나 가 청구인이 청구인 내에  동 고 있다고 주장 는 국가 ․이 동 경

자들, 컨  실천연 나 국청 단체 회( 청, 2009  해산) 등 이 단체 가

입자나 일심회 사건 자  경우 그들이 동  단체  민 당  직  연계가 인

지 고, 그들이 별도  조직  이루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 며, 이들  동 

는 국가 ․이 동 경 자  용에   뒤에  다시 살 다.

ⅱ) 민주노동당 내에  랜 시간 동  경 동부연합  실질  지도자  인 었

 사람  민주노동당  책 원회 장 이○ 다. 이 사건 모임  보자인 이

○ 도, 2010  처  국 원에 보  당시 그가 주장 는 조직  장 내지 책이 

이○ 라고 보 다. 그런데 이○  민 당  , 민 당과 직  이 

없는 이○  주장만이 있  뿐, ○ 이나 그  민 당 조직원, 계자  진  

등  통 여 인   없고, 달리 이를 뒷 침  증거는  시 지 다.

ⅲ) 경 동부연합이 조직  실체를 가지고 민 당  강 이나 이  공 고 있

는지 살펴본다. 

경 동부연합  국연합  지역조직이었  남연합에 남 인근 지역인 용인, 

주, 남, 이천 등  지역조직이 합쳐  구  것이며, 당시 남 등 지역에  

동  시민사회단체들  연합체 다. 라  경 동부연합에  함께 동  사람

들 사이에 일  인  가 었  는 있지만 그러  계가 통일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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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 조직  구 원  계  같  것이라거나 공통  목 이나 고  가  공

에 여  것이라고 볼  없다. 

나 가 과거  인   자주 가 가지고 있  일  이  동질 에 

여 당직 거에  특  후보를 지지 면  결집  보 다고 라도, 그러  권

주  향이 북 추종 에 근거  것이라고 보  어 우며, 권  추구는 도  

차이가 있었  뿐 다른 에도 공통  것이었다. 

경 동부연합이라는 집단  이  동질  인 고, 그 내용  도출해 내  

해 는 원  경 동부연합 자신  공개  동이 존재 여 그 부  어

떤 목 이 추단   있는 경우여야 다. 만약 공개  동이 존재 지 는 경

우에는, 어도  강  내지 조직체계가 존재 다거나, 는 개별 구 원이 특

고, 그들 개개인  향이 공통 다는 이 입증 어야  것이다. 

청구인이 경 동부연합  구 원이라고 주장 는 이○  등 소  인 들  북

추종 만 는 경 동부연합이라는 집단  북 추종 이 인 다고 볼  없다.  

나 가 청구인이 경 동부연합  집단  동이라고 주장 는 당직 거에  

 결집 행 ,  부 경  사건에  리  등 행 , 원회 폭  행

 등  북 추종 이  사건들이 니며, 경 동부연합  동  드러났다

고 보 도 어 운 것들이다. 

ⅳ) 결국 경 동부연합이 과거 민 당 는 민 당 조직원 등에 여 사결 이 

좌우 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  어 고, 재 경 동부연합이 조직  실체를 가

지고 민 당  강 이나 목  공 고, 이를 여 동 고 있다고 볼  없다.

마) 재 청구인 주도  통일  실체 인  여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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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  주장에 르면, 재 청구인  경 동부연합과 주 남연합, 부울경

연합에 여 주도 고 있다.

그런데 청구인도 인 는  같이, 주 남연합 계열과 부울경연합 계열  

청구인 창당 이후  결집이 가장 실  것  보이는 시 , 즉  

후보자 경 이 실시   청구인이 경 동부연합  핵심  인 이라 주장 는 

이○  명이 었   통일  행동  보이지 다.  후보자 경

에  각 연합  각각 후보들  냈고, 거결과는 청구인이 주장 는 소  ‘ ’

(조직  차원에  동원   있는 를 계산 여 분 는 동)이 이루어 다고 보

 어 운 태  나타났다. 일 명부  여 명부, 장 인명부를 합쳐 나  를 

행사   있는 상황이었다면, 각 명부에  가장 높  를 차지   있도  범경

동부연합  차원에  후보자를 내고, 명부별  를 나 어 각 명부  1 를 독식

  있도  어야 나, 거 결과 나타난 득  황  그러  ‘ ’이 이루어

다고 보  어 운 것이었다. 

다 , 이○ , ○연 명이 청구인 당내에  가 었  , 부울경 연

합이 이○ , ○연 원  명에 지 다는  역시 청구인도 인 는 

이다. 이는 동일  이   에  있는 통일  조직 내에  벌어지는 일이라

고 보  어 운 상이며, 이○  지  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 도 어 운 것

이다.

이들이  청구인   본노  외에, 자주 가 민주노동당 시 부  계

속 여 강조 여  자주 ․민주 ․통일  이  추구 다는 에  일  공통  가

진다고 라도, 각각  연합 계열들이 그   다른 이  공 거나 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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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, 통일 , 단결 여 동 고 있다고 볼  없다.

) 청구인 주도  당권 장  여부

 청구인  주장과 같이 청구인 주도 이 일  이  동질  갖춘 실

체를 가진 집단  폐  목  가지고 청구인 지도부  다 를 차지 다

고 라도, 그것이 청구인이 경 동부연합, 주 남연합과 부울경연합  지

 움직이는 각시가 었  미 는 것  니다.

거 리 원회 보고 에 면, 청구인  진 당원 는 2012. 11.  

41,444명에  2013. 1.  29,844명  격히 어든 상태이 는 나, 여 히 

지  이고, 탈당   차를 는 번거 움  인 여 식  탈당 지 

 당원이 상당  있다고 라도 청구인  체 당원  는 10만여 명에 이

른다. 이  같  다  당원들이 지도부에 여 장 어 조종 다는 것  쉽게 

이해  어 운 주장이다.

게다가 는 것  ‘ 폐  목 ’이다. 청구인  북  남 명 략  추

종 거나 실행 고 있  공개  명   없고, 내란  사건 보자인 증

인 이○ 도 이  같이 증언 다. 재 청구인  구 원 다 가 청구인  

공개  목 과 동이 닌 겨진 목 이나 동  인식 고, 그에 동 고 있다

고 보 는 어 다. 경 동부연합 등이 폐 고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 는 목 , 즉 

북 식 사회주  추구가 공개 는 경우, 재 청구인  공개  노  지지 는 

당원들이 이에 여 지도부를 체 거나 당  떠나게  가능 이 얼마든지 있

다고 보인다. 

 재 청구인  당내 주요 사결 이 청구인이 주장 는  같이 만장일



[273/346]

 는 그에 가 운 찬  결 고 있다고 라도, 이는 평등  자주 가 

명  립구조를 이루었  민주노동당 시 나 진보신당 계열과 국민참여당 계열, 

민주노동당 계열이  견  구도를 이루었  청구인 창당 과 달리 자주 를 

심  이  동질 이 높 진 청구인  상에 추어 이 이라고  어

다.  내란  사건과 이 사건 심 차  계속 등  외  에 처  상태

에  내  결속이 강 고 있는 것 도 볼  있 며, 그것이 경 동부연합  

청구인 장 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 는 어 다.

4) 국가 ․이 동   여부

가) 국가보 법  자  당직 임명

ⅰ) 당법 , 민국 국민  국회 원 거권이 있는 자는 일  공 원

과 원  외 고 구든지 당  인  당원이   있도  규 고 있고

( 22조), 과거 행  이  당원  자격  해야  법 상  근거는 없 며, 

청구인  당헌  법 에 여 당원이  자격이 있는 사람  당  강 과 

본 책에 동 는 사람  구나 당규  는 차에 라 당원이   있다

고 여( 4조 1항) 역시 특별   고 있지 니 다. 라  과거 국가보

법  등  사처벌  다고 라도 청구인  강 과 본 책에 동

다면 청구인  당원이 지 못  이 가 없고, 통상 인 차  법에 라 

당직자가  도 있다. 과거  만  이   재 당 동  자   

본권에   침해가  도 있다.

만약 개인  북 에 동조 거나 북  추종 는 신  가진 사람이 당직자

가  후 자신  개인  신  당  이 에 시키고자 거나 당  조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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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 신  추구에 이용 고자 는 경우, 민주  본질 에 험  래  가능

 인 다. 그러나 그 개인  실 법  행 에 해 는 사 재 등이 이루

어질  있고, 이를 통 여 드러난 사실에 여 그 개인이 청구인  사

과 에  자    있는 가능 이 열  있다는 , 나 가 청구인  

당  사결  과 에 참여 는 당직자 부분에 해 는 출직  규 고(당

, 고 원, 원, 원 등 거 도, 당헌 10, 11, 15조 등), 당내  사

결  권  분산시키고 있 며( 결 구  집행 구, 당과 지역조직 등), 당  

주요 책  진  결 , 타 요  결  등  당 회 결사항  여 많  

당원이 참여   있도  고 있다는 (당헌 13조)에 추어 보면, 청구인이 몇

몇 당직자에 여 장 어, 그들  사에 라 조종 고 동  가능  크지 

다고  것이다.

다만 과거 민주  본질 에 이 명  목  가 거나 동   사

람이나 조직 , 그러  과거  목 과 동  계승 고자 는 목  에 당  구

원이나 지도부에 도 ․체계  진입시키는 경우가 있   있고, 외  

그러  에는 재 민주  본질 에 는 목 이 있다고 볼 도 있 나, 그

 같  단에는 재 당  목 과 동, 당원 모집  당직 부여  법 등이 종

합  고 어야  것이다. 

이 사건  경우,  지   같이 국가보 법  이 곧 국가 동이

나 이 동  지향 다는  증 다고 보  어 고, 청구인  강 이나 지도

이 이 국가보 법상  국가 동이나 이 동이 지향 는  동일  것이라 

볼  없   살   같 며, 청구인이 국가보 법  행 자들 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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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조직  모집 다고 볼 증거는  없다. 청구인  ․ 직 지도부나 

출직 후보자 가운데 국가보 법  이 있는 사람들  가 지 나, 이들

이 통상 인 차에 지 니  채 주요 당직에 임명 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, 

청구인이 향식 사결  구조를 취 는 등 지도부  견  당내에  그  철

시 다고 볼 증거도 존재 지 니 는 이 사건에  청구인  일부 구 원이나 당

직자  국가보 법  이 청구인과 북 과  연계  드러내는 것이라 보

는 어 다.

ⅱ) 일심회 사건 자, 실천연  자, 민 당 ․ 남 원회 사건 자 등 국가

보 법  자들이 청구인 당원 에 참여 고 있는   살   

같다. 그러나  같  자 용이 그 자체  가 다고 볼  없   

살   같다. 달리 청구인이 당원들  국가 동에 동참시키거나 북 에  

동조  추종  이 어낼 목 ,  같  국가보 법  자들  국가

동에 동조 고, 이들이 국가보 법  자 내지 북  추종 는 자이  

에 용  것이라고 인  증거가 부족 다. 

나) 국가보 법  행 자에  당내 징계 여부

청구인 , 청구인이 당원이나 당직자들  국가보 법  행 에도 불구 고 

이들  징계 지 는 등 다고 주장 다. 

개인이 스스  범죄행  여 법  책임  부담 는 외에, 사 인 역에

 이루어지는 당 동  자 나  견 명  자   역시 감 여야 

다거나, 당이 일  부분 공  능  행 고 있다는 이  그러   부

과  를 진다는 이 헌법 해 상 도출 는 것  니다. 당  자  범



[276/346]

죄행  등 사회에 를 일 키는 동   자  동  함께   없다고 결

  있고, 당원  자격과 를 는 것  당 동  자  보장 어야 

 것이지  면에  근   있는 것이 니다. 

청구인이 구 원  국가 ․이 동에  죄 결이  이후 구 원  

행 에 여 극  당  부여 는 동  지  이상, 청구인이 

당원이나 당직자들  국가보 법  행 에 여  입장  시 지 

다거나, 죄 결이  사람에 여 명 등 징계조 를 지 니 고, 상

인 당 동  허용 다는 만  그러  범죄행 를 다고 보거나, 

나 가 그 목 이 북 에  조직  동조  추종에 있었다고 단 는 것  논리

 약이다.  

5) 통합진보당이 북  지 , 조종   이 인 는지 여부

청구인  청구인  신인 민주노동당  구 원이 연루  간첩사건 등  통

여 청구인이 북  지 , 조종  거나 향  다고 주장 며, 

 강○운 사건, 일심회 사건, 재산 사건  들고 있다.

가) 강○운  민주노동당 고 , 1998. 10.경부  2003. 8.경 지 북  지

 고 민주노동당 내부 자료집  송부 는 등 간첩 동  다는 이  죄

결  다. 그러나 강○운  민주노동당  주요인사  포 동  공 지 못

했  것  며, 강○운 사건이 공개  후 민주노동당  고 직 해 과 당

 탈조 를 취 겠다는 취지  명    있다. 결국 민주노동당이 강○

운  동 부  어떠  향  다고 보  어 다.

나) 일심회 사건에 해 는  청구인  역사  여 살   같다.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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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회 자 가운데 청구인 구 원  ○ 과 이○훈 2명이 포함 어 있었다. 이

들  각각 사 부 장과 원  민주노동당  당직자  지 에 있었 나, 

사 부 장  당내 결 구나 고집행 구에 참여   있는 직 가 니고, 

원  경우 결 구인 원회에 참   있 나, 원  가 상당  

다 라는 ( 재 청구인 원  93명이다)에  사결  좌우 거나 

 향  미   있는 권  가지고 있다고 보  어 다.  이들이  당직

거에  지  결과  철 지 다. 즉, 이들  동에 여 민주노동

당  사결 이 향  다고 보  어 다.   

다) 재산 사건 , 2001 에  2003 경부  북 에 포 어 인천 지역  심

 남 명 략 실행   지 당 동  고 있  공작원 □용, 임○택, 이

○  등 이른  ‘ 재산’ 조직원들이 간첩 동 등  죄 결   사건이다. 이

른  ‘ 재산’  북 부  2011. 2. ‘진보  민주주 를 진보 통합당  지도이

 철시키고 10월 이내에 진보 통합당 건   것’ , 2011. 5. ‘민주노

동당  강 면  진보 통합당 건  차질 없이 추진  것’  지시  것

 드러났 나, ‘ 재산’ 자 가운데 청구인 구 원  포함 어 있지 니

다.  ‘ 재산’ 자들이 청구인 구 원과 는지 여부나, 진보 통합 

등과 여 실  어떤 동  는지는 입증  가 없고, 새 운 진보 당 

건   진보진  자 연 회 는 이들이 진보 통합에  지   

인 2011. 1. 이미 구 어 있었 며, 노○찬  진보 통합   논  과 에  민

주노동당이 ‘진보  민주주 ’를 지도이  삼 야 다고 주장   없다고 

증언 다. 라  민주노동당이나 청구인이 ‘ 재산’ 자들  동 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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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  향  다고 볼  없다.

라) 이를 종합 면, 강○운 사건이나 일심회 사건, 재산 사건 등 간첩사건에 

여 민주노동당이나 청구인  사결 이 향  다거나, 북  지 , 조종, 

향  다고   없다. 그 에 청구인과 북  직 인 연계는  입증

지 니 다.

(라) 소결

1) 청구인  자신  이  격에 여, “우리나라  계 진보 운동  이상

과 역사  과를  계승 고 자본주  폐해를 극복 며 자주 ․평등 ․평 ․자

․복지 ․생태 ․인권 ․소 자권리 ․연  등 다양  진보  가 를 구 는 새 운  

사회를 지향 는 진보 당”(강  )이라고 고 있다.  

이는 자본주  폐해를 극복   다양  진보  사상과 이 (사회주  이 , 

민주주  이 , 민족주  이 , 사회민주주  이  등)들   계승 고, 

과 인 부분들  계승 시키 , 계  들  과감히 개 해 나간다는 것이

며, 자주  평등  가  함께 다양  진보  가 들  당  심가  내 우고, 

 사회가 갖고 있는 들  구조 인 것이며, 구조변  없이는 일 는 사람들

이 주인 는 상  만들  없 므   사회   극복   있는 체 , 

사회를 추구 다는 것이다(「강 해 자료집」). 

우리나라는  짧  시간에 ․경  부신  이룩 나, 그

럼에도 불구 고 우리나라  ․경  실이 이상 이며  이상  지

 요가 없다고 주장 는 사람  마도 없  것이다. 이상향  칭 는 토

(utopia)라는 말 , ‘ 실에는 존재 지 는 장소’라는 미 역시 담고 있 며,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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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임없이 보다 나  상  만들  여 노 여 다.

특히 자본주 가  지구  승리  것  보이는 실 속에 도, 자본주 에 

  는 계속 고 있다. 우리나라   경 자는 “자본주  종말이 

지  것  지  자본주 가  택이거나 는 잘 작동 고 있  이 

니다. 단지  없이 지  체 를 버릴  없  이다. 소  사회주  역

사  실험이 실  난 지  상황에 는 그 다. ……  택이 없 면 지

 자본주  체 는 지속  에 없고, 지  자본주 에 가 있다면 고쳐

라도  나  자본주 를 만드는 것이  택”이라고 주장 도 다. 

청구인  자신  실인식에 여 우리 사회  를 해소 는  

진  개 ․개 보다 근본 인 변 , 체  립이 요 다고 보고,  

사회주  체  ‘진보  민주주 ’체 를 주장 고 있  뿐이다. 청구인

이 주장 는 이 효 이고 실  있는 것인지 여부에 해 는 얼마든지 다른 

견  시가 가능  것이지만, 청구인이 개진  체  주장이 폐해  개

이 니라 극복  이야 고 근본  변 를 구 여 ‘ 명’ 이라는 이 , 당

해산 도를 통 여 고자 는 민주  본질  핵심가  충돌 다고 볼 

는 없다.

청구인이  사회  를 구조 인 것  인식 여 구조 이고 진 인 변

 추구 고 있다고 라도, 단 히 립  질 에 도 다는 것만 는 그 

자체  자 롭고 민주 인 국가에  지 는 행 가 지 는다. 당  그 사용

는 단이 법 고 본 인 민주주  원 과 부합 는 것이라면, 국가  법 ·

헌법  구조  변 를 진   있어야 므 , 청구인이 폭  단이나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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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본 인 민주주  원 에 는 단  변  추구 거나, 민주  본질

 복  추구  다는 이 구체  입증 지 니 는 ,  같  청

구인  목 이 민주  본질 에 다고 볼  없다.

 청구인  자신이 추구 는 이상과 가 가 인 진리나 역사  

연  귀결이라고 이해 는 것도 니고, 자신  것과 는  견 명  

자 나 민주  사  를 부 는 것도 니며,  사회주  이상과 

가 에 부합 지 는 도  규범  부인 고 있지도 다. 

편 청구인이 존 는 ․경 질 에 부  사를 시 고 있고, 그에 

라 청구인이 주장 는 진보  민주주  실  여 헌법  일부 조항  개  

는 체   변 를 는 면 인 헌법  개 이라는 미에  헌  

언 다고 라도, “헌법  개 거나 폐지 고 다른 내용  헌법  모색 는 

것  주권자인 국민이 보 는 가장 본 인 권리 , 가장 강 게 보 어야 

 권리”이고, “집권  책과 도 ,  당 에 여 인 사

를 시 는 것  헌법이 보장 는  자  가장 핵심 인 부분”(헌재 2013. 3. 

21. 2010헌 132등)이며, 그러  사 이 청구인  목 이 민주  본질 에 

 증 다고 볼 도 없  것이다.  

2) 개 진보  이  사회  개조를 통해 보다 나  상  만들어 갈  있다는 

신 에  롯 다. 역사상 그러  시도가 람직  결실  맺지 못  도 있었고, 

 진 부  인 인 사회 개조는 역효과를 낼 뿐이라는  도 

지만, 평등 고 운, 함께 잘 사는 사회를  쟁과 노  자체가 잘못  것

이라  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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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  이  많  경우에 사회가 득권 진 과 그 지 못  진  구 다

고 이해 는데, 사실 이러   그 역사가 매우 래  것이다. 에  사

가  시작  고  그리스에 도 부자  자, 귀족과 평민  구분에  이

 인   있다. 군림 는 강 국과 억 는 약소국  구도  국 질 를 

는 도 마찬가지  래  이 이다. 사회든, 건사회든, 근 사회든, 

 그것이 민주공 국들  구  시 라고 라도  구    

여 히 용가능 고 조건에 맞게 변주 써 그 나름  이  타당  인

고 있다.

이는 진보 당  자처 는 이 사건  청구인도 마찬가지이다. 청구인이 

는 ‘일 는 사람들이 주인 는 사회’나 외 부  자 운 ‘자주  부’는 

래  철  통 속에 놓여 있는 주장이며, 청구인이 독창  구 여 

는 내용들이 니다. 지 도 각국  이른  다양  진보 당들이 그러  취지

 주장  개진 고 있다. 이는 그들이  만나  노 이나 개별 주장들  공

동  합 고 결  에 나타난 상이 니라, 그  같  철  

이 래 부  존재해 고 그 에 라  목 를  당들이 각

국에  립 었  이다.  자국  고  상황에 라  상이  주장  

는 부분이 있지만, 거시 인 향에 있어 는 일 는 모습  보이고 있다. 

3) 이 사건에  청구인  청구인  북  추종  삼고 있다. 재 북 이 

보여주는 국  운  모습에 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  것이나, 어도 북 이 

외 ․공식 는 사회주  이  내 우고 있는  분명 고, 그들   노

이 면  사회주  지향 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. 그 다면 사회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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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과 원  계승,  내 웠  민주노동당 부  태동 고, 여 히 

사회주 인 요소를 내포 는 강  내 우고 있는 청구인  주장이 북  그

것과 일  부분 사  것 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상일 것이다. 즉, 이 상  원

인  직 청구인이 북  추종했  이라고만 보는 것  지나 게 단  해

이라는   어 다. 

편 북  통일 과 사 다는 를 고 있는 청구인  연  통일

 주  취지는 남과 북이 등 고 평  공존   있는 식이어야 다

는 에 있는데, 사실 이는 노태우 부 이후 여러 부에  통일   해법  

시 는  본질  다르지 며, 재에도 우리 사회  여러 당들과 

가들에 해 용 고 있는 이다.

이러  상황에  청구인이 북  추종 다는 것  강조 는 청구인  주장  

자칫 청구인이  삼는 진보  이  일 에  억  귀착  우 가 

지 다. 가 , 우리 사회를 지  공 이  편향  면  통일에 극

인 자 를 취 는 노 이 북 에  동조  를 곤  과거  역사  

경험에 추어 보면, 북 에  경계라는 명분  이면에 진보  이  일 에  

사상  탄핵  시도 는 도가 개입  가능   는 어 운 닭

이다. 1958  진보당이 당 등  취소를 겪고 당  사  지 야 했  것  

그들이 주장했  평 통일 이 국시에 고 북  간첩과 했다는 이 에

다. 노동자, 농민 등 근   신  실 , 탈 없는 경 체  도

입  주장도 북  그것과 같다는 를 다. 그러나 평 통일  이후 헌법

에 포함 어 통일에  당  요청  인 고 있고, 특히 간첩 행  부분에 



[283/346]

해 는 재심  통해 죄  진  있 며, 동 결에  진보당  강 ․ 책이 헌

법  지 는다는 도 었다( 법원 2011. 1. 20. 고 2008재도11 

결). 늘날 조  진보당 사건  권이 도를 용 여  탄  

인 사  남 다. 

부  권 에  우리 사회   신들과 시각들이 북 과  연계나 북

에  동조라는 막연   좌  겪는 일이 재 지 도   해 는, 

북  주장과 사 다는 만  북  추종 이 곧  증명 다고 보 는 

니  것이다.

(2) 청구인  동  민주  본질   여부

(가) 단  범

청구인 , 이○  원 등 내란  사건, 국가보 법  자 용,  

후보자 부 경  사건, 원회 폭  사건, 야권단일  여 조작 사건, ○동 

원 루탄 사건, 공 원 ․ 사 당원 가입 사건 등과  청구인  동이 민주  

본질 에 다고 주장 다. 그러나 ○동 원 루탄 사건과 공 원 ․ 사 

당원 가입 사건 등 민주노동당 시 에 생  사건들  경우 청구인이 창당  

이 에 생  사건  심  상  동에는 해당 지 니 므  

단  상에  외 다. 

 (나) 내란  사건

1) 이 사건 모임  격

가) 5. 10. 모임이 진행  구체 인 과  보면, 청구인 경 도당 원장 ○열

이 2013. 4. 28. 경 도당 부 원장들에게 도 인식에  통일 인 인식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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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․ 직 각 지역 원회 당직자들, 열  동 는 당원들  상자  

는 강연회  요  다. 경 도당 3차 운 원회는 4. 29.경 

강연회 개 날짜를 5. 10.  고, 5. 6.경 경 도당 임원회 에  강연회  

개 가 종 결 었다. 

○열  5. 2.경 경 도당 사 처장 ○ 에게 강사  장소  외를 지시

다. 이에 ○  5. 3. 청구인 사 장 ○ 에게  강사 외를 부탁 여 

이○  원이 강사  었다.  ○  청구인 경 도당 농민 원장 

○우를 통 여 강○헌에게 모임장소 약  부탁 고, 강○헌이 5. 8.경 를 통

여 자신  명  ○○ 청소 원에 5. 10. 모임  약 다. 편 참  상

자들에  연락  경 도당 권역별 회 구 원인 경 도당 임원이나 지역 원

회  임원들이 주  상자들  면 여 참 장소  일시를 달 는 법  이

루어 다.

5. 10. 모임 당일 강연회를 시작  , ○열, ○  등  임원회 를 

열어, 이를 데리고  참 자에   부족, 보  취약함, 이○ , ○래 등 

일부 주요 임원  불출  는 지각 출  등  이  모임  연  결 고, 

강연  해 참  이○ 에게 이러  사  명 면  참 자들에게 간략  인

사말  부탁 다. 그리 여 5. 10. 모임  사회자 ○열  이○ 에  소개  

이○  인사를 겸  간략  강연  10여 분 만에 종료 었다. 그 직후 ○열 등 

경 도당 임원들  회 를 열어 5. 10. 모임  약  했  강○헌 부  5. 

12. ○○ 사회에  모임이 가능 다는 이야 를 듣고, 5. 12. 후 10시  모임

장소  일시를 다시  후 새  결  모임장소  일시를  같  법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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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자들에게 달 여 다시 5. 12. 모임이 이루어 다. 

나) 이 사건 모임 당시 청구인   본  같이 당시  도 를  

쟁  상황에  벗어나 장이 는 국면  인식 고, 이미 ․장  

평 운동  는 체  는데, 이러  과 에  청구인 경 도당

 일부 임원들  당원들  극  동   결  강   인식 일 를 

여 강연회를 마  것  보인다.

○  2013. 5. 8.경 ○근, 이○ 과 함께  3인 모임에  “이○  원 모시

고  있잖  . 지  상황에  를 얘를 번 듣고 번 일 를 시키자. 근

데 지  장소가  나  가지고.”, “내가 내일 원에  도당에 마 간부들이 장소

를 잡나 . 내가 도당에  들어야 돼 나도.”라고 언  사실이 있고, 이○ 는 5. 

12. 모임 강연에  “ 게 우리 동지들도 이런  에  히 직시 자. 

그래  토 회를 조직 고, 늘 일  요청 지 나 생각했는데”라고 면  

강연 요청   사실  다. 보자 이○  항소심 증언에  ‘이 사건 모임이 

참 자들   인식에 있어  통일  보   강연이었고, 토 이었

며, 결 는 자리 다’는 취지  진 다. 이러  언들에 여, 2013. 1.경 이

○ 에  국 원 직원  미행사실이 청구인 당원들에게 지는 등 보  

요 이 강조  에 추어 보면, 모임   연락 법이나 모임 연  경 에 다소 

이 인 면이 있다고 라도, 이를 이  이 사건 모임이 강연회가 니라

고 보 는 어 다.

다) 라  이 사건 모임  격  청구인 경 도당  공개 강연회라고 

 것이고, 그 참 자들  청구인 소속 국회 원인 이○ , ○희, ○연  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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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경 도당  직 는 직 간부, 원  겸직 는 지역 원회 간부 등

, 참 자 부분 청구인 경 도당  당원이므 , 이 사건 모임 자체는 청구

인  지역조직인 경 도당  동  볼  있고, 일단 심  상이 다고  것

이다.

2) 청구인 지역조직  동 가운데 이루어진 언  민주  본질   여부

가) 당해산심  당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는지 여부

를 단 는 것 , 청구인 소속 구 원에  내란 모죄나 내란 동죄가 인

는지를 단 는 사사건과는 그 요건이 다르다. 이 사건 모임이 청구인  

지역조직인 경 도당  동  심  상이 다면, 이러  동이 민주  

본질 에 는지 여부, 즉 그 내용이나 양상이 민주  본질  고, 나

가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구체  험  래 는지를 단 여

야 다. 

편   자 는  언 ·출 ·집회·결사 등 모든 역에  자

를 말 고, 이 권리는 자 민주  본질  구 요소  다른 본권에 여 

우월  효  가지며(헌재 2004. 3. 25. 2001헌마710 참조),   자 가 억

당 는 경우에는 국민주권과 민주주  원리는 공허  리에 지나지 게 

다(헌재 2011. 12. 29. 2007헌마1001등 참조). 다만 헌법 21조 4항  “언 ․출

 타인  명 나 권리 는 공 도 이나 사회 리를 침해 여 는 니 다.”고 

규 함 써  자 가 타인간  계에  이 있  히고 있 며, 

 자  역시 헌법 37조 2항에 여 본질  내용  침해 지 는  법 써 

이를   있  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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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모임   강연과 토  등  동  여 마 었고, 그러   

동이 민주  본질 에 다고 단  해 는 단 히 언사에 그쳐 험  

경향 이나 추상 인 해  가능  나타낸 것만 는 부족 고,  자 가 

가지는 계를 어 민주  본질 에 여 실질 인 해  끼  구체  험  

야 는 경우여야 다. 

 당해산이 엄격 고  조건 에  이루어 야 다는 도  계를 

고 면, 실질  해  끼  구체  험  야 는 경우에 해당  해 는 

어도 언 내용이 구체  실  가능 이 있어야 고, 그러  험  명

고 임  것  요 다고  것이다. 즉,  내용이 실  가능 이 없거나, 

과 험 사이  근 이 인 지 는 경우라면 실질  해  끼  구체  

험 이 부 다고 보 야 며, 그 게 지  경우 당해산 도는  

 자 에  심  약  작동   있다.   

 나) 5. 12. 모임에  이○ 는, 북   효  인  쟁상태임  강조

면 , 인식과 여 다 과 같이 언 여 미국  남북이 함께 싸워야  

 상  인식 다.

“  는 남북에  립  가 니라, 외래 미 국주  조 민족  

 결이라는 것이 본질인데 …… 조국통일 , 통일 명  남북  자주역량에 해

   있다. 이게 통일 명에  새 운 우리 식, 쟁에  이해가 직시, 직시

야 다 …… 우리 입장  어떠  입장  갖춰야 는가? 당연히 남북  자주역

량 에  미 국주  침략 감행과 군사 체계를 장내겠다는, 이러  체 조

민족  에  남  역량 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 이고 자주 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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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라보고 해야 다 …… 평 라는 것  평  만드는 것이 니라 침략  

탄시키고 리  는 폭 구조를 근본  청산 지 고 는 평

는 없는 거다.”

 다 과 같이 북  미사일 사  핵  보 를 당 고, 미국과  

쟁   를 강조 다.

“우리는 에 라  쏘는 게 가 냐 쏘자. …… 쏘는 게 당 다. 핵  

가 냐, 민족  자랑이다 …… 우리가 동지부 를 이루고 그야말  미국 놈들

고 붙는 민족사  결 에  우리 동지부 가 에  에  놈들  모

략책동  분쇄 고  나 가  군사 인 열  내는 데  몫  단단히 해 , 

다가 는 조국통일 그야말  통일 명  새 운 단계  진입 는 데  구  역

 다면 …… 우리가 상 든 상  든 북에  도 이 분명 다면 우리  

힘과 지를 단단히 해  놈들  도  짓부  승리  국면  만들어 가면

 이에  를 는 것이 훨  지 롭지 겠는가 ……모 가 장이 돼 , 

놈들  통 에 열구를 (꺼)내는  허를 타격 는 가  것  강

게 구 고 여  동지들이 명 만 떨어진다면 즉각 태  돌 갈  있  

는 건데 동지들  가 다 었습니 ?”

마 리 언에 는, 모임 참 자들이 토 과 에  언  통신, 철도  가스, 

 차단 법 등에 여 극 , 명시  지 고, 히   자루 권

사상  언 면  철탑  쉽게 는 를 들거나 사 폭탄 사이트, 보  등

에 여 언 고, “ 공격  명 이 떨어지면”, “속도  일체  강  집

단  힘” 등 매우 동 이고 공격 인 언  다.



[289/346]

편 5. 12. 모임  사회자 ○열  ‘미국  침략 쟁   쟁  답

자. 미국  쟁 책동  민족 공동  이 구인지 보여 다. 미 결  승리  

결집시키  해 몸  쳐 싸우자.’는 취지  강연 분 를 고조, 장시키고, 이

○  강연이 난 후 ‘경 도 가 재 진입  미 결  조국통일

 승리   있도  자.’고 마 리 언  며, ○근  남부 권역토 에  

‘ 출소에  목  걸고 탈취를  것인지, 탈취  것  가지고 실질  군사  

  것인지  를 다룰 도 있다.’는 취지  언 다.

특히 이○ 는 5. 12. 모임  남부 권역토  주도 면  가장 과격  언  

는데, 토  에 검속  당  경우를 해  칼  가지고 다니는 사람

 를 들면  토  주 를 과격  향  몰 갔고, ‘장난감  가스쇼 를 개

조 는 것, 외국에  생이 인  통 여 골 공  폭탄  만든 사 , 평택

에 있는 조창  , 통신과 철도  가스,  같  것  차단시키는 ’를 언

다. 

다)  같  언들이  미국이 북 에 여 쟁  일 키는 경우나 

검속  경우를 다고 라도, 쟁이 벌어   남  자주 과 북  

자주 이 힘  합쳐  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민국  국가 간시  공격

다는 상  동시 를 살 가는 국민  보편  에 어 난 것이다. 

게다가 남북  군사  상황에 , 특히 언 당시  같이  쟁 를 

막 벗어나 해국면  들어  지 얼마 지나지  시 에  보인 이러  인식과 

언  민국  직 국회 원 는 공당  당직자  것이라고 에는 도 히 

납득 가 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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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○  언  핵심 내용  남북  자주역량에  조 명이라는 

에  를 라보고 승  신  갖고 군사  , 질  를 

여 미국과 북 간  쟁에 가담 고 미국과 싸워 이 자는 것이다. 이○ 는 

민국 부를 폭  복 자는 취지를 명시 이거나 직  히지는 

지만, 남북이 군사  고 있는 상황에  미국과 북 간  쟁에 참여

여 북 과 함께 미국에 항 여 싸운다는 것  민국 부를 상   쟁

 불사 다는 미가   있고, 이는 경우에 라 민국 부를 폭  

복시키는 결과를 래   있는 것이다. 라  이○ , ○열, 이○ , 그리고 일

부 참 자들   같  언 내용  자신들만  신  고 폭  지 를 

용인 는 것  민주  본질 에 다.

라) 이 사건 모임  언 내용이 민주  본질 에 다고 라도, 참 자

들  언 내용에 나타난 험이 실 가능  것인지, 그러  험이 임 여 민주

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구체  험 이 있는지 나 가 단  요가 

있다.

① , 이 사건 모임 참 자들 부가 에  언  폭  법  실행  가능

이 있는지를 살펴본다.

이 사건 모임  참 자들 모  주체사상과 북  남 명 략  추종 고, 이○

를 장  는 조직에 속해 있는지에 여는, 이러  조직  결  시 ․과

과 그 조직체계,  130여 명  조직 가입  단체  지침에 른 동  인  만  

득  있는 객  증거가 없 므 ,  같  조직이 존재 다거나 이 사건 모임 

참 자들이 그 구 원이라고 볼 는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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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모임에  사용  ‘조직’이라는  자 가 속  단체를 가리키는 말  이해

  있 므  이를 특  조직  인 에는 부족 고, 5. 12. 모임에  이

○ 가 언  ‘간부들’  경 도당  직 당직자들  미 는 것  이해   

있다. 조□원이 5. 12. 토 결과 에  “지도부를 심  일사불란  지 체계

를 갖추고 거 에 해 를 갖추는 가 요 다”고  언과 여, 지도

부는 경 도당  주요 당직자들  이해   있고, 지 체계를 갖추자는 언  당

시 지 어떠  지 체계가 갖추어지지  증 다고 볼  있 므 ,  

같  사 들  종합해 볼 , 참 자들이 지 체계를 갖춘 조직  결합체를 이루고 

있다고 보  어 다.

이○ 는 민 당 사건  구 어 울고등법원에  징역 2  6월  고  

복역 다가 2003. 8.경 감생  마  후 2005. 2.경 거 략 ․ 획 ․ 보 등  목

 는 ○○ 그룹  립 여 운 다. ○○ 그룹  이른  진보  인들

 거운동과 여 거 보  작, 략컨  업  등  주  극

 동 면  민주노동당  거 략에도 지  향  고, 이 

과 에  이○ 는 가시 인 과를 보이면  획능  등  인 다. 그  함께 

랫동  지역에  동  당원 등  이○ 를 ‘ ’라고 칭 도 고, 이

러  칭이 이 사건 모임에  사용  것  보인다.

 같  동 에 여, 이○ 는 청구인  부 경  사건 등 여

러 상황  거 면  청구인 당원들 사이에  마  부나 언 에  탄  

는 상징처럼 부각 었고, 특히 그가 주  동  경 도당 지역 당원들 부  

욱 크게 주목 면  청구인 내에  경 도당원들   지도자  인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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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2013. 3. 24. 경 도당 출범식에 청  축 연  는 등 그 향 이 높

 것  보인다. 나 가 이○ 가 같  지역에  랫동  동  해 면  이

른  운동권   참 자들과 분 계를 맺어   종합 면, 이 사건 모

임에  보이는 이○  언태도나 참 자들  태도를 이해   있다. 

이를 종합 면, 이○ 가 경 도당 지역   지도자  지 를 가짐  인

  있 나, 이를 어 그가 이 사건 모임 참 자들 체를 구 원   특  

조직  장임  인 는 어 다.

편 구체 인 내용이 녹취  남부권역 분 토  를 보면, 이○ 는, 시에  

검속 다는 것   토  주도 면 , 남부 토  체 언  70% 도

 분량  언 고, 그 외에 20여 명  남부권역 분 토  참 자  8명 내지 9명 

도만 언 다. 언자  ○ , 임○ , ○규 등  체  검속에 

 구 원 간  연락 단이나 이동 단 보, 식량  마 여 도 는 법에 

 매뉴얼  등 시  등  폭 행 에 해당 지 는 내용  언  다.

 같  에 추어, 이 사건 모임 참 자들이 이○  강연 도  ‘이해 느

냐?’는 몇 차  질 에 “ ”라고 답 거나, 모임  마지막에 ○열  ‘ 승  

신 이 100% 증가 느냐?’는 질 에 “ ”라고 답 고   것만 는, 

이 사건 모임  참 자들이 폭   실행   추가 논 를 다거나 

그 실행   행 를 다고 볼 만  득  있는 증거가 없는 , 모임에  

거  폭   실행  합 다고 인  어 다.

라  이 사건 모임 참 자들 부가 시  등 폭  법  실행  가능

 낮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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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그러나 이○ , ○열, 이○  등 내란  사건  고인들  경우  언 

내용들과 채택  증거들  종합 면, 이들이 폭  법에  북  남 명

략  추종 고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 다.  이 사건 모임에  구체 인 폭  

 시  언자들  경우 향후 일  상황이 주어지면 모임에  거  폭

 법  실행  가능 이 지 다. 폭동  시 나 실행에  역  분담 등  

구체  특 지 나, 이 사건 모임에  국, 평택  장소 

등 어도 폭  법  실행  상이나,  구입이나 개조, 폭탄  조 등 장

 단  구체  언 었다. 

 미국이 북 에 여 쟁  일 키는 경우나, 쟁 시 검속  경우를 

 언이었다고 라도, 이러  사  인 여  같  언  험 이 

낮다고 볼 는 없다. 이 사건 모임 당시  본  같이 도  쟁  

 장이 는 시 므  내란  사건  고인들이나 일부 언자들

이 실  폭   실행  가능 이 낮 다고 라도, 북  도 가능 이 

상존  뿐만 니라 실  생 는 도 이 지  상황에 , 내란  사건  

고인들이나 일부 언자들이 도에  시  생 는 군사  장상황  

쟁 상황  인식 여 이 사건 모임  풀이  가능  존재 다.  나 가 향후 

새 운 장상황  조  시 내란  사건  고인들이나 일부 언자들이 폭동  

시 나 실행에  역  분담 등  구체  특 여 이를 실행해 나갈 개연

  존재 다. 이에 동조 여 가담 는 인원이 다고 라도, 시 는 쟁 

임  시 간시 에  공격  인 여 민국 부  능 행 마  는 

복이라는 결과에 이를 가능    없 므 , 이는 민주  본질 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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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 이고 구체 인 이   있다.

마) 결국 이 사건 모임 참 자들 부가 토 과 에  언  폭  법  실행

 가능  낮다고 라도, 이○ 나 ○열, 이○  등 내란  사건  고인

들이나 이 사건 모임에  구체 인 폭   시  언자들  경우 이 사건 

모임  통 여 그 실행가능  보 며, 군사  장상황이 시  풀이 는 

도 에  향후 사  모임  개 를 복 고  규합 여, 폭동  구체

 실행에 이를 개연 이 인 다. 그러므  이 사건 모임에  이루어진 언 동

 단  언사에 그  것이 니라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구체  

험 이 있는 것  민주  본질 에 다.

3) 지역조직 는 일부 당원  동과 당  책임

이 사건 모임  격  청구인  지역조직인 경 도당  강연회이고, 이 사

건 모임에  이루어진 언 동이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구체  

험 이 있   본  같다. 그런데 당  지역조직  동이 드러낸 민주

 본질 에  험  청구인 당 체  책임  보  해산  사  

삼  해 는, 그러  동이 당  본  노 에 입각  동  당  

목  달  여 이루어진 동  인 거나, 그러  동이 복 에도 당

이 당 체  차원에  이를 거나 승인함 써 그러  동  극  

고, 그러  동 부  당  노  에 향  고 있 이 드러나는 

경우여야 다. 

 가) 청구인  도 평  통일  본노

청구인  ‘민족분단  인  립과 목  종식시키고 해  평  자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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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통일 국가를 건 ’ 고, ‘민  삶  개 면  남북  모 를 진보  는 자

주, 평 , 민족 합  통일  취 겠다’는 민주노동당 창당  개  강  노

 이어  이를 구체 다.

청구인  강  에  “ 도 핵 평 체  자주  평 통일  실 ”  

것  언 고, 강  본 에  “  평  체 는 등 도 ․동북

 핵 ․평 체 를 조 에 구축 다.”, “7․4 남북공동 명과 남북 본합  

신  존 며, 6․15 공동 언, 10․4 언  이행 고 자주  평 통일  추구 다.”

고 규 여 도 평  통일  본노  히고 있다. 청구인 「강 해

자료집」 , ‘ 핵 평 체 ’는 도 핵  평 체결  동시 병행  

실 함 써 핵 쟁  험이 근원  해소 고 쟁 가 존재 지 는 평

운 도 질 를 구축 는 것이고, ‘자주  통일’  6․15 공동 언과 10․4 언

에 라 외  개입 없이 우리민족끼리 자주  해  , 단결 ․단합  실

함 써 공존 ․공 는 통일 체 를 구축 는 것  명 고 있   본  

같다.

2013. 4. 10.경 청구인 당  이○희가  자회견  통 여 “북  미사일 

시험 사 등  군사행동  지 말고, 국과 미국, 일본도 면    있

는 군사  자  것”  구 고, 청구인이 당시  에 여 2013. 4. 

경부  에스엔에스(SNS) 라인 동, 보 동 사업, ‘4자회담 종 언’, 

‘평  체결’   획사업 등 실천운동  개  것   같  

청구인  본 노 에 근거  것  평가   있다.

나) 이 사건 모임 참 자들  청구인 장 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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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모임  언 내용과 증거들에 면, 이 사건 모임 참 자들  이○ , 

○열 등 내란  사건 고인들  경우에는 북 에  추종   남 명

에  동조가능 이 높다고 볼  있다. 

그러나  참 자들 130여 명이 평소 어떠  동  해 는지에  증거가 부족

 상태에  이들이 모  북  남 명 략  르고 있다고 볼  없   

본  같고,   참 자들이 토 에  논  폭  에 다는  

등  근거  이를 인   있다고 라도, 청구인 당원들 체가 폭 에  

부 복과 북 식 사회주  실 에 동조 거나 이를 사실상 인 고 있다고 인

 만  득  있는 증거는 없다. 

청구인  당원 , 국 시 ․도당, 국지역 원회 등 체 당  규모에 추어 

볼 ,  참 자들이 체 당에  차지 는  매우 작 다. 이 사건 모임 참

자  국회 원  외 고, 당  주요 당직자  볼  있는 사람  당 변인 

1명과 거 리 원장 1명에 불과 고, 원  당  주요 당직자  볼  

있다고 라도 청구인 체 원 90여 명  이 사건 모임에 참  것  

인  원  경 도당에 소속  11명에 불과 다. 이러  이 사건 모임 참

자들  규모  청구인 당 체  사결  체계를 고  ,  참 자들  

언 내용이 당 체  사를 다고 보 는 어 다.

특히 5. 12. 모임에  이○ 는 “ 원이든 니든 이 자리는 원이고 자시고 그 

 당직  지 부가 다 없는 거 요. 다 계 장 떼고.”라고 면  당일 모임에  

원  강연 는 것이 님  다.  “일각에  지난번 창 첨 게 조

도  장  요  시 에 갑자  당에  고도 없이 미사일 쏘면  다.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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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시 님과 같이. 억 시죠? 잘 모르시나요? 장히 요  건데. 게 

이○희 명  해  미사일 쏘면  다. 그걸 구 는 자회견  했는데. 그거야

말   를 라보는 일면  편향  나   사 다.”라는 등 청구인 

 공식입장  면  다. 이에 여 2013  청구인 소속 일부 인

사들이 연평도에  삼보일 를  사 를 지 면  “거  에 가  3보1 면 

북에다가 쏘지 마라는 거거든. 북  도   리게 는 거 요.……우리 공

격 지 말라고 는데  3보1 는지 모르겠어. 그게 편향이다.”라고 면  

청구인 입장과 거리를 었다. 나 가 ○  질 에  답변에  “역사  경

험과 조 도에 진행  과  보면 후에는 군사  결  에 없다. 그

러  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다. , 평  그게 요 가?”라고 

언 다.

이러  언 내용 ,  평  체 는 등 도  동북  

핵 평 체  구축과 자주  평 통일  추구 다는 청구인  본노 에 크게 어

나는 것이다. 뿐만 니라, 2013. 4. 10. 청구인 당  이○희가  자회견  통

여 “북  미사일 시험 사 등  군사행동  지 말고, 국과 미국, 일본도 면

   있는 군사  자  것”  구  입장에도 고, 당시  

에 라 이루어진 실천운동  개  같  청구인  평 동 지침과도 

다른 것이다. 당  강 과 본노  라 동 는 많  당원들  존재를 고

면,  같이 청구인  노 에 는 인식  가진 이○ 를 심   모

임 참 자들이 청구인 당 체를 장 여 청구인  책 결 에 향  미

다고는 볼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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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이○ 가  후보자 경 에   라인  3만 6천여  가운데 1

만여 를 얻었다고 라도 이는 이 사건 모임보다 훨   있었  일이었고,  

자들 모 가 이 사건 모임에  언  폭  에 동조  에 이○

를 지지 다고 볼  없는 이상, 거에  득 결과만  가지고 이○ 가 얻  

지지를 모임 참 자들에  지지  해 여 이들이 이미 청구인  장 다

고 볼 는 없다. 

  부 경  사건과 여 뒤에  살펴볼  같이, 이○ , ○연 

후보 출과 에   모임 참 자들에  도 , 조직 , 계획 인 청구인 장

이 인 다고 보 도 어 다.

 다) 이 사건 모임에  청구인  승인 는  여부

 청구인이 내란  사건에 여 국 원  조작 등  주장 면  당  

에 나 면  검사  소를 극 , 지속  고, 이 사건 모임 참

자들 일부를 지 거  후보  공천  사실   본  같다. 

그러나 청구인이 내란  사건  소  내용에  드러난  고인들  범

죄행 에 해 사  처벌 는 그 자체를 는 것  니다. 다만 이 사건 모임

 실 는 내란 모 등   것이 닌데도 이러   소  당국  태도를 

는 것이다. 재 내란  사건에  재 이 계속 인 상태이므  죄추

 원 에 추어 청구인   같  입장이 잘못  것이라고 단  는 없다.

편 청구인이 내란  사건이 조작 었다거나, 부  청구인에  부당

 탄 이라고 주장 면  는 데에는 다 과 같이 참작  만  황이 있었다. 

내란  사건에  사 당시 국가 보원  개입이 어 국회에 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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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 국 조사가 진행 는 상황이었고, 내란  사건에  재 이 시작  

이 에 보자에  녹  내용이 일부 에   없이 언 에 상당 부

분 공개 도 다. 당시 청구인 이외  다른 단체나 개인  경우에도, 내란 

 사건에  사가 국 원 등에  심  돌리   것이라거나,  사건에 

국가보 법 이 닌 법상  내란 모죄 등  용 는 것이 법리상 리라는 

지 이 존재 다.  내란  사건에 여 자들에  ․ 색 등 공

개  사가 시작  2013. 8. 28. 부  얼마 인 2013. 8. 22. 이른  ‘ 울시 공 원 

간첩 사건’에  법원이 죄를 고 도 며, 내란  사건  사계 가 

 주  증거가 그동  사사건에  게 이용 지 , 사인에  ․강

연  녹 이어  법 상 그 법 에  논란도 있었다.

 청구인  등이 ‘조작’이라는 자극  단어를 사용 는 나, 실

 사  작  녹취  가 지  재 과 에  녹취  상당 부분이 

었고,  내용  일부, 컨  “ 도 ”를 “ 규 과” , “ 산 지”

를 “결 지” , “ 갖 회주 ”를 “공산주 ”  잘못 재  부분 등  단지 사소

다고 부  만  없 므 , 청구인이 이에 해 극 이  것  난

는 어 다. 

당시 청구인  주장 취지는, 국 원과 검찰이 국 원 개입 이 는 

상황에  청구인  탄  도  불법 인 사나 사찰  통 여 획득  증거에 

여, 내란 모나 동에 해당 지 니 는 행 에 여 그러  를 용

여 소했다는 것이다. 즉, 청구인 소속 국회 원, 당원에 여 내란 모죄 등

이 립 지 는다는 주장 , 소속 국회 원이나 당원   범죄사실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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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인행  자체는 재  계속 인 상태에  충분히 가능 다고 볼 것이다. 

나 가 청구인이  당조직  쟁본부  고 당  에 나  것

 이 사 이 당  존립    있는 도   다는 에 는 

  있는 행동이라  것이고, 그것이 이 사건 모임  언  거나 청

구인  입장과 같다는 취지  승인  것이라고 볼 는 없다. 

  같  상황에  부분 소 지도, 사  상이 지도  경

도당 지역 원회  간부 등이 단지 이 사건 모임 참  이  지 거 후보 공천

에  어야 다고 볼 는 없 므 , 참 자들 일부에  공천  근거  

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에  이루어진 언  거나 승인 다고 보 도 어

다. 

라  청구인   같  동만  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 당  목  

달  해 지향  동  인 거나, 당 체  차원에  이를  는 승

인 다고 볼 는 없다.

4) 소결

이 사건 모임  청구인  지역조직인 경 도당  간부들에 여 경 도당 당

원 등  상  진행  강연   모임 , 이○ 나 ○열, 이○  등 

내란  사건  고인들이나 구체 인 폭   시  언자들  언  

경우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구체  험 이 있다고 볼  있다.

그러나 이○  등  그  같  언  청구인  본노 과 게 다르고, 

이 사건 모임 참 자들이 청구인 체를 장 다고   없 며, 나 가 청

구인이 이 사건 모임 는 모임에  언  승인 다고 볼 도 없 므 , 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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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  이루어진 구체  동  인  민주  본질   

를 청구인 당 체  책임  볼 는 없다. 

(다)  부 경  사건 등 그  는 동

1)  후보자 부 경  사건  개요는  청구인  역사  여 살

  같다. 사 에 리  가능  충분히 인식 고 도  높이는 것

에만 집착 여 리 를  통   있는  조 를 스스  포 고 

이를 지 는 규 조차 마 지 니  채 자 를 실시  청구인 당직자들 

 거 리업  담당자들에게  책임이 있  분명 다.  리  등이 

당내  다른 계 에 도 이루어 다거나, 다른 당 내에 도 생 고 있다고 

라도 그것이  같  책임  경감 는 당  사 가 다고 볼  없다. 

다만 청구인 출 증거만 는 청구인이 조직   같  행 를 통 여 

특  계   후보자 추천  도모 다는 등 스스  당내 민주주  차를 

고자 다고 인 에 부족 다. 

청구인   후보자  당내 경 이 당법상 인 차가 님에도 

 후보자 출에 있어 경  거 도  고,   후보 출 차 

자체는 재 청구인  주요 구 원이나 가 독단  결  것이 니라 창

당에 참여  여러 들  합 에 여 2011. 12. 5.  당헌에 른 것이다. 

이에 르면, 경 에   후보 출 도 자체는 히  당내 민주주  

구  여 계  것이라고 이 상당 다.  이○희 가 2012. 5. 3. 공동

단회 에  리부실  책임이 있  인 고 사과  , 2012. 5. 12. 공동

직에  사퇴  , 이후 보통 ․평등 ․직 ․  거  원  잘 구  여 당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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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도를 보  것  히는 자회견   , 나 가 청구인  거시행

 개 여, 노동조합 사 실 등 복 이 (IP)가 불가  곳  사 에 등 도

 고, 사 에 등 지  이 (IP)는 5명  과 여   없도  재  

지책  마   종합 여 보면, 청구인이 계획  경  부  지시 거

나, 인 고, 나 가 이를 고 있다고   없다.

2) 2012. 5. 12. 원회에  생  폭  사건  개요는  청구인  역사

 여 살   같다. 

당내 사결  과  폭 에  지가 당내 민주주  요구에 다는  

명 고,  사태 이후 당 에 는 청구인이 스스  주장 는 진보  를 

크게 훼손 는 상식  행 를 며, 이를 변 시킬  있는 공당  자

능  갖추지 못 다는 이 쏟 다. 

그러나 폭  행사  청구인 구 원  는 소 이며, 그들이 특  후보자에 

 지지자라는  어 나  조직  여 재 청구인  장 고 있다

고 볼 증거는 없다.  청구인 인 이○희는 2012. 9. 3. “5월 12일 원회에

 일어난 폭 사태가 많  당원들과 국민들  실망  했다는  게 

들입니다. 그 직후 시작   침 과 근신  그 사태에 해 종책임  야 는 

에 있  가 취   있는 소  조 습니다. 당시  사태에 해 당원들

과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.”라는 자회견  여 폭 사태에 여 공식

 사과 는 , 청구인이  같  폭 행 를 극  다고 인

도 어 다.

3)  청구인  역사  여 살   같이, 야권단일  여 조사 조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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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과 여 후보자  이○희는 없  불 소처분  고, 여 조사 

조작  처벌  자는 소 에 그쳤다. 이에 르면, 청구인  주도나 계획, 

인 에 청구인 구 원이 여 조사 조작에 나  것이라고 보  어 다. 

 이○희는  같  경 부 이 드러나자 곧 사과  고 자 책

이 요 다는 견  는 , 청구인이 사후 라도 여 조사 조작  추인, 

다고  도 없다. 즉,  같  여 조사 조작행 를 청구인  동

 귀속시키  어 다. 

4) 결국  같  부 행 나 폭 행 는 특  후보자를 지지 는 몇몇 구 원  

일탈행 , 청구인  책 노 에  것이라고 보  어 우며, 이를 청

구인 자신  동  귀속시키  어 울 뿐만 니라, 이러  행 가 민주  본

질 를 훼손   것  근본  민주주 에 인 태도를 나타낸 것

이라고 인 도 어 다. 

(라) 국가보 법  자 용

이미 청구인  목 과 여 살펴본  같이, 청구인에게 청구인 구

원  과거  이  당원  자격이나 당직자  자격  해야  가 있

다고 보  어 우며, 청구인  주요 당직자 가운데 국가보 법  자들이 

다 이고, 청구인이 이를 는 동  지 다고 라도, 그것이 국

가 ․이 동 자  극  용행 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

구체  험이 있다고 볼  없다. 

(마) 소결

청구인  지역조직인 경 도당이 주  이 사건 모임과 그 모임에  이루어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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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○  등  언  단 히 언사에 그  것이 니라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

 끼  구체  험이 있다고  것이다. 그러나 그  같  동  청구인 체

 본노 에 여 이루어진 것이고, 청구인이 그러  동  극  

거나 그러  동 부  본노 에 향  고 있다고 인  부족 므  

이를 청구인  책임  볼  없다. 

편  부 경  사건이나 원회 폭  사건, 야권단일  여 조작 사

건과 같  청구인  일부 구 원  개별 동이 당내 민주주 를 훼손 거나, 민

주  사결 원리를 존 지 거나, 실 법   사실  인 다. 그러나 

청구인 체가 조직 , 계획 , 극 , 지속   같  동   것  니

고,  살  동들  외 면 청구인  다른 당들과 마찬가지  일상 인 

당 동  여  , 그간 우리 사회가 산 인 거부  행 나 당 계

자  범죄에 여는 행 자에  사처벌과 당해 당   책임   

이를 해결 여   등  고 면, 에  살  동들이 청구인 자신   

본노 에 입각  것이거나, 거꾸  청구인  본노 에  향  미 는 

것 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  끼  구체  험이 있다고 보 에는 부

족 다. 

그 에 청구인이 국가 ․이 동   여 극 , 도  국가

보 법  자를 용 다고 볼  없다. 

결국 청구인  동  민주  본질 에 지 니 다.

라. 원  충족 여부( 청구인  해산  것인지 여부)

만약 법 견과 같이 청구인  목 이나 동이 민주  본질 에 다



[305/346]

고 단 는 경우라고 라도, 당해산이 헌법  당 면 그 해산  

요 이 인 어야 다.

(1) 당해산심 에  원  

헌법 37조 2항  내용, 침익  국가권  행사에 는 법 국가  계, 

나 가 당해산심 도  후 단  격이나 보충  격  감 다면, 헌법 

8조 4항  명 규 상 요건이 구  경우에도, 해당 당  헌   

해결   있는 다른  단이 없고, 당해산결  통  사회  이익이 당

해산결  인해 래 는 당  당 동 자   인  불이익과 민주주

 사회에   약이라는 사회  불이익  과   있  도  큰 경우

에 여 당해산결 이 헌법  당   있다는   본  같다.

(2) 청구인 해산 요  인  여부 

(가) 당해산결  실효  면에  원래 도  목  달 는데 그다지 

효과 이지 못 다. 

당해산결  효  직 당  역에 다. 해산 는 당  이

과 신조를 공 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우리 사회  구 원이므  그들  국

민  역에  떠나보낼  없다. 그들이 해산  당  목 과 동일  이  여

히 신 면  이를 지지 는 것이나, 일상에  지인들에게 그 이  타당  

리는 를 시도 는 것  약  있지만 여 히 가능 다. 해산 는 당  이

과 신조를 공 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 사상  없 는 것  불가능 다. 다시 

말해, 당  해산 다 라도 우리 사회에  그 당  이  없 는 것  불가

능 므 , 당해산  통해 거 는 험 이 근원  거  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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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해산결  효 에 라 해산  당과 동일  이 이나 동  추구

는 후속 당  립이 지 지만, 이러  후속 당  지효에 해 도 그것이 얼

마만큼  실효  가질  있는지 이   있다. 

거가  심  단  작동 는 늘날 민주주  국가에  명시  

헌법에 는 가 를 는 당  상상  어 다. 특히 당해산 도  같

이 당해산  가능 이 도  보장 어 있는 국가에 라면 욱 그러 다. 이

러  조건이라면  식  추구 는 겨진 목  보  마 인데, 이 

경우 당해산심 에 는 그 당이 명시  내걸고 있는 강  이면에 내재 어 

있는  강 과 게 히 추구 고 있는 겨진 목  해 내는 것이 

건이  것이다. 

그런데 만약 어떤 당  겨진 목  는 데에 공 여 이 목  헌

 근거  해당 당  해산시킨 경우라 라도 여 히 는 남는다. 즉, 민주

 본질 에 다고 언  당  주축 들이 다시  새 운 후속 당  

립 게 다면, 그들이 어도  헌  언  그러  겨진 목  다시 

내걸고 당  립 고자 는 일  생 지  것이다. 그들이 후속 당  립

다고 다면, 해산  원인이  강 이나 이 과는 다른 강 들, 즉 소  외견상 

합헌 인 강 들  고 동  것  상 는 것이 자연스럽다. 이  그 후

속 당  어도 당 립 당시에는 목 이나 동  헌  부  자 운 

상태라고 볼  있 므 , 그들이 향후에도 재차 폐  헌  목  추구 는지 

여부  게, 소  립단계에 는 그들  후속 당  립  지  도가 

없다. 그들  직 식  동   없고, 라  이번에도 민주  본질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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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목  고 있다고 라도 이 목  여   있는 자료가 

없  이다.  동일  들인 만큼 동일  목  추구  자들이라는 

가   있 나, 이는 심증이나 막연  추 에 불과  뿐 구체 인 증거에 

 객 이고 법 인 단이라고 보  어 다. 사람  가  언 나 변   

있 므 , 어  늘  계 이 달라질 가능 도   없는 닭이다.

이 듯 청구인에  해산결  그것  통해 달   있는 사회  이익이 

통상 인 에 해 크지   있다. 그 면 청구인  해산결  인해 

래  사회  불이익  민주 사회  능에 장 를  만큼 크다. 

첫째, 강  당해산  민주주  체  가장 요  요소인 당  자   자

 사결 원리에   약  래 다.

당  늘날  민주주  도에  매우 핵심 인 역  행 고, 국민들

 당  매개  여 국가 책  결 과 에 실질  향  미 게 다. 이

에 특  당  존립  불허 는 당해산결  엇보다도 당  자 에  

 침해가   있다. 

나 가 당해산  해당 당이 추구 는 특  이 이나 동에  헌법  

당  부인 는 것 , 그 당  이  등이 우리 헌법  틀 에  나  

 입장  인   있는 견  지 를 탈 는 것이므  그러  

 견해를 지지 는 국민들  당 결 과 가입  동에   결사  자

도 심각 게 약 다. 이는 자 인 과  통해 공동체   사를 

해 가고자 는 민주주  원리  요  토 를 허 어 릴 험 이 크다.

째, 청구인에  해산결  우리 사회가 추구 고 보 해야  사상 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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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 훼손 고, 특히 소 자들   자 를 심각 게 축시킬  있다. 

우리 사회  민주주 가 욱 를 희망 다면, 다   이 과 부합

지 는 견에 해 욱 개  자 를 견지  요가 있다.  사  

자 는 구에게나 요 지만 특히  소 자들일  욱 큰 미를 가지  

이다.  다 자들  처지에  보면,  자신이 직   사  

지 는다 라도, 자신  생각  이미 사회  리 공 어 실에  

도  구 고 있는 경우가 많고, 나 가 굳이 본인이 니 라도 다른 군가

가 자신  생각  변해  가능 도 크다. 그에 해  소 자  지 에 있는 

사람들 , 자신들  생각  직  거나 실천 지 는다면 그들  견  결  

사회  미있게 드러낼 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. 우리 사회는 그들  생각이 

 회를 보장해 주어야 고, 그들   변해  이른  진보 당

 요 도 그만큼  실 다.

, 사회  소  견  다  견이 건강 게 지 는 데에도 이다. 사

회  주  견해가 언 나 다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나, 실상 인간들이 모여 살

가는 사회는 잠재 인 들 부  자 롭지 못 다. 소  생각과 주장  다

 견이 시 그릇  것인지, 만약 그릇  것이라면 어떤 면에  를 가지는 

것인지를 지속  찰 게 는 거울과 같  것이다. 라   민주주  

사회라면, 다 가 언  보 에 불 고   힘들며 경우에 라 는 

 불편 게 만들 도 고 는 미  주장이라고 외면해 버릴 도 있

 그러  이 인 주장마 도 우리 사회를 잠재 인 부  구해   있는 

소  자원  해야 다.  에 라 는 일고  가 도 없고 심지어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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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느껴  침  강요 는 것이 해 보이는 견들도 있   있다. 그러나 

이들  억 함 써 래 는 축효과, 를 들어 국민  여   사

명  자 게 만들고  이  는 것  꺼리게 며  이  

모색 는 것  주 게 고 당  부  억 게 는 효과를 고 면, 

부당해 보이는 견  인  해 보다 그러  견  억  인  향이 훨  

 거 함    있다. 

다양  종들이 각자  존재를 과시 며 자연계  름다움  만들어 가는 것과 마

찬가지  소  지지를 는 당들도 우리 사회   역량과 상상 , 민주  

실천  다채롭고 풍부 게 만드는  자산이다. 자연계에  다양  종  보존이 

요 듯이 민주 사회에  다양  생각  보존  요  것이다. 라  우리  

민주주 가 장  해 는 다 라는  우  보편  라는 이름  포

장  주  사고  인해 소  생각이 주  들어 사멸 지 도  해 주어야 다.

인간   상상  속에    생각들 에는, 미 고 허황  

것이라는  일축에도 불구 고 시간이 러 보편  용 에 이른 것들

이 지 다. 컨  모든 인간  평등 다는 재  당연  생각이 사실 과거에는 

라톤이나 리스토 스 같  인  들 부 도 거부당 며, 

도에 는 불과 여  만 해도 사회질 를 어지럽히는 주장  척결당했다. 이

듯 미래라는 직 지 (未來) 시   가능  재라는 척도  재단

고 계를 지우는 것  역사 도 명 지 못  일임이 드러난다. 당해산결

이 사  지 못  식  용 다면,  그 결 이 불  부  헌

법  지키겠다는  지  목 에  것이라 라도 불행  결과를 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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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

째, 청구인에  해산결  우리 사회  진  통합과 에도 심각  

향  다.

어떤 당  해산시  버릴 경우 그 당  이   이상 당  역에  

논   없게 므 , 그 신  여 히 지 고 있는 국민들  자신이 믿는 를 

당  통 여 합법  철   있는 권리를 탈당 게 다. 그리 여 해산

결   당  당원이나 지지자들   신  포 거나,  신  

꾸어 다른 당  택 거나, 니면 지  들어가 자신  신  지 는 

동  리라 다. 특히  신 이 견고 여 폐  공간  들어가는 당

원 등에게는 이러  해산결 이 이  자신들에게 합법 인 단 에 남지 다

는 신  들릴  있다. 이러  상황  이들  여  욱 극단 인  택  

도  만들 험이 있고, 합법 인 공간에  공개  동  통 여 움직이는 당

 틀  그들  이 는 경우  해 사회  통합과 에 해를 가  가능

이 상당히 크다. 당  일부 구 원이 불법 인 행동   염 가 있다고 라도 

그 당이 본 는 합법 인 식  동 고자 는 입장  지 고 있다

면, 사회는 그 당이 가진 합법 인 동  사를 독 함 써 당내 불법 인 

동  가능 이   있도  는 것이 람직 다. 

편 보 인  향  가진 국민들에게는 진  당  합법 가 험

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, 이웃 나라 일본  후 보 질  결  히  사회당

과 공산당  동이 허용 었  에 가능했다는 역  상황  미를 고해 볼 

요도 있 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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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, 청구인에  해산결  통해 얻   있는 이익  상  미약  

데 여, 그  인해 우리 사회  민주주 에 야 는 해 , 즉  결사  자

, 견  자   사상  자 에  약, 그리고 사회통합과  해는 매

우 심각 므 , 그러  이익이라도 게 요구 는 매우 인 상황, 말 자

면,  같  당해산  해  능가  만  도 인 강 해산  요 이 인

는 경우에 여 당해산결  당   있다  것이다.

(나) 내란  사건  고인들과 그 사건 모임에  구체 인 폭   시

 사람들  민주  본질 에 는 행 를  사람들  볼  있다는  

에  본  같지만, 사 이  같  행 를  사람들  범 를 게 본다 라도 

이들  5.12. 모임에 참  130명 도  사람들일 것이고, 그 모임에 참  사람 

130명 모 가 이○  사상  같이 여 ‘이○ 를 르는 소규모 집단’  이루고 

있다고 가 라도 그들과  훨   많   당원들이 청구인에게 소속

어 있다는 이 고 어야만  것이다. 

다  일  당원들 , 이○  등 내란  사건  자들이 추구 는 폐

 목 에 여 당에 가입   별도  고지를 거나 인 는 차가 없었  

이상,  겨진 목  충분히 지했다거나 그 취지를 공 고 있었다고 보

는 어 다.   차  분당  겪 며 청구인  진 당원  (2012. 11.  

41,444명, 2013. 1.  29,844명)가 격히 어들  했 나, 여 히 지  이

고, 탈당   차를 는 번거 움  인 여 식  탈당 지  당원이 

상당  있다고 라도 청구인  체 당원  는 10만여 명에 이른다. 이들 

부분  청구인  신인 민주노동당 시 부  우리 사회  약자나 소 자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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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여해  당  동과 당  강 에  드러난 진보  노 에 공감해  당원  

가입  사람들  이 상당  것이다. 민주노동당과 이를 승계  청구인  우리 

에  복지 충과 경 민주  요  등  역  인 진보 당이었다. 

이들이 도  주장  여러 복지 책들, 컨  국민들에게 보편  공

는 공공 이나 공공 식, 공공 료 등  책들  그간 여당과 1야당  책에

도 큰 향  끼쳤 며 일  부분 그들에게 용 도 다. 지난 2012  18  

통  거에  여야   후보들이 모  경 민주 를 주요  공약  내건 모

습 역시 진보 당  주장이 사회  용  나   도  것이다.

이처럼 민주노동당 시 부  지 지 이들이 국사회에 시했  여러 진보  

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 게 만든 부분이 있  부인  어 고, 이는 청구

인에 소속  다  당원들이 이 당  당원이 고자 결심 도  만든 큰 이 가 

었 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 고 이○  등 일부  당원들이 보여  일탈 행 를 이

 청구인  해산해 버린다면, 이는 이 당이 보여  진보  노 과 동  단

시킬 뿐만 니라, 이 노 과 동  지지해  다  일  당원들    

곡 고 그들  헌 인 당  당원  만듦 써 그들에게 사회  낙인 효과를 

가 게  것이다.

청구인  겨진 목  인   없다는 ,  이○ 를 르는 소규모 집

단이 존재 다고 라도 이들이 당  주도 다고 인   없다는  에  

인   같다. 만약 이○ 를 른 소규모 집단이 는 소 이나 조직

 쳐 집  는 닭에 당  책 결 과 에 상당  향  행사

고 있다면, 우리 헌법이 허용 지 는 민주  본질 에 는 이 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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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청구인  용 고 있는 인  집단  청구인  사결 과 에  

는 것만 도 우리 사회  민주주 에 야  험  실질  해소   있

다.

우리 법 는 법 등  통해 사회에 해를 가 는  사  처벌  

 있도  고 있다.  북  이 부  민주  본질 를 어   

책  국가보 법도 해 었다.  그동  남용  험이 꾸 히 지

어 고 실  우리 역사에  남용  사 가 있지만, 어도 자 민주주 에  

실질  해  끼  명  험 이 있는 경우에만 여 용함 써 국민  

본권  불 요 게 지 도  엄격  요건 해  통 여 운 다면 헌법

에 지 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 소  입장이다(헌재 1990. 4. 2. 89헌가113). 

라  청구인 소속 당원들  북  남 명 에 동조 여 민국  민주

 본질 를 복 는 이 있다면, 법이나 국가보 법 등  통해 그 

 청구인  책결 과 부  효과    있다. 그   일부

가 국회 원이고 그 지 를 용 여 국가질 에  공격 인 시도를 욱 극

 행 고 있다면, 국회는 이를 스스  내어 자 인 차를 통해 그들  

명   있는 도 열  있다(헌법 64조 3항). 

요컨 , 우리 법 는 청구인  책결 과 에  민주  본질 에 는 

이  철 는  시킬  있는 여러 도들  마 고 있는 , 이 

도들  취지  역   이해 지 못  채 청구인에  해산결  고해 

버린다면, 이는 요 이상  과도  침익  래 는 것이라고 보 야  것이다.

(다) 당해산 도는  그 요 이 인 다고 라도  후 이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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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충 인 용도  용 어야 므  당해산 여부는 원   공  장

에 맡 는 것이 다.  

민주주 는 자 인  과  통해 공  갈등  해소 고 사회  에 

 국가공동체  입장  해 간다. 자 롭고 공  거과  등 민주  과

 통해 당  목 과 동  헌 인 면이 진지 게 논 고 그 결과  해

당 당  지지 이 상실 도  함 써 그 당이 자연스럽게 역에  고

립 거나 는 과  거 도  함이 원  타당 다. 이는 공  이 이 

주재 는 역사  법 에  자 에  억 이나 불합리  폐습들이 궁극  

  있  것이라고 는 믿 에 다. 

그 다면 당해산결  자 이고 민주 인  과  속에  해당 당  

험 이 해소 지  뿐만 니라, 그 당  인  험 이 우리 사회  민주

주 에 고   부상  에만 후 이고 보충  고 어

야 다.

그런데 청구인  2014. 6. 4. 러진 6회 지 거에  역  원 3인

( 주, 북, 남 각 1인),  지역구 원 31인(부산 1인, 주 9인, 울산 9인, 경  

1인, 충북 1인, 남 4인, 경남 6인),  원 3인( 남 3인)  당 시키는 데 그

쳤고, 역  당득  약 4.3% 다. 그 결과는 2010. 6. 2. 시행  5회 

지 거에  통합진보당  신인 민주노동당이 단체장 3 , 역 원 24 , 

 원 115  획득  것과 해 보면 상당  차이가 있다. 그리고 근(2014. 

12.) 여러 언 사가 보도  여 조사 결과에 르면 청구인  2.8%  지지  보

이고 있는 , 이는 이 사건 심 차가 개시  이후 우리 사회   공  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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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구인에  실효 인 과 논 이 이루어진 결과  해 다.

(라)  자 는 주  견해  다른    있는 자 이고, 사상  자

는 주  견해  다른 사 를 추구   있는 자 이다. 자 민주주 는 일견 난

(亂飛) 는 사상들과 들  인해 래 는 자 운 란보다도, 통일 고 단합

 견  합  얻어지는 질 연  인    경계 다. 즉, 난립 는 

견들  립  그  용인 고 그  인  불편 내지 불이익  감 는 것이 궁극

  큰 사회  이득  가 다고 믿는 것이다. 여  말 는 사회  이득이

란 개인  자 과 민주   이  실 고 이를  우리 사회  모든 

구 원들이 존엄  인간  가 를 향 는 데 보다 합해질  있는 상태를 

말 다. 라  구체 이지 못  험 이나 이  이질감,  불편함  이

 어떤 사상이나 견해  명  억 는 태도는 자 민주주  사회에  회 어

야  가장 큰 이다.

북  민국에  국가단체인 동시에 평  통일     동

자  격도 가진다. 우리에게는 국가단체  북  부에  경계를 

느슨히 해 는   책 ,   동 자  북 에  이해를 히

고 그들과    갈 책 가 모  있다. 이들  어느  가지만 강조

는 것  결  우리 헌법이 고 있는 북 과  계에 부합 지 는다.

편 북  계 고 곤국  나이고 동 시  국 질 에  상 인 국

 행 자  인 지 못 고 있 며 국 도 소외 고 있다. 북  

국과  격  국 차  햇볕 책이나 도 신뢰 스 책, 드 스덴 언  

통일 책이라고 면  국  통일  염 는 것이  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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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이다. 즉, 공산진  붕  체  경쟁이 미해진 늘  실  남북  경

 등 국  격차 등  감 면,  이상 북  우리 체  존립  뒤엎   

있는 실체가 지 못 다고  것이다.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실이라고 다면, 

우리는 북 에 여 종 보다  목과 , 그리고 욱 극 ․ 주도 인 태도

를 취  요가 있다고 보인다.

(마) 결국, 청구인에  해산결  래 는 사회 인 불이익  해산결

 통해 획득   있는 공익  능가 다고 보인다.  이○  등 내란  사건  

자들에  사  재 등  통해 그들  인해 래 는 사회  험  많

 부분 해소   있다고 보이고, 나 가 이 사건 심 청구가 이루어진 후 우리 사회

  공  름  보면 청구인이 보여  일부 들에  자  

과  견 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    있다.

 같  사 들  종합  고  , 청구인에  해산  당해산  

당 사  원  라는 헌법상 요청  충족시키지 못 다.

마. 결

(1) 우리는 민족이 분단  실 속에  평 운 공존과 통일  희망 지만 여 히 

쟁  에  자 롭지 다. 우리 사회는  양극  상과 불어 이  

립  골도 욱 어만 가고 있다. 

민국 헌 사상  당해산심  우리  여  분단  도에  

진보 당  역사를 거운 마  돌 보게 고, 궁극 는 민주주  본질

과 당해산 도  미를 엄 히 새 게 다. 

(2) 늘날  당 에  진보 당  통상 사회주   사회민주주 를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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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 삼는 당  일컫는다. 이들 이  늘날 자본주 에 는 모 이 

심각 며 이를 해결 는 것이 인  시  과 라는 에 체   같이 다. 

그래  자본주 가 인  보편 인 경 질  자리 잡  늘날에도 많  나라에

는 사회주 나 사회민주주 라는  이  공  당들이 존재 며, 이들

 는 집권  도 면  특  사회  갈등에 해  슷  목소리를 내

고 있다. 그리고 신자 주 에 해 도 식  공 고  모색 고 있

다. 

그러나 그동  우리 사회에  진보 당  입지는 미약했다. 

진보  주장에 해 는 우리  고 있는 북 과  연계 이라는 를 

움 써,  손쉽게 진보 당  지지 과  힘  시킬  있었

다. 해  후 극심  좌우 립  겪고, 그  인해 남북  분단과 동족상쟁  쟁  경

험  후 면  등장  공 이 이 사회 에 큰 향  끼쳤다. 사회주  내

지 사회민주주 는 북 이 보여  공산주  동일  것  간주 어 권자들

부  외면  고, 우리 사회에  사회주  사회민주주   입지는 축소

었다. 뿐만 니라, 북 과  연계라는 막연 고 근거없는  조  진보당

 등 취소시킨 과거  사 는 후  진보 당 운동에 매우 부 인 향  끼쳤

다.  

편 는 노동조합  동, 거운동 그리고 자  부를 지 는 법

 에  노동계 이 자신  ․경  이익  변 는 당  만들 도 없었

다. 거 에는 노동자들  계  체 에  인식이 산 지 못  데다 노동운동

계 내부가 분열  탓도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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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리해고 법 에  여 노동운동계를 심  독자 인 

  요 이 었고 마침 노동조합  동에  지 등이 해

면  2000  민주노동당이 창당 었다. 

민주노동당  2004  원내에 진출 고, 는 여 조사에  지지도가 20%에 

이르 도 다. 민주노동당  우리 사회에 여러 진보  , 즉 복지 충과 경

민주  등  시 고, 국민들에게 보편  공 는 공공 이나 공공 식, 

공공 료 등  복지 책  여당과 1야당  책에 큰 향  끼쳤다. 지난 2012  

18  통  거에 는 여야  후보들이 모  경 민주 를 주요 공약  

내걸 도 다. 이 역시 진보 당  주장이 용  나   들  있  것이다. 

편 내부  주도권과 노  러싼 갈등 에 2008  민주노동당  분당

었 나,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  진보 통합 이 힘  얻 에 라 민주노동당과 

국민참여당, 진보신당 탈당 는 2011 말 청구인인 통합진보당  창당 다. 

청구인  19  국회 원 거에  13   얻는 등 국민들 부  상당  지

지를 다. 그러나  부 경  사건  실체에  명  규명과 엄  

 조 를 통 여 당  개 는 데 실 고, 원회 상에  충격 인 폭

 사건이 생함 써 국민들이나 진보  사회운동 들 부  지탄  에 

이르 다. 나 가 부 경  사건과 여,  국회 원에 당  이○

, ○연 원에  명 를  처리 지 못 여 결국 다시 분당 고 말

다.

그리고 5.12. 모임에 참  이○  그를 지지 는 소규모 집단이  언  국

민  에 추어 도 히 납득  어 운 것  이것이 계 가 어 청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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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심 에 직면 게 었다.

그러나 우리 사회에  진보   에 장   역사를 가진 당에 해산심

이라는 후  단  동원  요가 있는지 볼 요가 있다.  날 가는 

새  좌우날개처럼 균  이루지는 못 라도 우리 사회  논쟁  틀이 울어진 

시처럼 우 지 도  견   있는 진보 당   우리 사회  자산이다.

라  진보 당이 민주  에 이 지 며 진  사회통합과 에 일  

역  담당   있는 법  없는지 고뇌 지   없다.

(3) 1980  5․18 민주 운동  진  이후 ․사회운동  주 는 국가권 과  타

 통  개 주  노  고, 보다 진 이고 명  나 가지 면 

강  권 주  체 를 변 시킬  없다고 보 고, 그 에  나타난 이른  엔엘

(NL)과 (PD) 노  쟁   슬 건이자 나  토릭(rhetoric)이 도 

다.

그러나 1987  헌법 개  이후 민주 가 진  진 고, 나 가 민주  

권 체가 이루어지는 등 우리 사회  민주주 는 차 공고해 다. 그리고 90  

소 과 동구권 사회주  체 가 붕 면   이상 극단  명노  보편  지지

를 얻지 못 게 었다. 이러  사회  조건  여 엔엘(NL)과 (PD) 노 도 

각각  본노  진  며, 명  진  내지 극단주  격  

여 다. 럽에   사회민주주 나 자 주  이 부  분  자

주  평등주  등  며, 민주 ․ 도  자신들이 추구 는 체 나 이상에 

도달   있다고 보는 입장이 차  얻었 며, 이는 진보 당 운동  이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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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동당   같이 명  노  버리고 거를 통  집권  상  꾸

겠다는 엔엘(NL)과 (PD) 노  결합이었다고 평가   있 며, 이들  당내에

 자주  평등  불 다. 이들  많  사 들에  견  같이 나, 북  

 나 연 ․연합  범 , 사회주  지향  등에 여 일부 다른 입장  보

므  당내에  간 다  벌이 도 고, 그에 라 당  주도권   

 간 권 다  양상이 나타나 도 다.

민주노동당  자주 는 민족 모 부  우리 사회  가 생 다는 엔

엘(NL)  식에  민족 공조, 평  통일  시 고, 그에 라 우리나라 

권에  가장 북  입장  이해 는 태도를 보 며, 경우에 라 ‘ 북’ 이

라는 평가를 다. 북  핵 나 인권 , 3  습   같이, ‘진보’  

에  는 일  국민  상식에 추어  견 명이 당연  듯 보이는 사

에  자주 가 취  태도, 즉 소극  감  시 다거나 침 는 모습  많

  다. 그러나 침 이 곧 추종  시 는 것이라고 볼 는 없  것이다.

(4) 나는, 자주 가 주축이  청구인  목 이 1차  폭 에 여 진보  

민주주 를 실 고, 종  북 식 사회주 를 실 는 데 있다는 법 견

 단이 당해산심  사 를 엄격 게 해 , 용  결과인지  갖는다. 

그  득  있고 실  증거에 여 사실인  는지, 단자료가 

는 여러  해 에 있어 체 인 맥락  충분히 고 는지, 사실 계에 

탕  추 이 경험법 과 논리법 에 맞는 것  논리  약이 없는지, 심스

러울 는 자 를 우 시 는 원  지 는지, 가공 지  퍼즐조각  사용

는지, 그리 여  목  구 해 낸 것이 니라, 찾 낸 것이라고 볼  있는지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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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이다.

나는 여  법 견에  보이는 들  몇 가지를 지 고자 다.

법 견  가 청구인  주도 인지를 고, 그들  이  지향  

힌 다  그들이 인식 는 진보  민주주  미를 도출해내고 있다. 그리 여 

이른 결  1단계  폭 에 여 진보  민주주 를 실 고 이를 탕  통

일  통 여 종 는 사회주 를 추구 는데, 그 사회주 는 내란  사건에 

추어 보면 결국 북 식 사회주 를 실 는 것이라고 다.    

그런데 이 추  ‘주도 ’이라는 자  개  도입 고 있다. 우 , 당  주도

다는 미가 엇인지 히고 있지 니 다. 당  일상  업 를 주도 다는 것

인지, 당  사결 구조를 주도 다는 것인지, 당이 루는 거에  후보자  

등  주도 다는 것인지 도 지   없다. 

 주도 이라고 는 범주도 뚜 지 다. 법 견  민 당 는 민 당

이 지도 는 조직  조직원이었  사람들이 장  경 동부연합, 주 남연합, 부

산울산연합  주요 구 원  이들과 이  지향  같이 는 당원들  주도

이라고 다. 그런데 민 당  조직원, 민 당이 지도 는 조직이 득  있고 실

 증거에 여 분명 게 드러나지  뿐만 니라, 경 동부연합 등  주요 구

원  특 는 도 시 어 있지 고, 주요 구 원과 그  당원들이 어떤 

식  이  지향  공 고 있는지도 명 게 시 어 있지 다. 결과

 주도  개별 구 원이나 그 외연(外延)이 어 있지 다.

이어 법 견  주도  이  향  가 내고 있다. 그런데 주도  

재  이  향 내지는 지향  가리 면, 재  이들  동이나 언이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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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 근거가 어야 다. 과거  행 이나 과는 재  동과 언  미를 

이해 고 평가 는 데 요  범  내에 만 부  용 어야 다. 그런데 

법 견  10여 도  지난 국가보 법  사 결이나, 랜 시간 청구인 

구 원들과 직 인 이 없었  사람들  증언에 여 청구인 구 원들

 과거  재  사상, 신  단 고 있다. 컨  법 견이 국가단체인 민

당  조직원이나 부조직원, 민 당이 지도 는 단체  조직원 등  인 는 

사람들 가운데는 민 당 사건과 여 소는  사조차 지  사람도 

존재 지만, 타인에  죄 결 에 이름이 거시 었다는 이 , 는 이 사건

에  그에 부합 는 증언이 있었다는 이  민 당 자  인 고, 그들  

동  경에 북 에  동조  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.

 청구인 당내에 직도 주체사상  버리지 못 고 이를 고 고 있는 자주

가 있   있  원천  부인 지는 는다. 그러나 과거 주체사상  신

다고 라도, 재 지 그러  사상이 내면 어 있다고 단 면, 이○

가 5.12. 모임에   언과 같이, 재 그  동에 추어 과거 그가 가  사상이 

지 고 있 이 드러나야 다. 즉, 재  동내역에  객  분 이 행

어야 고, 이를 과거  동과 종합 여 살펴보 야 소 내면  신 , 신조가 

어떤 것인지 근   있  것이다. 그러  소  분 조차 없이 함부  다른 사

람  이  지향 과 사상이 엇이라고 단  는 없는 법이다. 

사람  생각  변   있는 것이다. 우리는 경험 에 여, 나이가 들어가면  

청 시  사고가 변 함  고 있다.  시  사조는 사회  변   

에 라 어 가고, 그것이 동시  사람들  인식   가  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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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지니고 있  사상이나 신  명시  부 는 경우에만 그 변 가 진

이 있는 것이고, 향 언  지 면 지 도 여 히 지 다고 추단 는 

것  곤란 다. 그 게 보 면 납득  만  증거가 시 어야 다. 

청구인  목 이 엇인지를 단 는 과 에   게 청구인 구 원

들  사상, 이  추단해내는 과  거  에 없었다고 라도, 법 견  

사실인   논증  과 엄격  담보  해 는 그에  청구인  주

장  척 는 이 에  충분  명이 요  것이다.

(5) 5. 12. 모임에  이○  ○열, 이○  등이 쏟 낸 언들   사람  국민

 도 히 납득  어 다. 그것이 미국이 북  상  쟁  일 키는 경

우나 쟁 시 검속이라는 보통 사람이 상상  어 운 상황  탕에 고  

것이라고 라도, 북 과 힘  합쳐  당사국인 미국과 맞  싸운다거나 

민국  국가 간시  공격 다는 상  국민  보편   상식에도 어

나는 것이다.

그러나 이 니없고 청구인  본노 에도 어 나는, 이○  그를 지지

는 소규모집단에 속 는 사람들  이 이나 신조는 그들  신 일 뿐이고 그것이 곧

 당  목 이  는 없다. 

이○ 나 그를 지지 는 소규모 집단에 속  사람들  신 이나 목 이 당  

 목 , 진  목 이 다는 법 견  결  납득  어 다. 당  강  

과 개  당 회 결사항이고, 많  당원들   강  당  강  고 

있고, 많  지지자들도 그 게 고 있다. 청구인  당 나 고 원, 국회 원

 개인  결 이 그  철 지 도  당원과 당원  는 원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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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에게 당헌과 당규 써 많  사결  권  부여 고 있다. 그리고 민주노동당이

나 청구인  창당 이래 당원  심  당내에   토 과 회 를 거쳐 다

결에  사결  해 다. 만일 1인 지 가 인 는 당이 있어 그 1인이 당

 사결 구조를 사실상 장 고 있는 경우라면 법 견과 같  추 이 가능  

것이다. 그러나 당에 는 지도자  사가  당  사라고  는 없다. 

그럼에도 불구 고 법 견  내란  사건에  드러난 이○  언 등에  

찾 낸 북 식 사회주 를 청구인  주도  목 , 나 가 청구인  ‘  

목 ’, ‘진  목 ’  단 다. 이 결  청구인 자체를 국가단체 , 그

리고 당원 체를 국가단체  구 원 ,  나 가 청구인  지지했  국민들

 국가단체  지지자  규 는 것에 다름 니다. 그리고 법 견이  

주도 에 속  당원  국가보 법에  사처벌  상이 다는  공인해 

주는 것이 다. 과거 독일에  공산당 해산심 이 청구 고 해산 결 이 이루어진 

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 지,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자가 사

를 고, 그  6천~7천 명이 사처벌  며, 그 과 에  직장에  해고

는 등 사회 동에 약  는 가 생  것에 추어 보면, 이 결  우

리 사회에  그  같이 붉  낙인  찍는 결과가 나타나지 리라는 보장이 없다.

(6) 청구인이 주장 는 민 주권 , 청구인  계 ․계  에 해당 는 일

는 사람, 민  이익  변 고, 국민주권  실질 겠다는 것이다. 자 민주

주  국민주권에  청구인   헌법상 주권재민  원리를 실질 는 

데 실 고 소 가 특권  릴  있게 는 자 임  ․경  상에  것

일 뿐, 본  인권이나 민주주  원리를 격 는 것이 니다.  청구인이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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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는 민생 심  자립경 체 는 시장에  민주  통  사회복지,  

실  여 국가  규  조  강  것  주장 는 것  우리 헌법상 경

질  모 는 가 없다. 청구인이 주장 는 ‘진보  민주주 ’는 사회주

인 이상과 가 를 일부 포 는  사회주  강  민주  본질 에 

는 것이 니다. 청구인  거에  집권  주장 고 있지, 폭 명 는 

폭  법에  집권  주장 고 있지 다. 

(7) 나는, 근자에 이르러 민주주  후퇴라고 일컬어질  있는 몇 가지 징 들이 

나타나는 상황에  민주주  어를 목   해산결 이 87  헌법 개  이후 

꾸 히 진  민주주 를 퇴보시키고 우리사회  균   합리  진보  름

지 축시키는 나  계 가 는 것  닌가 는 우 를   없다. 

소 자나 사회  약자를 변 고 그들  이익  는 진보 당들  미약  

통  우리 민주주  질  도약  가 막는 장   나 다고   있다. 

사회  약자를 변 는 당이 존 지 는다면 그 사회 속 약자들   

이익  공 인 가 를 인 가 쉽지  것이다. 라  장구  민주주  역

사를 가진 구  많  국가들과 해 볼 , 진보 당   역 이 미약했  

우리 사회  민주주 는 그 만큼  계를 가질 에 없었다.

 청구인  주장이 소  지지를 는 것에 불과 지도 모르고 군가에게

는 언  보 에 고개를 게 만드는 것이라 라도 이 역시 우리 사회   역

량  장 게 만드는 자원임 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. 그리고 이 주장들이 

인  지 사에  래도  어   지  통에  롯 었고, 재에

도 다양  변주들  통해 꾸 히 통용 는  입장임  감 면 욱 그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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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모름지  동 고  막 고 리 다양  견해  새 운 상  포용 고 

들인 나라는 고,  닫고  가지 생각만 고집  나라는 결국 쇠락   

걸었다. 다는 작  들  마다 지 써 그 이를 해 갈  있는 법

이다(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). 민주주 야말   다  같  다양  생각들

 포용해 가는 것  그 도  본질  다. 

우리 헌 질   축  이루는 법 주  원리를 포 지 는 , 국가  보

를 해 는 개인 내지 집단에  재는 본  사 차  엄  집행  

통해  여야  것이고, 헌 질  다른  축  이루는 민주주  원리를 경시

지 는 , 공당에  엄  질책  거라는  심  통해 함이 마 다.  

 당  본노 에 어 나는 일부 소속 당원들  일탈행 에도 불구 고 청

구인  자 역량과 부단  변   가능    없다. 

청구인  목소리를 우리   공  장에 용 는 것이야말  용과 다

원  핵심  는 민주주  참  신이라  것이다. 민주  본질 를 

는 자는 민주  본질  우월 과 장 이 어 에 있는지를 망각 여 는 

 다.

헌법이라는 탐조등(探照燈)  우리 사회  갈  찾  나  , 우리는 민주주

 법 주 를  축  는 민주  본질  탕이자 토 가 는 “자 과 

조 ”  신  견   있다. 이것이야말  헌법  근본 신이다. ‘합리  

보 ’  ‘합리  진보’를 찾  어 고 를 겨 는 거  언사들이 난 는 우리  

삭막  실에 , 진  미  ‘사회  통합’과 ‘ 해’를 갈구 는 이들에게 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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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헌법  가르침도  이것이다. 

(8) 나는, 헌법 8조 4항이 요구 는 당해산  요건  충족 지 못  이 사건 

당해산심 청구를 각 여야 다고 본다. 이는 청구인  들에 해 면

죄부를 주고 청구인   해 가 니라,  우리가 랜 월  

 어 게 취  민주주  법 주  과를 훼손 지   것이고,  

민국 헌 질 에  연  신뢰를 천명   것이며, 헌법 신  본질  

  것이다.

10. 재  창 , 재  조용  법 견에  보충 견

우리는 청구인 는 견  몇 가지 주장 등에 해  검토 여 

법 견  논거를 보충 고자 다.

가. 청구인과 견  “통합진보당  자본가 계  부 고 거부 지 는

다. 민주주 는 평등  거권과 거권  본요건  다. (진보  민주주

사회는) 종속 신자 주 체 를 극복  새 운  경 체  외자주도, 출주

도, 재벌 심 경 체 를 타 해, 내자주도, 내 주도, 소 업 심  경 체

를 재편 는 것이 그 핵심목 이다.”는 등 사회민주주 에  주장   있는 내용  

시 면 , 진보  민주주 에는 언에 나타난 내용 이외에 겨진 목 이나 다른 

진  목 이 없다는 취지  주장 다.

사회민주주  는 사민주 는 그 용어  다양 에도 불구 고 일  참

권   민주주  달에 라, 폭 명이나 타리  독재가 닌 회

민주주  를 통해 진 인 법  (자본주 체  자체를 부 지 면 ) 

사회주  이 과 원  추구 는 사상  조 라고 고 있다. 「통합진보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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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이야  20  20답」에 는 이  스펙트럼  사회주 격  강  도에 

라 차  사회주 , 진보  민주주 , 사회민주주 , 신자 주  구분 면

, 사회민주주 는 자본주 체 내 개 이라고 고, 진보  민주주 는 자본주

를 근원  극복 는 이 이라고 다. 「21  진보  민주주 」는 “일부에

는 사회민주주   자본주  지 존    것이  에 게 

없는 것이 닌가 는 를   있다. 지만 그럴 경우 사실상 자본주  

신자 주  착취  탈  근   없 는 진보  자 주  다를  없다. (

략) 사민주  계는 곧 진보  자 주  계  거  일 다고 볼  있다.”

고 평가 다. 

사회민주주 에  청구인 주도   같  평가를 구체  살펴보

면, 사회민주주  진보  민주주  차이 이 욱 명 게 나타난다. 

청구인  강  등에  나타나는 부분  경  사회 책들(즉, 국 자

본  변동  억 , 내  장 책 추진, 조 개  소득  재분  실   

민  , 식량주권 립, 재벌 주 경 체  해체  경 민주 , 소 업과 사

회  업 등    소 구조 다원 ,  공공  실   상 체  구축, 

공공 료 심  상 료 실 , 개 주  청산  생태  국가 리체  도입, 남북

경  , 남북 경공동체 구축 등)  사회민주주  이 에 해 도 추구

  있는 책인 것  보인다. 

면에「집권 략보고 」,「21  진보  민주주 」등  종합 여 보면, 

청구인 주도  신자 주 가 경  불평등  주범이고 이를 극복  

 드는 새 운 체  구축 이며, 이는 계 쟁    재



[329/346]

벌과 특권  심인 재  경 구조를 여 민 심  경 구조인 

진보  민주주 체 를 만들어야 다고 주장 고 있다. 이  같이 재  경

구조  를 통해 새 운 체 를 구축 다는 에 , 청구인 주도 이 주

장 는 진보  민주주  사회민주주  차이 이 드러진다고   있다.

법 견에  본  같이, 청구인 주도 이 주장 는 진보  민주주 체

는 자 민주주 체 를 변 여 사회주 체 (북 식 사회주 체 )  나 가  

 과도  체 , 그 체 가 공고 에 라 통일  구축  해 용

인  자 민주주 체  요소를 탈색시키면  사회주 격  강 여 사회

주 체 (북 식 사회주 체 )를 는 것이다.「강 이란 엇인가 (30  30

답)」에 는, 진보  민주주  높  단계부 는 사회민주주  달리 자주  민주

부   상징이자 높  단계  공공 인 ‘주요산업  국 ’를 주장 여, 

진  자본가 계 에  규 가 강  것임  시사함 써 진보  민주주

사회에  계 해  를 해결  것  주장 고 있다. 법 견에  살펴본 ○

, ○민, 이○훈 등  에 도 이러  취지  주장이 다  견 다.

결국 청구인 주도 이 주장 는 진보  민주주 는 사회민주주 는 다른 

것이며, 그들이 ‘ 재’ 사회민주주 에  실시가 가능  내용들  주장 고 있다고 

여, 자본주 를 근원  극복 고 진보  민주주 를 주장 는 청구인 주

도 에게 우리사회를 변 ( 명) 여 새 운 체 를 구축 고 종국  북

식 사회주 를 추구 는 겨진 목  는 진  목 이 없다고   없다.    

나. 청구인  민 주권주  여, 소  특권계  ‘주권’과 민  주권

이  립 는 것이 니라 소  특권계  ‘특권’과 민  주권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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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 는 것이며, 소  특권계  특권  타 여 민  는 국민  주권

 실질 는 것  국민주권주 에 지 는다는 취지  주장 다.

그러나 법 견에  본  같이, 청구인 주도  주권자  범 를 민 에 

고 민 에 는 일부 특  집단에 해 인 계  면 , 그

들  변  상 는 규  상  보고 있 므 , 청구인 주도 이 내

우는 민 주권주 는 모든 국민  주권자  보는 국민주권주  다르다.

편 이러  민 주권주  미, 즉 국민  변  주체  변  상  구

분 고 소  특권계  특권  타 여 민  는 국민  주권  실질  다는 

미는, 인민민주주 국가에  인민민주주 명( 는 타리 명)과 인민

민주주 독재( 는 타리 독재)를 통해 인민( 는 타리 )  주권  

립 다는 미  보일 뿐이고, 우리 헌법상  국민주권주 는 다르다. 

법 견에  살펴본 ○민  “( 국사회에 ) ‘민 민주주 변 략’  

국주  단계  식민지, 식민지, 식민국가에  일 인 ‘사회주 변 략’인 ‘인

민민주주 명 략’  분단국가  특 에 맞게 재구  것이다.”는 언 , □

 “자민통계열  진보  민주주 는 북  인민민주주 과 같다.”는 평가, ○

엽  “(강 에는) 공산주 라는 말만 했지 다 들어가 있다.”고  언 등  이러  

단  뒷 침 다.

그리고 청구인  강 에  ‘일 는 사람이 주인이 는 자주  민주 부’를 

우고, ‘민 이 진  주인이 는 진보 인 민주주  사회’를 실 며, ‘일 는 사

람이 주인이 는 상’  열어 가겠다고 다 라도, 이는 당이 모든 계

 변  는 없 므  청구인이  는 주  변  계  그  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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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뿐, 그 범 에만 주권  인 다는 취지는 니라고 주장 다. 

어느 당이 국가 체  이익 는 공익  여 특  국민  이익   

는 우  그 당  본이 이나 책에 고자 는 것  당  헌법

상 능이나 당  자 라는 면에  충분히 가능 고  람직 다. 그러나 국

민 체  이익   단이나 과 가 니라, 특  계 만  이익 보 를 

종국 인 목  삼고 나 지 국민에 여는  태도를 보인다면, 그것  

국민주권주  일 지 는다. 법 견에  본  같이, 청구인  주도

이 민  범 를 ‘특권 지 집단  고 사회 과 역사  진보에 여 는 

사람들’ 등  는 것  일부 특 집단  주권자  범주에  는 것  

보인다. 라  민 주권이 단지 ‘민 ’이라는 특 계  이익  변   개

이라는 청구인  주장에 여  동   없다.

다. 청구인 주도  이른  ‘민 독재’를 주장 고 있는 것  평가 다.

(1) 법 견에  본  같이, 청구인 주도  우리사회를 ‘거꾸   사회, 

속  천민  자본주  사회, 폭 이고 억 인 체 , 종속  신자 주 , 

국주  지  탈체 , 민 탈체  노동착취체 , 민주주 (독재)체 , 

식민지 (半)자본주 ’ 등  인식 면 , 우리사회  변   강  과  

민족자주(자주), 민족 해(통일)  함께 ‘민주주  실 ’  강조 고 있다. 

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‘민주주  실 ’과 여, “ 권  구

조  불평등  를 해결 지 고  주권  말   없 며 ‘민주주 ’를 논   

없다. 그것  존 경 구조  구조  개  해야 는 매우 거창  변

 이다. 특권  지 권  에 장 어 있는 권  빼  권  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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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인 민 에게 돌  주는 작업이다.”고 면 , ‘(진보 ) 민주주  실 ’과 민

권   구축  해, 자주  민주 부는 낡  경 구조를 ‘민주

’  개조함 써 낡  가 재생산   있는 경 구조를 타 해야 

며, 이를 떠 고 있는 ‘ 민족  민주  ’인 특권  지 계  규 해

야 다고 다. 그리고  헌  민 주권원리가 구  ‘민주주 사회’를 구축

 해 는 우리사회  낡  지 구조인 미동맹체 , 국가보 법체 , 경 착

구조  짜여있는 미보 동맹체 를 고, 이 체 를 지 고 있는 

인 외  미보 , 구보 체 , 낡  군부  등  변   규 해야 다

고 주장 다. 나 가  헌  “낡  지 구조 는 불평등조약  폐지, 국가보

법 폐지, 민주  공 구  해체, 경 착 권언 착  근본  근 시킬  

있는 법과 도  마 (부 부 처벌법 , 자 법  민주  개 , 당법과 

거법  민주  개 , 민주 언 규 법 ), 민주주 법 ( 민주 행

에  진상조사  처벌, 민주행 자 처벌, 민주 당  해산과 동 지) 등  

개 조 들  통해 구체 해 나가야 다.”고 다. 「통합진보당 강 이야  20  

20답」에 도 외  구보  규  것  강조 고 있다. 

편, 법 견에  본  같이, 청구인 주도  민 민주주 변 ( 명)

 통해 진보  민주주 체 를 구축 고 사회주 체  나 가  해 는 존

 착취계 인 구보  등과  열  계 쟁에  승리 여 권  장 , 낡

 지 구조를 고 그들  권 회복 시도를 지해야 다고 주장 고 있다.    

이를 종합 여 보면, 청구인 주도  국사회를 ‘자 민주주 체 ’, ‘신자

주 체 ’ 는 ‘자본주 체 ’  소  특권  지 계 이 다  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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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 지 고 착취 탈 고 있는 ‘거꾸   사회’  인식 고, 소  특

권  지 계 에 장 어 있는 주권  빼  참  주인인 민 에게 돌  주는 

것과 존  거꾸   낡  지 구조를 는 것  ‘민주주  실 ’  보고, 

이에 · 항 거나 존  낡  지 구조를 철·고착시키 는 행 를 민주

 보고 있다. 그리고 그들  민주주  실 과 민 권 이 주권  행사 는 진

보  민주주 체 를 도 ·구조  구축  해 낡  지 구조인 국가보

법체  미보 동맹체  등  고, 낡  인 외  미보 , 

구보  등  규 고 척결해야 다고 다. 즉, 청구인 주도 이 주장

는 진보  민주주 체 는 민 권  주권 내지 국가권 이 민 에게 있다

는 것  미 고, 국가는 민 에 인 계 (즉, 자본가 계  내지 특권  지 계

)  억   단이   있다는 것이다. 

마르크스- 닌주 에 르면, ‘독재’라는 단어는 주권 내지 국가 권  소재  

 계 에  계  억   단  미 다.  

이  같  사 에다가, 법 견에  본  같이 청구인 주도  우리사회

에  체 구축  해 민족해  민 민주주 변 ( 명) 내지 민 민주주

변 ( 명)  주장 고 있는  울러 고 면, 청구인 주도 이 주장 는 

진보  민주주 체 는 타리 독재  범주에 해당 는 계 독재 는 ‘민

독재’가 실  사회를 미 다고  것이다. 

민주노동당 책 장  역임  주○  □□일보 인 뷰(2008. 2. 20.)에 , 

“NL  일 주 자들이라고 다면, PD(사회민주주 자 외)는 헌 주 자들

이라고   있다.  사이에 동일 이 있다고 본다. 그것  ‘ 타리  독재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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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싼 입장이 동일 다.”고 다. 청구인 당원 원인 이○훈(일심회 사건 

자) 「 권과 변   당  이  지향」에  “‘자주  평등’이란 명칭  

 미를 갖는다. 나는 NLPD노  본과 를 미 는 말  민족해 과 

계 해  미 다. NLPD노  민족  계 를 결합 여 나  PT독

재 권   과 를 차  해결 는 노 이다.”고 여, 진보  민주주 를 

주장 는 자주  NLPD노 , 즉 민족해  인민(민 )민주주 노  타리

 독재 권에 해 행  것임  주장 다. ○○연구소 소장 조○원  ‘ 리  국

포럼’에 , 진보  민주주 에  워질 민 권   타리  독재라

고 평가   있다.  주장 등과  살펴본 ○민, □ , ○엽  언  등  

 같  단  뒷 침 다.

(2) 법 견에  본  같이, 진보  민주주 체  국민  민 에 속 느냐 

는 구보  등에 속 느냐에 라 법  지  사회  신분이 달라진다. 이

써 국민  평등  국민  분리  체 다고   있 며, 이는 국민이  지

권  가진 계 (민 )과 변  는 규 상이 는 계 ( 구보  등)  구

분 고 개인  계  소속 등에 해 국가 부  지원  거나 규 상이 다는 

것  미 다. 진보  민주주 체 에 는 자본주 체  변 , 진보  민주주

체   구축과 사회주 체  를 해 ‘민주주  실 ’이라는 명목  

구보  등    자 , 거  자  등 일  본권이 다. 

진보  민주주 체 에 · 항 거나 자 민주주  경 구조를 철·지

지 는 당이나 시민단체도 민주   규   있어, 복 당  

당  자 도 미해지고, 나 가 권 분립도 해  다. 그리고 법 견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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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 같이, 청구인 주도  진보  민주주 사회를 실  해  폭  

행사 여 자 민주주 체 를 복   있다고 다. 

결국 법 견에  인   같이 ( 청구인 주도 이 청구인  장  사

실에 추어) 청구인  종 목 인 북 식 사회주 가 우리 헌법  민주  본

질 에  뿐 니라, 청구인  1차( 간) 목 인 진보  민주주  역시 우리 

헌법  민주  본질 에 다.

라. 청구인  연  통일과 여, 남북  연 부를 구 고 통

일헌법  여 통일국가를 구  에 국민이 원 지 니 면 통일  이

루어질  없다고 면 , 청구인이 북 식 사회주 ·공산주 체  실  종 

목  는 것  니라는 취지  주장 다.

「집권 략보고 」는 “민 주체  자주  민주 부는 리 연 공 국  

고 해나갈 이남  진보 인 민주 부인 것이다.”라고 면 , “연 통일 이

후 남북사회  과 체  에 라 ‘민 ’들이 나  체 를 택 다면 1국가 

1체  1 부  단일공 국  통일   있다.”고 고, “통일국가가 과연 체 통합

 이루어 1국가 1체  1 부   것인지는 통일국가  ‘주권자’가 택  

이다.”고 다. 리 연 공 국  고 해 나갈 자주  민주 부  격

과 이를 결  남북  참여자를 살펴볼 요가 있다.  

「집권 략보고 」는 소  낮  단계 연 에  합 가 있 면 리 연

공 국 헌법(1국가 2체  2 부)   다 , 남북  지역 부도 이에 부합 는 

부 태  고쳐야  것이라고 면 , 우리 헌법  ‘민  심  자주 인 민주주

부 헌법’ , 북  헌법  ‘사회주 부 헌법’  시 고, 이를  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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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연 )공 국 헌법( 체  )   것  주장 고 있다. 즉, 북

 이미 사회주 헌법에 고 있 므 , 남  민족해  (민 )민주주 변

( 명)  통해 자주  민주 부가 립 고 진보  민주주 가 실 는 헌법  

거쳐, 남북  체  추진 여야 다는 것이다. 법 견에  본  같이,

(통일국가  과 체  담당 ) 자주  민주 부는 국민주권과는 다른 민

주권에  권 , 구보 과 보 당 등  규 는 권이다. 그리고 

진보  민주주 사회를 실 는 자주  민주 부에  주권자는 국민이 니라 이

 달리 는 구보  등이  계  개 인 민 이다. 

결국 청구인 주도 이 주장 는 남북 는 변  상인 구보  

등이  ‘민 ’만이 주권자  참여 는 를 미  뿐이며, 통일국가를 

고 해 나갈 권  진보  민주주 사회를 실 는 자주  민주 부이다. 

이러  사 과 함께, 북 에 는 주민  사가 북 식 사회주 체  인 

과 조 노동당  사에 해 결 는 주체사상  법체계  실  고 다면, 

 남북  통일헌법  고 연 부를 구  다  체 가  통

일국가를 다 라도, 이는 우리 국민 체  사가   국민

라고   없  뿐만 니라, 남북  주민  사가 롭게  남북 

라고  도 없다. 그 다면 남북 가 남북  주민  사를 르게 

는 것    청구인  주장  들일  없다.  

마.   통 도 연  통일  주장 고, 6·15 남북공동 언이 “남과 북

 나라  통일   남  연합 과 북  낮  단계  연 이  공

통 이 있다고 인 고  이 향에  통일  지향시  나가  다.”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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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 므 , 연 국가인 리 연 공 국  주장 다고 여도 헌법  

런 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. 

 도에  연  통일  주장 다는 이 만  헌 이라고   없

다. 그러나 명칭이 같  연 라 라도 각  주장 는 목 과 내용에 라 

민국  민주  본질 에 는지 여부가 달리 단   있 므  연 를 주

장 는 목 과 내용  살펴볼 요가 있다.

  통  3단계통일  살펴보면, 1단계는 ‘1민족 2국가 2체  2독

립 부 1연합  남북연합’  체 를, 2단계는 ‘1민족 1국가 1체  1연 부 2지

역자 부’  체 를, 3단계는 ‘ 통 ’나 미국 는 독일식 연 국가  

체 를  다 , 2단계 연 국가  진입  해 는  북 이 복 당

 자 거 도 등  도입함 써 민주 어 남북 공히 자 민주주  

체 를 용 고 북 이 시장경 체 를 들여 남북경 공동체가 는 등

 조건이 충족 어야 다고 는 , 이는 우리 헌법  민주  본질 에 부합  

뿐 다고   없다. 

그리고 노태우 부  민족공동체 통일 과 삼 부  민족공동체 통일

, 남북 이 도  체 를 달리  상태에 는 남북연합  구  다  민족  

동질  회복 면  사회 · ·경  공동체를 이루어나가 종  

민국  자 민주주 체 에  통일국가를 는 것이고, 6·15 남북공동 언

  같  내용   우리 부  남북연합 (1민족, 2 실체, 2체 , 2

부)과 북  낮  단계 연 (1민족, 1국가, 2체 , 2 부)이  공통 이 있다

고 인 고  이 향에  통일  지향시  나가   것인 , 이러 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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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는 우리 헌법  민주  본질 에 다고   없고, 히  이는 남북

 통일  공통  인 는  에 행 헌법  민주  본질 에 부합

는 통일국가를 다는 것  해 다. 

면에 법 견에  본  같이, 청구인 주도  연 통일  우리나라

 자 민주주 체  변   단  주장 면  결국  진보  민주주

체 를 거쳐 북 식 사회주 체 를 지향 는 것인 , 이는   통  연

 통일 주장  우리 부  6·15 남북공동 언에  입장과 그 내용  달리

는 것이므 , 이러    통  주장과 우리 부  입장이 합헌  해

다고 라도 청구인 주도  연  주장이 합헌 인 것  니다. 

. 청구인 주도  종 인 통일국가  모습에 해 구체 이고 직 인 

언  회 면 , 6·15 남북공동 언에 른 우리 부  남북연합 (1민족, 2

실체, 2체 , 2 부)에  통일 과 북  낮  단계 연 (1민족, 1국가, 2체

, 2 부)에  통일   북  통일 과 같  연  통일  주장

면 , 그 이 를 다 과 같이 시 고 있다.

「집권 략보고 」에 는 우리 부  통일 에 해 국가연합에  통

일 이라고 면  “통일  가 국가연합일 요가 없고, 국가연합 자체

가 통일  인   있다는 , 남북 본합  이후 남북  상 간에 국가

 부인 고 있다는 에  국가연합  통일 이   없다.”고 주장 고 있다. 

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는 “체  도를 인 고 공존 공   있는 

통일 식  거 고 있는 것  나가 연합 식  통일이 있다.”고 면 , 

“국가연합 식이란 남북  본  상  독립 인 국가  인 고 그것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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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 자는 것인데, 그 게 는 간 통일  당 이 사라진다. 각각 독립국가

 존재 면  상  과 조체 를 구축 면  것  굳이 통일 체 를 구축해

야  요 이 없다는 논리에 답  어 다. 재 국가  실체  인 고 거

에  출 자는 논리라고 라도 통일체 라는 것  남북 양자  국가  실체

 극복 고 나  국가  획득 는 간부  통일체  출 인 것이지 그 이

 통일체 라   없다. 그  에 국가연합 식  통일체  단계이며, 

그것  재  남북 해 단계  본질  동일  것이다. 남북 단계를 질

 극복 고 통일체   단계 도약 는 첫 출  남북 양 체  국가  실

체  뛰어 어 나  국가  출 는 간부 인 것이다.”고 주장 다.

그러나 청구인 주도  이러  주장  다 과 같  이  득 이 없다. 

그들  우리 부  통일 이 국가연합에  통일이라고 고 이를 

고 있 나, 우리 부  통일  남북 이 상  독립  국가  인 지 

니 고 단지 실 인 실체를 인 여 남북연합(이러  이  ‘국가연합’

이라는 용어를 사용 지 니함)  구 고 통일국가  나 간다는 것이다. 즉, 우

리 부  통일  남북 이 상  국가  인 는 국가연합   여 

통일국가를 구 다거나 남북연합 자체를 통일  보는 것이 니다. 청구인 주도

이 우리 부  통일 에 해 국가연합에  통일이라고 고 이를 

는 것  우리 부  통일  진실과 다르게 해  것에 근거  것이므  

 이라   없다. 

그리고 과거  체  도를 달리 여 연  통일  이루었 나 곧  

쟁이 일어나 쟁  통해 나  체  도를 가진 통일국가  나 갔고, 그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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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는 재 지구상에  체  도가 다른 연  국가는 없다. 이러  역사  경험

에 추어볼 , 체  도가 다른 복  국가 는 실체가 일  붕 나 

쟁  통  통일  고 통일국가를  다면 통일국가를 이루  에 

(그것이 연 이든 단일국가이든) 체  도  동질 이  회복 어야 다. 

그래야 쟁이 없는 평 통일이 가능  것이므 , 우리 부가 통일국가   

단계  ‘ 해 단계’  그 는 별도  ‘남북연합 (1민족, 2 실체, 2체 , 

2 부)’를 는 것  법과 도에 해 민족  동질  회복 면  통일국가

를 지향 는 것  보다  통일국가를 는 것이다. 

편, 체  도가 다른 연  통일이 쟁   가능  에, 청구인 

주도  1민족, 1국가, 2체 , 2 부 태  남북 이 주요 권  행사 는 낮  

단계  연  통일  고 있다. 그러나 이 도  연  통일 도 그들

이 주장 는 민족분단에 른 모  극복   있 지는 이고, 만약 그들이 그

다고 본다면 굳이 연  통일  고집 지 라도 평 체결  통  평 체

 보장과 남북   는 남북연합 에  통일  등만 도 그 

도  목  달   있다고 보이므  굳이 민족분단  극복 는 통일

 연 통일  상 는 통일  채택  이 가 없다. 

결국 청구인 주도 이 소  낮  단계 연  통일  채택  이  시

 내용  득  있는 근거가 지 못 다. 법 견에  본  같이, 청구인 주

도 이 1민족 1국가 2체  2 부  연  통일  주장 는 이 는 북 과 같

이 자 민주주 체  변 과 진보  민주주 체   사회주 체 (북 식 사회

주 체 )를 추구   략  인식 고 있  인 것 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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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민주노동당  강  개  과 에  당내에  논란이 심했  사항  강 에  

사회주  요소, 이른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  삭  다. 진

보  민주주  도입  주장  청구인 주도  강  개  논  이 부  

진보  민주주  도입과 동시에 ‘사회주 ’라는 용어를 삭 고 시도 다. 

2007. 10. 민주노동당 집권 략 원회가 주  ‘ 국사회  격과 변 략 토

회’에   ○민 「 국사회  격과 변 략」, 2009. 6. 민주노동당에  

작  「강 개 원회 구 건 」  「21  진보  민주주 」에  주장 

등  종합해보면, 재 우리사회에 는 자본  탈 그 자체라 보다 종속 이며 

이며 근 인 특 부  는 모 이  요 고 당면 게 해결 여야 

  모  고 있  에, 일차  이러  모  해결 는 것  당

면과  내 워야 며 탈자본주  변  과도  목  직 시 상조이고, 

그럼에도 사회주  변  내 운다면 간계  이탈  가  들  극

인 참여를 이 어 낼  없어 득권 과  열  쟁에  열 를 면  못

게  것이므 , 사회주  이상과 원  강 에 는 것  지 다는 것

 요약   있다. 

그러나 청구인 주도  이러  주장  득 이 없는 주장이다. 「집권 략

보고 」에 는 강 이 ‘집권 직후’  국가상과 사회상  집  규명해야 다

고 면 도 “강  민주노동당이 궁극  지향 는 이 과 체 를 시사 다.”

고 다. 강 에 궁극  지향 는 이 과 체 를 언 지 여부는 당  입장에 

라 달라질  있다.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  민주노  등  경

 출범  민주노동당  체  나타내주는 것  궁극  민주노동당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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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향 는 이 과 체 이고, 민주노동당  청구인  구 원  이러  이 과 체

에 공감 여 당원이  사람들이다.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이라

는  삭 를 주장  자주 들 조차도 사회주 를 포  것  니다. 즉, 

○엽, ○ , ○민 등  실 법상 계  진보  당  집권 략상  

같   삭 는 것이지 사회주 를 포  것  니라고 주장 고 있다. 그

다면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  청구인이나 그 주도 들이 지

도 계속 여 지향 는 이 과 체  궁극  지향  목 일 뿐, 과도  목

라   없고, 이를 당 강 에 시  것이 시 상조라고  도 없다.

그리고 재 우리사회에 는 진보 당   보 당도 민 책  개 해 

이를 보 는 분 가 산 어 있 며, 사회주  이상과 원  추구 다고 

라도 그것이 폭 명이나 타리 독재 등  주장·실행 지 니 는  어

떠  재나 불이익도 없다. 이  같이 우리사회가 사회주 에 해 개 인 태도

를 취 면 , 민주노동당  창당  부  강 에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

’  시 에도 차 를 장 여 국회 원  출  원내 3당  지

를 획득 도 다. 2008. 6. 민주노동당  뢰에 른 ○○리  여 조사결과

에 면, 민주노동당   이미지에 해 민 소외계  변이 67.6%  도

 높게 나타났 며, 면에 민주노동당  국민 지지 이 락 거나 체  이

는 경직  쟁, 북 향, 실 인 책, 책임, 진  향 인 것  

나타나고 있다(「집권 략보고 」참조). 편 강 에 ‘진보  민주주 사회  실

’를 시 는 것  ‘진보 ’이라는 개  사용만 도 청구인이 진보  격

 당임    있어 일 인  인식에  ‘사회주  이상과 원  계승· ’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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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 것과 별다른 차이 이 견 지  뿐만 니라, 청구인  스스 에 

해 탈당  당원들이 주도 여 만든 ‘진보 당’ 등보다 사회주 에 가 운 당

 구분 고 있고, 일 인  청구인과 그 구 원에  인식도 이  크게 다르지 

니 다(「통합진보당 강 이야  20  20답」참조). 라  강 에 ‘사회주  

이상과 원  계승· ’  시 다고 여, 간계  이탈  가  들  

극 인 참여를 어내지 못 다는 청구인 주도  주장  득 이 없다.

결국 청구인 주도 이 진보  민주주  도입과 여 북 이 주장 는 

논거  같  이 만  시  뿐 합리 인 이 를 시 지 못 면 , ‘사회주  

이상과 원  계승· ’에 공감 는 당원들과  심각  갈등  야 면 지 강

에  이를 삭  것  북 이 남 명 에  사회주  명  행 등  주장

지 말라고 내린 지침  청구인 주도 이 맹목  른 것이라는 명 외에는 

다른 이 를 찾 보  어 다.

진보언 「○○ 21」이 “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  강 이 진보 통합에 걸

림돌이 다고 말 다. 그러나 지난 분당사태 도 논쟁이  것  자주  경향  

권주  북 에  태도 지 사회주  강  쟁 이 지도 다. 재

 진보 연합 논 에  진보신당, 사회당 등이 사회주  강   삼고 있는 것

도 니다. 당원  높이를 계 는 것도 말이  다. 지  사회주  강  삭  

주장  래 부  당원들이  것이 니라 부  자주  지도부가  

것이다. 민주노동당 강 에  사회주 를 지 10 이 지났다. 일부 당원들  

국가보 법  탄 지만, 민주노동당 자체가 이 단체  공격 지는 다. 국

가보 법  탄  민주노동당원들  부분 북 과 연계가 탄 구실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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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주  구  2008  민주노동당 분당  사 가  니었다. 북  가 진

 쟁  가운데 나 다. 일부 자주  지도자들이 북  핵실험  북  자 권

이라는 식    것이 를 일 킨 것도 사실이다. 재 진보

통합 논 에 도 북  가 거운 쟁   나다.”라고  도 이러  단

 뒷 침 다. 

. 마 국  내부  분열과 란 에 멸망  것이 니라 번  에 붕

었다는 것이 몽 스키외(Charles De Montesquieu)  통찰이다. 특  규모에  작

동  는 규모가 달라지면  이상 작동 지 게 다. 어 가 효

 작동 는 경우 도 과 갈등  과 번  원천이   있 나 조 시스  

임계  어  경우에는 국가는 에 직면 게 고 결국 멸망  달  

에 없다. 

맹자  고사에 나 는 사 (詖淫邪遁)이라는 말이 있다. “번드르  말 속에  

본질  간 다.”라는 이다. 말과 , 주장과 주  속에  도처에 겨진 함 과 

그 에 심 면 자칫 당  쉬운 것  경계 는 말이다. 청구인 주도 과 북

 각종  간   있는 능  없이 그들   읽고 주장  이해 다는 것

 그들  함 에 지  쉬운 험  일이다. 그들  가면과 참모습  동 고 

도 는 장  우(衆愚), 회주  지식인·언 인, 사이  진보주 자, 인 합 

인 등과 같 , 닌이 말 는 ‘쓸모 있는 보들’이 지 도  경계를 여야 

다. 스스 를 어  지가 없는 사람들  보 는 일  불가능 다. 국가도 마

찬가지다.

그리고 “ 주 작  싹  보고도 사태  름  고 사태 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



[345/346]

재 장 재 철

를 야 다(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).”는 것이  들  가르침이다. 라  

우리  미래  생존에  단에는 엇보다 입견이나 편견   통찰이 

요 다. 

민주주 는 자 운 견과 , 모든 사상과 를 허용 고 보장 며,  

드시 그 게 해야 다. 이것이야말  우리 인 가 시  민주주  고  

장 이고 가 이 도 다. 그러나 민주주  자체를 부 고 그 근본  리

는 행 에 해 는 단 히 처해야 다. ‘우리들과 우리들  자손  과 자

 행복’  탕인 자 민주주  존립 그 자체를 붕 시키는 행 를 용이라는 

이름   허용  는 없는 것이다. 뻐꾸 는 새  지에 몰래  낳고, 

이를 모르는 새는 껏  품어 부 시킨다. 그러나 에  깨어난 뻐꾸  새

끼는 새  과 새끼를 모  지  어낸 뒤 지를 독차지 고 만다. 지

에  뻐꾸   견 고  조 를  새는 자신  종족  보존 게 

지만, 지에 있는 뻐꾸   그   새는 역  자  새끼를 모  잃

고 마는 법이다. 

청구인 주도 에 해 장  청구인 당이 진보  민주주 체  북

식 사회주 체 를 추구 면  민국  자 민주주 체 를 부 고 그 복

 꾀 는 행동  우리  존립과 생존   는 소  역(大逆)행  

이에 해 는 불사(不赦)  결단  내릴 에 없다. 이는 단 히 고 그름이나 좋

고 나쁨  가 니라, 존재  본질에  이 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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